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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지난 2010년은 한국사회 복지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던 해로 평가될 것이다. 지방

선거를 계기로 ‘무상’, ‘보편복지’와 같은 용어와 담론이 사회적 이슈로 자리매김하

게 되었고, 국민의 열망에 힘입어 국가 사회복지 확대에 대한 요구가 강력하게 분

출되기 시작했다. 무상급식을 매개로 촉발된 ‘선별 VS 보편’의 구도가 ‘보수 VS

진보’라는 프레임으로 확대되었고, 이 프레임은 다시 반MB, 반한나라당 정서로 확

대되면서, 복지영역의 논의가 정권교체를 위한 정치 전략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복지담론 형성 초기에 진보진영에 의해 주도되었다.

반면 보수진영은 진보진영의 보편복지에 주장에 대해 초기에는 과거 지향적인

입장으로 일관하면서 복지이데올로기 선점에 실패했다. 즉 초기 복지담론 확대의

국면에서 반복지적 태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보수적 가치를 제시하지 못했고, 복

지담론을 단순한 포퓰리즘으로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복지에 대한 열망과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보수진영의

복지정치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보수진영의 정치태도는 진보진

영에게 복지의 가치를 더욱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보편복지 담론에서 밀린 보

수진영은 그들의 복지논리를 새롭게 정비하기 시작했다.

박근혜로 대표되는 세력은 복지프레임을 적극 수용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고전적 복지국가의 문제를 유발시키지 않으면서,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의 복지모형을 소개했다. 그러나 생애주기별 복지는 복지국가의

소득보장 기능을 낭비적인 요소로 규정하면서 개인별 서비스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 복지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고용복지는 저소득층 및

수급자 중심의 노동복지연계(workfare)라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그러나 현 시점에

부합되거나 문제해결을 기대하기 힘든 복지모형이 보수의 좌클릭으로 평가됐고, 보

수와 비보수진영의 복지정책을 모호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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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복지에 대한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레토릭이다. 김대중 정권부터 시작된

복지의 생산성이 MB정권까지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보수의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에서도 이러한 연속성이 그대로 발견된다. 그러므로 이데올로기 대립의 지

점은 보편복지 여부가 아니라, 반신자유주의 여부로 판단되어야 하고 경제권력에

대한 국가의 태도나 역할에 대한 입장이나 태도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

의 복지정치에서는 이러한 차이점이 부각되지 않고 있다.

2012년은 1992년 이후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치러지는 해이다. 정치권의 선거

경쟁을 위한 각종 공약 및 구호를 보면 한국의 복지국가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불

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복지와 같은 국가의 사회적 기능 대해 매우 소극적이거나

비관적인 입장을 보였던 보수 정당마저도 당명까지 바꿔가며 국민을 위한 정당으

로 보이고자 애쓰고 있다. 이들의 변신에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10년 선거

이후 비보수 진영에게 선점당한 복지패러다임을 회복하려는 시도가 우선 할 것이

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 원인이 있다. 그것은 신자유주의

체제 전환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진 국민들의 불안과 불만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처방전이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이후, 이

제 일을 해도 먹고 살기 힘들어진 현실 앞에서 많은 서민들은 표출하지 못하는 분

노를 품고 생활하고 있다. 열심히 일만하면 언젠간 집도 생기고, 자식들 대학교육

도 시킬 수 있고, 부모님들께 얼마간의 생활비도 드릴 수 있었던 서민의 꿈은 이제

더 이상 실현되기 어려운 소망이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정치진영이 내놓는 다양한 복지 의제가 위로가 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정당경쟁의 주요 의제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구조적인 개혁보

다는 재분배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력을 변화시키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

이다. 이러한 정치권의 태도는 경제와 정치를 분리시켰던 신자유주의의 전형적인

노선이기도 하다. 일을 해도 먹고 살기 힘들어진 한국 사회의 근본문제에 대한 개

혁은 도외시한 채, 마치 복지확대만으로 사회문제와 노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듯

이 정치적인 착시 현상만을 유발시키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보수진영

은 좌클릭을 하는 듯이 행위하고, 비보수 진영은 시민들의 정치를 투표행위 하나로

협소화시켜 선택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환경에서 노동은 어떠한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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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야기 할 수 있을까?

2010년 확대된 복지담론의 공간에서 노동의 관점과 위치를 찾기 어려웠다. 20세

기 말 21세기 초, 노동진영은 건강보험통합운동을 다른 사회세력과 함께 주도했으

며, 그 후 노동계급의 사회운동 과제에서 사회복지의제는 빠지지 않는 중요한 대상

이었다. 지부별, 연맹이나 산별 수준에서 그리고 총연맹 수준에서 사회복지의제는

‘사회공공성’의제로 발전시키면서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별, 전국적 요구

는 노동자를 포함한 사회구성원에게 그들 스스로의 문제와 연결시키는데 성공시키

지 못했다. 그러다 2010년을 계기로 복지의제가 사회적 핫 이슈로 부각된 것이다.

복지의제의 사회적 담론화의 직접적인 주체로 노동진영은 역할 하지 못했다. 그 결

과 복지의제는 철저하게 재분배 영역의 범주에서만 공론화되었고, 결국 사회문제와

노동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계획이 제출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국내외적으로 신자유주의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외적 강제로 수

용되어왔다. 그 결과 노동의 유연화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의 증대와 고용

불안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비정규직 증가와 고용불안의 심화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동일노동-동일임금 체계가 무너졌고, 임금 삭감 및 임금상승이 반영될 수 있는 임

금체계가 와해됐으며,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 증대 및 임금외 자본의 노동비용에

대한 거대한 사각지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 영향은 노동내부의 분할

및 경쟁을 심화시키며 노동자의 조직률을 떨어뜨렸고, 자본에 대항하는 투쟁을 주

저하게 하면서 노동의 정치권력을 축소시켰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노동과 자본의 권력 균형을 무너뜨리면서, 자본의 이해관계 중

심으로 사회를 재구성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을 무력화시켰다는 점이다. 이

러한 현실에서 정권교체나 정당개혁 수준의 정치적 변화로 서민들의 삶에서 분노

를 누그러뜨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정당을 통한 노동의 독자적 정치세력화

는 2011년 말 실패로 기록됐다. 여러모로 노동의 정치적 조건은 향상되지 못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범시민적인 사회복지의 요구가 진보진영에서 성장하게 됐고, 주

요 의제들은 탈계급적 성격을 동반하고 있다. 복지가 개량적이기 때문에 노동이 수

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매우 교과서적인 태도이다. 또한 소위 선진복지국가에

서 개량적인 타협을 주도했던 일 주체가 노동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21세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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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동은 자신의 복지정치에 대한 입장과 전략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비단 선거

를 앞둔 미시적 수준의 대응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체제에 대항할 수 있는 주체로서

자신의 평가와 계획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2010년 말 노동의 관점에서 한국의 복지체제를 평가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당시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

부 그리고 사회보험지부의 지원으로 몇 몇 연구자와 초동 논의를 시작할 수 있었

다. 본 연구는 2011년 한 해 동안 연구자들의 공동논의를 토대로 이루어진 연구결

과이다. 1년의 기간 동안 연구에 참여해준 공동연구자의 노고와 연구기간의 지연에

도 인내심으로 마지막까지 지원해 준 노조관계자 및 조합원 모두에게 감사한다.

연구자들의 논의 끝에 하나의 복지모형 혹은 어떠한 복지국가의 형태가 본 연구

의 대안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첫째, 복지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

는 것을 구분하는 것, 둘째, 국가만능주의에서 벗어나 국가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 셋째, 당장 시급하게 주목해야 하는 과제를 부각하는 것이 우리 연구

의 중요한 과제이자 특징이 되었기 때문이다. ‘닥치고 복지! 닥치고 정치!’류의 마

비의 정치에서 노동자와 민중이 주체가 되는 복지 정치의 길을 여는 연구로 기록

되길 희망한다.

2012년 3월 연구책임자 제갈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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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제1부: 부르주아 정치의 복지, 노동의 복지정치▸

강병익▪김대중 정부 이후 정당의 복지정치

□ 우리나라 정당과 정부의 복지를 둘러싼 담론, 정책, 그리고 정치과정에 주목하는 것은 국

가정책을 둘러싼 주요 담론형성자이자 정책결정자인 정당의 역할에 따라 국가정책의 방향

과 내용에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데 주목하고 있기 때문. 즉 정치제도로서의

정당과 정당체제는 의회제도와 연동되어 있고, 경쟁적 정당체제라는 민주주의체제와 연계

되어 있음. 그리고 의회는 입법과 행정부견제, 그리고 국가재정을 심의하는 기구이기 때문

에 권력구조가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와는 무관하게 국가정책의 구성과 실현에 중요한 역

할을 담당. 기본적으로 이 논문에서 정당은 이러한 담론형성과 생산, 그리고 정책결정자로

서의 위상을 전제.

□ 복지담론은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 볼 수 있음. 먼저 국정의제차원, 즉 정권별 복지담론

을 살펴보면, 김대중 정권은 ‘생산적 복지’, 노무현 정권은 ‘참여복지’, 이명박 정권은 ‘능동

적 복지’를 표방.

- 생산적 복지는 IMF경제위기의 산물로서 대량실업사태를 중심으로 한 한국사회의 급속한

양극화 및 빈곤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 그러나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는 빈곤정책

의 강조, 취약계층에 대한 약간의 소득이전, 정부역할을 강화, 사회적 시민권의 인정 등의

측면에서 김영삼 정부가 제안했던 ‘생산(주의)적 복지’에 국가복지의 기능을 소폭 확대한

것이었을 뿐, 국가복지의 역할이 전면에 등장하는 보편주의적 복지담론에 기초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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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었음.

- 노무현 정권의 경우 참여복지가 정확히 어떤 담론적 혹은 이념적 지향을 담고 있는지 명

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았음. 적극적 탈빈곤과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상당부분이 기존 정책의 재탕이라는 비판에 직면.

- 이명박 정권의 ‘능동적 복지’란 복지정책의 방향을 정부재정을 통해 추진하기보다는 “경제

가 성장하면 일자리가 늘어나 복지수요 자체가 사라진다”는 의미로 스스로 설명. 또한

“좌파정권 10년의 복지정책이 사후적·시혜적 이었다”는 이들의 비판을 염두에 둔다면 ‘보

편적 복지=국가복지=수동적 복지’, ‘예방·맞춤형 복지=시장기능의 강화=능동적 복지’라는

대당관계를 설정한 것.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김대중 정권의 ‘생산적 복지’ 담론기조가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 모두 공유했음.

□ 정당의 복지이념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이 필요함. 첫 번째는 국가복지에 대

한 태도. 국가복지에 대한 태도는 사회권으로서의 복지, 핵심 복지공급자로서의 국가, 시

장에 대한 태도 등이 함축되어 있음. 두 번째는 노동에 대한 인식론적 태도, 여기에는 노

동권에 대한 태도, 노동시장정책, 노동정치, 자본과의 관계 등이 포함. 마지막으로 조세담

론과 조세정책. 조세는 복지국가 재정의 기초이자 소득재분배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역사적으로 한국 정당강령 중 대표적인 모순이 감세정책과 복지확대가 공존.

□ 정당들의 복지강령과 기본정책을 고려하여 위의 세 가지 측면을 기준으로 분류한다면,

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통합민주당으로 이어지는 정당계보는 신자유주의와 사회적 자

유주의가 혼재된 정당으로, 한나라당은 보수주의 정당(신자유주의노선과 가족과 선별적

복지를 강조하는 전통적 보수주의 혼재)으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그리고 사회당을 국

가책임성과 보편적 복지, 그리고 적극적인 증세담론을 가진 진보정당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구체적인 복지의제에 관한 정당정치의 사례로서 건강보험 통합논쟁과 국민연금 개정논의

를 선정. 사례분석을 통해 공유하고자 하는 점은 정책자체의 형성과 변화에 있기 보다는

정당정치의 구도(정당체제의 성격)와 경쟁양상, 그리고 시민사회의 관계에 따라 복지정책

의 성격과 내용이 달리 구성될 수 있다는 것.

- 건강보험 통합주의자들이 사회보장제도의 사회연대성과 소득재분배적 특성을 강조하는 반

면, 조합주의자들이 통합반대의 논거로 재산권 침해문제를 거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면 공공성과 사유권이라는 기본철학의 차이로 볼 수도 있음.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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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논쟁이 과연 의료보장의 본질적인 측면에 충실하게 진행되었는가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요구된다는 것. 즉 통합주의 측은 사회보장 측면에서 통합의 당위성을 주장했지만, 통합되

면 국가재정 소요가 최소화될 것이라는 것만 강조했을 뿐 정작 국가나 정부의 역할에 대

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음. 만약 사회보장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부분에 더 착목한다면

재원의 안정화 방안으로 보험방식이 아닌 조세방식으로의 변화, 혹은 조세개혁을 사회적

의제화하는 방안도 고려했어야 할 것임.

□ 제17대 국회 국민연금 논쟁에서 주목해야 보아야 할 점은 정당경쟁구도의 중요성. 보수-

자유 양당주도의 정당구도에서 진보정당은 항상 수적 약세에 직면해야 했고, 사회연대를

통해 의회를 압박한다는 ‘거대한 소수전략’은 국회의 장벽을 넘어서지 못했음. ‘사각지대

해소’라는 보편적 복지의 명제에 대해 보수정당과 자유주의 정당 모두 표면적으로 는 동

의했지만, 현실 정치 속에서는 사회적 권리로서의 복지를 주장하며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민주노동당이 효율성과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공조 속에 정치적

한계를 노정했던 것.

우승명▪노동조합의 연대와 사회정책

□ 문제 제기

- 그동안 민주노총이 전개한 사회복지활동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가?, 노동조합 사회정

책․사회복지운동의 미래를 위해 어떤 형태의 ‘연대’를 조직하고 실현해야 하는가?, 노조

내에서 형성된 사회정책적 구상이나 관련 요구들을 어떤 방식이나 경로를 통해 관철할 것

인가?

□ 민주노총의 사회복지운동 평가: 사회개혁투쟁과 사회공공성운동

- 90년대 중반 민주노조운동의 조직적 전환 과정에서 처음 등장한 사회개혁투쟁(이하 사개

투)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노조운동 세력에게도 사회정책이나 사회복지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

- 사개투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사회보장제도, 특히 4대 사회보험의 제도적 확충이 중심이었

고, 부분적인 성과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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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전략의 차원에서 사개투를 진행했던 시기 대부분에 민주노총은 노사정 삼자 간 ‘사회

적 합의주의’를 주로 지향했음. 이 같은 합의주의적 경향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민주노총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정규직, 특히 대기업에 조직돼 있는 조합원들 위주의 이

해를 배타적으로 대변했다는 사실.

- 사개투는 노사정 위원회 참여를 지향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과 동일시되었고, 현

실 운동에서 1999년 이후 서서히 용어 사용의 측면에서 찾아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토론

이나 논쟁도 사라졌음.

-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IMF 경제위

기 극복 정책과 사회적 위기의 심화는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불러일으켰고, 이 과정에서

‘공공성’의 문제가 전사회적인 화두로 등장.

- 민주노총 역시 2003년 ‘사회공공성’ 확보를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였고, 2005년 이후부터 민주노총의 사회복지운동은 ‘사회공공성운동’이라는

큰 틀에서 정식화 시도.

- ‘(사회)공공성’의 문제가 민주노총의 사회정책/사회복지운동과 연결되면서 스펙트럼이 확

장. 노조 사회정책의 목표가 공공성의 강화로 설정되면서 더욱 폭넓은 사회적 영역에서,

더욱 광범위한 계층을 포괄하고, 보다 실질적인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 사회공공성운동의 진행과정을 보면, 이전의 사개투에서 보였던 ‘합의주의적’ 경향과 일정

정도의 거리두기 시도.

- 민주노총 내에 사회공공성운동을 추진할 위원회가 설치되고, 매년 ‘사회공공성강화위원회’

에 산하 연맹이나 조직들의 참여가 더디지만,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큼. 그

럼에도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대중 동원할 수

있는 전술 개발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상황.

□ 연대와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연대’는 첫째,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판매자들 사이의 경쟁을 차단하거나 줄이

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어떤 특정한 부분(임노동에 대한 의존성)에서 ‘같다고’ 규정되는

사람들이 연대의 순간에 다른 차이들을(남성/여성, 내국인/외국인, 청년 노동자/노령 노동

자, 정규직/비정규직 등) 부차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깨달게 될 때 마침내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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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연대’를 이해할 때, 과거의 ‘같은’ 사람들, 혹은 ‘우리’라고 인정되는 사람들 간

의 연대와 새로운, 그전보다는 훨씬 복잡한 형태를 띠는 ‘같지 않은’, ‘우리’의 범주에 속하

지 않는 사람들 간의 연대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해야 함.

□ 실천전략

- 여기서 말하는 ‘실천전략’이란 노조의 이해를 대변하고 관철하는 방식이나 경로를 의미.

현실 운동에서는 여러 전략이 혼재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대립각을 세우기도

함.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때, 하나는 ‘합의’-지향적 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운

동’-지향적 전략.

- ‘합의’-지향적 형태의 실천전략에서는 각종 국가 위원회나 정책조율 기구 내에서 노조의

이해를 대변하는 역할과 활동을 강조한다. 이 전략은 특히 조합주의적 이해대변 정치체

(코포라티즘)가 제도화된 정치 환경에서 주로 강조.

- ‘운동’-지향적인 전략에서는 노조가 자신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관철할 수 있는 능력을 무

엇보다도 노조 스스로 정치사회적 이슈들을 부각시키고 계급 간 갈등관계로 문제화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에 바라봄. 기층조합원이나 노동자들을 현장이나 지역에서 진행되는 노

조활동이나 사업에 참여,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 이 같은 맥락에서 운동-지향적 전

략은 기층조합원-지향적인 전략과 동의어로 간주될 수 있음.

□ 쟁점과 전망

- 임금인상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투쟁과 사회복지투쟁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의 문제가 중요. 일상적인 경제투쟁과 사회복지투쟁은 서로 대립하는 관계 속에서 양자택

일의 문제로 인식하는 한계를 넘어, 상호 보완적이며 상승 발전하는 관계로 설정해야 함.

- 지금까지 한국에서 코포라티즘 체제나 합의주의 정치가 노조의 사회정책적 요구를 실현하

는데 유용한 공간이자 조건으로 작용하지 않았음. 합의주의, 특히 노사정 위원회 참여 및

활용론은 노조 상층부 활동가들의 역할이나 몇몇 전문가의 정책생산 능력을 과도하게 강

조하는 기술관료주의적 정치의 흐름을 형성, 이 과정에서 기층조합원들의 역할은 수동적

이고, 참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조합원이나 노동자들이 현장이나 지역에서 직접 참여하며 느낄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고

활동을 기획하는 것이 시급. 총연맹이나 산별 중앙에서 마련된 정책이나 결정된 요구를

‘위에서 아래로’ 교육시키는 사업만으론 부족. 덧붙여 사회서비스 분야에 일하고 있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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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들을 조직하는 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

주은선▪최근 한국 복지국가 논쟁과 담론 지형

□ 한나라당은 한국의 보수주의 세력과 우파 자유주의 세력이 '기득권'을 핵으로 결집하고

있는 정당이니만큼 내부의 복지 비전 간극은 더욱 넓어짐.

-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 담론은 다음 몇 가지로 그 의미를 정리해 볼 수 있음. 첫째,

능동적 복지는 국가책임의 최소화, 잔여화를 의미함. 둘째, 능동적 복지는 재정적 제한을

우선하는 잔여적 복지를 의미함. 셋째, 능동적 복지는 공공복지 최소화를 배경으로 하는

복지시장 조성, 활용을 의미함. 복지제공에 시장과 경쟁을 주요한 원리로 함. 넷째, 능동적

복지는 분배와 평등의 철학 면에서 평등은 제한적인 '기회 평등'으로 그 의미가 축소되고,

선경제성장 후분배를 명확히 함. 오세훈 시장이 ‘자립 자활형 복지’ 혹은 ‘그물망 복지’라

는 기조도 유사함.

- 박근혜의 한국형 복지국가 독자 노선이 처음으로 드러난 것은 2010년 12월 사회보장법 전

부개정을 위한 공청회였음. '한국형 복지국가'의 실체는 전형적인 보수주의, 국가 개입주

의 복지국가 노선과는 다름. 오히려 정책적 컨텐츠를 결여한 한국의 보수주의가 유럽식

복지국가 구상과 그 신자유주의적 변용을 동시에 수용하고 있는 양상임. 한국형 복지국가

구상은 참여정부 시기에 차용된 '사회투자국가' 전략과 더욱 유사함. 박근혜의 복지국가

비전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시민으로의 권력이동 전망과 분리된 복지국가를 논한다는 점에

서 더욱 위험함

□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시기에 민주당은 각각 생산적 복지, 사회투자국가를 제시하였

지만 2010년 이후 무상복지정책을 내놓았음. 이로 인해 보수언론으로부터는 집중적인 공

격을 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 나

아가 연합의 여지를 넓혀놓는 효과를 거두었음. 2012년 선거를 겨냥한 다양한 통합의 흐

름 속에서 민주당은 복지정책을 통해 이니셔티브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둠.

□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복지국가 노선과 담론에서는 모두 기존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발전 노선을 따르고 있음. 다만 진보신당이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노선에 더해 시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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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등의 이슈를 대안담론에 포괄하면서 좀 더 큰 틀의 현대화된 대안 제시를 시도함. 양

당 모두 '사회연대'가 복지국가의 핵심 담론. 관건은 ‘복지국가’ 노선을 통해 이들 정당이

자유주의 정당인 민주당과 차별화되는 실질적인 정체성과 정치적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느

냐, 아니면 범야권이란 이름 밑으로 형해화 될 것이냐 하는 것임.

□ 최근 복지국가 논의는 노동시장 개혁을 강조함. 복지와 노동의 결합은 노동시장과 복지

제도 사이의 논리적, 기술적 차원에서 결합에 그침. 복지국가 발전은 현재 모든 정치세력

이 인정하듯이 정치의 문제임. 한국사회에서의 복지국가 발전 비전 제시가 노동정치 측면

에서 갖는 의미를 밝혀나갈 필요가 있음. 어떤 의미를 가지며, 노동계급과 어떤 관계를 설

정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음. 과연 이러한 모호함, 혹은 외면의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한국사회에서 노동정치에 대한 고민을 도외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복지국가 정치와 비전을 보편주의로 확보될 수 있는 ‘복지동맹’ 형성과 중산층의 복

지 지지 확보 문제로 봉합하는 것은 장기적 비전이란 면에서 그 결과가 상당히 불안정한

미봉책일 수 있음. 게다가 민주당 및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제한된 경쟁을 가져옴. 이에 복

지정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노동정치 이슈와 논리적, 실천적으로 결합된 복지국가 발

전을 여전히 고민할 필요성이 제기됨.

□ 보수언론, 행정부, 한나라당 등은 일제히 한국적 반복지 담론을 형성하였음. 요약하면 한

국 집권층은 복지는 비생산적이고 시민들의 의존을 높여 재정파탄을 가져오고, 나아가 경

제 붕괴까지 가져온다는 논리를 유포하였음. 이는 1980년대부터 이어져 온 진부한 자유주

의적 복지 공격 담론이자, 과거부터 종속된 생산주의적 복지 담론이라 할 수 있음.

- 이들은 보편적 복지국가에는 포퓰리즘, 비이성, 비합리성을 대응시키고, 다른 한편 재정건

전성, 이성, 미래, 배려의 담론을 대비시킴. 특히 야권과 시민사회의 복지국가 논의에 대해

'비이성적'이라는 이미지를 형성하고자 하였음.

- 집권세력과 보수언론의 복지 담론과 이에 대당을 이루고 있는 친복지 진영의 담론을 대비

시키면 본문의 [그림 8]을 참고하라.

□ 복지논쟁은 양극화 사회에서 신자유주의 노선과 결합된 선별적 복지를 강화시킬 것인가,

새로운 전환을 모색할 것인가 하는 기로에 있음.

□ 진보의 입장에서는 지금 복지담론에서 아직 제대로 드러나고 있지 못하는 노동의 회복,

정치의 회복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복지를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정치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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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은 '시민의 권리'로 위치 짓는 전략과 함께 복지 논쟁을 정치의 장으로 계속 끌고

들어오는 전략은 여전히 유의미함.

◂제2부: 중대한 세 가지 오류: 사각지대-여성-복지공급체계▸

성희정▪사회보장의 사각지대

□ 연구의 목적

- 본 글에서는 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급속하게 성장해왔으나 여전히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함.

- 현재까지 여러 연구들에서 사각지대문제가 다뤄져왔음. 그러나 다음의 두 가지 문제를 가

지고 있음. 첫째, 개별제도 즉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등에 한정해 사각지대 연구를 진행

하고 있어 여러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함께 조망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음. 둘째, 주

로 제도에 집중되어 있어서 특정 집단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메커니즘이 간과됨.

-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총체적으로 접근하여 현재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의 심각성을 제시하도록 함. 이를 위해 한국 사회보장의 사각지

대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기초생활보장제와 함께 검토하여 사회보장제도 전반

의 사각지대에 대해 살펴봄. 둘째,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 중 일용직

근로자에 집중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메카니즘을 구체적으로 검토함.

□ 사회보장 사각지대의 개념 정의

- 사각지대에 대한 다양한 개념적 정의가 가능함.

- 기초생활보장제의 경우 특정 빈곤선 이하의 대상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제의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사각지대로 정의함. 이때 빈곤선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최저생계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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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40%, 50%기준을 활용해 살펴봄.

-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는 보험 가입과 보험급여 측면으로 구분해서 살펴봄.

□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사각지대 현황

- 기초생활보장제의 사각지대는 상당히 커서 비록 자산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해도 경상소득

이 최저생계비 미만 절대빈곤층의 70-80%가 배제되어 있는 상황임.

-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임금노동자 대비 40%정도가 미가입상황이며, 고용형태별로 보면

대부분 비정규노동자들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가입측면의 사각지대 핵심축으로 나타

남. 국민연금은 지역국민연금 사각지대가 그 규모가 더 큰 상황이며 고용보험은 자영업자

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체 취업자 대비 사각지대가 더 클 수 밖에 없음. 반

면, 건강보험은 가족단위 보험이라는 점에서 전체 인구의 97%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험 급여측면에서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노인의 60%, 고용보험은 실업자의 57%정도가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노령과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해도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음. 건강보험은 가입측면에서는 사각지대가 아주 적게 나타났지만 보험

료 체납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으며, 비급여문제로 인한 보험 접근성에 문제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와의 관계를 빈곤상황별, 비빈곤층인 경우 고용형태별로 살펴봄. 이에

의하면, 절대빈곤층,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의 급여측면에서의 사각지대가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보험가입별로 살펴보면 차차상위는 연금미가입비율이 60.3%로 나타나는

등 미래적 급여라 할 수 있는 사회보험 가입비율이 차상위, 차차상위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음.

- 60세 이상 노인가구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급여현황을 살펴보면, 기초연금의 도입 등

으로 인해 노인인구의 27%만이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로 나타남. 문제는 이 27% 중의

40%는 빈곤층에 있는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급여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

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음.

□ 건설일용직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

- 건설일용직노동자들 중 FGI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법적인 제한이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임. 매월 20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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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근무해야 직장보험가입자로 구분하는 것은 건설일용직노동자와 같은 일용직노동자에게

적합한 규정이 아니라는 점임. 동일한 건설현장이라 하더라도 진행하는 업무의 성격, 근무

일수, 임금 등이 상이하기 때문이며,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여전히 행정적으로 관리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임.

- 둘째, 건설일용직을 위한 고용보험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들의 고용형태, 취업형태와 부합

하지 않아 고용보험가입에 대한 유인이 낮다는 점임.

- 셋째, 보험료부과체계에 대한 부분임. 직장보험료와 지역보험료간의 격차로 인해서 노동자

스스로 직장보험에 대한 기여회피를 방조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료부과체계에 대

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넷째, 행정적인 불편함임. 지역보험과 직장보험가입을 매달 달리해야 한다는 점 자체가 행

정적인 낭비이며, 건설일용직노동자 입장에서도 보면 큰 불편함으로 다가온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

- 이들이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건설일용직노동자들의 업무형

태가 쉽게 통계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음. 특히, 중요한 것은 건

설일용직노동자의 근무일수가 임금이 기업측을 통해 보고된다는 점에 있음. 기업은 기본

적으로 보험료부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에서 근무일수나 임금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역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

음.

□ 결론

- 본 연구를 통해 이를 통해 한국은 급속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를 경험했으나 여전히 각

제도별로, 제도간의 관계 속에서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음. 그러나 이런 사각지

대 해소를 위한 개별제도의 확대도 필요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이런 사각지

대가 발생한 원인에 따라 보다 근본적이고 시스템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

음.

- 이런 사회보장시스템의 개편은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함.

- 첫째, 각 제도를 횡단하는 대책과 모형을 만들어내는 것임. 즉 직장보험과 지역보험료 시

스템에 대한 개편,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사이의 메워줄 수 있는 정책의 고민 등이 필요함.

- 둘째, 특정집단별로 구체화된 대책이 필요함. 건설일용직노동자들의 사회보험 배제 메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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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은 시간제와 특수고용노동자와 상이함.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특정집단

별로 특성화된 사회보장 개혁의 대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함.

김송이▪사회서비스 확충과 여성의 노동권

□ 확대되고 있는 돌봄욕구를 적절히 충족시키고,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양질의 돌봄서비스 일자리를 양성하는 것

이 필요함.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질 향상의 위한 근본적인 대안은 돌봄서비스 영역에서

주로 여성들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정서적, 감정적 활동의 가치를 포함하는 것임. 이에

본 연구는 돌봄 서비스 일자리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노동실태와 감정노

동의 특성, 감정노동의 속성이 이들의 노동수행 과정에서 발현되는 지점 등을 분석해냄으

로써 (돌봄) 노동에 대한 재인식을 위한 밑거름을 제공하고자 함.

□ 심층면접 조사방법과 조사대상 특성

- 재가요양보호사 3명, 장애인 활동보조인 1명, 간병인 3명으로 총 7명을 대상으로 2011년 2

월말부터 4월 초까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돌봄서비스 종사 배경과 돌봄노동의 특성,

노동조건, 돌봄노동 경험에 대한 의미 해석 등에 대해 조사함.

□ 심층면접 조사결과

 누가, 어떻게, 왜 돌봄서비스 노동자가 되는가?
- 면접결과,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이었던 돌봄노동이 그대로 사회에서 수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령의 여성들의 상대적으로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지식 없이 돌봄서비스 일자리를

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공식적인 경로가 아닌 지인의 소개 및 권유, 일간지광고 등을 통해 취업하는 것으

로 드러났으며, 별도의 채용기준이나 전문성에 대한 검증 없이 ‘인성, 깔끔한 용모’만을 강

조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끊임없는 감정조절이 필요한 노동
- 면접 참여자들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라는 도덕적 동기에 의해 일을 지속하고 있었음.

돌봄서비스 수행과정을 보면 기술이 아닌 마음으로 하는 일이며, 타인에 삶에 대한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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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한 일이라는 점이 강조됨.

- 그러나 도덕적 동기로 인하여 노동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 인내해야 하

며, 의도적으로 즐거운 감정을 표출하는 하는 경험을 하고 있었는데, 이는 돌봄서비스 노

동자들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었음.

 긍정적 관계형성이 중요한 노동
- 돌봄 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자의 가족을 포함하여 서비스 이용자와 노동자 간의 긍정적 상

호작용과 신뢰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한 노동임이 드러남. 상호간의 관계가 좋고 신뢰가

형성되어 있으면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

아지는 반면, 신뢰관계가 깨질 경우, 서비스 이용자가 돌봄 노동자를 지배하는 관계가 형

성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짐.

□ 결론

- 본 연구의 분석결과, 돌봄 서비스 영역에서 감정노동과 돌봄 관계의 맥락이 강조되고 있

음이 드러남. 이는 지금까지 돌봄노동을 단순한 육체노동으로 간주하고 여성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노동으로 평가절하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됨. 돌봄 서

비스 영역에서의 노동은 기준의 ‘가치생산’ 노동개념으로 포착되지 못하고, 특별한 직무수

행능력이나 고된 노동활동으로도 여겨지지 않음.

- 돌봄노동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여성 일자리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돌봄노동의 질

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돌봄서비스 이용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음.

남찬섭▪사회복지공급체계 제도화의 현황과 과제

□ 현재 한국 사회복지공급체계는 분절성 혹은 파편성을 특징으로 하며 이 분절성 혹은 파

편성은 중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사회보험과 관련하여 복지부와 노동부 간에 분절성이 존재함. 이로 말미암아 사회보험 사

각지대 해소나 노동시장양극화에 대처하는 데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 사회서비스에서는 지방이양된 서비스와 국고보조방식에 의한 바우처 서비스, 그리고 사회

보험방식에 의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간의 분절성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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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사회서비스의 수혜자와 공급자 간의 조정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최근 사회복지통합관리체계 구축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으로 사회서비스의 분절성을 극

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사회서비스 공급자 중에서 민간부문의 비중이 지나치게 비대하여 공공성을 상실하고 있

으며 정부정책을 적절히 관철시키기에도 어려운 상황임

- 사회서비스에서 사례관리와 서비스연계를 가능케 할 수 있는 재정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사회복지공급체계의 분절성 내지 파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정책과 복지정책

간의 연계 강화, 욕구와 자원 간의 효과적인 연결을 위한 사회서비스 조정체계 구축, 공공

부문 공급비중 증가, 사례관리 서비스연계를 가능케 할 재정집행방식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함.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노동시장정책과 복지정책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동부와 복지부를 통합하여 사회정

책기획원(가칭)을 신설함.

- 기존의 3대 사회보험공단을 통폐합하여 사회정책기획원(가칭) 산하에 통합사회보험공단을

설치하고, 소득보장과 노동시장정책, 건강보험, 노인요양보험 등을 통합적으로 담당케 함.

욕구와 자원 간의 효과적인 연결을 꾀할 사회서비스 조정체계 구축에 유리하게끔 행정체

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사회서비스는 지방정부로 일원화하되 현행 지방이양된 재정은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하여

광역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사례관리자 및 사례관리팀을 두며 연계예산제를

도입하여 사례관리팀이 이를 운영토록 함.

- 사회서비스는 공단조직으로 일원화할 수도 있으나(이 경우 사회보험공단은 통합사회보험

공단이 아니라 사회보험공단과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재편) 사회서비스의 성격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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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2012년 복지정치의 환경 및 노동의 대안복지를 위한 제언▸

강병익▪ 2012년, ‘복지선거’의 가능성과 조건

□ 노동의 입장에서 복지정치와 노동정치는 서구의 경험으로 보더라도 수레의 두 바퀴. 노

동과 복지는 인민의 삶을 규정하는 매우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아우르는 비전과

정책은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해서 지나치지 않음. 특히 2012년 양대 선거에서 이러한

진보적 사회정책의 실현을 위해 노동운동의 적극적인 개입과 정치 전략이 필요.

- 무엇보다 노동진영의 2012년 선거 참여 전략이 중요. 한나라당과 보수-자본진영의 ‘이미지

복지-선별복지’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비판하고, 민주당과 자유주의적 시민사회 진영의

이른바 ‘보편적 복지(3무1반)’는 일면연대 일면비판을 수행하면서 노동의제와 함께 푸는

복지의제, 즉 ‘삶의 질’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복지체제’를 제시하는 것이 관건.

- 2012년 양대 선거는 단순히 정권재창출 혹은 정권교체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탈신

자유주의 체제의 구체적인 사회체제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체제전환의 정치적 의미도 있다

는 점에서 중요. 레짐의 변화는 정권과 집권정당의 성격, 또는 제한적이지만 강력한 대항

세력(정당과 시민사회)의 존재에 따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짐. 97년 체제가 신자유주의

라는 외부적 조건의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이를 체제 내화시켰던 국내정치질서의 문제였

듯이 레짐이 정치사회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국내 정치의 세력관계에 의해 직접적으로 결

정되는 것.

□ ‘안철수 현상’을 보수정당체제의 위기로만 해석해서는 안 됨. 무엇보다 새로운 정치세력

에 대한 기대가 기존 정당질서에 대한 대안세력임을 자임했던 ‘진보정당’을 우회해서 나타

났다는 점에서 진보정당들이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함. 왜 대중들은 기존 정당의 정치

적 무용론을 수용하면서도 정당정치의 종식이 아니라, 제3정당 혹은 새로운 정당, 새로운

정치를 ‘호명’하는가를 곰곰이 되새겨야 함. 가장 나쁜 미래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대중들

의 절규가 대안정치의 형태로 나타나지 못하고, 기존 정당정치질서로 어쩔 수 없이 흡수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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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편적 복지가 사회적 의제로 부상하게 된 시기는 이명박 정부의 성장중심 경제정책이

그 실체를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한 시점과 겹쳐짐. 그리고 보편적 복지가 현재 정치적·사

회적 논쟁의 중심에 위치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이른바 ‘진보교육감’과 ‘보수지자

체장’에서 벌어진 ‘무상급식’논란이었음.

- 무상급식 찬반논란의 전후로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제고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사회체제로서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승인이라고 볼 수는 없음. 결국 여론의 흐름을

제도적이고 이념적인 ‘보편적 복지’로 전환시키고, 국가의 책임성뿐만 아니라, 이를 가능케

하는 재정확대에 유리한 흐름을 조성하는 것은 진보정치세력이 정치적인 담론과 프레임을

효과적으로 짜는 것에서 시작.

□ 민주당은 유력 대선주자간에 편차는 있지만, 정당차원에서 제시된 공식적인 보편적 복지

실현수단은 ‘증세 없는 복지확대’. 한나라당은 현재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복지담론과 설계

를 주도하고 있는데, 노동문제를 회피한 ‘복지설계’에 그치고 있음. 그렇다고 진보정당들이

복지의제를 뚜렷한 차별성 속에 선점해 나가고 있는 것도 아님.

□ 정당, 특히 진보정당은 노동계급을 포함한 균열된 계급정치의 내적 결합을 의미하기도

함. 물론 한국의 현실은 진보정당의 약한 사회적 기반으로 진보정당의 위상이 미약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진보적인 노동정치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됨. 그리고 그 매

개가 노동의제를 담고 있는 진보적 복지정치, 노동이 주도하는 보편적 복지담론의 공세적

구성에 있음.

- 예컨대 ‘삶의 질’이라는 의제를 중심으로 일과 생활의 양립, 소득과 사회보장, 단순한 생애

맞춤형 복지가 아니라, 근로유형을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개인을 노동권과 사회권의 주체

가 되는 사회모델의 구축을 생각할 수 있음.

- 이러한 노동과 복지, 그리고 정당정치의 결합을 통해 대안적 사회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는 구체적인 노동과 정치의 진보적 재구성이 선행되어야 함. 우선 진보정당과 노동조합은

노동부문 사업에 대한 조율과 대행관계가 아니라, 정치 프로그램의 공동기획과 실천을 통

해 실제적인 노동정치의 실천단위로 자리매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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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송이▪돌봄서비스 재구축과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 한국에서의 사회서비스 확충과정을 보면 돌봄서비스의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 어떤 방

식과 체계를 통해 사회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양질의 돌봄서비스가 무엇인지 등

돌봄서비스 구축의 관점 및 방식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지지 못했음. 이

에 본 연구는 돌봄서비스 재구축의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돌봄노동이 노동시장에서

정의되는 방식에 재고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고, 이를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과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자함.

□ 사회서비스 확충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 한국의 사회서비스 확충과정은 공적 인프라 확충이나 정부 역할의 증대 논의들이 배제된

채, 시장 활용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공급체계 확충, 서비스 효율성 제고에만 관심을 갖고

이루어짐.

-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부 관리 감독의 부재,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불필요한 과당 경

쟁으로 인한 서비스 공급시장의 왜곡, 사회서비스 노동의 실질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어

려운 민간공급기관의 팽배 등의 문제를 낳았으며, 이는 서비스 질 하락, 서비스 노동자들

의 열악한 근로환경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살펴보면, 저임금, 노동경력이 반영되지 않는 임금구

조, 불안정한 고용지위, 실효성 없는 사회보험 적용 등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

□ 왜 돌봄서비스에 주목하는가?

- 본 연구가 다양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영역 중에서도 돌봄서비스 일자리에 관심을 두는 이

유는 첫째, 돌봄서비스가 한국 사회서비스 확충의 핵심영역이기 때문이며, 둘째, 교육, 보

건의료 등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로 발달되어 있는 타 사회서비스 일자리와는 다른 양

상으로 발달하고 있어 한국 사회서비스 확충 과정의 특징들을 집약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영역이 되기 때문임.

□ 돌봄서비스 대안 모색의 원칙

- 돌봄서비스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연구는 4가의 원칙들을 견지하고 있음.

- 첫째, 감정노동으로서의 돌봄서비스의 속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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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돌봄서비스가 사회복지재화로서 갖는 특징(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간의 개인

적이고 사회적인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제공된다는 점)이 정책입안, 평가 등의 과정

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야 함.

- 셋째, 재가서비스로서의 돌봄서비스의 속성(서비스 제공 및 이용과정에서 서비스 이용 당

사자 외에 타 가족성원이 개입된다는 특성)이 고려되어야 함.

- 넷째, 시장화로 인한 여러 병폐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성이 확대되어야 함. 그리고 공공

성 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사회서비스가 보편적 서비스로서 발전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

사회서비스 제공과정 전반에 대한 민주적 검증과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사회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참여의 장이 마련되어야 함.

□ 대안모색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재평가
- 돌봄 역할의 성별적 성격, 여성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한 일이라는 사회적 편견이

지속된다면 돌봄서빗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없음. 따라서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 재고 및 노동시장에서의 돌봄노동을 정의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감정노동으로서 돌봄서비스 성격에 대한 다각적인 관심제고, 감정노

동의 속성에 초점을 둔 돌봄서비스 실태 파악, 감정노동의 요소를 포함하는 직무기준 마

련을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함.

 공공성 확대
-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확대 방안: 돌봄서비스에서의 공공성 확대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규

제를 강화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하고, 서비스에 대한 규제 및 평

가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 확보,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투명한 공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야 함.

- 지역거점 사회서비스 총괄기구: 돌봄서비스 공공성 확대의 구체적 실현기구로서 ‘지역거점

사회서비스 총괄기구’를 제안함. 지역거점 사회서비스 총괄기구는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

요 파악과 파악된 수요에 기반한 서비스 분배 및 노동자 배치, 사회서비스 노동자 관리,

사회서비스 평가의 업무를 담당하며, 지자체 직속기관이지만 지자체장은 총괄기구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지 못하는 형태로 운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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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 강화: 고용의 안정성 보장, 돌봄서비스 수요-공

급에 대한 체계적 관리, 민간공급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함.

- 돌봄노동의 전문화: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의 교육 훈련체계 개선, 직문분석을 통한 직무기

준마련, 직업능력 개발 등을 통해 돌봄노동 전문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족 같은 돌봄, 인간중심 돌
봄의 어려 요소들이 공적 돌봄서비스의 영역에서 고려되고 적극적으로 통합, 실현되어야

함.

 돌봄서비스와 가족 내 돌봄의 관계: 재가서비스 확대로 인하여 사회적 돌봄서비스와 가족
의 돌봄이 교차되는 지점이 존재하게 됨. 이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서비스 이용

자의 가족과 돌봄노동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음. 따라서 가족 돌봄자의

고유한 경험과 역할 존중, 가족 돌봄자의 만족도 제고, 돌봄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가족의

욕구 반영 등의 노력이 필요함.

주은선·성희정▪한국 소득보장제도의 대안 모색

□ 한국 사회보장제도는 한편으로는 구조적 위기에 봉착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저발전

의 문제로 인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임. 따라서 전통적인 복지국가 발전전략뿐만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의 다양한 사회복지 대안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대안 추구의 구조적 압력과 기반으로 첫째, 노동시장의 변화, 즉 불안정 노동 확

산과 노동 소득 위축을 들 수 있음. 기술변화와 축적방식 변화로부터 촉발된 생산부문의

변화는 노동조직화 방식과 노동시장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노동자들의 정체성 및 삶의

주기, 삶의 위험 발생 패턴을 전면적으로 재편하였음. 둘째, 생애 주기 변화 및 사회적 위

험(social risk)의 전면화를 들 수 있음.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가족의 변화,

젠더관계 변화, 노동시장 변화는 생애 주기와 사회적 위험 발생의 리듬, 통상적인 필요욕

구 발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음.

- 대안추구를 위해서는 우선 한국에서의 보편주의 복지론의 확장과 쇄신이 필요함.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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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이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못하고 이러한 권리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이 부재한

한국사회에서 보편적 복지는 혁명적 경험이 될 수 있음. 게다가 평등 증진에 유용함. 대안

구성에서 보편주의는 ‘모두에게 동일한 것을 보장한다’는 통상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차이

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대응을 수반해야 함.

- 대안적 소득보장체계 구성의 원칙으로 첫째, 단기 정책과 장기 정책을 구분하는 것이 필

요함. 둘째, 생애주기(life-cycle)별 욕구와 위험에 대한 총체적인 그리고 유연한 대응이 필

요함. 셋째, 소득보장에 무조건성(보편주의)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넷째, 기존

사회보장체계의 소득보장제도의 변형과 적절한 활용이 필요함. 다섯째, 정책의 도입 과정

에서 복잡한 장애물들과 실현가능성, 첨예한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의 발생가능성을 검토

할 필요가 있음. 여섯째,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함. 집단별로 사회보장시스템과 관계 맺는

방식은 상이함. 어떤 경우에는 공공부조, 사회보험으로 연결되며 각 집단별로 노동시장 조

건에 따라 사회보험 가입과 미가입이 달라짐. 일곱째, 공적사회보장과 시장의 관계에 근본

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함. 여덟째, 진보적인 대안정책의 마련이 필

요함.

□ 대안적 소득보장체계의 구조: 한국 사회의 대안적 소득보장체계 구축의 핵심은 시민권에

의한 기본소득의 보장제도, 즉 보편적 수당의 확대임. 한국의 소득보장체계는 보편적 수당

을 통한 기본적 보장을 바탕으로 하는 위에서 사회보험의 소득비례급여가 주어지도록 함

으로써 빈곤예방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이는 한국사회의 소득보장이 기존의 사회

보험 중심 패러다임을 벗어나도록 하되 기존 사회보험제도의 활용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 보편적 수당이 확충된다고 하더라도 소득비례적인 소득보장을 추구하는 사회보험 급여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함. 적절한 수준의 공적소득보장을 위한 거의 유일한 방식이기에 사회

보험의 소득비례급여는 유지되고, 또 포괄적 급여제공이 가능하도록 개혁될 필요가 있음.

보편적 수당과 사회보험 급여 이 두 가지를 통한 빈곤예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대

해서만 공공부조 급여가 제공되도록 함.

- 대안적 소득보장체계는 다음 [그림]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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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장애연금 국민연금

보편적 수당 아동수당 기초연금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한시적 시민수당

[그림] 대안적 소득보장체계

아동기 경제활동기 노령기

□ 보편적 수당과 관련된 단기적 대책: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임.

- 첫째, 일단 기초노령연금 급여수준을 애초 2007년 연금개혁 당시에 합의되었던 전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10% 수준과 이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15% 두 가지를 제시. 노인빈곤

문제의 심각함과 광범위함에 비해 현재 A값의 5%인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은 지나치

게 낮음. 이에 초기에 기초노령연금 급여수준을 A값의 15% 수준으로 하다가 국민연금제

도가 확충되고 노인빈곤률이 낮아진다면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은 물가 연동을 지연시

키는 등의 방식을 통해 장기적으로 완만하게 A값의 10% 수준으로까지 떨어뜨릴 수 있음.

관련해 필요한 것은 누진적이며 공평한 재원의 발굴임. 금융거래세, 사회연대세, 최근 유

럽에서 논의되고 있는 비만세 등이 그러한 사례일 것임. 이를 통해 지자체의 부담을 낮추

고 중앙정부의 재정부담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둘째, 보편적 수당의 두 번째는 아동수당임. 많은 나라에서 보편적 수당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아동수당은 통상 청소년기까지 포함하여 지급되고 있으나 한국의 아동수당제도는 이

보다 연령대를 좁게 잡아 도입할 수 있음. 아동의 부모가 대부분 경제활동 연령대임을 감

안한다면 아동수당은 기초노령연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될 수 있음.

- 보편적 수당과 관련된 장기적 대책은 한시적 시민수당제임. ‘한시적 시민수당제’는 성인이

된 모든 시민에게 평생에 걸쳐 일정 기간(예: 5년-7년)동안 시민수당을 받을 수 있는 수

급권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신청에 의해 개인에게 주어짐. 이러한 한시적 시민수당은 장기

실업자, 청년실업자, 실업급여 예외자에 대한 포괄적 실업급여 기능, 상병수당의 기능, 학

생수당 등의 기능을 수행. 한시적 기본소득은 여타 노후소득보장제도와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며 작동하는 기초연금 급여보다 높게, 최저생계비의 70-90% 사이에서 결정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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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으로 보임.

□ 보편적 수당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사회보험임. 사회보험의 단기적 대책은 일용직·시간제

노동자를 위한 보험, 저임금노동자의 보험료 지원임.

- 첫째, 저임금노동자의 보험료 지원대책임. 목적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감소 및 저임금노동

자의 소득지원임. 3개월 평균임금이 전체 임금노동자 중위임금의 70%이하인자를 대상으

로 하며, 국고로 지원함. 자격관리는 각 보험공단에서 진행하며 정보공유를 통해 대상자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실업 등 소득이 없는 노동자는 제외하며, 자영업자의 경

우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자로 포괄함. 급여는 중위임금 50%까지는 정액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함. 이때 지급되는 사회보험료는 중위임금 50%를 기준으로 함. 중위임금 50%∼70%

는 자신의 소득에 기초해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만 지원 비율이 감소되어(점감구간) 중위

임금 70%는 자신의 사회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음.

- 둘째, 일용직·시간제노동자를 위한 보험임. 월 80시간미만 일하거나, 월 3개월 미만 일하

는 노동자를 가입대상자로 함. 단 월 10시간미만으로 일하거나 월 10일 미만 일하는 노동

자는 실업으로 간주해 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평균임금의 노동자 0.45%, 기업주 0.45%를

보험료로 납부하도록 함. 급여를 받기 위해 18개월 동안 최소 9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함.

실업의 성격(자발성, 비자발성)과 관련 없이 실업상태라면 급여를 지급.

- 사회보험과 관련된 장기적 대책은 사회보장세도입임. 사회보장세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 등의 문제 때문임. 단시간·단기간노동자들은 노동

시간, 노동일수에 따라 직장가입과 지역가입을 넘나들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보험료율 문제는 다시 한 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음. 둘째, 위험의 포

괄성 때문임. 셋째, 기업주의 사회보장관련 부담을 증대시키는 것이 용이함. 넷째, 기여와

급여간의 관계가 완화될 수 있음. 그러나 사회보장세 도입이 단기적 실행 과제가 아니라

장기적 비전의 일부인 이유는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쟁점 및 검토 사항들이 있

기 때문임. 관련된 쟁점에 대한 검토 이후 보다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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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현숙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사회복지의 제도적인 측면

‘생산적 복지’레짐 이후 한국의 복지는 제도적인 팽창을 거듭해 왔다.1) 그러나

이러한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경제 및 사회적 불평등

을 해소하겠다고 만들어진 생산적 복지는 본연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했다.

오히려 같은 시기에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으로 비정규직은 급증하였고, 그 결

1) 한국의 국가복지체제는 1997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성립되었다. 같은 시기 대부분 서구 복지국
가는 1980년대부터 진행됐던 신자유주의적 복지국가의 개혁으로 소득중심적인 고전적 복지체제 
해체, 노동연계복지의 강화, 국가의 공적 기능축소와 더불어 개인 및 시장의 책임 강화 등의 현
상이 공통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기에 국가의 복지비용을 증대시키고, 소득보장체계를 정비한 
한국 복지체제에 대한 성격분석은 다양한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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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시장임금의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했다. 당시의 문제는 시장임금의 차이가 사

회적 급여(social benefit)로 보완될 수 있는 국가 복지체제가 형성된 것이 아니

라, 오히려 노동시장 내에서 정규직 노동자 및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시민을 중

심으로 사회보험의 전국민 적용과 중앙집중화가 달성된 것이다. 이것은 사회보

장의 제도적 측면에서 보편적 소득보장 형태를 취한다. 그러나 1997년 경제 위

기 이후 발생한 실업자, 취업 취약계층, 불안정 고용층 등을 포괄하는 공공부조

와 사회보험제도는 사실상 매우 제한적이었고, 이로 인해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

자, 소득이 낮은 자영업자가 대표적인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이후 참여복지와 능동적 복지에서도 국가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및 사회정책을

계속적으로 유지시켰고, 1997년도 이전과 다른 잔여적 속성의 사회복지 성격이

나타났다. 즉 1997년 이전의 한국 사회복지의 잔여적 성격은 복지의 비제도화와

국가의 사회적 기능 축소로부터 기인됐다. 그러나 1997년 이후 달라진 잔여적

성격은 사회복지의 제도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체계의 수혜를 받지 못

하는 계층의 급증과 이들에 대한 매우 소극적인 국가 개입의 성격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에 변화된 한국 사회에 필요한 복지체계, 특히 소득보장체계에 대한 대안적

논의와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운동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년간의 한국의 소득보장체계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더불어

대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목적을 둔다.

2) 정치 환경의 변화

2010년 지자체 선거에서 무상급식과 같은 복지 아젠다로 보수진영과의 대결이

차별화되었고, 민주당과 진보진영의 선거연합은 승리를 경험한 바 있다. 선거에

서의 승리는 복지담론 확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시민사회와 정당정치의

재편을 가속화시켰다. 복지담론은 201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더욱 발전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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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정당 간 경쟁과 통합의 대상으로, 시민사회의 중요한 정치적 요구로 자리

매김 되었다.

수구지배세력의 정권 재창출과 진보진영의 정권교체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대

립되면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복지의제는 선거 전술로써 중요한 대상이 되었

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복지정치를 선거프레임에 가두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즉 의회정치에서 우위를 확보한다면 복지정책의 확대와 복지국가 건설에

서 우월한 수단을 점유할 수 있다. 이것이 목표가 된다면 선거에서 승리해야 하

고 의회정치의 다수파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 하에 진보진영은 다양한 세

력들과의 선거 연합의 압력과 진보정당의 분화를 경험했다. 다양한 이해관계 집

단(자유주의적 정당, 진보적 정당)은 처음엔 복지에 대한 공감대로부터 출발해서

정권교체라는 목표아래 경제적·정치적 차이를 ‘반MB’라는 프레임으로 봉합했다.

지난 1년 간 ‘혁신과 통합’세력과 민노당/국참당/통합연대의 ‘3자 통합세력’은 선

거승리를 위한 정치적 목적을 부각시켰다. 문제는 통합진보당의 출범으로 지난

10년간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평가가 역사에서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이다. 또한

노동자들에게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차이가 현실에서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

고, 단일화 과정에서의 의제의 차별화는 결국 다수결의 힘에 의해 사라질 가능

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시 김대중 정권 시절로 회귀하는 것인가?

민노당과 분당이전 진보신당의 복지제안은 스웨덴식 모델2)이지만 그들의 정

치방식은 노조의 성장과는 별도로 진행되었다. 지난 10년간 노동운동의 정치 세

력화는 물적, 인적 지원에 머물렀을 뿐, 계급타협을 위한 물적 토대조차 마련하

지 못했다. 빈약한 물적 토대의 원인으로는 국가의 강력한 노동통제전략,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 후진적인 부르주아 정치체제 등을 꼽을 수 있다. 그 결과 노동

진영 일부에서 노동운동의 성장에 기반을 둔 정치적 토대 형성보다는 의회정치

2) 1938년에 체결된 살쯔요바덴(Saltsjöbaden)협약으로 시작된 노동-자본-국가의 조합주의적 협의체
제는 이러한 스웨덴 모델의 발전의 기원이다. 즉 조합주의적 협의체제에 기반을 둔 복지국가는 
노동 정치가 기본 토대이고 이를 바탕으로 사민당의 발전과 성장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데 한
국사회에서 스웨덴 모델 중 복지국가의 제도와 수혜물에 대한 강조는 있지만 노동정치의 중요
성은 부각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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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를 통한 경로를 선호하게 됐다. 이에 원내교섭단체조차 형성하지 못하는

소수당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비정규직을 양산시켰던 노동법 통과의

주역인 신자유주의 세력들과의 통합의 정당성을 주장하기에 이른다.

노동계급을 기반으로 발전했던 유럽 복지국가들과 다르게 한국의 복지정치는

더욱 탈계급화 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 결과 노동계급은 더욱 분절화됐고

노동자 조직화는 더욱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었다. 노동의 독립적인 정치세력

화의 시도는 복지정치를 매개로 10년 만에 부르주아 정치의 새 판 짜기에 흡수

되는 위기에 직면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복지정치의 확대가 계급정치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에 2012년 선거 구조와 노동정치

의 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나아가 노동의 복지정치를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와 방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1) 연구의 목적

다양하지만 점점 차별성이 모호해지는 부르주아 정치진영의 복지의제와 차별

성을 띠는 노동의 대안 복지 개발이 필요하다. 노동의 복지담론은 선거의 국면

과 일상적인 정치투쟁의 국면 모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전자를 강조할 경우,

선거제도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부르주아 정치진영의 이데올로기에 흡수될 위험

성이 크다. 그러므로 전술적 결합의 필요성을 최대한 인정하더라도 후자의 국면

에서 노동의 독립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일부에서 신자유주의 세력

과의 선거연합에 대한 전술적 방안이 정치적으로 고려되더라도, 이와는 매우 독

립적인 노동의 정치 프로그램의 마련이다. 이러한 노동의 정치 프로그램을 위해

노동의 대안 복지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세 가지 차원의 연구가 진행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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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주제별 연구 개요도

첫 번째 단계로 우선 과거의 평가로부터 시작된다. 이를 위해 우선 부르주아

정치진영의 복지와 노동의 복지정치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김대중 정권부터

이명박 정권에 이르기까지 부르주아 진영의 복지정책결정 과정의 분석을 통해

한국 정당정치의 특수성이 분석된다. 이를 통해 한국 정당구조에서 노동의 권력

자원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던 원인이 진단된다. 그리고 다른 한 측

면에서 노동의 복지정치에 대한 평가와 연대에 대한 성찰이 시도된다. 이를 통

해 노동이 중요하게 의제화했던 사회정책의 과제가 검토될 것이고, 이 운동의

사회화 결과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두 가지 측면이 과거에 대한 진단이었다

면 최근 벌어진 복지국가 논쟁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각 정당의 담론의 실체와 위

치가 분석되고, 더불어 노동의 사회공공성 의제의 지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첫 번째 단계를 통해 노동이 파악해야 할 복지의 정치적 구조가 분

석될 것이다. 즉 복지정치는 부르주아 진영과 노동진영의 이데올로기를 포함한

다양한 대립과 경쟁을 통해 제도화되고 구체화된다. 복지의 제도화가 어떠한 정

치적 구조와 환경에서 구체화됐는지, 노동의 요구는 사회정책의 외연 확대에 어

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현재의 복지담론에서 노동이 주목해야 하는 의제

는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이 모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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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단계로는 한국 복지체계의 문제점을 제도적 차원에서 분석한다. 이는

서문에서 밝혔듯이 본 연구팀은 복지 만능의 담론 구조에서 복지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한다. 이에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주요한 희생 대상

자에게 주목한다. 이에 사회보장 사각지대 대상자에 대한 분석, 고용 없는 성장

시기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확대된 사회서비스로 인해 발생된 돌봄 여성의 문

제, 그리고 민간 및 시장중심의 분절적인 복지공급 구조, 이 세 가지를 한국 복

지체계의 중대한 오류로 주목한다. 여기에서 주요 대상자들의 실태 파악과 제도

적 현황이 분석된다. 이 단계를 통해 한국 복지체계의 대안을 모색을 위해 시급

하게 개혁되어야 할 주요 과제가 선정될 것이고, 이에 대한 방안이 구체화 될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이 전 두 단계를 바탕으로 미시적 진단을 포함한 거시적 방안

에 대한 모색이다. 첫 번째 연구 단계를 통해 이제까지 한국 정치구조의 복지정

치의 결정구조가 파악됐다면, 과연 2012년 양대 선거에서 복지를 매개로 한 정

치의 발전 가능성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노동이 부르주아 정치 구조에서

고려할 수 있는 연합전술 및 정치협약의 조건을 가늠할 수 있다3). 이러한 조건

은 노동의 선거전술 및 복지 담론 형성에서 고려해야 할 현실정치에 대한 근거

로써 유의미 할 것이다. 나아가 이 단계에서 주요한 오류로 분석됐던 돌봄 및

여성의 노동권과 대안적 소득보장 방안이 제시된다.

종합적으로 이 세 단계를 통해 첫째, 부르주아의 복지정치의 과정 및 담론 분

석, 둘째, 노동의 복지정치 실현을 위한 정치적 조건 및 전술, 셋째, 한국 복지체

계의 평가 및 과제, 넷째, 노동의 대안적 복지 담론 및 방안이 종합적으로 연구

되었다.

2) 연구 방법

3) 이 연구는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의 정당 재구조화 이전까지 상황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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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대상

제

1

부

김대중정부이후 정

당의 복지정치

시계열분석/1, 2

차 문헌자료비교

정권별 복지레짐, 정당정책, 건

강보험통합 및 국민연금개혁

노동조합의 연대와 

사회정책

1, 2차 문헌자료 

비교

사회개혁투쟁, 사회공공성 투쟁 

분석, 노조의 연대

최근 한국복지국가 

논쟁과 담론지형

1, 2차 문헌자료 

분석

복지담론, 반복지 담론 구조 및 

함의, 한국복지담론 부재요소

제

2

부

사회보장의 사각지

대

통계(경활부가조

사, 가계동향조

사 등)자료분석

/FGI

사회보장 사각지대의 심각성, 

사각지대 발생 매커니즘, FGI

(심층집단면담)조사 결과

사회서비스 확충과 

여성의 노동권

2차 자료 분석을 

통한 질적 연구

심층면접

돌본노동의 속성, 사회서비스 

확대 과정 및 문제점, 노동실태 

및 열악한 환경의 원인 분석, 

심층면접 결과

사회복지공급체계 

제도화의 현황과 

과제

1, 2차 문헌연구

/전문가 면접

사회복지 공급체계의 현황 및 

문제, 개편방안

제

3

부

2012년 복지선거

의 가능성과 조건
문헌연구

2012 양대선거의 정치적 의미 

및 복지의제의 가능성과 한계, 

복지정치를 위한 새로운 조건

돌봄서비스 재구축

과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문헌연구
돌봄서비스 재구축 방안, 돌봄 

서비스 노동자의 노동권 방안

한국 소득보장제도

의 대안 모색
문헌연구

기존 대안논의 정리, 새로운 소

득보장 방안

본 연구는 총 7인의 연구자가 워크샵과 토론회를 통해 연구가 기획되고 진행

됐다. 전체 연구의 구조와 체계 내에서 각각의 연구는 개별 연구자에 의해 집

필됐고, 이에 따라 연구의 방법도 각 주제에 따라 다르다. 각 연구에서 해당 연

구에 대한 방법은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될 것이며, <표 1>은 간략한 주제별

연구 방법과 주요 연구 대상이다.

<표 1> 주제별 연구방법과 주요 연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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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주요 문제제기에 따른 연구의 구성

각 연구 주제는 전체 연구계획의 구조 하에 개별 혹은 공동의 연구가 진행되

면서 연구 경과에 따른 중간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전체 연구의 균형과 체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3.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표 1>에서와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노동의 복지정치

구조와 대안 복지 모색을 위해 제1부는 정치구조에 대한 평가 및 담론분석으로,

제2부는 현황분석을 위한 주요 제도에 대한 분석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했다. 이

두 단계를 거쳐, 제3부에서는 2012년 정치지형에서 복지정치의 가능성 분석과

노동정치의 요소가 우선 분석된다. 또한 제2부에서 한국복지체제의 중대한 오류

로 분석됐던 돌봄과 소득보장 영역에 대한 방안이 제시된다. 1부와 2부의 주요

문제제기와 분석결과는 3부에서 현재에 대한 분석과 미래에 대한 방안으로 연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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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이후 정당의 복지정치: 

복지담론‧복지정책을 중심으로

강병익

1.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김대중 정권의 등장은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두 가지 전환의 계기로 받아들여

졌다. 첫째, 정치사적으로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명실상부한 ‘민주정부’가 수립되

었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87년 민주화 이후 집권한 정권은 모두 민주적 정통성

을 가지고 있다는 점, 즉 선거에 의해 선출된 정부였다는 점에서 이는 국민적

승인에 의한 합법적 집권이라는 측면보다는 박정희 집권 이후 군부-보수세력에

맞섰던 전통적 민주화세력의 집권이라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었고, 이른바 “수평

적 정권교체”로 표현되기도 했다.

하지만 후자의 정치사적 의의 역시 한계가 존재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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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원조보수’, 그리고 박정희 시대 공화당 계승을 자처해오던 김종필의 자

유민주연합(자민련)과의 공동정권으로 출발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김대중 정부와 그 이전의 김영삼 정부는 ‘유신보수’의 공유를 통한 양대 민주화

세력간의 정권이양이라고 볼 수도 있다.

둘째, 이 논문의 주제와 관련해 더 중요한 것은 정권교체의 경제적 배경이다.

주지하다시피 김대중 정부의 등장은 ‘IMF외환위기’라는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

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문민정부”로 스스로를 지칭한 김영삼 정권은 “변화와

개혁의 신한국 창조”를 모토로 내세우며 부패척결과 공무원사정, 고위공직자재

산공개, 금융실명제 등의 공세적 개혁드라이브를 통해 집권 초기 80% 이상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구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퇴임 1년여를 앞두고 노동법

과 안기부법 날치기를 통해 정치적 위기를 자초하더니, 아들의 국정 관여 행태

가 사실로 드러나고, 급기야는 IMF사태의 전조였던 한보사태와 기아차부도사태

를 맞게 되었다. 요컨대 IMF사태의 본질은 외부의 신자유주의 투기자본의 공격

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국가 내부의 정책실패와 무능력으로부터 ‘내파’되고 ‘초

대’된 정치와 경제의 총체적 위기에 더 가까운 것이었다. 이러한 진단이 1997년

IMF경제위기의 대외적 요인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신자유주의 세계경제체제

하에서 위기의 요소는 항상 상존하고 있으며, 특정 국면에서 국내적 요인과 국

제적 요인의 중층적 결정에 의해 경제적 위기가 도래하게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유사한 대외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그 파급효과가 국가마다 다

르게 나타나는 것은 국가의 위기관리 능력, 정치경제체제에 의해 굴절되어 현상

되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 우리나라 정당(과 정당정부)의 복지를 둘러싼 담론, 정책, 그리고

정치과정에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다. 즉 국가정책을 둘러싼 주요 담론

형성자인, 정책결정자인 정당의 역할에 따라 국가정책의 방향과 내용에 매우 결

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데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당정치의 본산이

라고 할 수 있는 서구유럽에 비추어 한국의 정당정치가 정치와 정책결정의 중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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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과연 작용했는가 또한 앞으로 유효한 세력으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있다. 예컨대 행정국가화와 투표율 하락, 그리고 시민운

동(신사회운동)의 성장과 같은 현상이 정당정치 약화(혹은 정당 실패)의 유력한

근거로 제시된 바도 있다.

그러나 정치제도로서의 정당과 정당체제는 의회제도와 연동되어 있고, 경쟁적

정당체제라는 민주주의체제와 연계되어 있다. 그리고 의회는 입법과 행정부견제,

그리고 국가재정을 심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권력구조가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와는 무관하게 국가정책의 구성과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기본적

으로 이 논문에서 정당은 이러한 담론형성과 생산, 그리고 정책결정자로서의 위

상을 전제하고 있다.

한국의 정치에서 정당은 매우 중요한 행위자이다. 그런데 정치과정 속에서 하

나의 중요한 행위자일 뿐만 아니라 제도로서 작용한 서구유럽의 정당과 달리 한

국의 정당은 시스템보다는 특정 정치인의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 작동한 측면이

강했다. 또한 이념적 차별성보다는 지역성이 경쟁의 원천으로 작용하는 이른바

지역주의 정당체제에 기반을 두어 왔다. 이러한 특정 인물중심, 지역중심의 정당

과 정당체제는 분명 민주화와 민주주의에 제한적 요소로 작용한 측면이 컸다.

그러나 정당의 인물중심성과 지역 중심성 때문에 정책정당화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선거에서 지역주의에 의한 동원체제로 정책 경쟁이 매우 협소해지는 것

은 사실이지만, 의회 내에서 정책 경쟁이 반드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담론, 정책 형성, 정책 결정으로 가는 일련의 정치 과정에서 보통 중요한 행위

자로는 공식적(formal) 행위자로 정부(대통령제하에서는 대통령), 의회(해당 상임

위원회), 비공식적(informal) 행위자로서 이익집단과 정당 등을 꼽고 있다. 공식

적 행위자와 비공식적 행위자로 구분하는 것은 공인된 혹은 합법적인 정치제도

(쉽게 말하면 선거에 의해 선출된 ‘민주적 정통성’을 가진 개인 혹은 집단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정책 결정 과정의 복합성과 중층성,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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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관계성을 보여주기에는 매우 형식적인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누구보다 정책결정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대통령

에게 판단의 준거를 제공하는 행정부처(의 책임자)와 소속 정당, 그리고 여론 등

의 행태와 그 관계 역시 국면에 따라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정당은

일정한 이념적 범위 혹은 이념으로 상징되는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으로

서, 정책 결정의 주요 행위자인 대통령, 의회(의 의원과 상임위원회)의 행태범위

와 갈등구조를 결정하곤 한다.

2) 한국의 복지정치, 정당 정치로서 한계와 의미

국가정책은 크게 정부와 의회에서 결정된다. 정확하게 말하면 의회는 정부 정

책에 대한 심의기능에 더 큰 비중을 가지지만, 국회의원이 입법권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의회에서 정책이 결정된다고 해도 무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정책 결정 과정을 입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의회 내 정부, 정

당, 그리고 국회의원의 활동과 행태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복지담론과 정책경쟁

을 주의해서 보아야 한다. 물론 정책 결정이 이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이해관계자들(이익집단이나 노동조합)의 참여와 집단행동이 정

부(관료)나 의회 내 결정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복지정책 결정의 입체적 과정을 이익의 집합과 결정이라는 정당정치의 시각으

로 재구성해보는 것이다.

정치이론에서 정당만큼 중요한 정치행위자(혹은 정치제도)는 없지만, 한국정치

에서 정당만한 비난의 대상도 없었다. 다시 말하면 한국정치에서 정당만큼 이론

과 현실이 괴리되는 집단도 보기 힘들다. 복지 역시 한국정당의 강령과 정책, 그

리고 선거공약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부문이지만, 복지정책을 놓고 경쟁하는

정당정치를 경험해 본 적은 없다. 또한 복지정책의 차별성을 통해 선거의 구도

가 결정되거나, 유권자가 동원된 적 역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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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오랜 반민주적 정치체제 속

에서 한국의 정치적 경쟁은 ‘민주 대 반민주’ 혹은 ‘권위주의 대 민주주의’의 대

결구도 속에서 동원되었다. 즉 정치적 자유를 둘러싼 정치세력간 대결 속에서

복지문제는 정치세력간 중요 정치의제로 부각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복지

없는 정치경쟁’은 민주화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었는데, 이는 민주 대 반민주의

대결구도가 이념에 기반한 ‘진보와 보수’의 대결로 ‘전환’하지 못하고, 지역주의

정당대결구도로 ‘전이’되면서 구정치세력간 대립구도가 지속된 것에 가장 근본적

인 원인이 있었다. 둘째, 이념적 측면에서 복지의 탈정치화 경향이 강력하게 온

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화 이후 여소야대의 정당구도는 그 동안 권위주의

하에서 억압되어왔던 인민들의 ‘삶의 문제’가 제도정치 안으로 분출되는 매우 중

요한 계기였다. 즉 정치적 민주주의의 진전과 함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구축

이 요구되는 시기였지만, 이른바 제도권 야당은 복지문제를 정치화하고 사회화

하기보다는 ‘빈민정책’으로 제한하거나 자신의 위상을 이익집단의 대리인 정도로

축소시켰던 것이다.4)

복지문제가 실질적으로 구빈법의 범주에서 벗어나서 논의되기 시작한 계기는

앞서 언급했듯이 1997년 IMF경제위기를 거치면서다. 이 때 등장한 복지담론이

‘생산적 복지’인데, 정당의 복지강령에 처음으로 담론으로서의 복지(생산적 복지

론)가 담긴 것도 이맘때였다. 그리고 두 번째 계기는 이른바 ‘보편적 복지’ 논쟁

을 불러일으킨 2010년 지방선거였다. 당시 김상곤 경기교육감 후보가 내놓은 ‘무

상급식’ 공약은 복지공약이 후보선택의 기준이 되는 최초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

다.

서구의 사례를 보아도 복지의제는 진보나 보수, 일방의 독점적 전유물은 아니

4) 1988년 제13대 국회가 개원한 후 처음 열린 국회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신상우(통일민주당) 위원
장의 이날 발언에서 정치인들의 복지문제에 대한 인식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 … 생활 공해
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그리고 어두운 응달에서 고생하는 그야말로 ‘버려진 사람들’ 속에 따뜻한 
햇살을 가져오는 이 분야도 … 어떤 정치요구 이상으로 중요한 우리의 기본 삶의 요구라고 …
대문에 저희들이 다소 ‘비정치적 분야’라고 하더라도 … 보건사회위원회가 이 국회에서 가장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아닌가 합니다.(대한민국국회사무처 1988, 2, 강조는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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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보수-진보의 정당구도로 정당정치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어떤 복지냐’

의 문제가 정치화되고 사회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012년에 예정된 두 번의 선거는 이러한 과정의 연속선상에서 복지의제가 국가

비전과 연동하여 전면에 부상하는 최초의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연구는

2012년 선거에서 복지의제의 설정과 구축에 관한 예비적 고찰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3)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우선 정당의 이념에 따른 일정한 계열(family)로 구분하고 각각의 복지이념과

강령, 그리고 정책을 문헌자료를 통해 비교한다. 여기에는 각 정당에 작성된 자

료와 의회자료(1차 자료), 그리고 연구자료(2차 자료)가 포함된다. 우리나라 의회

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자료는 주로 보건복지위원

회 의사기록을 중심으로 볼 것이다. 이 논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2장은 정당정치와 복지정치에 관한 이론에 대해 이념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이 부분은 시론적인 성격이 강한 부분으로 이 연구의 전체 분석틀을 제시하는

아니라, 한국 정당정치와 복지담론의 재구성을 위한 문제제기의 성격이 더 강하

다. 3장은 김대중 정부 이후, 이른바 ‘민주정부’ 이후 국정의제 차원에서 복지담

론과 복지정책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살피고 있다. IMF 경제위기 이후 복지

제도 확대에 대한 대중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정의제 차원에서의 복지담론의

근로연계 혹은 근로유인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는 ‘생산적 복지’의 연장 혹은 변

형이었다. 4장에서는 김대중 정부 이후 정당구도를 강령에 나타난 복지이념을

중심으로 분류한 것이다. 좌우이념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유럽의 정당구도 기

준을 우리나라 정당구도에 적용하는 것은 애초 무리가 있다. 그렇지만, 상대적인

의미에서 국가복지에 대한 태도, 노동(노동시장정책, 노동정치 등)에 대한 태도,

복지국가의 재정마련에 대한 입장인 조세담론을 중심으로 상대적인 거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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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해 보았다. 5장은 사례연구로 건강보험통합논쟁과 국민연금개혁논쟁을 정당

정치과정으로 재구성해 보았다. 정당정치의 측면에서 이념적인 측면보다는 유권

자 속의 정당(party in electorate)이라는 특성이 크게 작용했다. 6장은 이념을 중

심으로 한 정당구도와 진보정당의 한계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결론을 대신했다.

2. 정당정치와 복지정치: 이론적 배경

1) 정당정치와 복지국가체제5)

복지국가의 등장과 발전은 대중민주주의로의 진화와 연계되면서 복지국가를

사회경제적 평등을 위한 점증하는 요구에 대한 해결책으로, 혹은 시민권과 정치

권의 발전과 관련된 사회권의 제도화로 해석할 수 있다(Flora and Heidenheimer

1981, 22).6)

그런데 모든 복지국가가 동일한 성격과 체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에스핑

안데르센의 복지국가 체제(welfare state regime) 구분은 이런 의미에서 현대 복

지국가와 관련된 논쟁이 복지국가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복지국가

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에스핑 안데르센이 복지국가 체제

비교연구에서 특정 복지국가 체제내 정당(정치)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잘 드러내

지 않았다는 지적(Seeleib-Kaiser et. al., 2008, xii)이 있긴 하지만, 그가 복지체

제 형성요인 중 계급정치의 연합구조와 이로 인해 파생되는 복지국가의 계급적

성격을 강조(에스핑 앤더슨 2007, 17, 67-74)하는 것으로 볼 때, 정당정치 특히

노동계급의 동원과 정치동맹을 통한 다수화전략이 갖는 계급정치의 성격에 따라

복지체제 유형과 수준의 차이가 결정된다는 점을 놓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

5) 이 부분은 강병익 2009, 113-117을 재구성한 것이다.

6) 정치행위자를 중심으로 복지국가의 성취와 관련된 접근은 크게 국가관료와 엘리트, 정당과 이
익집단, 그리고 계급투쟁(복지투쟁)의 시각으로 나눌 수 있다(Lavalette and Mooney 200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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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복지국가를 가장 간략하게 정의한다면 “사회적 임금(social wage)의 공여를

통해 각 계급들의 분배 몫을 변형시킴으로써, 시장임금(market wage)이 내포하

고 있는 분배의 불평등을 교정하는 기제”(김영순 1996, 53)라고 할 수 있다.7) 그

렇기 때문에 경제적 기반의 변화는 복지국가의 재편(혹은 형성)의 가능한 선택

지를 제약하는 구조적 변수로만 작용하며, 그 구체적 방향은 정치적으로 결정된

다(김영순 1996, 52)는 것이다. 이 사회적 임금이 바로 복지국가의 유형과 수준

을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인 인간이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

는 권리보장의 정도를 나타내는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의 실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복지국가의 발전경로가 다양하다는 현실은 탈상품화를 향한 압력

에 대한 대응전략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반영한다(에스핑 앤더슨 2007, 79). 요컨

대 특정 유형의 복지국가 혹은 복지체제가 형성되고 변형되는 과정에서 정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복지정치8)란 넓게는 복지국가의, 협소하게는 복지제도(정책)의 형성과 확대

혹은 축소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과 연대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정

당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대중(public)의 이익을 모으고 대표(von Beyme)한

다는 점에서 현대정치의 핵심적인 주체다. 그래서 복지정치의 전개과정에서 정

당과 정당체계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복지국가 형성에 있어 정

당의 중요성은 이미 ‘권력자원론(theory of power resources)’이라는 경험적·이론

적 설명으로 정리된 바 있다. 요컨대 복지국가 형성의 주체이자 수혜자인 노동

계급의 동원을 통한, 그리고 그 동원의 정치적 대표가 사민당과 같은 좌파정당

7) 브릭스의 정의는 좀 더 구체적이다. “‘복지국가’는 최소한 세 가지 방향으로 조직화된 권력이 
시장권력의 행사를 변형시키고자 하는 국가이다. 첫째, 재산의 시장가치와 상관없이 개인과 가
족의 최소소득을 보장, 둘째, 개인과 가족을 위기로 이끄는 특정한 ‘사회적인 불의의 사고’(예컨
대 질병, 노령과 실업)를 당할 수 있는 불안전한 상황을 최소화, 셋째, 모든 시민이 지위 혹은 
계급에 의해 차별당하지 않고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도덕적 규범(standards) 제
공을 보장”한다(Briggs, Asa; Flora, Peter and Arnold J. Heidenheimer 1981, 30에서 재인용).

8) 복지국가라는 레짐 또는 제도에 초점을 맞춘다면 “긴축이나 축소의 필요성에 당면한 국가가 복
지제도의 기본골격을 바꾸거나 아니면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기존원리를 그대로 유지, 발전시
키려는 정치전략을 지칭”(송호근․홍경준 2006, 91)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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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임됨으로써 복지국가의 틀이 구성된다는 주장으로 북유럽, 특히 스웨덴 복

지국가모델이 대표적인 경우다. 물론 이에 대한 비판 역시 존재한다. 권력자원론

이 노동계급의 단일한 이해관계와 선호, 행동을 가정하며, 결정적으로 노동계급

내부 분열의 문제를 간과(주은선 2006, 33)했고, 복지국가의 발전에서 자본가

(employer)의 능동적인 역할과 국가마다 고유한 생산체제(production regime)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 복지국가 발전에 대한 권력자원론의 해석은

사용자 중심 접근법(Employer-Centered Approaches)으로 광범위하게 기술되는

연구경향에 도전받는다. 그 주요 이론가인 스벤슨(Peter A. Swenson)은 몇 개

국가의 비교사례연구를 통해서 계급갈등이 아니라, 동일한 경제부문 내에서 사

용자와 노동자와의 계급동맹으로 대부분의 복지국가 정책(programs)이 촉진되었

다고 주장했다. 사용자 중심 이론의 또 다른 설명은 홀(Peter Hall)과 소스키스

(David Soskice)가 주도하는 ‘다양한 자본주의의 생산레짐 비교연구’(Varieties of

Capitalism)에서 나타난다. 이들은 초기 정치경제학 연구가 노동조합과 국가에

대해 과도하게 집중한 것에 반발하면서 “기업을 자본주의 경제에서 결정적인 행

위자”로 보면서 분석의 중심에 기업을 위치시키고, 기업생산을 위한 적절한 기

술유형에서 노동투자는 사용자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Korpi 2006,

168-169). 이러한 연구경향을 ‘사용자 중심이론’ 혹은 ‘생산체제이론’이라고 부르

는데,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이들 역시 정당정치가 중요한 변수 중 하나로 설정

된다는 점이다. 즉 정부의 성격-정확하게는 정부의 정당구성(party composition

of government)에 따라 시장개입방식이 달라지고, 자본과 노동의 관계 및 시장

구조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경제에 참여하는 주요 행위자 간의 관계구조를 생산

체제라고 한다면, 생산체제는 경제의 정치적 조정양식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조

정양식은 정당정치에 의해 좌우(송호근․홍경준 2006, 76)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정부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정당의 역할을 강조하는 설명은 힙스9)

의 주장을 빌린다면, 정당 중요성 가설(the parties do matter hypothesis)로 요

9) Hibbs Jr., Douglas A. 1992, “Partisan theory after fifteen year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 316; Schmidt 2002, 167-16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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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될 수 있다. 즉 입헌민주주의에서 정책선택과 정책결과는 정부의 정당구성규

모에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시각에 의하면 예를 들어 사민당

정부의 정책선택과 결과는 자유주의 혹은 보수주의 정부의 그것과 다르다. 이

가설은 경제와 사회정책에 대한 정당효과 연구에서 주로 발전되어왔다. 정당 중

요성 가설은 민주주의 정치시장을 유형화한 경험이론이다. 이를 주장하는 사람

들은 정치를 정치인과 정부가 특정한 혹은 일반화된 정치적 요구와 유권자의 지

지의 대가로 정책을 이동(deliver)시키는 시장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

장이론과는 반대로 정당이론은 민주적 과정의 제도화에 따라 민주주의 시장이

나라마다 다양하다는 가정을 전제한다. 한편, 휴버와 스티븐스(Huber and

Stephens)가 강조하듯이, 복지국가의 재조정 과정에서 정당정치(partisan

politics)가 다른 요인들보다 결정력이 크다고 지적한 것은 바로 국가구조의 중요

성을 환기시킨다. 그것은 집권당의 이념 및 정당연합의 가능성과 직결된다. 집권

당의 이념이 성장지향적인가 아니면 분배지향적인가에 따라 정책메뉴와 방향이

달라지고, 집권당이 정당구조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가, 다시 말해 야당과의

격차가 어느 정도이고 집권당 혹은 야당과 연합할 수 있는 군소정당이 존재하는

가도 복지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송호근․홍경준 2006, 183).

하지만 복지체제 축소 혹은 확대, 유지와 정당정치와의 관계를 정당 자체 혹

은 집권정당에 초점을 맞는 것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는 주장도 설득력을 갖는

다. 이에 대한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당중요성 가설은 단지 지배연합(정부 내 정당구성)을 구성하는 정당들

에 의해 지탱되는 정당포지션을 기초로 정책형성을 예측하지만, 제휴정책이 반

대당에 의해 제공되는 정책대안에 의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제한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정당은 자신의 이념․정책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경쟁정당의 이념․정책에 의해서도 정책포지션의 이동을 가져올 수 있다.

둘째, 사회정책형성에 대한 중력이론10)은 유사한 정당계열(예를 들어 사민당,

10) 정당의 중력이론(centre of gravity)은 정당의 정책결정, 특히 연립정권의 노선과 정책은 단선
적으로 편재되어 있는 각 당의 이념적 위치가 서로의 공통분모를 찾으며 결정된다는 일종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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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당, 보수당으로 보통 구분하는)에 대한 정당들의 충성도에 근거해서 정당정

책의 포지션과 제휴전략을 결정한다. 그러나 정당경쟁의 전체 배열

(configuration)이 중요하다면, 같은 정당계열에 속한 정당이 다른 계열에 속한

반대정당의 사회정책 입장을 지지할 수도 있다.

셋째, 경험적으로 재정위기와 경제위기하에서 현재의 복지국가를 옹호하고 축

소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경향을 보여준 것은, 중력이론이 주장했던 사민주

의 좌파정부가 아니라, 강력한 중도우파-비사회주의정당을 중심으로 정당체계가

배열되어 있을 때였다(Kitschelt 2001, 268-269)는 것이다.

2) 정당이념과 정당의 복지이념

정당은 정치적 신념, 가치, 태도가 유사한 사람들의 집합이다. 그러므로 정당

이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동질적, 이념적 기반이 있어야 한다. 2세기에 가까운

유럽정당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생명력을 가지고 유지가 된 정당은 모두 정체

성을 갖는 이념을 가진 정당들이었다(von Beyme 1985, 29). 그래서 정당의 이념

은 유권자의 여론에 대한 반응-공간경쟁(spatial competition)-이 아니라, 주로

창당 시기 가졌던 오래된 신념과 가치에 지배되는 행태-제도적 접근

(institutional approach)-를 말한다(Ware 1996, 21-22).

폰 바이메는 이념에 따른 정당분류를 “동일한 명칭으로 고찰할 수 있는 정당

집단(famillie sprituelles)”으로 부르며, 유럽의 경우 ①자유-급진당 ②보수당 ③

사회당과 사민당 ④기독민주당 ⑤공산당 ⑥농민당 ⑦종교와 민족주의(ethnic) 정

당 ⑧극우당 ⑨녹색당과 같이 9가지로 나누었다. 이러한 정당계열의 분류는 특

정한 이익이나 이해관계를 대변할 필요성이 반영된 것이다. 웨어는 이러한 폰

바이메의 분류와 레이버와 헌트(Laver and Hunt)의 정당 지도자들의 이념성향

을 토대로 각 정당계열의 이념성향을 조합하여 다시 분류했다. 이때 이념의 척

간모델(spatial mode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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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경제에서 국가의 역할(생산수단의 공공소유에 관한 입장)과 사회적 이슈

(낙태와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사용했다. 이 사안에 대해 0에서 20까지 눈금을

매기고 0에 가까울수록 생산수단의 공적소유의 입장은 적극적인 추진, 그리고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허용을 나타낸다. 예컨대 양 사안에 대해 0에

가장 가까운 정당계열은 공산당이었으며, 생산수단의 공적소유를 가장 적극적으

로 반대하는 정당계열은 자유-급진주의 정당과 보수주의 정당이었다. 극우정당

과 기민당 및 여타 기독교 계열 정당들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가장 보수적

이었다. 사민당 계열은 양 사안에 대해 스펙트럼 상 중도좌파에 속했다(Ware

1996, 27-43).

복지이슈는 서구 정당정치의 역사에서 정당이념의 형성과 선거 시기 정당 간

차별성을 요구하는 매우 민감한 영역이었다. 이것은 복지영역이 시장과 국가, 그

리고 국가와 시민적 권리인 사회권 등 인민의 삶과 관련된 가장 근본적인 정치

행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복지이데올로기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가치판단의 준거를 제공해야 한

다. 사회경제적 문제들에 대해 국가개입은 어느 정도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정치

적 경제적 사회적 시민생활을 위한 국가복지 제공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기능은

무엇인가. 국가개입은 어떤 제도적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미래 이상사회의

형태는 어떠하며 현재의 복지국가와는 어떻게 다른가. 이런 이상적 유형의 사회

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과 절차는 무엇인가(조지·윌딩 1999, 19-20). 그

리고 이들은 이러한 질문에 일관성, 침투성, 확산성, 응집성을 가지고 논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복지이데올로기들로 신우파, 중도노선, 사회민주주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녹색주의 등 6가지로 나눴다.

복지이념이 복지국가(유형과 성격)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는 점에서 이를

토대로 정당의 복지이념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규범적 측면에서의

복지이념이 특정 정당의 이념과 반드시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조지·윌딩 1999,

21-22). 이데올로기가 정당의 일반적인 노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특정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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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980년대 유럽의 이념에 따른 정당계열별 분포

선에 따른 정치의제를 제시해주기는 해도, 선거라는 공간을 통해 유권자들의 여

론을 반영해야만 하는 정당의 입장에서 이념과 노선이 고정불변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11)

출처: Ware 1996, 27-43에서 재구성

이러한 현실정치의 상황을 반영한다면 정당의 복지이념을 국가복지에 대한 입

장(사회권에 대한 인식론적 태도)과 노동(시장)에 대한 태도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이와 함께 증세에 대한 태도도 복지이념에 따른 정당분류에 도움을 줄 것으

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서구유럽과 달리 제도적 측면에서 취약한 복지체제를 유

지해오고 있는 한국의 경우, 복지국가체제의 성격과 함께 그 실현을 위한 정치

적 태도와 대안의 여부 역시 매우 중요한 잣대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11) 정당이념의 변화는 두 가지 차원에서 고찰할 수 있다. 하나는 좌우개념 내부에서의 변화와 좌
우간의 변화가 그것이다. 좌우개념 내부라는 것은 정당의 기원이 다른 이념블록안에서의 동질화
경향-예를 들어 1990년대 독일의 기민당(CDU), 영국의 보수당, 미국의 공화당의 경제적 입장이 
유사하게 변화된 것-독일 기민당은 국가협력을 주장하는 조합주의에, 미국의 공화당은 자유주의
(국가개입의 최소화)에 이념적 기원을 두고 있다(Ware 1996, 47-48)-을 들 수 있고, 좌우간의 변
화는 ‘제3의 길’과 같은 영국노동당의 우경화, 그리고 독일 사민당의 기민당화(Seeleib-Kaiser et.

al. 2008)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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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지담론 분석: 국정의제 중심으로

김대중 정부 이후 복지의제는 국정의제차원에서 이전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복지브랜드가 바뀌었지만, 모두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 담론의 연장 혹은 변형이었다.

1) 김대중 정부의 복지담론: 생산적 복지

김대중 정부의 복지담론은 ‘생산적 복지(productive welfare)’였다. 그러나 김대

중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생산적 복지론’을 전면에 내세웠던 건 아니다. 오히려

김대중 정부의 노동, 경제개혁정책, 즉 노동유연화, 구조조정 등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실업자가 증대하고, 양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어 매우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자 이에 대한 대안논리로 생산적 복지가 등장한 것이다(박병현

2001: 25).

제15대 대통령이 김대중으로 결정된 직후, 그는 당선기자회견을 통해 IMF경

제위기의 원인을 “민주주의와 경제의 병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의

이러한 언급은 이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론’(이하 병행발전론)으로

정리되었고, ‘국민의 정부’의 경제노선, 일명 ‘디제이노믹스(DJnomics)’의 기본 철

학으로 공식화12)되었다.

현재 우리의 경제위기는 경제성장을 위해 민주주의는 희생할 수 있다는 그릇된 생
각의 산물이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결과 정부는 경제 전반에 대해 
자의적으로 간섭하고, 기업과 은행은 정부에 기대어 자기이익을 관철함으로써 시장

12) ‘국민의 정부’ 경제정책의 철학과 기본정책은 1998년 9월에 발행된『국민과 함께 내일을 연다:

「국민의 정부」경제 청사진』에 잘 정리되어 있다. 이 단행본의 제1부「국민의 정부」의 경제
철학과 한국경제의 미래상은 한국개발연구원이, 제2부와 3부에서 제시되고 있는 경제구조개혁과 
분야별 정책과제는 재정경재부가 편집한 것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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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기본질서가 파괴되었고 결국 오늘날의 위기가 초래된 것이다(대한민국정부 
1998: 64-65).

애초 생산적 복지는 병행발전론을 구성하는 분야별 정책과제 중 하나였다. 병

행발전론의 핵심은 경쟁을 토대로 하는 시장경제의 정상성(正常性) 복원이었다.

IMF 경제위기 이후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노동유연화의 관철, 재벌과 대기업의

급속한 구조조정은 국제통화기금의 요구와 가이드라인을 충실하게 수행한 것이

기도 했지만, 이러한 김대중 정부의 시장주의 경제노선을 충실하게 관철한 것이

기도 했다. IMF 관리체제 8개월 동안 가용 외환보유고가 사상 최고수준으로 회

복되고, 경제위기의 직접적인 요인이었던 단기외채 비율도 감소했고, 이에 따른

금리와 환율도 차츰 하향안정세(대한민국 정부 1998: 36)를 찾아갔지만, 1998년

도와 1999년도 실업률은 7%까지 치달으며 대량실업사태를 맞게 되었다.

이렇게 임기 중반기 정부의 국정기조가 시장경제의 활성화에서 국가복지의 강

조로 옮겨간 것은 대량실업사태를 중심으로 한 한국사회의 급속한 양극화 및 빈

곤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생산적 복지가 본격적인 국정의제로 등장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1999년 4월 22일 창원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였다. 그는 “1년

간 4대개혁을 철저히 했고 외환보유고, 4강 외교, 대북정책에 성공을 거뒀다”며

“이제 생산적 복지국가를 지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생산적 복지’와 ‘사회

복지’의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 “사회복지가 먹고, 병을 고치고, 교육하고

자는 일을 정부가 책임지는 ‘구호적 복지정책’이라면 생산적 복지는 제 힘으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교육, 훈련을 맡는 ‘자활적 복지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리

고 그의 이러한 언급은 신자유주의노선 위주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내부 보고서

가 제출된 뒤 나온 것이어서 정책 노선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세계일

보 1999/04/23)이 나오기도 했는데, ‘생산적 복지’는 같은 해 8.15경축사를 통해

정부의 새로운 국정운영기조로 천명되었다.

이 생산적 복지의 특징은 개인이 국가로부터 복지혜택을 일방적으로 받는 것

이 아니라 스스로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복지를 증진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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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3대 사회보장

제도가 이미 확정된 만큼 이제 생산적인 복지국가를 지향하겠다”며 “앞으로 중

산층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방안으로 실업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중소 벤처기업이 활성화되도록 대폭 지원하겠다”며 “생산적인 복지는 정부가 모

든 것을 다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서 교육 훈련시키는 것”이라고 ‘생산적인 복지론’을 밝혔다(문화일보 1999/04/23).

이후 생산적 복지론은 학자들과 정부출연연구소 등에 의해 추가적인 정리 작업

을 거치게 된다.

생산적 복지의 개념: 국가로부터 제공되는 복지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근로연계적
이고 생산기여적 복지를 의미한다. 종래의 사회복지가 시혜적 혜택이었다면, 생산
적 복지는 인간개발을 위한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을 통하여 기능을 향상시킴으로써 
취업을 쉽게 하고 높은 소득 기회를 넓혀서 자활을 돕고 생산성이 높아지게 하는 
생산 기여적이고, 완전고용수준에 접근시키고자 하는 적극적 복지정책이다(정경배: 
2000: 40).

김대중 정부 출범시 당면과제는 IMF경제 위기의 극복과 대량 실업문제의 해

결이었고 이러한 측면에서 생산적 복지는 ‘위기관리’적 제도도입의 성격과 함께

앞으로 한국사회의 복지노선을 규정할 매우 중요한 담론의 위상을 부여받고 있

었다.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는 빈곤정책의 강조, 취약계층에 대한 약간의

소득이전, 정부역할을 강화, 사회적 시민권의 인정 등의 측면에서 김영삼 정부가

제안했던 ‘생산(주의)적 복지’에 국가복지의 기능을 소폭 확대한 것(송호근·홍경

준 2006: 180)이었을 뿐, 국가복지의 역할이 전면에 등장하는 보편주의적 복지담

론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2) 노무현 정부의 복지담론: 참여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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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많은 측면에서 이전 ‘국민의정부’를 계승한 정부

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참여정부 출범 이후 여권 내부의 분열로 여당이 바뀌

기는 했지만, 이전 정부 및 여당과의 이념적 지향점이 달라졌다고 하긴 힘들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 직후 꾸린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차

기 정부 명칭을 ‘참여정부’로 확정하는 한편 3대 국정목표13)와 4대 국정원리14)를

확정했다. 이와 함께 참여정부가 실현해야 할 핵심정책을 12대 국정과제15)로 제

시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복지 분야로서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으로 표현된

것이다.

여기서 참여복지가 정확히 어떤 담론적 혹은 이념적 지향을 담고 있는지는 명

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이는 인수위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서 스스

로 인정했듯이 전임 정부의 ‘생산적 복지’에 대한 평가가 생략된 채 개별 정책의

나열에 그치고 만 것에 기인한 것이다.

참여복지의 중점 추진 방향으로 “국민이 주체가 돼 ‘삶의 질’ 향상을 계획하고

누릴 수 있도록 국민 참여를 확산시켜 나간다”(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3,

104)는 점을 제시했을 뿐 실제 구체적인 정책으로 반영된 것은 없었다. 인수위

백서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참여복지’란 ‘참여정부’라는 정부의 명칭, 즉

‘참여정부의 복지정책’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으로 완결성 있는 정책방향

이라기 보다는 선언 이상의 의미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참

여정부 초기 ‘참여복지’의 목표와 내용이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이를 복지다원주

의에 대한 지지로 해석하는 경향도 존재했다. 즉, 사회복지 공급주체로서 시장,

가족, 지역사회, 자원조직 등 다양한 공급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공급주체를 다양

화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신동면 2003, 19). 참여정부의 복지

정책이 시장주의적 접근을 접목(이태수 2008, 140)시키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정

13)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시대.

14)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

15) 인수위 초기에는 10대 국정과제로 시작했으나, 토론과정을 거치면서 농어촌과 노사관계 정책
이 추가되었다.(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3, 2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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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로의 복지공급주체의 분권화를 추진했다는 점에서 실제 정책실현 과정에서 다

원주의적 성격도 존재했던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참여복지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제출된 것은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후였

다.16) 보건복지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여성부 등 6개 부처가 참여한 ‘참여복지

기획단’은 2004년 1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완화, 국가지

원을 받지 못하는 준빈곤층(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인 계층)에 대한 의

료급여혜택 확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08년까지 국민임대주택 52만호

건설 등을 골자로 하는 ‘참여복지 5개년 계획(2004~2008)’을 발표했다. 적극적 탈

빈곤과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상당

부분이 기존 정책의 재탕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한국일보 2004/01/21).

3) 이명박 정부의 복지담론: 능동적 복지

제17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17)를 차

기 정부의 복지노선으로 내놓았고, 인수위에서는 ‘능동적 복지’로 다시 정리하여

그들의 복지노선을 이미지화했다. 그럼 능동적 복지란 무엇일까? 5대 국정지표

중 하나로 제시된 능동적 복지는 그 하위 전략으로 설정된 ① 평생복지기반마련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 및 재구조화,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계 구축18)

등), ② 예방·맞춤·통합형 복지(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노

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 확대, 수요자 중심 보육·유야교육 정책 개편 등), ③

16) 참여정부 출범 후 보건복지부 공무원들도 참여복지 개념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09/26). 이를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추진태도로 볼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참여
복지가 특정한 개념을 담고 있기 보다는 참여민주주의를 강조했던 참여정부의 이미지 브랜드의 
일종이라고 보는 편이 맞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17) 중요 공약으로 제시한 ‘10대 공약’에서 복지부문 공약은 보육공약이었다. 이른바 ‘국가책임보육
제도’로서 “임신-출산-보육-취학의 4단계에 걸쳐 의료비, 보육비, 교육비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인데, 각론에서는 국가책임이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지원’으로 제시되어 있다(한나라당 2007).

18)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계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것인데, 민간보험의 활성화
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증가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8,

13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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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기능을 활용한 서민생활안정(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 지분형 분양주택

도입 등), ④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등의 네 가지 전략(제17대 대통

령직인수위원회 2008, 135-166)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국정지

표로서의 능동적 복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불명확한 개념), 그리고 그 하위 전

략이 어떤 연계 고리를 갖는지가 분명하지 않음으로써, 복지철학 자체가 빈곤하

다는 비판(이태수 2009)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런데 인수위의 설명에 따르면 ‘능

동적 복지’란 복지정책의 방향을 정부재정을 통해 추진하기보단, “경제가 성장하

면 일자리가 늘어나 복지수요 자체가 사라진다”는 의미(한겨레 2008/02/05)로 설

명한다. 또한 “‘좌파정권 10년’의 복지정책이 사후적·시혜적 이었다”는 이들의 비

판을 염두해 둔다면 ‘보편적 복지=국가복지=수동적 복지’, ‘예방·맞춤형 복지=시

장기능의 강화=능동적 복지’라는 대당관계를 설정한 것이라고도 보인다.

4. 각 정당의 복지담론 분석: 복지강령을 중심으로

한국의 정당체계가 이념적인 편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의 정당정치가 매우 전투적이고, 치열한 것은 오히려 이러한 이념적 차별성

의 부재가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근본적인 측면에서

정당간 관계를 고려하는 것과 전략적 측면에서 정당체계를 사고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특히 그동안 정당정치 연구에서 이념은 무시해도 좋을 변수로

취급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볼 때 지역주의 정당체계의

약화와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분화가 정당정치의 질서재편의 핵심적인 동력으

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 이것이 진보정당 혹은 진보정치세력의 입장에서

확고한 제3정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이를 기반으로 역동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토대로 기능할 것이다. 즉 김대중 정부 이후 각 정당의 복지담론-강령

과 주요 정책(선거공약)-을 분석하는 이유는 첫째, 복지이슈가 상대적으로 삶의

문제라는 점에서 대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IMF 경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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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실제로 복지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고조되어 왔

고, 셋째, 복지논쟁은 궁극적으로 각 정치세력의 국가모델 경쟁을 수반하기 때문

에 이념경쟁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는 복지이념을 중심으로 정당을 분류하기 위해 복지이념을 세 가지 차

원(기준)으로 나누어 본다. 앞서 2. 2)에서 언급했듯이 첫 번째 차원은 국가복지

에 대한 태도다. 국가복지에 대한 태도는 사회권으로서의 복지, 핵심 복지공급자

로서의 국가, 시장에 대한 태도 등이 함축되어 있다. 두 번째 차원은 노동에 대

한 인식론적 태도이다. 여기에는 노동권에 대한 태도, 노동시장정책, 노동정치,

자본과의 관계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조세담론과 조세정책이다. 조세는 복

지국가 재정의 기초이자 소득재분배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역사

적으로 한국 정당강령 중 대표적인 이율배반 항목에서는 감세정책과 복지확대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기준은 첫 번째 기준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첫 번째 이념적 가치와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세 번째 기준은

복지정책 추진 의지에 관한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하게 된다.

이념적 측면에서 한국의 정당체계는 역사적이고 경향적으로 보수양당체계였

다. 특히 복지와 사회정책 분야에서 보수양당의 강령·기본정책은 매우 유사하여

이념적인 차이를 발견하기는 힘들다. 복지강령과 기본정책의 차이가 미미한 것

은 사회정책에 대한 철학적인 차별성이 크지 않다는데 있기보다는 정당으로서의

공통된 현실인식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보수양당 모두 ‘복지확대’가 복

지강령과 기본정책의 핵심내용인 것은 바로 한국 복지의 저발전 상태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정당들의 당위적 측면에서의 강령

과 현실적 측면에서의 정책을 고려하여 위에서 언급한 복지의 세 가지 측면을

기준으로 정당체계를 재구성 한다. 즉 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민주당으로 이

어지는 정당계보를 보수적 자유주의와 사회적 자유주의가 혼재된 정당으로, 한

나라당은 보수주의 정당으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그리고 사회당을 진보정당

으로 구분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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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수적/사회적 자유주의 정당: 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민주당

(1) 복지강령 및 기본정책 개괄

이른바 ‘민주정부 10년’ 동안 집권했던 한국의 자유주의 정당의 복지이념은 생

산적 복지, 근로연계복지 노선으로 정리할 수 있다. 새정치국민회의에서 김대중

집권 이후 2000년 1월 20일 시민사회 명망가 그룹을 받아들이면서 창당한 집권

당, ‘새천년민주당’은 강령 전문을 통해 ‘생산적 복지’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함께 3대 이념으로 채택했다. 이 생산적 복지론의 구체적 내용은 김대중 정부에

서 발간한『새 천년을 향한 생산적 복지의 길: ‘국민의 정부’ 사회정책 청사진』

에 크게 세 가지로 제시(조영훈 2002, 81, 85)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그대로 새

천년민주당의 복지강령으로 채택되었다.

새천년민주당에서 분리되어 지역주의 정당 탈피와 정치개혁을 화두로 결성된

열린우리당은 2003년 11월 11일 창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정치, 잘사는 나라, 따

뜻한 사회, 한반도 평화 등 4대 강령과 100대 기본정책’(이하 구강령)을 채택했

고, 2006년 2월 18일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를 골자로 한 이른바 ‘신강령’을 통과

시켰다. 구강령에서 이들의 복지이념은 전문의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는 시

장경제질서’와 기본정책에 서술하고 있는 ‘참여복지의 실현으로 따뜻하고 차별

없는 사회구현’(제7장)에 요약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이 명시한 ‘성장과 분배의

조화’와 ‘소득재분배’는 과거 권위주의 정당(예를 들어 민주정의당)이나 혹은 사

회보험을 소득재분배 정책으로 최초로 강령에 명시한 1968년 신민당 강령과 비

교할 때 구태의연하기까지 하다. 또한 ‘생산적 복지’를 내건 김대중 정부하의 ‘새

천년민주당’의 강령과 비교해 보더라도 명확한 이념적 지향이 불분명하다. 이러

한 측면에서 구강령에서 언급하고 있는 ‘참여복지’는 이념이라기보다는 복지전략

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즉 “복지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국민이 실질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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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참여하는” 것으로 ‘참여정부’의 정책실현전략과 조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열린우리당의 이념적 모호성은 제17대 총선 이후 바로 당 정체성과 노선에 대

한 공방으로 이어졌다. 논쟁은 주로 ‘중도개혁’이라는 이념적 포지션과 ‘실용정당’

이라는 정치전략과 관련하여 한나라당과의 차별성을 중심으로 벌어졌는데 결국

핵심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정책적 태도에 있었다.19) 제17대 국회 초기 열린우

리당의 초선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서민․빈곤층 배려정책을 포함한 사회복지

정책과 노사정책에서 차별성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많아 진보적인 정책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20)

한편 ‘신강령’은 열린우리당 3년의 총체적인 내부적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즉

노무현 정부의 위기가 고스란히 열린우리당으로 전가되었고, 이른바 ‘뉴 한나라

당 플랜’의 일환으로 진행된 한나라당의 강령 개정도 열린우리당의 새로운 강령

의 필요성을 추동한 요인이 되었다. ‘신강령’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회통합적 시

장경제’란 일종의 “발전모델”로서 “기술혁신과 인적자본 중심의 혁신주도형 경제

성장을 추진함과 동시에 분배를 통한 내수 확대가 성장으로 이어지는 복지사회

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노무현 정부 후반기에 일부 학계와 유시

민21) 등 ‘개혁그룹’에서 주창한 ‘사회투자국가’로 이어지는 ‘복지(국가)담론’과 궤

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19)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세력은 개혁적인 세력으로만 구성하려고 하는데, 정책은 신자유주의의 
정책을 택하고 있어요. 주체와 정책의 불일치와 모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심
각하게 생각지 않는 것 같습니다.…그런데 정치기반, 지지기반은 매우 협소한 쪽으로 가니까 곤
란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김근태 2004, 45-46).”

20)『서울신문』, 2004.4.28.

21) 사회투자정책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4조 규정을 소극
적으로 해소하는 기존의 시혜적 복지정책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개념입니다.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사람이라는 데는 이론이 없겠지요. 좋은 기술, 풍부한 지식, 창의적인 아이
디어, 사회적 신뢰, 이런 경쟁력의 원천은 모두 사람 안에 있습니다. 사람이 희망이고 사람이 경
쟁력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의 인지적․신체적․정신적․정서적 능력이 더 커지고, 국민
들이 서로 믿고 협력하면서 살아갈수록 대한민국의 국제경쟁력은 그만큼 더 높아집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키우고 경제사회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때, 사람도 발전하
고 국가도 발전합니다. 이런 일에 역량을 집중하는 국가가, 제가 말하는 사회투자국가입니다(유
시민 2007, 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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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창당한 현재의 민주당은 구민주당 계열과 열린우리당 계열 중 친

노그룹 일부를 제외하고 구성된 제1야당이다. 특히 2010년 강령 일부개정을 통

해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창당부터 명시되어왔던 정치노선인 ‘중도개혁’을 삭제

하고,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정부의 능동적 역할 강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

지 무상교육 확대’, ‘공공의료 강화 등 실질적 무상의료 현실화’, ‘국가복지재정의

획기적 확충을 통한 보편적 복지국가 실현’ 등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강령에

포함시킴으로써 한나라당과의 이념적·정책적 차별화를 좀 더 분명하게 했다. 민

주당이 중도개혁노선을 강령에서 삭제한 데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토건·

개발노선과 이에 따른 국민적 반발의 확산, 그리고 이에 대한 정치적 심판의 성

격을 가졌던 2010년 지방선거 이후 확대되고 있는 복지확대 여론에 기인한 것이

다.

(2) 한국 자유주의 정당의 국가-노동-조세담론

① 국가복지에 대한 태도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그리고 현재의 민주당을 거치는 과정에서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새천년민주

당의 강령과 정책에서 국가보장이 명확하게 제시된 복지부문은 “자력으로 생활

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것(새천년민주당 2000)으로, 이는 이미 2000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입법화된 사안이었다. 이것은 이른바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생활최저선’의 보장에 관한 것으로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벌였던 ‘국민생

활최저선확보운동(national minimum)’이 계기가 되었는데, 1996년 민주당(이른바

‘꼬마’민주당) 강령과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 강령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새천년

민주당 강령에서 보이는 국가복지의 규정력은 이전 민주당 강령과 비교해 본다

면 퇴보 혹은 애매모호하게 처리되었다고 볼 수 있다.22)



21세기 노동의 대안 복지 연구

- 34 -

열린우리당의 경우 구강령에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적정수준의 복지혜택

을 제공”하는데, 주로 “저소득 국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과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 저소득 국민에 대한 탈빈곤 지원” 등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두

고 있다. 신강령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을 강조하면서

도 이전보다는 국가(정부)의 역할에 비중(능동적 정부)을 두고 있다. 또한 공공

부조 중심의 복지정책을 넘어설 필요성을 언급함(“중산층을 포함한 건실한 납세

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전국민 복지시대”)으로써,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인식

도 보여주고 있다.

현재 ‘민주당’ 강령은 2010년 10월 개정한 것인데, 무상의료 등의 보편적 복지

와 국가의 능동적 역할을 다시 명시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전 강령보다 좌클

릭한 것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예전 열린우리당의 신강령에서 규정한 국가 역

할 정도를 다시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노동에 대한 인식

노동강령은 민주화를 전후해서 주로 노동3권(노조활동)보장에 관한 것이었지

만, 민주노총 합법화와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에는 노사관계와 노동시장 정

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인데, 경제위기 이후 노동문

제의 핵심이 고용과 불평등(비정규직의 양산)과 같은 노동시장 문제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전통적인 야당은 민주화 이후 노사의 평화적인 공존을 강조하

고 있고, 특히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노동정책을 조율하는 조합주의를 노동정책

의 근간으로 하고 있다. 새천년민주당은 노동시장정책으로 “맞춤 직업훈련 확대”

22) 새정치국민회의와 꼬마민주당으로 분당되기 전 민주당 강령(1995)을 보면, 사회복지권 확립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수급권과 청구권, 보요구권을 보장한
다”)과 사회복지 재원은 “국가·사용자·수혜자의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재원확충을 위해 국
가가 “국방비와 사회통제비용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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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완전고용”을 기본정책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좋은 일자리(decent job)’

가 주요 의제로 불거졌던 비정규직 확산문제를 간과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인식은 비정규직에 관련된 기본정책이 “안전 보건관리 강화”에 국

한되어 있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열린우리당의 구강령에는 노동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다. 다만 기본정책에

‘비정규직 근로자 등 취약근로계층 보호’ 항목을 두고 있는데, “차별금지와 남용

방지 등 근로조건 보호문제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문제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

다는 ‘절충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신강령은 구강령보다 노동(비정규직과 실

업)문제를 좀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노동유연화에 대한 기존의 절충적 입장

이 “생계형 자영업자를 비정상적으로 양산시켜, 중산층의 몰락과 신빈곤층의 증

대라는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수정되었다. 이를 해소할 기본정책에

는 ‘일하는 복지’, ‘사회협약’,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등을 제시하고 있

는데, ‘현실인식’과 ‘능동적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데 비해 정책의 나열에 그치

고 있다.

또한 구강령에는 없던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제시하고 있지

만, 비정규직 보호와의 관련성은 언급되지 않았다.

현재 민주당 강령과 기본정책에는 “차별 없는 공정한 노동시장 구현”을 지향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8년 7월 전면개정 당시 제시되었던 “유연하고 안

정된 노동시장”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삭제되었다.

③ 조세담론

한국 자유주의 정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나타난 조세정책(재정정책)의 기본

지향은 ‘공평과세-누진과세-근로자 및 중소기업의 세금 경감’으로 축약할 수 있

다. 새천년민주당은 이 세 가지를 기본정책에 제시한데 반해 열린우리당은 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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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과 신강령에서 소득세 감면을 언급하지 않고,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즉 ‘조

세정의’를 강조했다. 한편 현재의 민주당은 2008년 7월 강령 전면개정을 통해 다

시 “중산층 서민, 저소득 근로자들의 세부담 완화 지속 추진”을 삽입하면서, “과

도한 감세정책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0년 10월 부분개정을 통해 서

민 세부담 완화는 다시 삭제되었고,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적정한 수준의 조세

부담률을 유지한다”고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이전보다는 복지재원 확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했다.

2) 보수주의 정당: 한나라당

(1) 복지강령 및 기본정책 개괄

한나라당은 제17대 대선에서 정권교체에 실패하고, 다시 제17대 총선에서 열

린우리당에 패배함으로써, 당내에서 당개혁에 대한 압력과 요구에 직면하게 되

었다. 즉 수구정당의 이미지에서 탈피, 합리적 보수정당으로 변신해야 한다는 인

식이 당강령의 개정으로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제17대 총선의 패배는 ‘충분히

예상된’ 것이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은 이미 총선 전부터 당의 중장기 발전 계

획을 추진하고 있었다.23)

총선 직후 한나라당 당선자 연찬회24)를 출발점으로 이른바 ‘뉴한나라당 5인

방’25)의 주도로 한나라당의 정체성과 이념적 좌표를 재설정하기 위한 결과가 ‘한

23)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제17대 총선 전 3.23 전당대회에서 “한나라당의 중장기적 발전 비전
을 총선 뒤 정식으로 다시 치를 전당대회를 통해 제시하겠다”고 공헌했다.

24) 2004년 4월 29~30일 한나라당 당선자 연찬회에서 박형준은 ‘2004 뉴 한나라 뉴 비전!’이라는 
문건을 통해 한나라당의 이념적 좌표를 ‘중도보수’로 규정하고, 당이 ‘발전적 보수집단’으로 새롭
게 태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시사저널 2004.5.27).

25) 박세일, 윤여준, 박형준, 박재완, 윤건영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들의 행적을 보면 김영삼 정부시
절 ‘문민개혁’의 주력부대가 다시 모인 성격을 지녔다. 김영삼정부가 김대중·노무현정부보다 상
대적으로 보수적이었다는 점과 박세일 등 네 명이 경실련 활동을 함께 한 점, 즉 경실련이 참여
연대보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노선을 ‘보수적 개혁주의’(한겨레21 2005.7.15)

에 가깝다는 평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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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당 발전 3개년 계획’을 통해 진행되었다. 이들은 선진화라는 상위 슬로건 아

래에 ‘공동체 자유주의’를 당의 새 이념으로 배치했다. 이들은 국가 개입을 확대

해 사회적 형평을 달성하는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모델보다는, 정부의 몸집을 되

도록 줄인다는 미국의 공화당 정부 모델을 대체로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자유주의 개념은 이런 지적 배경을 반영한 것이다.

박근혜 대표는 대구의 한 대학 강연에서 “공동체 자유주의는 최대한 자유를

부여해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되 경쟁에서 밀려난 개인에 대해

공동체 식구로 국가차원에서 책임지고 돌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

한 일련의 ‘뉴한나라당 플랜’에 의해 정당정책의 전면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신강령을 통해 이른바 ‘자생적 복지체제’를 주장하고 있다.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보편적인 기초 안전망을 완성하고, 취약ㆍ소외계층
의 일할 의욕을 부추기며 능력개발을 촉진한다. 그리하여 재정적으로도 지속가능성
이 담보되는 자생복지체제를 갖추어 그늘 없는 사회를 구현한다(전문)”, “… 사회보
장을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투자로 인식하여, 수혜자의 일할 의욕을 부
추기고 능력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복지함정에서 탈출해 자활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함과 … ”(강령 제7조)

복지강령에 드러나는 특징은 소외계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사회보장은 고용과 성장에 기여할 때 의미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생

산적 복지’에 대항하여 내놓은 ‘자생적 복지’는 복지수혜자의 자활능력 제고를

말하는 것으로 복지의 자립을 강조하는 예전 강령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

인다.

(2) 한나라당의 국가-노동-조세담론

① 국가복지에 대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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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에서 한나라당으로 당명을 바꾸고26) 채택한 강령(구강령)과 기본 정

책은 이전 신한국당의 것을 대부분 계승했다.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성은

보통 “보장한다”로 서술된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전국의 사회보험화 추진", "노

인·장애인·아동복지 증진(결식아동 등에 대한 지원 확대)"으로 명시함으로써 국

가의 책임성을 분명히 하는데 소극적이었다. 이와 달리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수

준”은 “보장”27)한다는 대목은 야당과 마찬가지로 시민사회운동의 요구를 받아들

인 것이지만, 공공부조 중심의 최소복지주의, 요컨대 그들의 ‘잔여적 복지관’이

노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06년 개정한 신강령에서는 자신의 복지주의를 ‘자생복지체제(다층복지체제)’

로 재규정했는데, 다음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책임

성은 이들을 경쟁대열에 합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장애인을 비롯한 원천적인 약자와 시장경제에서 낙오된 취약ㆍ소외계층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경쟁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기초 안전망을 완성
하여 그늘 없는 사회를 실현한다.

이와 함께 ‘가족가치’와 ‘상부상조의 미풍양식’을 갖춘 공동체 덕목도 강조함으

로써, 전통적인 보수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을 좀 더 분명히 했다. 그 동안 보수주

의 없는 보수정당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② 노동에 대한 인식

구강령에는 기본정책에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 정착”,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26) 한나라당은 정당법상으로 신한국당과 당시 조순대표가 이끌던 민주당의 합당으로 창당한 신생
정당이었지만, 내용적으로 민주당이 신한국당에 흡수된 것이다.

27) 이 강령은 이미 1996년 신한국당 강령개정에 반영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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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가 우대받는 사회 실현”으로 한나라당의 노동정책

의 기본방향이 제시되어 있다. 노동권이나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언급은 없고, 노

사관계의 안정성이 경제발전의 초석이라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신강령에는

“노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관행을 정착시키며, 비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친화적인 상생의 노사협력

관계를 구축한다”(제5조)고 함으로써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추가했다. 한나라당의

노동정책의 기본방향은 18대 총선공약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

다.

한나라당 총선공약집에서 노동에 대한 언급은 일자리 정책과 생산적 노사관계

정착 공약에서 볼 수 있다. “노사관계를 법치화해서 기업 손실을 최소화(한나라

당 2008a, 3)”하고 “분배중심의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경제와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생산적 파트너십으로 전환(한나라당 2008b, v)”하는 것이 한나라당 노동정책

의 골자다. 즉 이들에게 노동정책이 중요한 것은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를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③ 조세담론

한나라당 구강령에 조세담론이나 관련 기본정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조

세개혁의 지속적 추진이라고 언급되었을 뿐이다. 신강령에는 조세관련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제18대 총선 공약집에는 법인세 인하(한나라당

2008a, 4-5), 소득세율 인하(한나라당 2008a, 16)를 명시함으로써 감세기조를 분

명하게 했다. 한나라당의 조세정책의 기본방향 역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전제조건 중의 하나로 설정되어 있다.

3)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진보신당·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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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의 사회복지 강령을 보면 당이 추구하는 복지를 ‘사회정의 연대 평

등에 입각한 복지공동체 구현’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회정의란 “모든

개인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으며 평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

며, 평등이란 “모든 개인이 동등한 가치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연

대는 “우리 사회의 여러 계층 안에서만이 아니라 계층을 넘어서 모든 사회구성

원이 하나의 공동체 식구로서 손잡는 것”을 뜻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민주노동

당은 복지를 사회적 권리의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한

실행과제로서는 첫째, 국민복지 기본선을 설정하여 모든 국민들이 적정 수준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는 국가의 책임임을 명확히 한다. 둘째, 주

택․보건․교육 등과 같이 사람들의 생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

서는 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이 서비스로 제공하며, 특히 공공임대

주택이 전체 주택 가운데 1/5에 도달하도록 확대하여, 소유하는 주택에서 주거하

는 주택으로 개념을 변화시키고 주택을 소유할 수 없는 계층이 주거비 부담으로

부터 벗어나도록 한다. 셋째, 사회연대와 평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 계층별,

분야별로 분화되어 있는 모든 연금과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단일한 국민보험으로 통합한다. 넷째, 모든 국민의 사회 참여를 권리로 인식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참여

할 수 없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 집단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를 확대한

다. 이들이 정상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하는 책임을 가정으로부터 벗겨주고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가 공급하는 복지시설을 대폭 확대한다. 특

히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를 강화하여 완전한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모

든 영역에서 기회 평등을 실현한다. 또한 어린이 수당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어

린이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국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사회복지

제도의 운영, 특히 사회 복지 관련 기금의 운영에 공익 대표와 당사자 대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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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시켜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복지강령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복지제도의 본질에 있어 공공성

에 입각한 국가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그 동안 성장과

개발담론의 하위영역에 있었던 한국의 복지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로부

터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장과 가족 중심의 잔여적 복지체제

의 일대 전환을 통해 보편적 복지체제를 구축하고 그 제도 역시 공익대표와 당

사자대표를 참여시키는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 또한 강조하여 국가

중심주의가 가질 수 있는 폐단에 대해 경계심을 보이기도 한다.

(2) 진보신당

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내 양대 정파였던 이른바 자주파와 평등파간의 상호의

존관계가 2007년 대선후보 경선과정을 통해 결정적으로 깨지면서 대체로 민주노

동당내 평등파를 중심으로 2008년 3월에 창당한 정당이다. 진보신당은 사회의

운영원리로 사회연대와 공공성28)을 전면에 내세웠고, 보편적 복지, 평생복지, 공

공복지, 민중참여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복지를 원칙으로 삼았다. 진보신당의 복

지강령은 다음과 같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것은 만인의 보편적 권리다. 모든 시민이 사회복지의 포괄 
대상이어야 하며, 사회 전체의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개선해
야 한다. 따라서 다음의 원칙들에 바탕을 두고 복지제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첫째, 계층 간 연대, 세대 간 연대, 나아가 국제적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시민 모두
를 포괄하는 보편적 복지 체제를 수립한다. 둘째, 출산, 보육, 교육, 의료, 노인 요
양 등 인간의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응하는 평생 복지 체계를 

28) 진보신당은 사회연대와 공공성에 바탕을 둔 국가운영원칙에 입각해 이를 ‘사회연대국가’로 명
명했는데, 이는 2007년 말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소인 진보정치연구소에서 제17대 대선을 앞두고 
펴낸 『사회국가, 한국사회 재설계도』란 책자를 통해 정식화된 것을 진보신당에서 받아들인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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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한다. 셋째, 복지 서비스의 제공을 공공부문이 맡고 그 재원을 누진적 조세 제
도로 확보하는 공공복지의 원칙을 견지한다. 넷째, 공적 복지 제도의 정책 결정과 
운영 과정에 대한 민중 참여를 활성화하여 관료주의를 극복하고 아래로부터의 복지
를 구현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가장 긴급하게 해야 할 일은 한국 복지제도의 모
순에서 비롯된, 무급 가족 종사자, 비정규직, 중소영세상공인 등의 광범한 복지 사
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다. 사회 서비스의 시장화를 막고 공공복지 서비스를 확대
하며, 실업부조, 기초연금 등 다양한 사회 수당을 도입·확대하고, 최저임금과 최저
생계비를 현실화한다. 장기적으로는 시민 전체에게 기본 소득을 보장하는 체계를 
향해 나아간다. 

(3) 사회당

사회당은 2009년 강령개정을 통해 보편적 복지체제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기본소득’을 명시했다. 이들은 기본소득이 단순한 사회보장제도를 넘어서는 ‘대

안적 사회경제체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국민

기본소득제도’라는 이름으로 공약화했다. 또한 2009년 2월에는 당내 기본소득위

원회를 설치하고 활동 중이다.

기본소득은 경제사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어떤 자산 심사도 없이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무관하게 균등 지급된다. 기본소득 지급액은 생계유지에 충분한 액

수이고 물가 상승률과 연동한다. 기본소득은 의료ㆍ교육ㆍ주거ㆍ보육ㆍ노후에서

의 현물 및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기본 복지와 함께 대중의 경제적 배제를 극

복하는 대안이며,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진보적 대안 경제의 핵심이다. 나아가

기본소득은 국가사회와 정치에서의 배제를 극복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적 공통성

과 사회 공공성이 보장되는 국민 모두의 나라, 곧 ‘사회적 공화국’을 수립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운동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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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주의
보수적/ 
사회적 

자유주의

진보정당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민주사회주의)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구강령->신강
령)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복지이념
및 제도적
특성

자생적 복지
능동적 복지

생산적 복지
성장과 분배의 

조화 -> 
사회투자

복지와 노동의 
연계강화
보편적 

복지국가

사회정의․연대․
평등 급진적 
복지예산확대 

및 
제도보장성 

강화

사회연대·공공
성

사회연대국가
보편적 복지

보편적 복지
배제 없는 
경제체제

기본소득도
입

국가의
책임정도

빈곤층에 대한 
국가 책임 강조

시장과의 조화 
-> 능동적 국가

복지는 
국가의 책임

좌동 좌동

복지에
대한 이해

사회투자
취약·소외계층
에 대한 안전망

사회적 안전망 
-> 사회투자

사회적 권리
만인의 

보편적 권리

권리로서의 
복지 권리의 

동등성

노동정책

법치주의를 
통한 

노사관계의 
법치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노동기본권보
장

노동자 
자주관리지향

노동3권
완전보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임금노동 
극복

사회적 필요 
활동 사회로 

전환

조세담론
감세

(법인세·소득세)
조세 부담 

형평성 제고
직접세 

징수확대
누진적 

조세제도
기본소득

특징
보편적 복지에 

대한 반대
보편적 

복지강조
복지체제의 
민주적 통제

장기과제로 
기본소득 

보장체계 언급

기본소득을 
통한 보편적 

복지체제 
구축

<표 2> 한국 정당의 복지이념 비교(김대중 정권이후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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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주의 장점 통합주의 장점

장점 단점 장점 단점

①의료보험자 관리운영

의 용이성

②보험료 조정의 용이

성

③보험재정의 경제성 

제고

④조합가입 주민의 활

발한 참여

⑤조합간 선의의 경쟁

⑥행정조직력의 용이성

①사회적 연대성의 상

실

②보험수가 인상 및 급

여수준 향상 곤란

③위험분산기능이나 관

리운영비의 과다 소요 

가능성

④조합간 재정력 격차 

확대

⑤가격누락자나 이중자

격자 문제

①소득재분배 효과

②위험분산 기능을 가

지고 있어 재정불안에 

대한 대처 용이

③농어촌 등 취약지역

의 재정조달 용이

④조보험료률과 보험급

여의 일원화

⑤통합관리에 따른 관

리비 절감

①직장가입자의 부담가

중

②국민의 재산권 침해

③통합시 관료화된 서

비스 관행 발생 우려

④의료 남용으로 보험

재정 낭비

⑤보험인상과 조정이 

어려움

<표 3> 건강보험 관리체계 논쟁에서 조합주의와 통합주의의 주요 주장

5. 각 정당의 복지의제 및 정책형성과정 분석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1) 건강보험 통합논쟁

건강보험(의료보험) 통합논쟁(관리체계 논쟁)은 1977년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

하기 이전에 정부 내에서 의료보험의 관리방식을 국가공영제로 할 것인지 아니

면 조합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 논의에서 국가공영제는

국가의 재정부담 문제로 공적 성격을 띠는 조합 설립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

다(이규식 2000, 55). 조합방식으로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되기는 했지만, 의료보험

확대과정에서 통합방식과 조합방식은 꾸준한 논쟁거리였다. 20년 동안 진행된

건강보험 통합논쟁에서 조합주의 측과 통합주의 측의 주장의 내용과 근거는 별

다른 변화 없이 계속 반복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를 정리하면 <표3>29)과 같다.

출처: 신영란 2004, 54-59에서 재구성

29) 장점과 단점은 조합주의와 통합주의를 주장하는 측이 제시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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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는 김대중 정부시기의 이른바 3차 통합논쟁30)을 다룬다.

(1) 주요 정당의 기본정책

① 한나라당(신한국당)

신한국당 당시 이회창 대표는 1997년 9월 12일 제1차 농어촌 정책 실천공약을

발표하면서, 1998년 7월1일 국민연금제도 확대와 때맞춰 지역의보를 통합의보

체제로 전면 개편, 전국에 산재해 있는 2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을 ‘통합지역의료

보험조합’으로 단일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1월 7일 신한국당은 앞서 제시한

공약사안을 골자로 하는 의료보험통합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먼저 전국의

지역의보조합과 공·교의보관리공단을 1개 조합으로 통합하고 2단계로 통합조합

과 직장의보를 단일화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그런데 정부 담당부처인 복지부와 의료보장개혁위원회(이하 의개위)가 여당의

통합방안에 이견을 제시하고 나섰다. 전국단일 통합방안은 지역의보의 적자문제

를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전가시킬 뿐 아니라 조직의 거대화로 인한 관료화·경직

화의 우려가 크다고 보고 시·도별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31).

그래서 시·군·구별로 설치된 지역의보조합을 16개 광역시도 단위로 통합하는 것

을 골자로 한 ‘의료보험운영 효율화방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여당안과는 별도로

확정했다.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정책 충돌에는 김영삼 대통령과 이회창 대표

(대선후보)간 관계악화32)가 일정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여당은 김영삼의 탈당을

30) 건강보험통합논쟁은 1980년대 초 학계의 통합론자와 조합론자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1차 통합
논쟁, 1988년 농촌지역으로의 건강보험 확대와 1989년 노태우 대통령의 의료보험통합법안에 대
한 거부권 행사 이후 사회단체들이 대거 참여한 2차 통합논쟁, 김대중 정부에 의한 조직통합
(1999년) 전후 재연된 찬반논쟁 등 세 단계로 진행되었다(원석조 2003, 41-42).

31) 한국일보 97.11.8

32) 1997년 10월 21일 검찰이 DJ비자금 수사유보를 발표하자, 이회창은 김영삼의 탈당을 요구했고 
11월 1일로 예정돼 있던 김영삼과의 회동마저 거부했다. 이에 김영삼이 11월 7일 탈당했고, 상
당수 비주류 인사들도 당을 떠나는 사태가 발생했다. 더군다나 제16대 대선을 열흘 앞둔 12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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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하여 선거와 당정관계의 악화라는 두 가지 국면이 교직되면서 정부로부터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1999년 3월을 기점으로 한나라당은

강력한 조합주의 세력으로 변화한다. 이런 과정에서 2000년에 시행된 제16대 총

선에서 의보통합 공약은 제시되지 않았다. 한나라당의 입장변화에 가장 결정적

이었던 것은 보험가입자(유권자)에게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건

강보험의 급속한 재정악화-2002년 누적적자가 2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때

문(최성수 2006, 66-67)이었다. 한나라당은 한국노총과 함께 강력한 통합 건강보

험 실시 저지운동을 벌여 2001년과 2003년 두 차례 조직통합 및 재정통합 시행

을 연기시키기도 했다(최성수 2006, 66-67).

② 새정치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

1996년 제15대 총선에서 의료보험통합을 총선공약으로 내걸었던 새정치국민회

의는 1996년 11월 30일 이성재·이재선(자민련) 등의 명의로 “1997년 말까지 지역

조합을 통합하고 1998년 말까지 직장조합의 통합을 거쳐 직장조합과 지역조합의

완전 통합을 이루는 단계적 통합 추진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안

을 발의했다. 하지만 여당인 신한국당의 조합 확대 당론으로 법안 통과가 불가

능한 상태에서 제16대 대선을 앞두고 나온 신한국당의 통합안이 비록 전체 통합

안은 아니었지만, 반대할 이유나 명분은 없었다(이홍윤 2000: 76). 오히려 신한국

당내 통합반대 세력을 의식, 이성재 의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공조의지를 보였

다.

(2) 국회 내 법안 결정과정과 약평

일 김영삼을 비난하는 광고를 신문에 게재함으로써 이들간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다(심지연 
2004: 446-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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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2월 227개 지역조합과 공·교공단을 통합하는 1단계 의보통합이후, 직

장조합을 포함한 완전통합을 추진하기 위하여 1998년 3월 각계전문가로 구성된

‘의료보험통합 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 구성되었다. 기획단의 건의안을 토대

로 한 ‘국민건강보험법’이 여야합의로 처리되었고, 한 번의 개정을 거쳐 2000년

7월 1일 의료보험통합체제가 출범하게 된다. 하지만 지역보험과 직장보험간 재

정통합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33) 2003년 7월까지 유보되었다(국정홍보처

2003: 189-190). 하지만 의보통합과 함께 실시한 의약분업 시행 이후 보험재정지

출이 급속하게 증가함으로써 보험재정위기를 맞게 되었다. 재정위기의 결정적인

원인은 일련의 수가인상34)이었다.

이에 한나라당은 ‘의보재정파탄 특별대책위’를 열어 의보재정위기 사태를 ‘제2

의 의료대란’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민주당 총재직 포기와 내각 총사퇴, 의보통

합 연기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강경대응에는 의보통합과 의

약분업 과정에서 정부에 끌려만 다녔다는 여론의 비판을 만회하겠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다(국민일보 2001/03/22).

2003년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은 건강보험 재정 통합을 2년

유예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제도개혁 특위 특별법안'을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

하려했으나 당내 분열35)에 의해 특별법안이 상정되지 못하자 법안처리를 포기하

기 되었고, 건강보험 통합은 예정대로 7월 1일 실시되었다.

건강보험 통합논쟁이 이념에 기반을 둔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건강보험 통합주의자들이 사회보장제도의 사회연대성과 소득재분배적 특

성을 강조하는 반면, 조합주의자들이 통합반대의 논거로 재산권 침해문제를 거

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공공성과 사유권이라는 기본철학의 차이로 볼 수

33) 한나라당은 국민건강보험법의 경우 전경련과 직장보험노조의 안을 받아들여 이전에 여당과 국
민건강보험 직장·지역 재정통합에 대해 합의 처리했던 입장을 번복했다. 그리고 2001년 12월 24

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직장·지역 재정의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의결했다.

34) 의보수가는 2000년 7월 9.2%, 9월 6.5%, 2001년 1월 7.08%로 상승했다(국정홍보처 2003: 193)..

35) 한나라당내 건강보험 통합 유예안의 상정실패는 김홍신 의원의 반대와 김찬우 의원의 기권이 
가장 결정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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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구의 사례에서도 건강보험 통합논쟁은

이념의 차이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논쟁의 핵심이었다는 주장(원

석조 2003)36)도 있다. 그런데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통합논쟁이 과연 의료보

장의 본질적인 측면에 충실하게 진행되었는가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즉 통합주의 측은 사회보장 측면에서 통합의 당위성을 주장했지만, 통합

되면 국가재정 소요가 최소화될 것이라는 것만 강조했을 뿐 정작 국가나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만약 사회보장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부

분에 더 착목한다면 재원의 안정화 방안으로 보험방식이 아닌 조세방식으로의

변화, 혹은 조세개혁을 사회적 의제화하는 방안도 고려했어야 할 것이다.

2) 국민연금 논쟁

서구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과정에서 연금제도 개혁은 중요한 쟁점이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서구와 달리 여전히 복지확대가 사회적 의제이지만, 연

금제도만은 그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재정안정화’ 문제가 불거지면서 축소 논의가

사회적 쟁점이 된지 10여년을 경과했다. 즉 한국의 연금개혁의 정치는 ‘비동시성

의 동시성’의 표상인 것이다. 또한 연금개혁은 의료보험과 더불어 정책결정과정

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매우 활발하게 일어난 영역이었다. 한국의 연금제도

는 김대중 정부가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 결정을 내렸을 때 ‘국민연금파동’이

라 불릴 정도로 사회·정치적 갈등을 빚었고, 노무현 정부 하에서도 사회정책분야

중 여·야간, 또 사회세력 간에 연금개혁이 가장 큰 정치적 쟁점이 되었다(양재진

2008: 103). 노무현 정부시기인 2003년~2006년까지 벌어졌던 연금제도개혁논의가

서술대상이다.

36) 원석조의 건강보험통합 찬반의 동인이 이념이 아니라 이익에 있었다는 주장은 이념 역시 근본
적으로는  계급이익에 기초해서 파생하는 것이라고 보았을 때, 과도한 이분법이라고 볼 수도 있
다. 하지만 그의 합리적 핵심은 당시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파들의 통합주의에 대한 좌파딱지 
붙이기에 대한 불합리성과 모순을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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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
금 분리하여 기초연금에 
대해 전국민 1인 1연금제
도 실시
▲특수직역연금과도 통합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국
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저소득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비정규 근로
자들을 적용대상자에 포함
▲급여수준과 보험료율 조정

▲피용자부담을 완전 폐지
하고, 전액 사용자 부담. 
연금보험료 상한액 폐지
▲군복무, 육아기간에 연
금급여권 제공
▲공적연금 축소 없는 무
기여 기초연금제도 도입

<표 4> 국민연금 관련 제17대 총선공약

(1) 주요 정당의 기본정책: 제17대 총선 공약을 중심으로

한나라당의 국민연금 공약은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이원화가 핵심이었

다.

기초연금의 경우 민주노동당 공약과 유사하지만 민주노동당은 ‘무기여’ 기초연

금 방식이란 점에서 대비된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위

한 제도설계보다는 김대중 정부시절 도입된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에 초점을

맞췄다.

(2) 국회 내 법안 결정과정과 약평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시 5년마다 재정추계를 의무화하기로 함에 따라 2003

년에 다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보험료를 소득의 9%에서 15.9%로 순차적으로 올리고, 노후 연금액은 평생소득

의 60%(소득대체율)에서 50%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개정안을 국

회에 제출했다. 연금 기금 고갈시기를 2047년에서 2070년 이후로 늦춰 연금재정

을 안정시키고 '저부담 고급여' 체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개정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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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2004.6)

복지부안

(2006.6)

열린우리당

(2006.9)

한나라당

(2004.12)

민주노동당

(2006.10)

국

민

연

금

보

험

료

율

9%(2010)→

15.9%(2030)

9%(2010)→

12.9%(2017)
9% 7% 9%

급

여

수

준

60%→50%(200

8)

좌동

(2030년까지 

40%)

좌동
생애평균소득의 

20%(40년가입)
40%

기

초

연

금

대

상

65세 이상 노인 

45%

65세 이상 

60%

65세 이상 

100%

65세 이상 

80%

급

여

수

준

월 8만원

차상위 

월10만원

일반노인 

월7만원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의 

20%

전산업근로자 

평균임금의

5%→15%

(2028)

비고
사적보장 

활성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기초연금-소득

비례연금 

이원화

<표 5> 정부·여당 및 각 정당의 국민연금개정 및 기초(노령)연금안 비교(2006년 말까지)

제안 설명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003년 12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

을 심의하려 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심의하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연금 사

각지대의 해소방안이 없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선거 때 ‘연금을 깎지

않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깎으려는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경향신문

2003/12/24)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연금개혁 논의는 차기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제17대 보건복지위 소관 법안들 중 정당 간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것이

바로 '국민연금개혁'이었다. 세 정당 모두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라는 측면에서 급

여율을 어느 정도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동의하고 있었지만, 기초연금

혹은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율과 대상범위에서 차이를 보였다. 실제 보건복지위원

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과 정부안에

3년여를 대립하고 있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2008: 233-237), 현외성 2008: 374에서 재구성



김대중 정부 이후 정당의 복지정치

- 51 -

그 과정을 살펴보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004년 11월 4일과 2005년 6월 3일

두 차례의 공청회를 가졌다. 그리고 2005년 4월 25일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4

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법개정심사 특별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의결하였으나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없었다. 2005년 11월 16일 제256회 국회에서

국민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총 세 차례에 걸친 전체 회의와 분야

별 소위원회를 두 차례 개최했지만 활동시한인 2006년 2월말까지 논란을 거듭

하다가 종료되고 말았다. 이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총 15회에 걸쳐 법안심사

를 진행했지만, 역시 최종안을 도출시키지는 못했다(국회사무처 2006a: 16).

2006년 11월 30일 제262회 정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열린우

리당은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지급하는 급여수준을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에서 2008년부터 50%로 낮추고, 보험료율은 현행 9%에

서 2018년까지 12.9%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대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한나

라당은 보험료를 9%에서 7%로 가는 것을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 지급액을 2008

년도 5%에서 2028년도 20%로 확대하고, 지급대상은 2008년도부터 65세 이상 노

인의 60%, 2028년에 100%로 확대한다는 수정안37)을 제시했다. 하지만 더 이상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한나라당이 퇴장한 상태에서 여당의 대안이 상임위를 통

과하게 되었다(국회사무처 2006a, 2006b).

이 날 통과된 법안이 2007년 3월 30일 국회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다시 국민연

금개혁 논란이 재점화 되었다.

2007년 4월 2일, 민주노동당은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사회단체38)와 함께 열

린우리당의 국민연금개혁안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한나라당과 공조하여 정부여

당의 안을 부결시켰다.39)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의 공조는 민주노동당이 먼저

37) 이 수정안이 부결되자 12월 7일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다시 ‘급여율 5%에서 20%, 65세 이상 
노인의 60%에서 80%까지 점진적으로 상향시키는 조세부담방식의 기초연금과 장애인 대상의 기
초연금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국회사무처 2006b: 14).

38) 이들의 주장은 연금개혁정상화를 위한 연대모임(2007) 성명서 참조.

39) 하지만 정작 정부여당 안이 부결된 데는 열린우리당 탈당파의 기권이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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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면서 성사되었다. 한나라당은 본회의에서 독자수정안을 발의하여 열린우

리당과 대립함으로써 자신의 기초연금안을 선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상태였

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수정안 발의요건인 30명의 의원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

이었다. 이에 민주노총, 참여연대, 여성연합 등 국민연금가입자단체와 함께 만든

수정안을 한나라당에 제안40)했고, 협상 끝에 민주노동당의 원안에 가까운 공동

수정안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한 수정안 역시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

(열린우리당 탈당파)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그러나 국민연금 개혁안과 패키지로

제출된 기초노령연금안은 한나라당이 두 가지 법안을 모두 부결시키는 것에 부

담을 느낀 나머지 통과시키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공

조는 깨지고 만다. 그리고 7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민주노동당을 제외시킨

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절충·합의함으로써 2003년부터 이어져 왔던 연금개혁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민주노동당원안 한나라당원안 공동수정안 정부여당안

기초

연금

급여율

2008년 5%

2018년 10%

2028년 15%

2006년 9%

2018년 15%

2028년 20%

2018년 10% 5%

지급대상
노인 80%

노인 100% 노인 80% 노인 60%

필요재정(GDP) 20조(1.3%) 41조(3.2%) 20.7조(1.3%) 6조(0.4%)

국민

연금

급여율 2023년 40% 20% 2018년 40% 50%

보험료율 9% 7% 9% 12.9%

균등지수(A값) 1.0 0.0(삭제) 0.75 1.0

굵은 글씨체는 민주노동당원안과 공동수정안이 같은 항목, 출처: 오건호 2007: 4

<표 6> 민주노동당 원안·한나라당 원안·공동수정안 비교 

40)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의 공조는 당시 민주노동당의 원내대표였던 권영길의원이 한나라당 정
형근의원(최고위원)에게 제안하고 이를 정형근의원이 받아들이면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오건
호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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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자유 양당주도의 정당구도에서 진보정당은 항상 수적 약세에 직면해야

했고, 사회연대를 통해 의회를 압박한다는 ‘거대한 소수전략’은 국회의 장벽을

넘어서지 못했다. ‘사각지대 해소’라는 보편적 복지의 명제에 세 정당은 원칙적

으로 동일한 입장이었지만, 사회적 권리로서의 복지를 주장하며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민주노동당과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공조 속에

정치적 한계를 노정했던 것이다.

6. 결론

이상의 논의에서 결론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이념적 측면에

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사회양극화 과정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면서 보수양당간

강령이 사회적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적 보수주의로 차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서구와 같은 보수-진보 대립구도와는 달리 정치적 자유주의와 반공 보수주

의를 근간으로 하는 보수양당간 이념경쟁이 특히 보편적 복지주의와 같은 담론

을 중심으로 전환의 계기가 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민주화 이후 한국

의 정당구도는 정당수의 측면에서 보면 온건다당제(2.5정당제)였지만, 이념적 측

면에서 보면 보수독점, 혹은 보수양당제를 유지해왔다. 이런 측면에서 2004년 제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의 등장은 복지영역에서도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다.

스스로 자본주의 모순 극복을 가장 중요한 사회경제체제의 변화로 보고 강령에

명시했던 진보정당(좌파정당)으로서 사회복지의 국가책임성을 명확히 했다는 것

은 복지체제의 전면적 변화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이러한 과정에서

자유주의 정당과 진보정당의 연대의제는 지속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다. 진

보정당의 위상과 목적의 설정에 따라 연대와 폭의 깊이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앞

으로도 지속적인 논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제17대 국회에서 민주노

동당의 국민연금법 개정과정에서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즉 진보정당의

정치활동이 자유주의 정당의 진보적 변화보다는 자유주의 정당과 보수주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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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연대를 강화시키는 방향을 일정하게 띠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진보정당의

복지정치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도출된 의도하지 않은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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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연대와 사회정책

                                                       

        우승명

1. 서론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원천 공제되는 세금이나 사회보험료가 사회보장제도의

주요 재원이다.41) 그리고 이 제도를 통해 지급되는 이전소득은 임금 외에 부수

적으로 노동자와 그 가족의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비용을 확대하며, 다양한

복지시스템은 고용 효과,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는

사회복지가 노동조합의 임금정책, 분배정책, 노동시장/고용정책과 밀접히 연관돼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사회복지제도는 여러 계층 간의 부와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재분배를 촉진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시장질서에 반대하는 노조의 정

41) 임금인상률은 사회복지를 위한 재원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며, 따라서 인상률을 결정
하는 노사 간 임금교섭 역시 복지국가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다. 많은 나라들에서 노사 간 
“자율교섭제도”와 “파업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거나 또는 반대로 제한하는 규정들이 복지
국가의 등장과 거의 같은 시기에 성립되었다는 사실에서 노사관계 시스템과 복지국가의 발전 
사이의 관계성을 엿볼 수 있다. 영국과 독일의 역사적 사례에 대해서는 Ritter(199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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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 활동에서 사회(복지)정책은 핵심 과제 중의 하나일 수밖에 없다.42)

지금까지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은 사회복지정책이나 이슈들에 대해 시기와 사

안 별로 목소리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노력한 것은 사실이나, 전체적으

로 볼 때 여전히 체계적이고 일관된 구상, 내용, 전략이 미흡했다.43) 임금정책/

투쟁은 노동조합의 존립 근거이자 핵심 사업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반

면, 노동조합의 사회정책은 부차적으로만 관심의 대상이었다. 산별노조와 노동자

정당의 건설 및 강화는 조직적 자원을 풀가동해야 하는 중요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사회정책적 과제들은 언제나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내년 대선을 계기로 제도정치권 내에서 촉발된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 방향이나 미래에 대한 논쟁에 민주노조들 역시 자신의 시각과

구상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개입해야만 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적 조건이

자 사회적 요구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질문은 세 가지이다.

첫째, 그동안 민주노총이 전개한 사회복지활동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가?

(활동평가)

둘째, 노동조합 사회정책/사회복지운동의 미래를 위해 어떤 형태의 ‘연대’를 조

직하고 실현해야 하는가? (가치지향)

셋째, 노조 내에서 형성된 사회정책적 구상이나 관련 요구들을 어떤 방식이나

경로를 통해 관철할 것인가? (실천전략)

42) 이 경우 노동조합은 자본주의 경제나 사회질서에 반대하고 극복하려는 ‘저항세력
(Gegenmacht)’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반대로 노조는 현존 질서가 문제나 갈등 없이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질서유지요인(Ordnungsfaktor)’로도 기능할 수 있다. 이 같은 역할이나 기능은 나라마다,

시기별로 변화를 거듭해 왔다.

43) 여기에서 ‘민주노조’란 단지 일반적인 의미에서 조직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노조를 말하는 것
이 아니라, 70, 80년대 한국사회에서 포기 없이 정진했던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통해 기존의 ‘황
색노조’를 극복하고 노조 민주화를 이뤄냈거나, 당시 법적으로 독점적 위치를 부여받고 있었던 
대한노총으로부터 독립, 정부와 사측의 관리와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노조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노조운동과 관련 있다.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사적 뿌리는 해방 이후 혁명적 노동운동을 
지향한 전평(1945-48)에 두고 있으며, 조직적으로는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조직적 성과로 탄생한 
전노협(1990-95)에서 계승 발전, 현재는 민주노총을 축으로 연합하고 있는 노조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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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크게 다섯 장으로 구성된다. 2장에서는 민주노총의 사회복지 관련

운동 및 활동과정을 평가한다. 이때 민주노총의 사회복지운동 진화의 역사를 과

거 ‘사회개혁투쟁’과 현재 진행 중인 ‘사회공공성운동’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3장에서는 노조의 사회정책 또는 사회복지운동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로

‘노동조합의 연대(Gewerkschaftliche Solidarität)’를 상정하고, 그 개념과 내용을

고찰한다. 4장에서는 노동조합이 사회정책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실천전략을

비교 검토해 본다. 5장에서는 노동조합의 연대와 실천전략의 측면에서 민주노총

의 사회정책/사회복지운동을 둘러싼 주요 쟁점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2. 민주노총의 ‘사회복지운동’: 사회개혁투쟁과 사회공공성운동

1) 사회개혁투쟁: 민주노총 출범 이후부터 1990년대 말

사회개혁투쟁(이하 사개투)이란 용어는 1990년대 중반 민주노조운동 진영 내

조직적 전환 과정에서 처음 등장했다. 전노협 해체와 민주노총 건설 과정에서

그전까지 전노협에 조직적으로 결합하고 있지 않았던 대기업 노조들과 사무직

노조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하면서 조합원 수와 가맹조직의 수가 증가했다.44) 민

주노총을 꼭짓점으로 하는 민주노조운동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조

직적 기반을 갖추면서 활동의 범위와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을 수 있

었다.

1995년 11월 출범한 민주노총 1기 지도부가 사개투를 임투, 노개투와 함께 주

요 투쟁영역으로 설정하면서, 민주노조들도 사회복지와 관련된 문제나 이슈들에

44) 1990년 1월 전노협 출범 당시 총 14개 지노협과 2개 업종의 600여 개 노조, 약 20만 조합원으
로 구성. 1995년 11월 민주노총 출범 이후 866개 노조, 40만 조합원으로 증가하였다. 전노협에서 
민주노총으로의 조직적 전환 과정에 대해서는 김진균(1995); 김창우(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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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사개투라는 운동영역의 개척은 한국의 노조들

과 조합원들이 한국사회의 복지개혁에 더는 방관자가 아니라 주체로 나서야 한

다는 의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 줬다.45)

민주노총의 복지요구

1996

<노조법 개정과 사회개혁투쟁>

1)세제개혁 2)의료보험 통합일원화와 보험적용 확대 3)연금기금의 민주적 관

리운영 4)교육개혁 5)재벌그룹 소유분산과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1997

<민주노총 13대 사회개혁요구> 

3. 사회보험 제도개혁(의료보험통합일원화와 보험적용 확대, 연금기금의 민주

적 관리운영, 고용보험 적용확대와 공공직업안정기관‧공공직업훈련체계 확립, 

4. 교육개혁, 세제개혁, 언론개혁

1998

<민주노총 5대 요구> 

3. 고용 실업자 대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1) 모든 실업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2) 고용세 도입, 군비축소, 재벌총수 및 정치권 부정축재자 재산환수 등

을 통한 실업기금 최소 20조 이상 조성 3) 실업자 초기업단위 노조가입 보장 

4)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세제개혁 등 사회보장 제도 확충 5) 사회간접자

본투자 및 공공시설투자를 통한 일자리 확충)

1999

<민주노총 4대 요구> 

3. 사회안전망 구축(고용보험 확대와 실업부조 실시, 사회보장예산확충 및 4

대 사회보험의 개혁‧확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및 조세개혁을 통한 소득

재분배, 최저임금제의 현실화)
출처: 이재훈(2011: 9)

<표 7>사회개혁투쟁의 내용(1996-1999)

 

민주노총의 사개투는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정책이나 사회복지 관련 문제들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민

주노조운동 세력에게도 그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80년

45) 과거에 민주노조들이 여러 사회적 이슈들을 등한시 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상적인 노조활동
조차 투쟁 없이는 불가능했던 시기, 노조 조직과 활동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 때문에 다른 여력
이 없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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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후반 이후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불평등이

나 불확실성이 해결되기는커녕 심화하였고, 여전히 사회정책적 개입이나 재분배

정책이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났다. 특히 IMF 경제위기를 경험하

면서 노동자들을 비롯하여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추락과 이로 인한 사회적 배제

에 대해 불안해했고, 이 같은 경제사회적 조건은 민주노조운동 진영에도 새로운

도전이자 역할을 요구했다. 이에 노조의 시각에서 사회복지 관련 정치적 이슈들

에 개입할 필요성이 안팎에서 제기됐다.

다른 한편 주체적인 측면에서 민주노조운동은 민주노총의 출범과 더불어 여러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조직적 여건과 역량이 마련되었다.

조직적 역량의 확대로 자신들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활동에

소홀했던 영역들에 개입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객관적인 차원에서의 경제

사회적 조건의 변화와 주체적인 차원에서의 노조조직 내 역량의 강화가 노동조

합의 사회정책 및 사회복지운동을 하나의 중요한 활동영역으로 자리 잡게 하는

계기 마련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사개투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사회보장제도, 특히 4대 사회보험의 제도적

확충이 중심이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의보통합 과정에서 보여줬던 의료

보험 노동자들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자기희생’을 바탕으로 한 연대 행동이다.

민주노총은 사개투 초기부터 가입자 구성상의 특징 때문에 적자를 면치 못했던

지역의보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직장의보와의 통합일원화, 이를 통한 안정적이

고 폭넓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보험제도로의 개혁을 요구해 왔다.

대정부 요구와 투쟁 과정에서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직장의보에 주로 가입돼 있

던 조합원들이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

이게 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관리행정뿐 아니라 재정운용에서도 통합된 단일한

의료보험체제를 줄곧 강조했다. 이것은 노조 조합원들이 자신의 요구를 개인적

차원의 이해타산을 뛰어넘어 전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보편적 이해관계 속에 배치

한 모범 사례로 ‘연대성’에 기초한 노조의 사회복지운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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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에서 직접 보여준 값진 경험이었다.

사회복지의 영역에 직접 속하진 않지만, 당시 전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었

던 재벌문제 역시 사개투의 주요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재벌 ‘개혁’을 목표

로 할 것인가?, 아니면 재벌 ‘해체’를 요구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맞

붙었던 민주노총 내부 논쟁은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현장의 조

직노동자들에게까지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데 의미를 지닌다. 한국경

제의 고질적인 병폐로 제기되었던 재벌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사개투는 단순히

“물질적 성과물을 얼마나 달성해 낼 수 있는가?”의 문제에 한정된 활동이 아니

라, 민주노조운동의 방향성이나 미래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다차원적인 운동으로

발전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모든 형태의 토론과 논쟁이 상층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면 노조운동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재벌문제를 둘러싼 민주노조

운동 내 논쟁에서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사개투는 건강보험 적용기간 연장과 서비스 확대, 초등학생 무료급

식 확대, 4대 사회보험 적용대상 확대 등과 같은 사회보장 관련 실질적인 제도

개혁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 이를 통해 노동자·민중의 노동조건이나 생활환경

을 부분적으로나마 개선하는 성과를 올렸다.

셋째, 실천전략의 차원에서 민주노총은 사개투를 진행했던 시기 대부분에 노

사정 삼자 간 ‘사회적 합의주의’를 지향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IMF 경

제위기 이후 출범한 노사정 위원회(1998.1.15)를 노조의 사회정책적 구상과 요구

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공간으로 간주했다. 민주노총 1기 지도부와

각을 세우며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과 이념적 단절을 선언하고 등장한 2기

이갑용 지도부에서 잠시나마 ‘사회적 대화’ 참여나 노사정 위원회 활용론에 거리

두기를 하며 보다 투쟁-지향적인 노선을 시도하였으나, 뚜렷한 성과 없이 오래

가진 못했다.46)

46) 1998년 하반기 민주노총 내 투쟁동력 부재론이 제기되면서 노사정 위원회로 복귀(1998.06.19).

이 시기의 사개투 역시 주로 2기 노사정 위원회 산하 사회보장소위에서의 활동으로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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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합의주의적 경향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민주노총이 의도했건, 의도하

지 않았건 간에, 정규직, 특히 대기업에 조직돼 있는 조합원들 위주의 이해를 배

타적으로 대변했다는 사실이다. 1기 노사정 위원회의 협상 테이블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1998.2.6)이라는 이름으로 체결된 합의 내용의 핵심은 한

편에서 민주노총의 ‘제도적’ 합법화와 고용보험의 적용 확대와 실업대책 같은 사

회보장제도의 확충이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정리해고와 파견노동의 법적 허용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들의 도입이었다.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사

회보장제도의 확충은 주로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반면, 노동

시장 유연화로 야기되는 정리해고나 비정규직화 문제는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숙

련 노동자들에게 대부분의 피해를 일으킨다. 자본 측 대표와 노조 상층부 간의

‘맞바꾸기 식’의 정치적 교환으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이 중심이었던 사개투는

대기업에 조직된 정규직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조가 조직한 ‘배타적인’ 사

회복지운동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숙련/정규직/대기업 노동자들

과 비숙련/비정규직/중소기업 노동자들 간의 직업신분 상의 차이나 불평등을 오

히려 공고히 한 탈연대적인 운동으로 전락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사개

투 본래의 적극적인 의미마저도 심각하게 손상되는 결과를 낳았다.

2) 사회공공성운동과 평가: 2000년대 이후

‘사회개혁투쟁’은 민주노조운동 내에서 용어상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과

같은 호흡에서 자주 언급되었다. 실제로 사개투는 이 운동노선의 등장 및 후퇴

와 궤를 같이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내세운 민주노총 1기 지도부

대표가 노사정 위원회에서 직권 조인한 합의문이 대의원 대회에서 현장 조합원

들의 반대로 부결, 지도부의 총사퇴로 이어졌고(1998년 2월), 다른 용어, 같은 내

용을 담고 있던 ‘사회적 합의주의’도 민주노총 내 정파 간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 같은 내부적 갈등을 거친 후, 노동조합의 사회복지 관련 과제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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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정책과 운동에서 급격히 탈각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사회정책적

요구나 사업들이 그간 사개투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고, 사개투는 다시 합의주

의적 경향, 즉 노사정 위원회 참여를 지향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과 동

일시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9년 이후 사개투는 서서히 용어 사용의 측면에

서 찾아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토론이나 논쟁도 사라졌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가 한국사회에 몰고 온 사회적 결과는 민주노총을 중심

으로 하는 민주노조운동에 새로운 역할을 요구했다. 2001년 8월, 김대중 정부는

예상보다 빨리 IMF 크레디트를 조기 상환하면서 경제위기로부터의 탈출을 선언

하고 자축했다. 그러나 거시경제 지표상의 호전에도 위기적 상황은 결코 극복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영역에서 사회적 영역으로 옮겨갔을 뿐이었다. 사회적 위기

로의 전환은 실업, 비정규직 증가, 소득 불평등, 사회적 양극화 등 각종 사회적

지표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이는 전적으로 IMF와 정부의 위기탈출 전략이 대량

해고나 노동시장 유연화와 같은 조치들에 기반을 뒀기 때문이며, 정부가 입버릇

처럼 말하던 “고통의 분담”이 아니라 고통이 고스란히 노동자·민중에게 “전가”

되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위기 극복 정책과 사회적 위기의 심화는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불러일으켰

고, 이 과정에서 ‘공공성’의 문제가 전사회적인 화두로 등장, ‘신자유주의’에 반대

하는 핵심 개념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민주노총 역시 2003년 ‘사회공공성’ 확

보를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였고, 2005년

이후부터 민주노총의 사회복지운동은 ‘사회공공성운동’이라는 큰 틀에서 정식화

되었다.47)

외부적으로는 IMF 경제위기가 사회적 영역으로 확대되고, 내부적으로는 사회

공공성의 이념이 민주노총의 정책과 운동에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사회복

47) 물론 공공성의 확보라는 요구와 구호는 그 이전부터 공기업의 민영화에 맞선 노동 측의 대안 
개념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사회개혁투쟁이 사회공공성운동으로 재정립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
재훈(2011)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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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관련 의제들이 다시 노조운동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사회공공성

운동의 등장에서 특히 이전의 사회개혁투쟁이 보여줬던 한계에 대한 성찰을 바

탕으로 민주노총의 사회복지운동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인다. 운동의

방향성은 전사회적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시장화/이윤화에 대

항하는 투쟁”, 나아가 “자본주의 비판운동”으로 정립되었다.48) 민주노총이 사회

공공성운동을 통해 과거의 사회복지 활동들을 평가하여 여러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동력을 불러일으키려는 분위기가 조직 내적으로 조성할 수 있었다는 사

실은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단지 운동의 초점이 개별 제도들의 개선에 머

물거나 각각의 사안에 단편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향점을 설정하고, 이

에 맞춰 각각의 사업들을 배치, 보다 공세적으로 추진하려는 운동의 흐름이 생

겨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후 사회공공성운동은 민주노총이 새로운 운동의 기조를 설정하고 투쟁을 결

의할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요구이자 구호였다. 2005년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외쳤던 민주노총은 사회공공성 쟁취를 3대 과제 중 하나로 내걸었으며, 2009년

에도 공공성의 강화를 “사회연대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지렛대로 설정하였다. 이

같은 사실은 사회공공성운동이 단지 민주노총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나 투쟁영역

을 넘어 민주노총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수준의 지위를 획득하기 시작했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공공성운동에 대한 평가는 노조의 사회정책이

나 사회복지운동의 측면에서뿐 아니라, 민주노총, 더 나아가 민주노총으로 대변

되는 민주노조운동의 방향성과 미래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

다. 사회공공성 운동에 대한 평가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첫째, ‘공공성’의 문제가 민주노총의 사회정책/사회복지운동과 연결되면서

스펙트럼이 확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그림 2]를 보면, 사업의 영역

과 주제도 협의의 사회보장제도에서 교육/보육/주택 관련 사회서비스 영역을 넘

48) 오건호(2004)는 사회공공성운동이 ‘부등가교환’과 ‘탈시장생산’이라는 원리가 핵심을 이루고 있
다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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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사회운동성운동의 영역

어 에너지/환경 문제로까지 다양해졌다. 또한, 노조 사회정책의 목표가 공공성의

강화로 설정되면서 더욱 폭넓은 사회적 영역에서, 더욱 광범위한 계층을 포괄하

고, 보다 실질적인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

었다. 그러나 이재훈(2011: 6)의 지적대로, 실제 추진된 사업을 중심으로 봤을 때

사회공공성운동에서 이전의 사회개혁투쟁과 얼마나 다른 활동이 전개되었는지에

대해 반성적 평가가 필요하다. 사회공공성운동 역시 현장 운동이나 정치에서 실

천적으로 구체화하는데 아쉬움을 드러냈다.

출처: 이재훈(2011: 6)

가장 주목할 만한 활동은 2005년 사회공공성운동이 제기한 “무상의료-무상교

육”에 대한 요구다. 이 요구는 당시 민주노총이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전개하

기로 결의하는 과정에서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설정되었다. 아쉽게도 민주노총에

또다시 들이닥친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내분으로 무상의료-무상교육 요구는 조

직 내 주체를 확보하고 조직력을 집중하는 사업으로 발전하지 못했고, 하반기에

는 수석부위원장의 비리사건으로 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추진력을 상실하게 되

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유의미한 성과도 있었는데, 무상의료

를 향한 요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암부터 무상의료 운동”(2005년)은 MRI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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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 복원,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의 확대, 식대 및 아동입원 본인부담 관

련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이재훈, 2011: 7-9).

2007년 국민연금법, 사립학교법, 의료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투

쟁은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 투쟁이었다. 정부는『2003년 국민연금 재

정추계』(1차) 발표 이후 줄곧 국민연금 급여를 낮추고 보험료를 올리려 시도했

고, 이 시도는 2006년부터 더욱 구체화되었다. 이에 민주노총은 2006년 상반기에

‘공적연금 대책회의’를 구성,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고, 대응활동을 진행했다. 2007

년에는 17개의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연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를 발족,

참여하여 공동투쟁을 이어갔다. 그러나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과 제1 야당

한나라당이 야합을 통해 국민연금법과 사립학교법을 맞바꾸기 식 합의처리를 단

행했고, 최종적으로 개악을 저지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연금제도의 개혁 과정

에서 민주노총은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를 주장했으나, 국

민연금제도에 대한 정부와 언론의 공세, “재정고갈 심각→재정안정 시급→급여

삭감/보험료 인상”이라는 담론을 끝내 극복하지 못했다.

■ 둘째, 사회공공성운동의 진행과정을 보면, 이전의 사개투에서 보였던 ‘합의

주의적’ 경향과 일정 정도 거리를 두며 실천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물론

2000년대 이후에도 “노사정 위원회 참여-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

치적 흐름이 민주노조운동 진영 내에 존재했다. 이 같은 흐름을 둘러싼 내부 갈

등은 특히 2005년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2월 1일)에서 노사정 위원회로의 복귀

여부를 둘러싸고 첨예화됐다. ‘사회적 대화’에 호의적이었던 이수호 집행부에 현

장 조합원들 일부가 물리적 힘까지 동원해 격렬히 반대하였고, 이 사태 이후 사

회적 교섭 전략은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조직 내 논의의 장에 아젠다로 등장하지

못했다. 물론 최근까지도 민주노총 산하 조직의 대표나 사절단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 활동을 계속하고 있지만, 이는 투쟁의 장으로 간주할 뿐이지, 정치적 교환

이나 합의를 전제로 한 합의주의적 경로와는 내용상으로 구별된다. 그럼에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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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합의주의는 민주노조운동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수 없으며, 수면에 드

러나고 있지 않을 뿐, 정치적 동학이나 제도정치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탈바꿈하며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셋째, 민주노총 내에 사회공공성운동을 추진할 위원회가 설치되고, 매년

‘사회공공성강화위원회’에 산하 연맹이나 조직들의 참여가 더디지만, 꾸준히 높

아지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몇몇 지역본부에도 사회공공성운동 관련 위원

회가 구성되었다는 사실은 다양한 수준의 노조조직 내 사회복지운동의 주체를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었다는 의미에서 매우 고무적인 발전이다. 그럼에도 사회

공공성운동을 중심으로 한 복지 이슈는 현장의 조합원들에겐 여전히 부차적인

문제로 간주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대중 동원할 수 있는 전술 개발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참여적 사회공공성운동’(오건호, 2008)에 대한 제안은 실천적으

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사회복지현장 노동자들의 조직률을 높이

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왜냐하면, 참여적으로 사회공공성운동을 진행하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도 사회복지행정 및 전달체계에 근무하며 민중/국민에게 복지서비

스를 직접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많이 논의되고 있는 “전략적인 노조 조직화 모델(Strategic Unionism)”이

노동조합의 ‘불모지’인 사회복지현장의 비조합원들을 조직하는 데 부분적으로 효

과적일 수 있다.

3) 민주노총의 사회복지운동에 대한 두 가지 시각 

사회개혁투쟁과 사회공공성운동이 민주노조운동의 질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지니는 적극적인 의미와 몇몇 사업을 중심으로 복지제도의 개선을 이끌어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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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성과를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내용과 방식은 줄곧 민주노조운동 내부에

서 논란의 중심이었고, 바라보는 시각과 구체적인 방향성을 둘러싸고 다를 뿐

아니라 서로 대립하는 견해가 존재해 왔다. 민주노총의 사회복지운동에 대한 견

해들에 대해 세세한 차이를 무시하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본다면, ‘현실정치적-

합의주의적’ 시각과 ‘사회구조-변혁적’ 시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같은 시각의

차이는 먼저 사개투를 둘러싼 민주노조운동 진영 내 다양한 논쟁과 대립에서 분

명해졌고, 사회공공성운동에서도 전면적으로는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앞으로도 제도정치권 내부의 여건이나 동학의 변화

에 따라 노조 사회복지운동과 관련해 서로 다른 견해들이 다른 근거, 다른 논리

를 가지고 수면 위로 등장, 대립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민주노총의 사회복지운동을 둘러싼 시각의 차이는 우선 사개투에 대해 제기한

주장과 그 내용을 중심으로 분류, 설명해 볼 수 있다. 사개투를 중심으로만 정리

하는 이유는 현재 진행형으로 전개되고 있는 사회공공성운동에도 유사한 흐름이

존재하긴 하나 구체적인 형태의 확인할 수 있는 주장이나 논쟁으로까지 발전하

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경향적으로는 사개투를 둘러싸고 경쟁했던 두

가지 시각이 사회공공성운동의 실천과정에도 스며들어 있고, 따라서 사개투에

대한 시각의 차이를 분류, 설명하는 것은 현재의 사회공공성운동에 대한 평가에

도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1) 현실정치적-합의주의적 시각

사회정책적 이슈들에 대한 노동조합의 요구는 민주노총이나 하부조직들이 제

도적인 정치 공간에 참여, 적극적으로 활동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으로 관철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실질적인 법 개정이나 제도 변화를 얻어내기 위해 무엇보다

노조의 대표가 참여하는 다양한 의회 내, 정부 내 위원회들에서 발언권과 영향

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대표적으로 노동조합의 정책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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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는 김금수(1997)의 견해다. 노조 활동이 개별 기업의 테두리를 벗어나 적

극적인 정책참가를 통해 전 국민의 생활조건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노조는 활용 가능한 조직력을 기업 내 경제적 요구들을 관철하는

데에만 동원하지 말고, 기업별, 업종별 경계를 넘어서는 제도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에서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정책프로

그램을 생산해 낼 수 있는 노조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주

장한다. 왜냐하면, 의회나 정부 내 여러 위원회에서 노조가 적극적으로 참여, 활

동하려면 스스로 정책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

다. 같은 입장에서 업그레이드된 논거를 가지고 민주노총에 ‘제언’한 김유선

(1998) 역시 사개투를 노조운동과 제도정치의 연결고리로 간주하고, 민주노총이

노사정 위원회로 복귀해 사회정책 관련 활동을 강화할 것을 주장한다.49)

현실정치적-합의주의적 시각에서 사개투를 볼 때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개별

노조나 사업장에서 진행되는 임단투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였다.

다시 말해, 이 두 운동 영역 간의 우선순위와 관련된 것이었다. 사개투에 대한

강조가 개별 기업 내에서 진행되는 임투에 대한 평가절하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

었는데, 이는 임금인상을 둘러싼 경제투쟁이 노조가 안정적으로 잘 조직되어 있

어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고 일자리가 보장된 사업장, 주로 대기업의 노동자들에

게만 그 성과의 대부분이 돌아가고, 국민 전체의 이익과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

는 사고에 근거하고 있다. 반대로 사개투의 의미와 중요성은 크게 부각하며, 국

가에 의해 간접적으로 지급되는 사회임금이 시장임금을 보충, 소득계층 간 불평

등을 완화, 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다.50) 이를 통해 민주노조운동은

국민 전체로부터 지지를 끌어낼 수 있고, 정치세력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49) 김유선의 글은「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제언」(노동사회 제25호, 1998)은 노사정 위원회 활용론
을 강도 높게 주장하면서 이른바 ‘사회적 조합주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50) 대표적인 예로 1997년 상반기 사개투의 방향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민주노총 지도부는 
정부와 자본이 내세운 ‘경제위기론’에 밀리면서 ‘국제경쟁력 강화-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사개투
를 배치. 경기침체를 고려해 임금인상의 폭을 낮게 요구하는 양보교섭을 진행하는 대신 사개투
를 전면에 내세워 국가경제도 살리고, 국민의 지지도 얻어낸다는 것이었다. 자세한 비판은 이종
회(1997), p. 1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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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자

- ‘전투적 노동조합주의’ 비판

-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 주장

- 민주노총 1기 지도부

노조운동의 이상형

- ‘사회발전적 노동운동’

- ‘진보적 노사관계론’

- ‘사회적 조합주의’

주요 목표
- 사회임금의 인상을 통한 전 국민 대상 ‘생활옹호투쟁’

- 국민으로부터의 사회적 인정

실천전략
- 제도정치 공간에서 노동조합의 역할과 활동 강화

- 노사정 위원회 활용 강조

<표 8> 현실정치적-합의주의적 시각의 사회개혁투쟁 요약

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개투를 사회임금 인상을 통해 전 국민의 생활을 개

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생활옹호투쟁’(김금수, 1997: 24 ff.)으로 간주한다. 이

를 위해 제도정치적 공간, 특히 노사정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이 같은 견해는 1990년대 초반 전노협의 ‘전투성’을 비판하는

‘사회발적적 노동조합주의’(박승옥, 1992), ‘진보적 노사관계론’(김형기, 1997)과 내

용상 유사하고, 민주노총 1기 지도부가 표방했던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과

궤적을 같이 하며, 1990년대 후반 ‘사회적 조합주의’ 지향하는 노동운동의 이념

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현실정치적-합의주의적 시각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생산과 분배의 자본주의적 구조 문제에 대해선 근본적으로 문제 삼지

않는다. 이 시각에 기초한 노조 사회복지운동은 오히려 기존의 구조를 공고히

하는 수세적 대응에 머물 수밖에 없으며, 전 사회적인 세력 관계를 전환하는 데

한계가 있다. 사회정책 프로그램이나 제도들이 생활수준을 유지시켜 주고, 사회

적 위험의 발생 시 물질적 자원을 제공하는 기능에 한정될 경우, 단지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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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시장경제와 사회질서에 내재해 있는 사회적 갈등들의 ‘완충기’ 역할, 다른 표

현으로 ‘사회적 안전망’의 형성 그 이상일 수 없다. 이 같은 완충장치는 오히려

현존 자본주의 체제가 기능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기도 하다.

둘째, 이 시각은 개별 사업장 내에서 진행되는 임금수준이나 노동조건을 둘러

싼 노조 활동들, 즉 일상적인 경제투쟁을 평가절하 하는 경향으로 이어지곤 한

다. 임투의 성과는 주로 노동조합이 잘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에 일하는 노동자

들, 특히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대기업 조합원들에게만 한정되지만, 사개

투는 반대로 그 대상이 거의 모든 국민이기 때문에 임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

은 수준의 노조운동으로 간주된다. 이 같은 사고의 배경에는 조직노동자들의 이

해와 국민 전체의 이해 사이에는 간격이 존재하며, 상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며 결국, 노조활동의 우선순위를 임투와 사개투의 이분법적인 대립 관계 속에서

설정한다.

과거의 사개투든, 현재의 사회공공성운동이든, 노동조합 사회복지운동을 이끌

고 갈 힘은 기본적으로 현장의 ‘기층(Basis)’ 조합원들을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는

가에 좌우된다. 중요한 건 조합원 대중 동원력의 강화는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노조 활동에 기반을 둔다는 사실이다. 조합원의 의식은 그 어떤 다른

교육이나 학습보다도 다양한 형태의 현장 활동이나 파업에 직접 참여하며 쌓아

올린 경험에서 가장 잘 성장할 수 있다. 따라서 노사협력이나 양보교섭은 사회

복지운동을 위해 필수적인 조합원들의 정치사회적 의식을 향상시키기 못하고,

현장 활동이나 투쟁의 강화 없이 사회복지 관련 정치적 이슈들에 조합원들을 적

극 동원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다. 다시 말해, 노동조합 사회복지운

동의 성과를 위해서도 현장의 일상적인 활동들, 주로 경제투쟁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셋째, 실천전략과 관련해서는 정책생산과 정책참여가 현실정치적-합의주의적

시각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의회나 정부 내 다양한 위원회에 참여, 적극적인 활

동을 강조한다. 위원회 활동에서 노조가 발언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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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정책프로그램을 스스로 개발하여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조합의 사회정책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제도정치 공간에 적극

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입장은 정부가 반복적으로 제안하는

‘사회적 대화’에 민주노총이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사정 위원회는 노조 사회정책의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활용 공간이라고 의

미를 부여하고, 결국에는 노자 간 ‘사회적 파트너십’의 강조, 합의주의적 경향으

로 이어진다.

(2) 사회구조-변혁적 시각

이 시각은 민주노총 1기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 노선 아래에서 진행된 사

개투의 내용과 전략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주장마다 약간씩 다른 악센트를

보이지만 공통된 비판의 지점은 사개투의 전개 과정에서 드러난 방향성과 구체

적인 내용이 전혀 새로울 것 없고 그동안 중간계급 중심의 시민운동이 들고 나

왔던 요구들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시민운동의 복지개혁 요구를 노동자 계급

이나 노조운동의 시각에서 평가하고 재구성하는 노력 없이 그대로 ‘직수입’했다

는 것이다. 사개투의 방향성이나 활동에서 볼 수 있었던 소부르주아적, 개량주의

적 경향성을 극복하고 운동 기조를 전 사회적인 질서의 근본적인 개혁으로 설정

해야 한다는 것이다(김세균, 1995; 남구현, 1995; 이종회, 1997).

사회구조-변혁적 입장은 사개투에 대한 현실정치적-합의주의적 시각과 ‘국민

과 함께하는 노동운동’ 이념이 서로 맞닿아 있다고 비판, 사개투를 이전과는 달

리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으로 재정립하라고 요구한다. 사개투를 통해 노자

간 대립 관계에서 무게 중심이 노동자 계급에게 유리하게 전개, 노동자 계급의

민주적 통제하에 새로운 사회질서를 건설하는 단초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다. 이를 위해서는 중간계급 중심의 시민운동이 지향하는 개량‘주의’적 경향을

극복하고, 계급의식적인 노동자들과 이들의 대중조직들이 복지개혁과 운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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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자

-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 비판

- 현장조직 중심

- 민주노총 2기 지도부(부분적 시도)

노조운동의

이상형

- 전투적 노동조합주의의 정신 계승

- 사회운동에서 노동운동의 중심성 강조

주요 목표
- 노동자·민중을 위한 근본적인 사회개혁

- 노동자계급의 민주적 통제 아래에서 새로운 사회질서 확립

실천전략

- 임투와 사개투의 결합

- 조합원 대중 동원전략

- 거리투쟁이나 총파업 같은 직접 행동

<표 9> 사회구조-변혁적 시각에서의 사회개혁투쟁 요약

지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판적 평가는, 첫째, 사회구조-변혁적 입장에서는 임투에 대한 과도한 강조를

자주 엿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노조의 정체성이 해당 조합원들의 물질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조직으로 그 역할이 협소화될 가능성이 있다. 기업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사회정책적 요구나 사업은 중요성의 측면에서 언제나 우선순위에서 밀

리게 되고, 심지어는 개별 노조의 활동영역 밖에 있는 문제로, 총연맹이나 노조

중앙의 무한책임 아래에 있다고 인식될 수 있다. 노조 내 이 같은 경향은 산별

노조 체제로의 전환 이후에도 여전히 내재되어 있는 기업노조 체제의 유산 때문

에 개연성이 매우 크다.

둘째, 한국사회의 ‘근본적’ 개혁이라는 목표 설정이 때때로 현실에서 실체가

모호하고 추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노조가 사회복지운동을 현장의 활

동과 연결하려 할 때 실천 가능한 사업으로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는가의 문제

에 답을 제시하지 못하면. 단지 선언적이거나 상투적인 정치적 레토릭(Rhetor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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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비판은 민주노총이 사회복지투쟁을 진행하는

데 있어 모든 ‘추상적인’ 이념적 지향이나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배제되어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이념이나 가치지향 없는 현실 대

안은 어디에서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노조가 사회복지운동을 전개할 때 다양한 시민운동과의 연대는 불가피

한데, 이때 노동운동 중심성의 강조는 종종 연대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

로 작용하기도 한다. 노조가 사회정책적 이슈들을 다룰 때 노동자계급의 관점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형태와 수준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의 폭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선 노조뿐 아니라 복지연대체 내부에서

“아래에서부터 위로 식”의 민주적 의사소통·결정 문화가 정착, 최소한 이를 위한

의식적 노력이 요구된다. 연대체가 노조 지도부와 사회운동의 몇몇 핵심활동가

사이의 ‘만남의 장소’ 이상이어야 한다.

3. 연대와 노동조합

3장에서는 노동조합의 정책이나 운동이 다양한 가치와 이념의 영향과 효력 속

에서 그 특징과 방향이 결정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노동조합은 1인 기구가

아니기에, 정책 결정이나 활동 과정에서 다를 뿐 아니라, 때로 서로 대립하는 가

치지향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노동조합은 언제나 상이한 가치와 이를 바탕으

로 하며 서로 다른 이념을 지향하는 활동가와 조합원들 사이의 경쟁이나 대립을

피할 수 없다. 조직 내 민주주의가 보장되어 있는 노조일수록, 가치지향을 둘러

싼 갈등은 거의 필연적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노조는 스스로 조직적 정

체성과 정책적 콘셉트를 성립하고 발전해 나간다. 노동조합의 사회정책 역시 예

외가 아니다.

노조운동의 가치지향(Wertorientierungen)과 관련해서 ‘연대’의 가치는 핵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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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왜냐하면, 연대를 조직하는 것은 모든 노조가 존재해야 하는 첫 번째 근거이

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어떤 연대를 어떤 방식으로 조직할 것인가?”의 문제에

노조운동은 나라와 시기에 따라 각기 다르게 대응해 왔다. 이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연대’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연대의 개념(3.1절)과 특

징(3.2절)을 간략히 살펴보고, 3.3절과 3.4절에서 ‘노동조합의 연대’라는 주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연대의 개념

대부분의 사회과학 개념들과 마찬가지로 ‘연대’의 개념 역시 역사적으로 서로

다르게 정의, 사용됐다. 이 개념의 언어사적 뿌리는 우선 로마법의 ‘연대채무

(obligatio in solidum)’ 조항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조항은 특수한 형태의 법적인

채무형태를 일컫는데, 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공동체의 채무를 공동으로 변상

할 의무를 지니며, 반대로 공동체 전체는 개별 구성원의 채무에 법적 책임을 져

야 한다는 것이다. 연대는 유럽에서 18세기 말경, ‘법률적’ 용어를 넘어 일상에서

일반화되어 사용되기 시작했고, ‘정치적’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특히 프랑스

대혁명의 과정에서 연대는 혁명의 세 가지 이념 중, 마지막 이념인 ‘형제애’와

동의어로 간주하고, 혁명 후에는 형제애(fraternnité) 대신 연대(solidarité)가 일상

용어로 자주 사용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연대는 당시 새로운 학문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사회학의 중심 개념으로 등장했다. 특히 사회학의 기초를 확립한 뒤르켕

은 “구시대의 사회적 관계들이 시장관계의 형성으로 급속히 해체되어 가는 상황

에 근대사회가 과연 내적 통합과 결속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기

계적’ 연대와 ‘유기적’ 연대라는 개념을 대립시켜 답하고자 했다.

독일의 도덕철학자 바이어츠(Bayertz)는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연대 개념을

‘공동체 연대(Gemeinschafts-Solidarität)’와 ‘투쟁 연대(Kampf-Solidarität)’로 나

누어 설명하고 있다. 전자는 하나의 그룹에 속해 있는 개인들 간의 상호 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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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상징적으로 나타낼 때 사용되고 있다. 이때 언급되는 대상은 모호하고

실체가 불분명한 집단들(Gruppen)이라기보다는, 삶의 조건이 동일하거나 공통된

가치나 신념을 공유하는 공동체들(Gemeinschaften)이라는 점에서 ‘공동체 연대’

라 표현하고 있다. ‘자유’, ‘평등’, ‘정의’와 같은 정치적 개념들이 일반적이고 중립

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반면, 연대는 ‘한데 묶여 있다(Verbundenheit)’는 인식

이나 감정에 기초한 ‘당파성’을 내포하고 있다. 공동체의 소속감은 특히 구성원

들에게 정체성 형성의 중요한 원천이자 도덕적 행위의 동기일 수 있다고 말한

다.

‘투쟁 연대’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집단의 권리를 위해

나설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개념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실의 권리들은 대부분

과거 지배적인 질서에 맞선 투쟁의 결과물로 이어왔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투쟁 연대라 일컫는다. 바

이어츠의 설명에 따르면 투쟁 연대는 하나의 공동체 내에서 훨씬 수월하게 생겨

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공동체의 존재 여부가 꼭 필요한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

다. 예로, 아프리카의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의 부당함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도 세계의 다른 나라 시민이 인종격리정책 철폐를 위한 연대에 충분한 근거일

수 있다. 그러나 쓰나미 희생자들이나 전 세계 빈곤결식아동을 돕는 자선 행위

와 연대는 개념적으로 구분해서 사용할 것을 주문한다. 연대에 기초한 행동을

자선 행위와 구분하기 위해 개념의 사용을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사람에게 물질

적이거나 상징적인 도움을 주거나 지원하는 행동하는 것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Bayertz, 1998: 48-51).

요약하면, ‘공동체 연대’가 물질적 또는 정신적 공통성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

체를 연대의 핵심으로 삼는 반면, ‘투쟁 연대’는 정당한 권리의 실현을 강조한다.

특히 공동체 소속감과 권리를 위한 투쟁이 결합될 경우 연대성의 깊이는 깊어지

고 강도는 강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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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대의 특징

‘연대’가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 관계를 특징짓는 개념으로 사용되든, 당연한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사람에게 물질적 또는 상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

하든 상관없이, 연대의 실현을 매개로 행위자들 사이에는 일정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된다. 이렇게 형성된 ‘연대’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회적 관계는 한편에서 ‘순

수 이타주의(purer Altruismus)’, 다른 한편에서는 등가원칙에 기초한 ‘시장논리

(Marktlogik)’와 구별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Bayertz, 1998; Zeuner,

2004; Altvater, 2005).

첫째, 어떤 행위를 “연대적이다.”라고 할 때, 타인이나 타 집단에 물질적 도움

이나 상징적 지원을 제공하고 이를 위해 협력하는 행동을 말한다. 이 같은 연대

적 행동은 원칙적으로 ‘상호성(Reziprozität)’에 기초하기 때문에 조건 없는 ‘자선’

과는 구별된다. 아무리 순수한 의도의 ‘이타주의’라 할지라도 일방적일 경우 자

선 행위자와 수혜자 사이는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관계로 성립될 수밖에 없다고

가정한다. 왜냐하면, 수혜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의존성, 존재 가치의 상실, 경

우에 따라서는 죄의식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타주의적 자선을 제공

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일방적이고 위계적인 관계와는 달리 ‘연대’ 관계에

서는 모든 참여자가 동등하게 가치가 존중되는(gleichwertig) 수평적 관계가 형

성된다. 다른 한편, 연대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기대되는 ‘상호성’은 시장에서의

상품 교환 행위에 전형적인 ‘등가원칙’과도 엄격히 구별된다. ‘시장논리’에 따르

면 같은 크기의 교환가치를 지닌 상품이 화폐를 매개로 교환되지만, 연대적인

상호성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시간상으로 엄격하지 적용되지 않는 ‘느슨한’ 형태

를 취한다.

둘째, 연대 행동의 배경에는 일반적으로 공통된 이해관계가 존재한다. 도덕적

요구나 규범적 강제만으로는 연대 관계의 형성과 지속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단지 연대의 발생을 ‘경제적 동물인 인간(호모 에코노미쿠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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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또는 이기적 이해타산으로 환원할 때 연대성에 기초한 행위나 관계를 적

절히 설명할 수 없다. 공유하는 물적 토대나 공통된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는 사

실만으로 연대가 생성되기 힘들고, 생성된다하더라도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연대

의 역사가 대부분은 자연발생적인 것이었다기보다는 끊임없는 의식적 노력과 실

험의 산물이었다는 점에서 도덕이나 규범적 차원 역시 연대의 중요한 동기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셋째, 연대적 참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성’과 ‘자기결정권’에 기반을 두고 있어

야 한다. 연대는 결코 강제나 의무가 아니며, 연대 활동에 함께하는 사람은 스스

로 자신을 하나의 주체로서 의미부여하고 외적 강압 없이 참여, 또는 반대로 탈

퇴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마지막 특징은 역사 속에서 형성된 연대의 정당성의 문제이다. 쉽게 말

하면,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선 그 목적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나 권리를

넘어 보편적 타당성을 입증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예를 들어, 마피

아 조직원들 간의 형제애(?)를 연대 행동의 카테고리에 포함할 수 없는 것이다.

요약하면, 연대는 공통의 이해관계라 물질적 토대에 기초하지만, 단지 공통점

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연대 행동의 동기를 설명할 수 없고, 도덕적-규범

적인 차원도 역시 중요하다. 또한, 연대는 기본적으로 행위자들 자신의 자유의지

와 자기결정에 기초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연대 행동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관

계는 동등하고 수평적이어야 한다. 이때 연대적 관계란 시장 관계나 이타주의에

근거하는 자선 행위와 엄격히 구별된다. 마지막으로 불의에 맞서고 정당한 권리

를 획득하기 위한 투쟁이 연대성의 실현에 중요한 구성요소로 작용해 왔다는 것

이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연대의 역사상 가장 효과적인 형태 중 하나였던 ‘노동

조합의 연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3) 노동조합의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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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연대의 개념과 특징을 노동자들 사이의 연대 행동과 관련지

어 볼 때, ‘노동자 연대(Arbeitersolidarität)’는 노동-자본관계를 축으로 하는 특

수한 형태의 연대이자,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고 효과적이었던 예라고 말할 수

있다. ‘노동자 연대’는 노동자 계급이 자신의 이해와 권리를 관철하기 위해 ‘사회

적 적대 세력’에 맞서 투쟁 공동체를 조직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자들은 생존

을 위해 임노동 관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삶의 토대와 경험을 공유하며 연

대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 즉 ‘임노동자’라는 동질성은 연대의 결정적인 뿌리

다. ‘노동자 연대’가 때때로 좌절의 길을 걷긴 했지만, 완전한 포기 없이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히려 자본주의 사회의 자체 모순에서 찾을 수 있는데, 자본

주의적 생산방식이 기본적으로 임노동자들의 지속적인 재생산, 임노동 관계의

유지 없이는 지속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노동자 연대’의 실현은 계급 간 적대 관계가 극명히 드러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다. 왜냐하면 경쟁하는 이해를 대변하는 상대 집단이나 계급의 저항을 극복

하지 못하면 자신의 이해를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연대를 토대

로, 또는 무기로 삼아 자본가 계급이나 자신들을 억압하고 소외시키는 사회세력

과 대립각을 세워야 하며, 자본의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계급연대를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는 공통된 신념이나 가치지향을 바탕으로 계급의식

을 형성, 강화해야 하고, 외부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연대 행동과 요구가 보편적

이해에 합당하게, 전 사회적으로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자 연대는 비로소 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넘어 근본적인 사회개혁이나

민주주의의 심화 과정에 기여할 수 있다.

노동조합운동의 역사를 보면 노동조합이 노동자 연대의 조직과 실현에 중심적

인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노동자 연대를 조직하는 일은

모든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노동조합은 노동자 연대의 구현 그 자체이

기도 하다. 쪼이너(Zeuner, 2004: 328-329)는 ‘노동조합의 연대(gewerkschaftliche

Solidarität)’를 핵심적으로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문제와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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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노동조합의 연대는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판매자들 사이의 경쟁을 차단

하거나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고용주의 수요에 개별

적으로 맞설 경우, 경쟁 때문에 자신의 노동력을 헐값에 내놓거나 덤핑 처리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노동

력 상품을 공급하는 측의 입장에서 카르텔을 형성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가격일

땐 공급을 중단하고, 노동력이란 상품에 대한 최소한의 가격이나 조건을 집단적

으로 관철하려 한다. 노동조합이 연대를 형성해 공동으로 맞서야 하는 이유는

임노동 관계는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언제나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극복해야 할 ‘반대편’은 노동력의 구매자이며 생산에 투입, 잉여가치를 착취하는

자본가이다.

둘째, 모든 연대는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같다고’ 규정되는 사람들이 연대의

순간에 다른 차이들을 부차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깨달게 될 때 마침내

실현된다. 예를 들어, 북미 사람들이 버마 국민에게 자행되는 인권유린에 항의하

며 데모할 때, 그들에겐 인권을 중심으로 한 ‘같음’이 다른 대륙의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다름’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노동조합의 연대에서도 마

찬가지로, 노동자들 사이에 형성되는 연대적 관계의 중심에는 자신과 가족의 재

생산을 위해 ‘임노동’ 관계로 편입,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동질성’이 자리 잡게

된다. 그리고 이는 다른 여타의 ‘비동질성’, 즉 남성/여성, 내국인/외국인, 청년

노동자/노령 노동자, 숙련 노동자/비숙련 노동자라는 차이는 중요하지 않거나 덜

결정적인 요소로 인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조합 조직화 자체가 그 본질에

서 노동자계급 내부의 성별, 연령별, 국적별, 신분별 차이를 극복하고, 이 같은

차이들이 연대나 단체행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활동

인 것이다.

특히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함께 노동시장에서 지배적인 흐름으로 굳어지고 있

는 비정규직의 증가, 이들 노동자와 정규직 사이의 직업신분상 격차는 노동조합

의 연대에 심각한 도전이다. 임노동자성을 중심으로 “노동자는 하다”라는 동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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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라는 차이와 이를 통해 형성되는 ‘위계적’ 관

계는 종종 노동자 계급의 연대 행동과 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극

복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조직적 노력과 조합원들의 의식적인 노력이 어느 때보

다 요구되며, 이 같은 노력에 소홀할 경우, 노동자 연대는 아예 불가능하며, 노

동조합의 존립 근거 자체에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4) ‘배타적’연대와 ‘포괄적’연대

노동자들 간 경쟁을 차단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노동력을 판매하기 위한 노동

조합의 활동이 노동자 연대의 측면에서 항상 긍정적이었던 것만은 아니었다. 경

쟁 차단의 수단으로 과거의 몇몇 노조들은 노동시장에 직접으로 개입하여 노동

력 공급의 양을 조절하려 했는데, 세계 노동운동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

인 예로 20세기 초반 독일의 출판인쇄노동자 협회를 들 수 있다. 이들은 고용주

들과의 협력하에 수십 년간 협회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노동자들이 노동시장

으로 진입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 노동시장에 공급되는 노동력의 전체 볼륨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가능한 경쟁자들, 특히 여성들은 노

동시장으로부터 철저히 배제됐다. 반대로 노동자 연대의 모범적 예도 찾을 수

있는데, 1970년대 독일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위

기감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불러온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수준과 노동조건을 동

일하게 요구했던 경험이다. 결과적으로 동일 임금의 관철은 독일 노동자들로서

도 임금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좋은 결과였

다.

노동조합이 연대를 조직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핵심은 “누구의 어떤 이해를

포함할 것인가?, 동시에 누구의 어떤 이해는 배제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노동자들에게 연대는 항상 포괄적이며 동시에 배타적이기도 하다. 노동조

합의 연대는 무한정 포괄적일 수 없는데,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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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선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

누구를 포괄하고, 누구를 배제할 것인가의 문제는 지금까지 거의 예외 없이,

지난 과거의 ‘노동자 연대’에서 그 전형을 찾을 수 있는 ‘같은’ 사람들, 혹은 ‘우

리’라고 인정되는 사람들 간의 연대와 새로운, 그전보다는 훨씬 복잡한 형태를

띠는 ‘같지 않은’, ‘우리’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간의 연대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기초해 다뤄져 왔다. 독일의 노조연구자 쫄(Zoll)은『오늘날 연대란 무엇

인가?』(2000)라는 제목의 연구에서 임노동과 자본 간의 불평등과 갈등이 주 전

선을 형성했던 과거의 계급사회에서 노동조합에게 노동자들을 연대로 묶어내는

것은 상대적으로 수월한 과제였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노동자들 간에 임노동

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동질성이 강하게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급속히 진행되는 사회적 분화 과정은 임노동 중심의 동질성을 해체, 노

동자들 간에 존재하는 여러 다른 차이가 연대의 가능성을 제약하고 있다고 말한

다. 이 차이들이 임노동자라는 유사성보다 훨씬 강력하게 작용하며, 이 같은 노

동자 계급의 탈연대화 과정은 노동조합의 연대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가 오늘날의 노동자 계급 내부에 존재하는 여러 사회경제적 차이들을 고려

하며 새로운 버전의 연대 형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

을 수 없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같은 집단이나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

들, 또는 이방인들과 연대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은 위기에 처한 노동자 연대

성을 회복시키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연대에 대한 이 같은 이해

방식은 철저히 근대화-발전이론식의 단순화, “사회가 변했으니, 구식(old) 연대는

신식(new) 연대의 형태로 대체해야 한다”라는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 문제는

“구식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신식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단순화된 사고는 현실

의 발전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지난 과거의 노동자 연대

는 강한 동질성이나 소속감에 기초, 연대를 조직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쉬운 과

제였다는 주장은 과거에도 노동자들의 연대 형성 과정은 언제나 탈연대화 경향

과 동시에 진행됐고, 산업자본주의 초기에도 노동자 계급 내 다양한 형태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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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이 존재했다는 사실과 다르다; 남성 노동자 대 여성 노동자, 내국인 대 외국

인, 블루칼라 노동자 대 화이트칼라 노동자 등. 이 같은 분절은 지금과 마찬가지

로 연대의 방해물로 작용했지만, 노동자 조직이나 노조의 의식적인 노력과 시도

를 통해 차이를 극복하고 노동자 계급의 연대를 촉진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과거에도 노동자들 사이에 연대를 조직하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었으며,

매시기 노동자 운동이나 노동조합운동의 끊임없는 ‘연대적 탈경계화(solidarische

Entgrenzung)’ 활동과 노력의 결과물이었다는 것이다.

노동조합마다 조합원을 조직하고 투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대의 문제를 상

이하게 대처해 왔다. 노동조합의 연대에도 포괄적인 요소와 배타적인 요소가 공

존해 있고, 연대와 탈연대화의 경향이나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노동조

합의 연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 ‘포괄성’과 ‘배타성’의 동시성을 강조하는 쪼이너

(Zeuner, 2004)는 근대화이론이나 발전이론 방식의 개념적 틀에서 탈피, ‘포괄적

연대’와 ‘배타적 연대’의 ‘변증법적’ 발전을 강조한다.

쫄(과 뒤르껭)에게 “같은 사람들 사이의 연대”라 불리며 도덕적으로 평가 절하되는 
연대를 나는 “배타적 연대”라 칭하다. 그와 다른 이들에게 있어 “이방인들과의 연
대”라 불리고 것을 나는 “포괄적 연대”라 한다. 포괄적 연대는 - 철저히 변증법적
으로 - 배타적 연대의 대립물이지만, 동시에 배타적 연대의 이후 가능한 발전이기
도 하다(쪼이너, p. 332).

‘배타적 연대’는 ‘포괄적 연대’의 출발점이고, ‘포괄적 연대’는 ‘배타적 연대’의

완성이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특정 이해를 토대로 하는 ‘배타적 연대’에서

출발, 자신의 정책과 운동에 관련시켜야 하며, 동시에 이 연대를 잠재적으로 임

노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 계급 일반이나 자본의 폭력에 노출된 민중이

나 사회계층으로 확장해야 한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노동자 운동/노

동조합운동의 역사에서도 노동조합의 연대는 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보다 포괄

적으로 그 외연을 확장하는 발전경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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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천전략

여기서 말하는 ‘실천전략’이란 노조의 이해를 대변하고 관철하는 방식이나 경

로를 의미한다. 현실 운동에서는 여러 전략이 혼재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대립각을 세우기도 한다. 노조의 내에서 형성된 사회정책적 요구를 관철하

기 위한 전략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하는데, 하나는 ‘합의-지향

적’ 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운동-지향적’ 전략이다.

합의-지향적 형태의 실천전략에서는 각종 국가 위원회나 정책조율 기구 내에

서 노조의 이해를 대변하는 역할과 활동을 강조한다. 이 전략은 특히 조합주의

적 이해대변체제, 즉 코포라티즘 정치체제가 제도화된 정치 환경에서 힘을 얻게

된다.51) 코포라티즘 체제에서 이해단체 간 행위양식의 특징은 계급타협을 전제

로 하는 노사정 간 협력이며 정치적 계산에 의한 이익교환이 진행된다는 점이

다. 노조 대표에게 제도정치 공간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거시적인 경제사회적 목표들을 실행하는데 노조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

어야 한다. 노조의 존재는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조건이며, 노조의 협력은 자본주의적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요소로

간주된다.

노동조합이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의 ‘질서유지요인(Ordnungsfaktor)’으로 기능

하면 ‘저항세력(Gegenmacht)’이자 사회운동의 한 축으로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

은 협소해진다. 반대로 운동-지향적인 전략은 노조가 자신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관철할 수 있는 능력을 무엇보다도 노조 스스로 정치사회적 이슈들을 부각시키

고 계급 간 갈등관계로 문제화시킬 수 있는 능력에 좌우된다고 본다. 이 같은

갈등능력은 기층조합원이나 노동자들을 현장이나 지역에서 진행되는 노조활동이

51) 여기서는 제솝의 분류에 근거할 때 ‘자유주의적’ 코포라티즘을 말한다. 자유주의적 코포라티즘
이 작동할 수 있는 사회적 기초로 의회주의와의 결합, 협의민주주의적 또는 사민주의적 정치인 
반면, ‘파시즘적’ 코포라티즘은 의회주의를 파괴하면서, 소수의 부르조아 계급에 의한 정치적 지
배에 기초를 두고 있다. Jessop(1990), State Theory, p.11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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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에 참여하도록 동원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서 노조

중앙과 현장 사이의 ‘거리감’을 줄이고,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 관료주의 문제

에 향상 긴장하고 고민하며, 노조를 민주주의의 ‘실험장’으로 삼는 조직문화가

형성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운동-지향적 전략은 기층조합

원-지향적인 전략과 동의어로 간주할 수 있다.

노조의 관철전략 문제를 다룰 때 무엇보다도 노사정 삼자주의(Tripartism) 내

지는 코포라티즘(Corporatism)에 기초한 국가정책 조율기구에 노조 대표가 참여

하는 문제가 핵심이다. 이 같은 정치적 이해대변체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모든 나라에서 복지국가를 발전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줬다. 그러나 여

기에 참여한 노조의 행동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에 대해서 각각의 나라들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역사와 정치적 지형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각자가 지니고

있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코포라티즘 정치체제는 노조 조직과 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

다. 페니치(Panitch, 1981)의 주장을 따르면, 코포라티즘 아래에서 노동조합은 점

점 더 중앙 집중화되어 노동조합 정책들 대부분이 지역이나 현장에서보다는 노

조 중앙의 상설기구에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 정치체제의 작동 메커니즘은 기

본적으로 이해단체 간 상급수준의 협상테이블에서 한 합의가 하급수준으로까지

저항 없이 관철되는 것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위계적

이고, 더 중앙 집중적인 조직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방

향으로의 조직적 발전은 노조운동 내 민주주의를 훼손, 관료주의적 경향을 낳기

도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국가 차원의 합의정치를 과도하게 강조하다 보면 노

조 중앙의 사회정책적 역량이나 활동을 초점이 맞춰지고, 반대로 현장의 개별

노조나 일반 조합원들은 사회복지영역에서 ‘퇴각’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52) 극단

적인 경우, 노조 내 기술관료주의적(technokratisch) 정치이해, 즉 노조의 사회정

책은 기층 조직이나 조합원들로부터 분리된 채, 정부나 의회 내 각종 기구에서

52) 독일 노조운동 내 유사한 경향에 대한 경고는 Schmitthenner(19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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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는 노조 지도부나 몇몇 전문성을 지닌 활동가들의 정치적 로비활동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5. 쟁점과 전망

사개투과 사회공공성운동으로 요약될 수 있는 민주노총 사회복지운동의 한계

가 합의주의적 지향 때문인지, 아니면 정책생산 능력의 부재나 제도정치 공간

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해서인지는 각각의 시각과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

다. 그러나 실제 진행된 과정을 조금만 살펴보면 한계의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

됐는지 명확하다. 1기 노사정 위원회(1998. 1. 15. 출범)에서 민주노총 대표단이

서명한 협약이 대의원 대회에서 부결, 지도부의 총사퇴로 이어졌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사개투 역시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합의문에 총자본이 이미 오래

전부터 줄곧 요구해 왔던 정리해고제의 조기 도입과 파견노동의 법적 허용에 대

신 반대급부로 사개투의 요구해 왔던 고용보험제도의 개선과 실업 해결을 위한

조치들이 포함돼 있었다. 문제는 사개투의 주요 대상이었던 사회보험제도의 개

선이 노동시장 유연화로 야기되는 충격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반대를 무마하

기 위한 기제로 사용됐다는 사실이다. 특히 사회보험제도를 통한 사회보장의 확

대는 주로 기여금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보통은 정규직 대기업 노동자들에

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 반면, 정리해고나 비정규직화는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비숙련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가고, 노동시장에 접근조차 불가능한 사회적 약자

들은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며 거대한 사각지대를 형성하게

된다. 사개투의 핵심 요구였던 사회보험제도의 개선이 노사정 대표들 간 정치적

교환 대상으로 전락하면서 차별과 불평등을 없애거나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공고

히 하는 탈연대적 결과로 이어졌다.

이런 측면에서 1990년대 후반기, IMF 위기의 탈출 과정에서 노사정 위원회의

적극 활용론에 입각한 민주노총의 사회복지운동은 일부 사회보험제도의 개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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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실패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경험은 일종

의 조직적 ‘트라우마’로 사회복지운동에 대한 거부감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한동안 노동조합운동의 사회정책적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진지한 논의의 결

여, 토론의 축소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위기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불러오듯 ‘다른’ 노동운동, ‘다른’ 노조 사회복지운동에 대한 요구가 다

시 논의되기 시작했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민주노총이 진행한 사회공공성운

동에서 이미 ‘다른’ 실험이 시도되었고, 그 가능성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공공성운동 역시 민주노총의 사회복지운동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거듭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노조운동의 가치

지향과 실천전략의 문제는 노조 사회정책의 미래, 발전에도 중요하다. 본 논문에

서 다룬 내용과 관련해서 민주노총이 사회복지운동을 전개할 때 “어떤 형태의

연대를(배타적 연대와 포괄적 연대) 조직할 것인가?”, “어떤 실천전략(합의-지향

적, 운동-지향적, 기술관료주의적, 기층 조합원-동원주의적)이 필요한가?”의 문

제에 대해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요구된다.

본문에서 살펴본 노동조합의 연대와 실천전략을 중심으로 민주노총의 사회정

책/사회복지운동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임금인상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투쟁과 사회복지투쟁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지난 시기 두 운동영역이 서로 보완하며 발전하기

도 했지만, 때때로 상호 경쟁적이거나 대체 관계로 설정되곤 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임투는 조직노동자들의 특정한 경제적 이해를 대변하고 그 성과와 혜

택은 주로 노조가 잘 조직되어 있는 대기업의 특권층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배타적’ 연대로 간주한다. 반면 사회복지투쟁은 노조운동의 이 같은 배타성을

극복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준 높은 연대 운동

이라고 강조되곤 했다. 노동조합의 연대를 관련지어 임금투쟁과 사회복지투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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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연대’의 발전을 철저히 근대

화이론-발전이론 식으로 해석하는 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 같은 해석은

오히려 현실운동과 괴리, 노조 사회정책/사회복지운동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중요한 건 ‘배타적’ 연대는 ‘포괄적’ 연대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이고,

‘포괄적’ 연대는 ‘배타적’ 연대의 완성으로 두 형태의 연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노동조합은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임투나 파업 없이 ‘포괄적’ 연대를

지향하는 사회복지운동을 조직하는데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노조

사회복지운동의 성과는 노조 내 정책생산/정책참여 능력 외에 기층조합원들을

얼마나 직접 동원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특히 조합원들이

사회복지 문제에 관심을 두게 되고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며, 관련 요구들을 관

철하기 위해서 연대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그 어떤 다른 방법보다도 현

장과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노조 활동이나 파업에 직접 참여, 경험하면

서 가장 잘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상적인 경제투쟁과 사회복지투쟁

은 서로 대립하는 관계 속에서 양자택일의 문제로 인식하는 한계를 넘어, 상호

보완적이며 상승 발전하는 관계로 설정해야 한다.

둘째, 코포라티즘 체제나 합의주의 정치가 노조의 사회정책적 요구를 실현하

는데 유용한 공간이자 조건일 수 있는가의 문제는 각각의 정치 지형이나 역사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 노동정치의 지형과 현실에서는 국

가정책 조율기구라는 노사정 위원회가 민주노총의 사회복지운동을 업그레이드시

키고 자신의 사회정책적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 공간이었는가? 앞부분에서

도 지적했듯이 그간의 과정과 경험을 평가해 볼 때 회의적이다. 게다가 노사정

위원회의 출범 이후 민주노조운동 내에서 주류를 형성한 참여 및 활용론은 노조

상층부 활동가들의 역할이나 몇몇 전문가의 정책생산 능력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기술관료주의 정치의 흐름을 형성하는 데 일조했고, 이 과정에서 기층조합원들

의 역할은 수동적이고, 참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물론 총연맹이나 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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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의 역할이나 정책개발이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현장의 참여나 동원능

력 없이는 제도정치 공간에서 한계를 부딪칠 밖에 없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셋째,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층 조합원들을 사회복지투쟁에 관심을 두고 참여,

동원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조합원이나 노동

자들이 현장이나 지역에서 직접 참여하며 느낄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고 활동을

기획하는 것이 시급하다. 총연맹이나 산별 중앙에서 마련된 정책이나 결정된 요

구를 ‘위에서 아래로’ 교육시키는 사업 이상의 ‘어떤 것’이 요구된다. 이 때 그

‘어떤 것’이란 외국의 사례에서 배워 온다든지, 어느 한 조직가나 연구자의 아이

디어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이상이어야 한다. 총연맹, 산별연맹, 지역본부, 단

위노조 내 모든 주체가 민주적인 토론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상상해 보

고, 함께 기획하고, (더러 실패가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실험해 보고, 이 같은 경

험들을 차곡차곡 쌓아올리는 작업을 의미한다.

덧붙여 사회서비스 분야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문제에 대해 더

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노동자는 복지수혜자와 직접

접하고 사회복지의 문제나 열악한 현실을 피부로 느끼며 사회복지운동의 맨 앞

에서 선진노동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때 보통 사회

복지사들이 소규모 단위로 소위 “필드”에 파편화되어 종사하고 있어, 자체 조직

화가 어렵고, 조직화 이후에도 노조의 유지가 힘든 상황을 고려한다면, 비조직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위해서 산별연맹이나 이들의 업무와 유관한 사업

장 노조들, 예를 들면, 국민연금공단, 건보공단, 공무원 노조들의 지속적인 외곽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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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복지국가 논쟁과 담론 지형 

주은선

1. 서론

이 글에서는 최근 한국의 복지국가 담론 지형을 분석적으로 살펴보는 작업을

하고자 한다. 한국사회에서 최근 급증한 복지 관련 정책제안들과 담론들을 파악

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일종의 지도를 제작하고자 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

를 통해 다소 어지럽게 제기되고 있는 한국 복지국가 논의 내용을 좀 더 심층적

으로 이해하고, 그 의의뿐만 아니라 한계와 과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이 글의

목표이다.

한국 복지국가가 실제로 역사의 기로에 서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 건국 이후

역사를 되돌아보면 복지에 관한 말의 성찬을 벌인 것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

기 때문이다. 더욱이 복지제도들의 형성과 발전을 놓고 볼 때 과연 지금 실제로

복지제도들이 특별한 역동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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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복지제도로 인해 우리 삶의 질이 현격히 달라졌다고 할 수 있는지는 매

우 의문스럽다. 다시 말하면 약 50여 년 동안 끊임없는 복지제도의 형성과 변화

를 겪어왔음에도 지금이 한국에서 복지국가 발전의 시금석이 마련된 특별한 시

점인가 하는 점도 의문스럽다. 우리는 정말 지금,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도약 국

면에 있는 것일까? 물론 국제 정치경제적 맥락으로 논의를 확장시킨다면 세계

경제위기 이후 여러 나라의 복지정책 기조가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세계사적 한국에서도 정책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기로 바라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사회는 신자유주의적 양극화 노선-잔여적 복지국가 전략을

계속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전환을 모색할 것인가?

이 글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현실 변화를 이끄는 하나의 동력이자, 방향타가

될 수 있는 복지 담론이 한국사회에서 급격한 변화의 물살을 타고 있다는 사실

과 그 의의에 주목하고자 한다. 보편주의, 무상복지 등과 같은 논의들이 의회와

보수언론에서 논쟁거리가 되는 것은 수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

다. 더욱 중요한 것은 최근 복지정책 논의 대부분은 선별이든 보편이든, 맞춤이

든 무상이든 무엇을 주장하든 복지를 국가의 핵심적인 일 중 하나로 다루고 있

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한국사회에서 소득보장, 치료, 교육, 보육 등은 개인의 일

로 여겨졌고, 공공복지는 중간층과는 무관하게 여겨졌지만, 이제야 공적보장과

공적 서비스 제공이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자 정치적 관심사가 되기 시작한 것이

다. 특히 중도와 보수 성향의 정당들이 이런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최근

복지 논쟁이 단기적이고, 부분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한국의 복지담론 논쟁이 실질적인 변화와 도약 흐름으로 이어지기 위

해서는 이것이 '그들만의 논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정당들이 주도하

는 복지 논의는 그 파급력은 크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와 정치 국면에 따라 뒤집

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정당들이 내세우는 복지정책 기조와 복지국가 상이 그들 자신이 한국사

회에 대해 갖고 있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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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일례로 민주당의 무상복지 주장은 여타 경제사회정책과

조응하지 않는다. 제도권 내부의 정치세력들을 제어하는 것은 바로 운동진영과

대중일 수밖에 없다. 의회 바깥에서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이 최근 복지국가 논쟁

에 대해 일관성 있는 관점을 가지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

질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는 때로는 정당에 호응하고, 비판하며, 강제하는 역

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개입하고자 하는 최근 복지국가 담론 지형을 파악하는 것이 그리 용이

하지 않다는 것이다. 박근혜 의원이 지난 2010년 12월에 내놓은 한국형복지국가

구상은 참여정부 시기 사회투자국가 정책보고서로 제출되었던 문건과 사실상 그

내용과 유사하다. 반면 참여정부 시기 사회투자국가를 주장한 세력은 과거 민주

노동당이 내놓았던 것과 유사한 무상복지를 주장한다. 게다가 일부에서는 복지

국가 비전을 축으로 광범위한 야권연대를 주장하는 흐름을 형성하면서 내부의

지향 차이를 무화시키고자 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70%복지, 맞춤형복지, 자

활형복지 등을 오가며 복지국가 논의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언

론들도 태도가 모호하다. 이런 모호함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 박근혜 복지구상

에 대한 보수언론의 태도이다. 좌파에서 뿐만 아니라 우파 내부에서도 박근혜의

한국형 복지국가 구상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논쟁 지형을 좀 더 명

확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복지논쟁은 국가와 정당 정책과 논평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이를 해석하

고, 전파하는 언론을 통해서 넓게 확산된다. 최근 복지 논쟁에서 언론은 논쟁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매우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는 언

론에서 쏟아낸 복지관련 기사의 양 자체, 그리고 사설들과 여러 건의 기획기사

를 통해 단적으로 드러난다. 특히 보수언론의 복지논쟁 기사들은 복지논쟁을 바

라보는 집권세력의 입장과 논리 구조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따라

서 이 글에서는 주요 정치세력들의 복지논쟁에서의 입장들을 살펴봄으로써, 그

리고 이를 전할뿐만 아니라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보수적 복지담론을 유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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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 중요한 행위주체인 보수언론의 복지담론을 살펴봄으로써 2010-2011년 한

국 복지논쟁 지형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에 이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인 내용

분석(contents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글에서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복지국가 전망에 관해 주요

정당과 시민사회가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담론들을 조망한다53). 둘째, 보수

언론이 제시하는 반복지 담론의 구조와 함의를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한국 복지국가 전망의 다양한 내용들을 주체별로 비교할 뿐만 아니라 주요 쟁점

별로 새로운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복지논쟁을 종합하여 이것

이 한국 복지 담론에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지금 한국 복지국가 담론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짚어본다.

2. 한국 복지국가 논쟁 구도

최근 한국의 정치 세력들은 한국 복지발전 구상을 제시하기에 여념이 없다.

한국사회에서 정부도 시민사회도 아닌 정당들이 앞 다투어 복지국가 구상을 내

놓고 있는 것은 드문 현상이다. 일부 언론은 그 의미를 선거를 위한 포퓰리즘

전략으로 애써 축소하고 있지만, 정치적 지지 확보에 복지국가를 언급하는 것이

점점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좌우를 막론하고 긴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논쟁 범위로 볼 때에도 복지비전 논의를 단

기용, 선거용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이에 정당들을 중심으로 복지발전 비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각 정당 내에서도 대선주자별로 입장이 단일하지 않기에, 이 차이를 최

대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1990년대 후반 한국사회에서 복지 논의를 주도

53) 이 글에서 분석하는 대상이 각 주체가 내놓는 복지담론인가, 아니면 복지정책인가 하는 점이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안보다 슬로건과 전략목표, 그리고 이에 내재된 철학
과 이념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이 글은 담론 분석의 형태를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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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시민사회단체였으며, 최근 복지국가 논쟁의 출발점이 시민단체 주도의

무상급식 주장이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이에

크게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로 나누어 최근의 복지논쟁을 살펴본다.

1) 정당

1998년 경제 위기 직후 별다른 복지 발전 노선을 내놓지 못한 우파 진영은 최

근 복지 논쟁에 대한 개입을 시도하였다. 불황이 만성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이제 복지(혹은 복지국가)를 언급하는 것이

점점 더 긴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서민 행보도 단순한 정치적 제스

처로만 볼 수 없다. 실업, 불안정 노동, 빈곤과 불평등이 만연하면서 사회 저변

의 분노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름의 정치적 정당성 확보의 절박함이 있는

것이다. 공정사회론도 그런 절박한 대응의 일환이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복지

노선의 내용을 설파하기도 하였다. 물론 한국 집권세력이 이를 실현할 만한 지

적, 도덕적 능력이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이다.

(1) 복지비전 없는 신자유주의 노선: 한나라당·MB 정부의 맞춤형 복지? 

한나라당의 복지발전 비전은 어느 한가지로 정리해서 논하기 어렵다. 한나라

당은 한국의 보수주의 세력과 우파 자유주의 세력이 '기득권'을 핵으로 결집하

고 있는 정당이니만큼 국가 주도 복지발전과는 근본적으로 정책적 이질성을 가

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이념이나 정책보다는 정치적 득실과 이해관계가 결집의

핵심이니만큼 내부의 복지 비전 간극은 더욱 넓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박근혜

계열은 그 세력의 외연이 한나라당 바깥으로 넓게 퍼져있는 데에다, 정치적 계

산으로도 MB나 당과 거리를 두고 일단 독자 노선을 걷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

이 유리하다. 따라서 박근혜 계열의 복지국가 논의는 한나라당의 복지 비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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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 글에서는 먼저 이명박 정부가 인수위 시절부

터 내세우던 능동적 복지와 주요 당의 주요 대선주자들이 내세우는 복지정책 기

조를 살펴본다.

한나라당은 최근 복지국가 논쟁에서 상당히 수동적이며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폭발하는 복지국가 논의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한 채 한나라당은 수세적

입장에서 대응할 뿐, 비전을 정리하고 있지 못하다. 안상수 대표가 70% 복지를

언급했고 그 일환으로 양육수당을 거론했으나 예산안 날치기 과정에서 이를 반

영하지 못한 해프닝은 이러한 무능함과 혼란을 보여준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마

지못해 '맞춤형 복지'를 수사 차원에서 언급하지만 이에 관한 컨텐츠를 기대하

기 어렵다. 좀 더 종합적인 정책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할 정부조차 이는 마찬가

지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복지예산으로

볼 때) 우리가 복지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수준"이라는 언급을 함으로

써 미래지향적 복지국가 논의에 진지하게 임할 의사가 없음을 자백하고 말았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복지국가 논의가 이슈로서 화제성을 잃고 안보 등의 다른 정

책이슈가 부상하길 바라는 것이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집권정당인 한나라당이 갖고 있는 복지국가 이슈에 대한 이러한 무능함과 수

동성은 이미 이명박 정부 집권시 복지정책 기조로 소위 '능동적 복지'라는 것을

제시할 때부터 시작되었다. 최근 복지논쟁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맞춤형

복지'도 일찍이 인수위 시절에 능동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배

치된 바 있는 담론이다. 따라서 지금 한나라당이 파편적으로 언급하는 복지담론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위 '능동적 복지' 정책 기조를 간단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집권 전 인수위에서 제시한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를 간단히 도시

하면 [그림 5]와 같다54). 핵심인 국정지표는 앞서 말한 '능동적 복지'이며 예방,

54) 2008. 2.11일자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국정과제에선 민생부문 정책 공약들이 대거 모습을 감추
거나 뒤로 밀렸다. 대통령 후보 시절 2007년 12월11일 발표한 민생 분야 공약인 ‘민생경제 살리
기 10대 과제’와 인수위가 5일 발표한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를 비교하면 45개의 민생경제 세부 
공약 가운데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은 20개 정도에 불과하였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복지정책의 우선순위가 그리 높지 않으며, 선거용에 그치는 것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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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 시장 활동 등을 전략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 정

지 표
능동적 복지

⇧ ⇧ ⇧ ⇧
전 략

목 표

1. 평생 복지기반 

마련

2. 예방 ․ 맞춤 ․
통합형 복지

3. 시장기능을 

활용한 서민생활 

안정

4.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그림 5] 이명박 정부의 복지부문 국정지표․ 전략․ 국정과제

인수위에서 국정지표로 내놓았던 '능동적 복지'는 1990년대 중반 영미권에서

클린턴 정부와 블레어 정부가 복지국가 개혁논리로 제시한 '적극적 복지국가

(active welfare state)'를 번역한 것이다. 각각 중도 우파인 클린턴 정부와 중도

좌파 성향인 블레어 정부가 복지지출 축소 및 재구조화의 논리적 기반으로 선택

한 '적극적 복지(이하 능동적 복지)'는 복지수급자, 특히 공공부조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재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핵

심 수단은 복지 수급조건의 강화와 교육 훈련 및 노동시장 참여 유도이다. 1980

년대 내내 신자유주의자들이 복지축소의 명분으로 강조한 '복지병' 주장을 공공

부조 중심의 영미권 국가의 중도 좌파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쇄신한 결과가 바

로 이것이었다. 이는 또한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는 대신 결과의 평등은 고려하

지 않고, 사상적으로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아닌 개별 시민의 시장 참여와 자

조를 통한 욕구 충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뿌리를 갖고 있다. 결국 역설적이

게도 국가복지의 입장에서 이는 적극성이 아니라 '복지의 소극성'을 의미한다.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 담론은 다음 몇 가지로 그 의미를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능동적 복지는 국가책임의 최소화, 잔여화를 의미한다. 특히 이는 공

공복지 지출 축소로 드러난다. 사실 서구에서 능동적 복지의 동기는 공공복지

지출 축소이다. 이에 능동적 복지 담론은 이명박 정부의 전반적인 성장 중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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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기조, 공공성 축소 기조와 매우 부합한다.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으

로 공공 복지지출을 축소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한국은 줄여야 할 복지지출 자

체가 빈약하다는 점에서 이는 향후 복지재정 지출 전망과 관련되는데, 빈곤층

등 일부 사회집단에 대한 잔여적 개입과 시장으로의 복귀는 복지재정 제어를 위

한 강력한 수단이 된다.

둘째, 능동적 복지는 잔여적 복지를 의미한다. 능동적 복지는 빈곤층에 대한

조건적인, 최소수준 보장을 국가책임으로, 중간층 이상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조

능력과 능력신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맞춤형 복지'는 긍정적

의미에서 '개별적인 욕구 차이를 이해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복지'라는

의미를 띤다. 그러나 재정적 제한을 우선하는 한에서 맞춤형 복지는 매우 제한

적인 '선별성'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게다가 '예방'을 언급하지만 한국에서는

중간층 이상에 대한 교육, 훈련 확대 인프라가 없다는 점에서 이는 그야말로 실

질적 뒷받침이 없는 수사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는 영국 복지

국가 개혁 논의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제외한 개악된 버전이다.

셋째, 능동적 복지는 복지시장 조성, 활용, 그리고 이와 짝을 이룬 공공복지의

최소화를 의미한다. 즉, 복지에 시장과 경쟁을 주요한 원리로 하여 민간보험이나

민간의 돌봄서비스 제공 업체 등을 주로 활용하고자 한다. 복지산업 혹은 복지

시장 형성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경쟁을 활용하는 것이 복지 제

공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에 대한 기본 논리이다. 이는 2000년대에 추진된 건

강보험 민영화, 노인요양서비스 시장의 형성 등에서 드러났다.

넷째, 능동적 복지는 분배와 평등의 철학 면에서 평등은 제한적인 '기회 평등'

으로 그 의미가 축소되고, 선경제성장 후분배를 명확히 한다. 즉, 경제성장에 따

른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s)를 재분배보다 우선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복지는 성장의 들러리로서 철저하게 효율을 저해하지 않도록 미리 최소수준으로

제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요컨대 능동적 복지는 잔여적 복지, 기회의 평등, 민간 복지시장 개발, 선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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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배 논리, 국가책임 최소화라는 의미를 함축한 슬로건이다. 이 정책 기조는

집권 중반기에 강조된 서민 담론에서도 여전히 지배적이다. 안상수 대표가 2011

년 신년사에서 “일자리 창출이 최상의 복지이며, 무책임한 복지 남발은 ‘칼끝에

묻은 꿀’을 핥는 것처럼 위험하다”고 하며 복지 수급자의 자활능력 향상 지원을

언급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일관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나라당 복지정책 기조는 박근혜를 제외한 대선주자들의 복지정책 방

향에도 기반이 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운

동을 펴면서 무상급식 반대를 자신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만들어 냈다. 이를 통

해 자신의 복지정책 기조가 정부의 능동적 복지 기조와 일치하며 자신이 한나라

당의 정책적 정통성을 구현한 적자임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이 ‘자립

자활형 복지’ 혹은 ‘그물망 복지’라는 기조 하에서 서울복지재단을 통해 펼친 바

있는 희망플러스통장 사업, 서울형 어린이집, 디딤돌 사업(재능 품앗이) 등은 별

로 부각되지 않은 채 무상급식 반대가 복지정책의 전면에 서게 된 효과를 거두

기도 하였다55). 물론 이 세 사업들도 주요 자원을 공공이 책임지지 않고 민간으

로부터 조달하며, 공공보육 확충보다는 민간보육시설을 광범위하게 인증(조건부

재정지원)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서비스 공급을 주로 민간을 통해서 하며, 자

조에 대한 대단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시 단위에서 능동적 복지가 전면화

된 사례로 볼 수 있다.

무상급식에 대한 전면 반대는 이러한 서울형 그물망 복지, 혹은 자립형 복지

가 갖고 있는 기조를 통해 설명된다. 근로를 조건으로 한 복지(workfare)와 민간

자원 활용이 그 핵심이다. 이는 사실상 여태까지의 한국복지정책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물망 복지는 공공의 소득 및 서비스 보장에 대한 철저한 반감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오세훈 시장의 복지정책 기조는 한편으로는 기

존 복지정책 기조를 고수하려 한다는 점에서 수구적이라 할 수 있으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서구에서 신자유주의 시기 '수정된' 복지를 기본적인 정책 기조로

55) 희망플러스 통장 사업은 미국의 개인발달계좌(IDA: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의 한국
판으로서 저소득층이 하는 저축(약 월 20만원)에 대해 매칭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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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한 결과라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무상급식 논쟁에

서 오세훈 시장은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실패라는 자신의 논거를 반복하게 된

다.

복지국가 논쟁에서 한나라당의 대응 역시 '관대한 서구 복지국가의 실패'라는

진부한 논의에 기대어 이루어졌다. 능동적 복지, 그리고 시장, 자조, 맞춤(혹은

선별)이라는 내용은 바로 유럽형 복지의 실패를 전제로 하여 나타난 복지국가의

수정과 변형의 핵심들을 수입하여 짜 맞춘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능동적 복지가 갖고 있는 자유주의적 성격과 국가복지의 소극성이란

전제는 국가가 어떤 역할을 통해 한국의 복지를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최근의 논

쟁 이슈와 근본적으로 균열을 일으킨다. 여기에서 빚어지는 수구성과 무능함은

잠재적 대선주자인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논쟁 대처에서도 전면화 되었다. 오

세훈 시장은 복지구상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기보다는 의도치 않게 스스로를 반복

지 세력으로 위치 짓게 되면서 사실상 복지정책에 관해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 소모적 복지와 투자적 복지라는 대립구도는 사실 1990년대 말 서구의 것

이다. 이미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고수해 온 '능동적 복지'는 복지정책뿐만

아니라 복지 논쟁에서도 수동성을 가져오고 있다. 이는 한국 복지에 대한 비전

을 제시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가로막는 담론이 되고 있다.

(2) 보수주의 노선의 이질적 담론 차용: 박근혜의 한국형 복지국가 

박근혜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지만 독자적인 정치적 입지를 가진 대선주자이

다. 소위 '따뜻한 보수'를 기치로 내걸었을 때 이미 박근혜의 복지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선과 구분되는 노선을 따를 것이라는 점은 예상된 바이기

도 하다. 이런 독자 노선이 처음으로 드러난 것은 2010년 12월 사회보장법 전부

개정을 위한 공청회였다. 한국형 복지국가 전략을 내세우기 위한 것임을 표명한

공청회는 대선 출정식처럼 비춰지기도 했으나 그녀의 보수주의적 정책 기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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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복지정책 기조를 발표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축소할 수는

없다. 나아가 '한국형 복지국가론'을 진정성을 결여한 정치공학적 접근으로만 매

도할 수 없다. 물론 박근혜 의원의 복지국가 비전 표명은 중도성향 표를 둘러싼

득표 경쟁에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아버지의 꿈은 복지국가'였다는 언급은 박근혜 의원이 정치세력으로서 기반

을 둔 가치가 신자유주의와는 구분되는 온정주의적 국가개입주의에 가깝다는 것

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보장기본법 발표에서 드러난 '한국형 복지

국가'의 실체는 전형적인 보수주의, 국가 개입주의 복지국가 노선과는 차이가 있

다. 오히려 '한국형 복지국가'는 정책적 컨텐츠를 결여한 한국의 보수주의가 유

럽식 복지국가 구상과 그 신자유주의적 변용을 동시에 수용하고 있는 양상이다.

한국형 복지국가 구상에서 보수주의는 복지에 대한 일정한 수준의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기반이 되었을 뿐 통상적인 보수주의 복지국가 구상과는 무

관하다. 국가가 국민(주로 노동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소득 보장을 통해 국가가

통합을 구현하고 시민사회를 통제하는 보수주의적 복지국가 시도와는 다른 내용

을 담고 있다. 오히려 한국형 복지국가 구상은 참여정부 시기에 차용된 '사회투

자국가' 전략과 더욱 유사하다. 한국형 복지국 구상의 많은 내용은 사실 안상훈

교수 연구팀의 복지국가 비전에 관해 사회투자국가 전망을 뒷받침하기 위해 참

여정부 후반기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에 제출된 보고서와 내용이 중

복된다.

먼저 한국형 복지국가 구상에서는 관대한 소득보장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박근혜 진영의 '한

국형 복지국가'는 생활보장국가로 규정되었다. 생활보장국가 역시 기존의 복지국

가를 소득보장국가로 규정하고 이를 비판하는 가운데 서비스 보장을 중심으로

새로이 복지국가 틀을 구성한 것이다. 비판의 대상은 복지국가의 관대한 소득보

장이다. 소득보장이 복지병과 효율 저하를 가져왔다는 것은 우파의 전형적인 복

지국가 비판 논리 그대로이다. 소득보장과 대조되는 '생활보장'은 소득보장의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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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와 사회서비스 중심의 보장 확충 전략을 의미한다.

오세훈 시장의 그물망 복지가 주로 저소득층에 대한 자조 지원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형 복지국가 구상은 광범위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강조하고

있지만 재원과 서비스 제공의 공공성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즉, 공공 사회서

비스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소위 한국형 복지국가의 서비스 강

화 전략은 전통적인 유럽 복지국가 전략이 복지병, 도덕적 해이를 가져왔다고

바라보고 이에 대한 철저한 비판에 기초하여,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

을 추구하고, 국가 축소 및 민영화, 혹은 공사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는 신자유주의 시대 대폭 수정된 유럽 복지국가

발전 전략이라 할 만하다. 박근혜 진영이 내세우고 있는 생활보장국가와 소득보

장국가의 구체적인 차이는 [그림 6]과 같다.

한국형 복지국가의 기본 원칙은 다음 몇 가지이다. 첫째, 사회투자-예방, 인적

자본 향상, 성장 친화적 복지국가, 둘째, 생애주기별 균형, 셋째, 현금과 서비스

급여의 균형, 넷째, 공사역할 균형, 다섯째, 다층적 사회안전망 구축이다. 이러한

원칙들이 과연 어떤 맥락에서 제시되었으며, 그 한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생애주기별 균형이란 원칙은 소득계층에 따른 선별이 아니라는 점에서 빈곤층

을 넘어 전 국민 대상 복지를 지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일견 보편적

복지와 친화성을 가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생애주기별 균형에 대한

주장은 기존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 중 하나가 연금 등 노인에게 지원을 집중하

여 빈곤율이 떨어졌으나 극심한 실업을 겪고 있는 청년층 일자리 지원이 원활하

지 못하다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기에 인적자본 향상과 예방이라는 사회투

자 논리가 덧붙여지면서 집중적인 투자 대상으로 아동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즉,

'노인 대신 아동'이라는 논리가 부각된다. 그렇다면 정말 한국에서 노인에게 복

지가 집중되어 있을까? 노인에 대한 복지 집중을 경계하는 논리와 현금복지 축

소 논리가 합쳐진다면 이 주장은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 축소 논의로 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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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주장 하에서는 기초연금의 확충은 매우 위험한 전략으로 치부될 수 있다.

이에 한국형 복지국가 노선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확충이란 현 복지부문의 과

제와 모순된다. 특히 추가적인 연금축소 주장은 한국 노인빈곤율이 45%에 달하

는 현실에서 매우 위험할 수 있다. 노인과 아동 모두에게 상당한 지원 확충이

필요한 상황에서 노인이냐, 아동이냐는 허위 논쟁일 뿐이다.

[그림 6] 기존의 소득보장국가와 새로운 생활보장국가

자료: 안상훈, "한국형 복지국가의 비전과 전략", 사회보장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20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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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공사역할 균형은 '시장대체적인 국가역할에서 공사역할 분담의 균형을

창출하고 규제자이기보다는 통합관리자로서의 국가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

한다고 한다. 이는 기존 '능동적 복지'에서의 시장의 활용과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직접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자에서 국가 역할을 축소하고 대신 시

장의 복지제공을 관리하고 규제하는 주체로서 국가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신자유

주의적인 복지국가 비판론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국가 역할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한국형 복지국가에서 강조하는 사회서비스 공급에서 국

가의 역할은 규제자이자 조정자라는 점에서 지금의 시장 중심적인 요양서비스,

의료서비스 공급 체계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서비스 대부분을 시장을 통해

제공하는 모델이 상정되어 있기도 하다. 이렇게 복지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

는 모델은 이미 참여정부 후기의 복지정책 기조이기도 했다. 사회서비스의 사회

적 성격은 조정과 규제를 통해 제한적으로 실현될 뿐이다.

셋째, 현금보다 서비스이다. 서비스 우선 원칙은 '사후적·소극적인 소득보장

(현금이전) 중심에서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전환하고 양

자간의 균형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복지에서 현

금소득보장은 억제의 대상일까? 현금이전은 과연 사후적, 소극적이고 서비스 보

장은 예방적이며 적극적인가? 게다가 정말로 사회서비스 보장을 강화하는 균형

적 사회보장전략은 정치·경제·사회적 지속가능성이 높은 전략일까? 급속하게 확

대되고 있는 빈곤과 소득불평등의 문제를 소득보장을 피하고 사회서비스로 대응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이전을 최소화하는 것

은 바로 사회권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사회보험 등을 통한 소득이

전 및 대규모 재분배 전략이 중간층 유지와 빈곤예방을 목적으로 한다는 복지국

가에 관한 기본적인 상식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게다가 사회서비스 우

선 원칙에는 나쁜 일자리로서 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시

장 중심의 서비스 확충 전략이 일자리를 늘린 것은 사실이지만 보육교사, 요양

보호사 등의 일자리의 질 개선 문제가 요원한 상황이다. 나쁜 일자리의 양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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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얼마나 경제적으로 우월한 전략일지 의문스럽다. 나아가 이는 양극화를 필

연적으로 수반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발전 전략의 하위 파트너로서 사회복지를

위치 짓는다.

넷째, 다층적 사회보장 안전망 체계 원칙은 역시 공사역할분담 원칙과 마찬가

지로 '국가책임 축소'를 지향하는 원칙이다. 나아가 이는 '연금보장 및 의료보장

을 위한 보험시장'의 육성을 지향한다. 이는 특히 연금에 관해 강하게 설파된 바

있는 논리로서, 세계은행은 1990년대 중반부터 공적연금 축소, 개인연금 등 사적

연금시장 육성 등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설파한 바 있다. 그 기본 논리는 국가

가 직접적인 보장책임을 가지며 부과방식으로 세대간 재분배를 구현하는 공적연

금 부문을 줄이고, 개인이 미리 연금 상품을 구매하여 기금을 적립하여 대비하

도록 하는 사적연금 부문을 늘리자는 것이다. 물론 사적연금 시장의 형성은 노

동소득의 상당 부분이 금융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특히, 영미권의 금융시장이 급

속히 팽창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것이 개별 시민에게 갖는 함의는 개인

의 노후보장 위험과 금융자본주의의 위험이 결합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는 것

이다. 건강보장에서도 공적의료보험의 보장 범위를 '낮은 수준'으로 제어하고,

민간보험 상품이 어느 정도 이상의 보장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

는 사회보장기제의 계층별 분할과 보장수준의 계층별 격차 확대를 반드시 수반

하기 마련이다. 또한 다층안전망 구성은 사회보장시장의 형성과 활용을 적극적

으로 지원하는 논리라는 점에서, 사회보장을 금융주도의 신자유주의적 경제발전

전략을 뒷받침하는 기제로 위치 짓는 효과를 가진다.

일각에서는 한국형 복지국가 전략이 구체적 재정조달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것을 한계로 지적한다. 사실상 한국형 복지국가 전략은 재정문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뿐만 아니라 연금, 의료, 노동시장, 주택, 빈곤 등 구체적인 영역별,

제도별로 아무런 구체적인 내용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지난 참여정부 시기 안

상훈 교수 연구팀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연구보고서에는 각 분야별 대안이 포

함되어 있지만 사회투자국가라는 기조 하에서 이미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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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이다.

박근혜 진영의 한국형 복지국가 전략이 갖는 진정한 한계는 구체적 내용 부재

가 아니라 그 사상적 좌표에서 찾을 수 있다. 재정마련 방안 부재는 저변에 있

는 문제를 드러내는 징후일 뿐이다. 앞서 한국형 복지국가 전략의 원칙들에 대

한 비판에서 언급한 바처럼 박근혜의 한국형 복지국가 전략은 사회정책 컨텐츠

를 갖추고 있지 못한 한국 보수 세력이 내부로부터 복지정책 비전을 발전시키지

못한 채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변형된 '유럽식 복지국가' 구상 일부를 수용한

결과물이다. 보수주의적 기반 위에서 복지국가 구상과 신자유주의적 복지국가

비판을 차용하여 형성된 한국적 복지국가 전략은 상당한 내부 모순과 균열을 안

고 있을 수밖에 없다. 사회투자, 인적자본 향상 등의 내용을 그대로 차용하되 상

응하는 한국형 복지국가의 구체적인 구상을 보여주고 있지 못한 것은 이러한 내

부적 불일치와 혼란을 반영한 것에 다름 아니다. 재정마련 방안을 갖추지 못한

것이 아닌, 이념적 한계와 혼동이 '한국형 복지국가 전략'의 진정한 한계이다.

박근혜 진영이 과거 국가주도 경제개발 시기보다 업그레이드된 보수주의적 개

발 국가 모델을 내놓을지, 아니면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 안에서 기존 한나라당

경제정책과 대동소이한 경제사회정책을 내놓을지 여부에 따라 복지국가 구상과

전략은 상당히 다르게 구성될 것이다. 구체적인 경제, 노동, 산업, 조세 정책과

재정조달 방안과 구체적인 제도 구상, 특히 기초연금에 관해 어떤 입장이 제출

될 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3) 중도우파 정당의 노선 변화 모색: 민주당의 3+1, 모호한 무상복지안

① 집권정당 시기 민주당의 복지노선 궤적 

2011년 복지정책에 관한 민주당의 변신은 놀랍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에 민주당은 각각 생산적 복지, 사회투자국가를 제시하면서 앞서 박근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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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이 제시한 '유럽형 복지국가의 신자유주의적, 생산주의적 변형'이라는 흐름 안

에 몸을 담고 있었다. 물론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 권리성을 강조한 국민기초생

활보장법 제정, 국민연금 대상범위 확대 등 복지제도의 직접적인 발전이 이루어

진 것은 사실이지만 제도의 확장과 복지담론이 매우 제한적이었던 것 역시 사실

이다. 김대중 정부시기에 생산적 복지라는 슬로건을 내건 만큼, '생산적'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직접적인 사회보장 급여수준의 인상이나 획기적인 보장체계 구축

이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기초노령연금 도입, 장기요

양보험제도와 바우처 방식의 다양한 사회서비스제도의 확충 등이 이루어졌지만,

이는 시장에 복지서비스 공급의 중심적 역할을 맡기는 해법이었다. '비전 2030'

등 참여정부가 장기적인 복지발전 플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뒤늦은 관심일 뿐이었고, 게다가 노동부문 정책기조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결국 민주화의 성과이기도 했던 참여복지의 이상은

끝내 정권교체와 함께 모호한 채 종결되었다.

두 정부가 내내 견지한 정책 기조는 1990년대 영미권의 중도 정부들이 표방한

사회투자국가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그 일면이었던 자조, 시장, 선별

적 지원 등은 지난 두 정부에서도 기조로 끌고 간 것으로서 지금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능동적 복지 노선과 사실상 그 경계가 모호하다. 일례로 유시민 장관

당시 의료급여 축소 논쟁에서 정부가 내놓은 입장과 도덕적 해이의 강조 등은

복지국가에 대한 우파의 공격 담론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었다. 더욱이 두 정부

가 내내 기본 철학으로 결과의 평등보다는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고, 핵심적인

제도발전 과제로 추구한 것이 최후의 안전망 강화, 의료보험 및 생명보험 산업

발전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퇴직연금제 도입과 국민연금 급여

의 대폭축소에서 보인 바와 같이 사회보장 부문의 축소는 보험 산업 발전을 통

한 금융부문 팽창 논리에 어느 정도 종속된 것이기도 했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민주당은 집권 시기에 경제위기 이후 복지욕구 확대에 부응

하는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주도했지만, 이와 동시에 우파 복지국가 공격 및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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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국가 수정 논리를 수용하여 연금 급여 축소와 시장지향적 복지개혁을 주도하

기도 하였다. 시장중심 복지서비스 공급체계 노선은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

부로 계승되고 있다.

② 2010년 이후 민주당의 복지정책 노선 변화 

최근 정책의총을 통해 손학규 대표가 내놓은 민주당의 무상복지론에서는 과거

빈번하게 등장하던 '투자', '시장', '선별' '효율' 등의 용어를 거의 찾아볼 수 없

다. 보편주의적인 대상 선정과 보장 수준의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복지국가로의

진입이 강조되고 있다. 소위 3+1이라고 하는 핵심 정책은 무상보육, 무상의료,

무상급식과 반값 등록금이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정책 이슈로 급

부상하면서, 시민사회가 제기한 보편주의 복지론을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이다. 2011년 민주당의 무상복지론은 과거 민주당이 여당이었을 때 가졌던

복지에 대한 유보적 태도와 획기적으로 달라진 것이다. 민주당 무상복지론의 구

체적 내용은 <표 10>과 같다.

정책 내용 및 소요 예산

무상보육 ․ 취학 전 모든 아동에게 매달 28만4000원 지원(연간 4조1000억원 소요)

반값 

등록금

․ 빈곤층 자녀 12만6000명 대상 등록금 전액 지원

․ 연소득 3270만원 이하 가정 자녀 52만3000명 등록금 50% 지원

․ 지방국립대생.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등에 연간 2조8500억원 소요

․ 든든장학금(ICL) 금리 3%대로 인하(연간 3000억원 소요), 등록금 상환제

무상급식
․ 6․2 지방선거서 초․중․고 전체 무상급식 공약

․ 올해 전국에서 부분 실시. 연간 2조3000억원 소요

무상의료
․ 국민 입원진료비 건강보험 부담률 90%로 확대

․ 병원비 본인부담상환액 100만원. 연간 8조1000억원 소요

※ 소요 예산은 민주당 추정치로 실제 집행시 늘어날 가능성 높음

<표 10> 민주당 무상 복지 공약

자료: 2011년 1월13일 매일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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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무상복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총 소요예산은 연간 약 16조 4천억

원 정도로 제시되었다. 재원확보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2012년 시행예정인

정부의 감세정책 폐기이다.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표준 최상위구간 세율 인하를

항구적으로 철회하여 4조 1천억 원 정도의 세수증대를 추진한다. 또한 경제성장

에 따른 세입 자연증가분 가운데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의 50%를 복지에

우선 할당한다. 또한 국가채무 상환 이후 남은 세계잉여금 1조 5천억 원 정도와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해 2조 4천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무상보육 정책은 사실 정부의 만 5세아 무상보육정책(기준보육료 10

만원 지원)의 확대판으로서 현금지원이 아닌, 이미 시행하고 있는 보육료 감면

및 지원 확대정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서는

20만원 수준의 양육수당을 구상하고 있는데 양육수당 구상은 현 정부에서도 오

락가락하기는 하지만 이미 시도된 바 있다. 즉, 무상보육이라는 의제에 비해 내

용은 현실제도에 뿌리를 두고 개선한 것에 불과하다. 무상의료 역시 완전한 무

상의료가 아닌 '입원진료비' 부문의 보장성 강화, 본인부담 상한액의 제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여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및 비급여 진료의 억제, 외국 제약회

사들과의 약가 조정 문제 등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무상복지 공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노인 80%로

확대하는 것은 이미 제도 도입 당시부터 추진하기로 명시된 것이며, 급여액

10% 인상 역시 2028년까지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명시된

것이다. 민주당의 무상복지론은 '무상'이라는 이름에 비해 내용이 그다지 급진적

이지는 않다. 복지서비스 공급체계 등에서의 공공성과 탈시장의 문제보다는 대

상 적용의 '보편성' 확보가 내용의 핵심이다.

그러나 대부분 보수언론은 박근혜표 복지에 대해 엇갈린 태도를 보이는 것과

는 달리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무계획적이고 공상적인

것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여러 신문들은 민주당의 복지정책을 소개하며 '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 탁상공론, 장밋빛 환상, 무상복지 종합선물세트'라는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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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언어를 빼놓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박근혜의 한국형 복지국가안이 재정안과

구체적인 분야별 공약을 제외하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의 복지공약은 오히려 각

분야별 구체적인 정책안과 소요 재정 및 재원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또한

민주당의 무상복지 공약은 무상복지라는 이름에 비해 오히려 현재 한국의 복지

정책 경로 안에서의 변용을 지향하여 제도 틀의 획기적인 변화보다는 조정을 주

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한국형 복지국가' 전략

은 보수의 혁신으로, '민주당 무상복지안'은 무계획적인 몽상이거나 선거를 겨냥

한 기만인 것으로 취급한다. 특히 흥미롭게도 여러 언론은 한국 민주당의 복지

정책 발표 이후 일본 민주당 집권 이후의 정부재정 악화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바 있다. 일본 민주당 집권 1년도 못되어 급증한 국가부채 문제의 원인을 아직

입법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아동수당 제도 등에 돌리는 것은 물론 비합리적이

다. 그럼에도 언론은 합리적 분석보다는 논리적 비약을 통한 착시효과를 노린

다56).

민주당은 무상복지정책을 내놓음으로써 보수언론으로부터는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

나아가 연합의 여지를 넓혀놓는 효과를 거두었다. 과거에 비해 과감한 '무상복지

'를 주장함으로써 사실상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참여연대 등이 내세우는 복지국

가 전략과 '보편주의'라는 핵심을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방식의 진보, 혹은 중도

세력의 통합에서 중심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백만 송이 국민의 명령, 시

민주권, 희망과 대안, 시민정치행동 내가 꿈꾸는 나라', 복지국가 중심의 통합을

주장하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등 2012년 선거를 겨냥한 다양한 통합의 흐름

속에서 민주당은 복지정책을 통해 이니셔티브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보수언론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무상복지정책에 대한 여

론의 반응은 그리 나쁘지 않다. 특히 젊은 층의 반응이 호의적이다57).

56) 일본 민주당과 한국 민주당이 이름이 동일한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일본 민주당 집권 이
후의 재정적자 확대를 부각시키는 논조를 매일경제, 조선일보 등 여러 신문에서 확인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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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복지국가 구상이 처한 가장 큰 도전은 보수진영으로부터의 공격이 아

니라 내부로부터의 반발, 특히 전형적인 우파 자유주의 계열의 반발인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내부에서 복지를 둘러싼 논의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대립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논점 없는 분열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민주당

내부 논쟁은 복지와 성장, 자유와 평등에 관한 철학, 가치관 차이를 반영하며,

구체적인 정책 대안과 재원조성 방안을 둘러싼 이견에 관한 것이다. 민주당 내

부에서 경제관료 출신을 중심으로 한 일부 의원들이 예산 확보 문제를 제기하면

서 무상복지론에 반론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내부 논쟁은 재원 문제에 집중되

어 표면화되었다. 즉, 제도개혁 슬로건의 급진성에 비해 재원 방안은 점진적이고

모호하다. 민주당 내부의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기획단'은 새로운 세금 신설이

나 급격한 증세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다양한 성향의

자유주의 세력이 모인 민주당 내부에서의 차이와 중심 이동의 어려움을 단적으

로 보여준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부 복지논쟁이 그러하듯이, 민주당 내부 복지논쟁 결과 역

시 외부의 정치적 흐름과 논쟁에 의해 상당 부분 규정될 수밖에 없다. 즉, 내부

의 권력투쟁보다는 2012년 대선을 앞 둔 시민사회와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진

보신당 등의 움직임과 '복지국가'라는 지향이 갖는 정치적 가치에 따라 당 내부

에서의 최종적인 복지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유주의적

인 사회투자국가 노선을 다시금 강화시킬 것인가, 보편주의적 복지국가 노선을

계속 밀고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달라진다. 물론 전자의 경우에도 이미 내놓은

무상복지정책들의 이름을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무상복지라는 이름하에 제시

된 제도개혁 내용이 좀 더 점진적인 것으로 조정될 따름이다. 또한 후자의 경우

에도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등이 지향하는 획기적인 보편주의적인 제도개혁 노선

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민주당의 자유주의적 입지로 볼 때 사회의

권력관계의 획기적 변화를 지향하는 '사민주의 복지국가'로의 전향은 사실상 쉽

57) “보편복지 찬성 30% 불구 60.1%가 무상복지에 관심”, 한겨레(2011.1.24)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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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 내 대선주자인 정동영과 천정배 등은 역동적 복지국가, 정의로운 복지

국가 등의 이름을 내걸고, 복지정책의 내용을 채우고 있다. 복지국가를 2012년

대선의 축으로 잡아 놓은 것이다. 이들 대선주자들이 내거는 담론은 현재의 민

주당 구상과는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반발짝 더 시민사회단체들의 안에

접근해 있다. 민주당내 주요 대선주자들의 복지 정책내용을 살펴보면 <표 11>

과 같다.

슬로건  주요 정책 재원 

천정배
정의로운 

복지국가

9대 개혁과제: 재벌, 검찰, 언론, 

조세재정, 교육, 보건복지, 노동, 

부동산, 중소기업정책

․ 누진소득세 등 공평과세

․ 사회복지세 

정동영
역동적 

복지국가
노후연금 확대 ․ 부유세 및 소득세

민주당
보편적 

복지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 낭비성 예산 감축, ․ 비과세 감면제

도 축소, ․ 건강보험 징수체계 개혁

<표 11> 민주당내 주요 대선주자들의 복지국가론 

이 중 정동영의 '역동적 복지국가' 노선은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그것과 이

름뿐만 아니라 내용까지 상당히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국가라는 가치를 둘

러싼 통합을 강조하는 정치 전략 면에서도 그러하다. 민주당 내부와 외곽을 둘

러싼 통합과 분열의 정치적 흐름에 따라 민주당 무상복지의 내용은 상당한 줄타

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1년 사이에 결정된 민주당의 복지국가

노선 전환은 적어도 중기적인 정책 전환으로서 가치를 가진다.

(4) 좌파 정당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복지국가 노선과 담론에서는 양당이 큰 차별성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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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는 않는다. 즉, 두 당 모두 기존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발전 노선을 따르고

있다. 다만 진보신당이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노선에 더해 시간, 생태 등의 이

슈를 대안담론에 포괄하면서 좀 더 큰 틀의 현대화된 대안 제시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복지 영역별 구체적인 대안은 크게 다르지 않다. 슬로건에 약간의 차이

가 있을지언정 양 당 모두 '사회연대'가 복지국가의 핵심 담론이다. 시민사회와

이들 정당 내 일부는 두 정당들이 연합(혹은 합당)하여 민주당과의 정책연합을

통해 민주당의 노선을 좀 더 좌파적인 것으로 견인하길 바라고 있다. 또한 2012

년 이전에 이들 정당들이 실용노선을 채택하여 민주당을 중심으로 좀 더 강도

높은 통합을 이룰 것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정책의 내용적 유사성이 과

연 동등한 통합의 기반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① 민주노동당

먼저 민주노동당의 '노동중심 평화복지'를 살펴보자. 이는 사실상 얼마 전까지

'사회연대복지모형'으로 불리던 것이다. 사회연대복지모형은 전통적인 사회민주

주의 복지국가 발전 전략과 유사하다. 사회연대복지모형은 크게 세 가지 프로그

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현금중심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둘째, 보편적 서

비스, 셋째, 실업부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다. 즉, 소득

보장, 사회서비스, 노동시장정책으로 영역을 구분하고 있다. 먼저 사회보험제도

에서는 누진적 보험료 체계의 도입과 사회보장 급여의 평등성 강화, 공공부조에

서는 상대적 빈곤선 도입이 핵심이다. 현행의 사회보험제도가 중간층 중심으로

운영되어 비정규직을 배제하는 등 노동시장의 격차를 그대로 유지하고, 이해관

계의 분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그 배경이다. 따라서 누진적인 보

험료-균등급여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소득재분배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공공부조의 상대빈곤선 도입은 공공부조 대상자 확대와 동시적인 급여수준 인상

을 위한 전략이다. 둘째, 서비스 영역에서는 공공 사회서비스 강화가 핵심이다.



21세기 노동의 대안 복지 연구

- 112 -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로 의료·주거·보육 및 간병 등을 보편주의 원리

에 따라 가정이나 시장이 아닌 공공이 중심으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공공 중심

성 확보를 통해 성 평등 이슈와 서비스 격차 축소, 서비스 제공 비용 축소, 서비

스노동자 노동조건 저하 방지를 도모하는 것이다. 셋째, 노동시장정책 영역으로

실업부조·직업훈련·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다. 이는 소득보장전략이자 동

시에 산업구조 변화, 노동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전략이다. 실업부조는 청년실업

자, 장기실업자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매우 포괄적인 급여이다. 이

는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통한 재상품화 전략을 그대로 도입한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중심'을 복지 모형의 이름으로 제시하였지만 이는 노동시

장에서의 1차 분배가 중요하다는 의미로 국한된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해결 없

는 복지국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노동시장에서의 문제해결을 먼저 강

조한다58). 다만 이는 정치적인 면에서의 ‘노동 중심’은 아니다. 민주노동당 역시

복지정치 전략으로 광범위한 '복지동맹'을 추구한다. 즉, 사회연대복지를 달성하

기 위한 (서민과 중산층의) 친복지 동맹 구성을 주장한다. 복지동맹 형성을 위한

핵심은 이해관계 조정과 합의이며, 중산층 이상에게 누진적인 재원 부담(으로 인

한 손해?)을 보완할만한 동맹 기제는 급여와 서비스의 '보편주의'이다. 이러한

복지동맹 구상은 여타 시민사회단체, 나아가 민주당과의 연합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준다. 그러나 이것이 민주노동당의 고유한 정치적 기반을 강화시키는 결과

를 가져올지는 더욱 모호해진다. 복지동맹 구축 전략은 복지국가의 내용에서뿐

만 아니라 복지정치 전략에서는 계급정치적 기반이 부재한 민주당과 야권통합을

외치는 시민사회단체, 나아가 박근혜 진영과도 차별성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다. 이름은 노동 중심이지만 복지국가 비전은 정치적으로는 '국민정당' 노선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인데, 문제는 민주노동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등도 친복지 세력을 견인하려 한다는 데 있다는 것이다.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대중이 과연 민주노동당 지지 세력이 될 것인가? 이에 2012년 선거를

58) 이정희 대표, 2011년 민주노동당 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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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두고 민주노동당이 정치전략 면에서 어떤 경로를 걸을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② 진보신당

진보신당 역시 사회연대 복지국가를 표명한다. 이는 사회민주주의의 현대화

전략에 가깝다. 진보신당 복지구상은 2010년에는 '삼차원 복지국가'라는 이름으

로 변화되었다. 이 구상의 세 가지 목표는 보편적 복지, 노동 연대, 생태사회로

의 전환이었다. 생태와 휴식의 문제를 보편적 복지의 문제와 함께 다루어 좀 더

포괄적인 틀에서 복지국가를 논한다는 의의가 있다. 사실 사회연대복지국가라는

이름은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의 것이기도 하다. 진보신당은 노동시장과 복지체

계 양대 축을 중심으로 복지국가로의 재편을 시도한다. 즉, 연대 노동시장의 형

성과 공공 중심적 복지체계 구축을 지향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연대노동시장

형성은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공공부문

복지서비스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청년 및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실업수당 도입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공공복지체계로의 전환은 보편적 사회권

실현, 당사자 참여권이 보장된 아래로부터의 사회복지,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통

합적 사회복지체계 구축을 내용으로 한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사회연대라는 슬로건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보

편적 복지와 노동시장에서의 1차 분배를 강조한다는 면에서 유사성을 갖는다.

물론 보편적 복지는 두 당끼리 뿐만 아니라 여타 중도성향 정당과도 중첩되는

내용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복지재원 마련 방안에서 입장 차이

를 보이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증세는 진보의 자충수라며 일단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반면에 진보신당은 사회복지세 도입과, 보편적 증세, 사회보험료 조정 등

을 내세우고 있다. 사회복지세는 조승수 의원이 이미 2010년 3월에 사회복지세

법(목적세) 으로 대표발의한 상황이다. 진보신당의 사회연대복지국가 전략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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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7]과 같다.

[그림 7] 진보신당 복지국가 전략

출처: 진보신당, ‘진보정치가 복지다: 사회연대 복지국가 구상’.

두 정당 모두 복지국가를 내걸면서 더 이상 (준)계급정당, 혹은 급진주의 정당

이기보다는 대중 정당으로 발전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 관건은 ‘복지국가’ 노선

을 통해 이들 정당이 자유주의 정당인 민주당과 차별화되는 실질적인 정체성과

정치적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느냐, 아니면 범야권이란 이름 밑으로 형해화 될 것

이냐 하는 것이다. 사실 소수정당으로서 지명도가 떨어지는 진보신당은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다. 다만 보편주의적 복지를 통한 소위 복지동맹(?) 형성, 혹은

복지에 대한 지지가 중도 및 좌파진영에 대한 전체적인 선호를 높여 진보정당에

대한 전체적인 지지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아직 버릴

필요는 없다. 보편주의적 복지, 연대 중심의 논의는 한국사회에서 전반적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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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을 우에서 좌보다는 우에서 중도로 약간 위치 이동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

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진보신당 입장에서 문제는 민주당, 그리고 민주노동당과

차별화되는 획기적인 복지전략을 형성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2) 시민사회운동 진영

시민사회운동 진영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복지 담론과 정책 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단체는 참여연대이다. 그러나 최근 복지국가 논의를 주도한 것은 지

식인들의 모임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이다. 참여연대는 상당 기간 복지국가 비

전보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 구체적인 제도 이슈에 집중하였다가 최근

에 독자적인 복지국가론 구상을 내놓으며 논쟁에 뛰어들고 있다.

우선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는 사실 시민운동단체라기보다는 복지국가 담론 확

산을 목표로 한 지식인들의 운동단체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담론 형성과 정

치권에 대한 정책 투입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과거 페이비안 소사이어티의 활

동과 유사하다. 단체 명칭에서도 유사성을 알 수 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는

북유럽 복지국가 모형에 상당히 가까운 내용을 지향점으로 명시하고 있다. 보편

주의 복지국가를 핵심으로 내걸고 있지만 복지제도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북

유럽 복지국가 모형의 요소를 사회정책 전반에 걸쳐 비전으로 제시한다. 보편적

복지뿐만 아니라 조정된 경제정책, 공공고용 확충 등 노동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조정,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교육정책 들을 대안으로 지향한다. 북유럽식

복지국가를 한국사회의 정답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는 북유럽식 사민주의 복지국가의 내

용을 비전으로 제시하지만 실제로 사회민주주의를 이념 기반으로 고집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즉,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발전을 이끈 이념적 방향타였던 사회민

주주의를 고수하지 않고, 현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가 거

두고 있는 성과를 지향한다. 대신 ‘복지국가’ 지향 하에서 보편주의적인 복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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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전에 동의하는 제반 세력들이 이념적 차이를 넘어 보편주의 복지로 결집하

자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소위 친복지 세력이 결집하여 건설하는 ‘복지국가

정당’이 그 핵이다. 이는 중도, 좌, 우의 구분을 무너뜨리는 탈이념적 접근은 아

니다. 우파의 사회경제정책을 거부하는 중도 및 좌파의 범 연대에 가깝다. 이를

통해 2012년 신자유주의적 우파나 보수주의 우파 세력의 집권을 막는 것이 현

단계의 긴급한 과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 경험은 사회민주주의적 평등관,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지향, 나아가 국가와 노동조합의 파트너쉽에 의한 사회(제

도) 운영이 보편주의적이고 평등한 복지국가를 형성하도록 한 밑거름이었음을

역설한다. 과연 사민주의 이념 및 사민주의 정치에 의한 이러한 요소들 없는 북

유럽식 복지국가 발전이 가능할지는 의문스럽다.

참여연대의 복지국가 모형의 지향점도 크게 다르지 않다. 두 단체 모두 ‘보편

주의’를 대표적인 슬로건으로 내걸었다는 것도 공통된다. 다만 참여연대의 모형

은 복지국가의 노동 정책적 기반에 상당히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으며, 그 동

안의 정책 활동 경험을 살려 광범위한 영역에서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

다. 참여연대는 기존 정당과의 직접적인 연계보다는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복지

국가 담론의 발전과 ‘시민정치행동’이란 시민운동단체들의 연합체에 참여함으로

써 정치운동을 시도하고 있다.

시민정치행동 뿐만 아니라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여러 가지 연합체를 구성하

여 정당들의 복지국가 중심의 연합 혹은 통합을 압박하는 정치적 역할을 자임하

고 있다. 그 시작은 2011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이슈로 표의 결집이 이루어

지면서 외형적인 성과를 거둔 것이다. 지방선거 이후 민주대연합론, 진보대연합

론 등이 나왔고, 동맹의 유력한 축으로 복지, 그 중에서도 ‘보편적 복지’가 될 것

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 ‘희망과 대

안’, ‘시민정치행동’ 등이 그것이다. 상당한 규모로, 복지국가 중심의 야권통합을

위한 정치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되, 이들 단체들은 아직 각개약진하고 있다. 이러

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당들과 상당히 밀착하여 복지에 대한 입장과 노선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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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견인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의 진보 진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복지국가 발전 비전 논의가

대중정당으로의 발전 속에서 중도화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복지국가 비전은 어

느 정도 현실 자본주의에 적응할만한 변형이 불가피하다. 이는 재원 마련 방안

이나 구체적인 복지제도의 대안 구성에서 드러날 것이다.

한편 최근의 복지국가 논의가 복지 부문 비전과 잘 결합될 수 있는 노동시장

개혁 주장을 강조한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러나 그 결합은 노동시장과

복지제도 사이의 논리적, 기술적 차원에서 결합에 그치고 있다. 복지국가 발전은

현재 모든 정치세력이 인정하듯이 정치의 문제이며, 역사적으로 복지국가 정치

에서의 핵심이 노동정치였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노동정치는 연금파업

이든, 점진적 복지개혁이든 간에 바로 지금 복지국가의 복지정치를 설명하는데

여전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에서의 복지국가 발전 비전 제시가 노동정

치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며, 노동계급과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는 명

확하지 않다. 과연 이러한 모호함, 혹은 외면의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명

확한 설명 없이 한국사회에서 노동정치에 대한 고민을 도외시하는 것은 적절하

지 않다. 복지국가 정치와 비전을 보편주의로 확보될 수 있는 ‘복지동맹’ 형성과

중산층의 복지 지지 확보 문제로 봉합하는 것은 장기적 비전이란 면에서 그 결

과가 상당히 불안정한 미봉책일 수 있다. 게다가 민주당 및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제한된 경쟁을 가져온다. 이에 복지정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노동정치 이슈

와 논리적, 실천적으로 결합된 복지국가 발전을 여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3. 한국 복지 담론 지형 분석

앞 장에서의 분석이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비전과 정책 등의 내용을 대상

으로 한 분석이었다면, 이 장에서는 집권층과 보수언론이 구사한 복지담론을 분

석한다. 최근 쏟아진 복지논쟁 기사들은 한국 주류세력의 복지에 대한 인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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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을 집중적으로 보여주었다. 이 글에서는 한국 복지 담론을 신문시장 대부분

을 차지하는 보수 일간지 기사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대상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3월 10일까지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

문 기사이다. 신문기사 내용 분석을 통해 논의 구도와 프레임, 용어 사용 등을

살펴봄으로써 현 단계 집권층과 보수언론의 한국사회 복지담론을 살펴보고자 하

는 것이다. 복지담론 분석은 몇 가지 핵심적인 논쟁 지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

진다.

1) 분할 vs 연대

복지는 선별적 문제해결의 기제이다?

복지를 둘러싼 최근 논쟁에서 드러나는 첫 번째 논쟁 지점은 복지를 사회연대

의 기제로 보느냐, 선별적인 사회문제 해결 기제로 보느냐 하는 것이다. 최근 중

도부터 좌파까지 보편적 복지를 지향점으로 제시하였고, 2010년에 사회복지학계

에서는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 논쟁이 전개된 바 있다. 이는 정책슬로건에서 무

상복지 대 맞춤형 복지의 구도로 표면화되었다. 구체적인 정책 수준에서는 대상

포괄 방식이 중심 이슈가 되어 무상급식,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강보험 하나로,

그리고 일부의 논의이기는 하지만 기본소득(basic income)안이 논의 대상이 되

었다59).

특히 무상급식은 2010년 이후 한국사회에서 보편주의 담론을 확산시키는 데

결정적 계기역할을 하였다. 이는 아래로부터 발굴된 개혁정치 이슈라 할 수 있

다. 무상급식 논쟁 확산에는 이 이슈를 오랫동안 논의하고 꾸준히 활동했던 지

역의 풀뿌리 시민사회단체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 물론 무상급식 이슈의 파급력

59) 기본소득 안은 보편주의 논리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극단적인 형태의 보편주의를 지향하
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는 보편주의가 가질 수 있는 장점과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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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보편주의 자체에 있기보다는 아동 대상의 먹거리 문제라는 이슈 자체의 특수

성이 크게 작용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무상급식을 둘러싼 보편주의 논쟁이 매우

다양한 여러 복지제도들에 관한 논의로 급속히 확장되어 그 파급력이 증폭되었

다. 무상급식 이후 유사한 틀에서 논쟁거리가 된 것이 기초연금이었다. 아동수당

과 기초연금은 보편주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기본이 되는 프로그램이며, 저

출산 및 극심한 노인빈곤 문제를 고려할 때 그 사회적 필요 또한 크기 때문이

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적 복지 대 선별주의 이슈에 대해 보수언론과 집권세력은

보편주의에 대한 원색적인 공격을 집중하였다. 보편적 복지에 대해 보수언론은 '

부작용이 많은 단기 포퓰리즘 정책', '여론몰이용 한건주의', '퍼주기', '무상복지

종합선물셋트', '나라 망치는 공짜 시리즈', '과잉복지', ‘대중영합주의’, ‘배급제’

등의 다양한 수식을 덧붙였다. 특히 대통령과 총리를 비롯한 청와대까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전면 공격에 나섰다.

보편주의에 대한 공격은 크게 세 가지 주장으로 집약된다. 첫째, 국가재정 파

탄 가능성이 있다. 둘째, 하위층에게 우선 자원이 집중적으로 할당되어야 한다.

셋째, 관대한 국가복지가 시민성을 손상시킨다. 이 중 취약집단에 대한 자원 우

선 배분 주장과 시민성 혹은 도덕성의 손상이란 담론을 먼저 살펴본다. 재정문

제는 논쟁이 집중된 부분이니만큼 별도로 다룬다.

정부는 능동적 복지 기조 하에서 ‘맞춤형 복지’를 무상복지의 대립항으로 제시

하였다. 집권세력은 보편적 복지와 뚜렷하게 대비되는 ‘선별적 복지’라는 용어

대신 ‘맞춤형 복지’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단, 박근혜의 한국형 복지국가 구상에

서의 맞춤형 복지가 선별성을 다소 모호하게 처리하는 것에 비해 이명박 대통령

을 비롯한 집권세력은 맞춤형 복지라는 것을 통해 취약집단으로의 대상 집중을

강조한다. 이런 의미를 가장 뚜렷하게 드러낸 것은 다음과 같은 이명박 대통령

의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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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내용

2011년

1월1일 

신년 

방송좌담회

"'보편적 부자복지는 맞지 않고 상위 30%를 제외한 70%를 

상대로 한 서민복지가 정답'이다. '부자복지를 보편적으로 하

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국방비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

가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삼성그룹 회장 같으신 분들의 손자

손녀는 무상급식을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2011년

1월3일 
신년사

"정부는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맞춤형 복지로 촘촘히 혜

택을 드리는 것을 우선적 목표로 하고 있다. 한정된 국가 재

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

은 해결책이 아니다." 

2011년 

1월14

일

한국여성정

책연구원 

여성 신년 

인사회

"정치는 반드시 합리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 나도 되돌아볼 

때 급하면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다… 대기업 그룹 총수의 손

자손녀는 자기 돈을 내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월 5만원

인 학교 급식비를 공짜로 해 준다면 오히려 화를 낼 것이다)"

<표 12> 이명박 대통령의 선별적 복지 관련 발언

자료: 신문기사들 참조하여 재구성 

복지의 선별적 집중 필요성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은 시민, 권리, 공동체에 대

한 집권세력의 전근대적 인식과 이에 기반을 둔 복지에 대한 권위주의적, 분할

적 관점을 드러낸다. 위 언급에서는 사회구성원을 동등하게 시민으로 바라보는

관점, 시민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 일부로 사회권이 존재한다는 인식, 그

리고 사회를 의무와 권리를 가진 동등한 시민들로 구성된 공동체로 바라보는 관

점은 찾아보기 어렵다.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를 ‘부자복지’, 혹은 ‘무

차별적 시혜’로 표현한 것에서 복지에 대한 분할적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맞

춤형’이라는 수식으로 포장했지만 위에 인용한 언급들은 집권세력이 복지를 취

약집단(“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것으로, 가진 자가 온정

주의에 의거하여 가지지 못한 자에게 베푸는 것이란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이 경우 복지는 사회통합보다는 사회 분할을 통한 통치기제가

된다. 빈곤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를 좀 더 제도적인 것으로 포장하기 위해 ‘촘촘

히’, ‘빈틈없이’, ‘세심하게’라는 수사가 동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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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를 빈자에 대한 혜택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러한 관점은 보수언론에서

도 반복된다. 이 경우 복지는 온정주의의 문제가 된다. ‘복지는 정의가 아니라

배려’라는 서울대 경제학과 이승훈 교수의 언급 또한 사실상 이러한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선별적 복지에 대한 전형적인 비판인 복지대상자의 분리나 낙인

효과 문제는 기술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가능한 문제로 축소된다. 아래 논설은

복지에 대한 전형적인 시혜적인 시각을 보여준다.

“어린 학생이 무상급식을 받는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부끄
러움은 어른들이 숨겨줘야 할 부끄러움이 아니다. 무상급식을 부끄러워한다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일깨워줘야 하고 실제로 급식 여부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
면서 낙인 효과를 없앨 방법은 많다. 더 근본적으로는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 국가
로부터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따뜻한 이웃이 존재한다
는 사실에 감사하고, 열심히 노력해 가난에서 벗어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도록 유
도해야 한다.”(한국경제신문  2011.1.21. “보편적 복지는 이상에 불과‘복지 포퓰리
즘 경계해야’”) 

시혜적 복지관의 전형은 빈곤층에 대한 온정, 혹은 혜택이 사회에 대한 되갚

음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회로부터 선별적 지원을 받은 빈곤층에게

는 근로를 통해, 열심히 빈곤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 현오석 한

국개발연구원 원장의 다음과 같은 언급, “혜택은 빈틈없이 주되 근로의욕을 고

취시키는 복지시스템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2011.1.27. 매일경제), 그리고 “사

각지대 저소득층을 세심하게 돌보는 것. 저소득층을 집중 지원하여 이들이 재기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는 등의 기사(한국경제

2011.1.18 “빈곤층 580만 복지사각지대 놔둔 채 전 국민에 돈 뿌리겠다고?”)는

이러한 논리의 전형이다.

둘째, 보편적 복지와 무상복지에 대한 좀 더 세련된(?) 공격은 자원배분의 효

율성을 강조하는 논리이다. 중앙일보의 심층기사 시리즈 ‘이곳이 더 급하다’와

‘무상복지 할 돈 있으면...’ 등의 제목은 이런 논리의 전형을 보여준다. “수십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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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을 부자에게 낭비할 여유가 없다.”는 사설(송의영, 서강대 경제학과, 매일경

제, 2011.2.13)이나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의 중앙일보 사설(2011.1.18) 또

한 이러한 맥락에 위치해 있다. 송호근 교수는 ‘사회보험이 부실한 한국에서 무

상복지보다 사회보험이 더 절실하다며 1,000만 명 빈자(貧者)를 버려두고 부자

(富者)에게도 준다는 무상복지로 티격태격하는 모습은 한심스럽다‘고 언급하였

다. 특이하게도 한국경제신문 등은 다른 신문의 사설인 송호근 교수의 사설까지

인용한다. 참고로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에서의 다음과 같은

언급, "사회안전망을 정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도 유사

한 맥락으로 읽힌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복지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거나 폄하하지 않으면서도,

최근의 복지논쟁을 한국사회 전망의 문제가 아니라 자원 배분 문제로 축소시키

는 전략이다. 최근의 복지논쟁이 복지국가 상에 관한 논쟁인 한, 복지논쟁은 복

지제도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정치적 변화와 노동정책 변화 등을 포괄하는 논쟁

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논의

는 '효율성'을 내세우면서 논의 발전 가능성을 차단하고, 지금의 한정된 자원을

누구에게 할당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 논쟁 범위와 의미를 축소시킨

다.

또한 보수언론의 자원배분 효율성을 명분으로 하는 이런 접근은 쪽방에 거주

하는 빈곤노인,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가 보편적 사회보장과 대체관계도, 대립

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편적 보장과 취약집단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

대체관계인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소위 선진국 운운하는 와중에 버림받은

채 죽어간 가수와 시나리오 작가, 그리고 더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며, 400만이 넘는 빈곤층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부끄러운 현실은

지금 한국 복지정책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여태까지 취약집단에 대한

선별적 복지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해

집권세력은 대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보수언론은 오히려 한국 복지정책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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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 현 집권세력의 실패를 새로운 복지정책 담론을 공격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물론 한국 복지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객관적인 진단을 하는 것처럼 포장하면서

새로운 복지국가 담론을 공격하는 영리한 방식이기도 하다.

셋째, 관대한 국가복지가 시민성을 손상시킨다는 것 또한 복지의 선별성을 옹

호하는 주요 근거 중 하나이다. 여기에서 시민으로서 의무와 자격의 유일한 잣

대로 취급되는 것은 바로 근로이다. 즉, 열심히 일해 소득을 올리는 것이다. 복

지는 이러한 의미의 시민성을 파괴하는 기제로 취급된다.

복지로 인한 도덕성 상실과 그로 인한 국가의 파탄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용어

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년사에서 밝힌 ‘공유지의 비극’이다. 그는 ‘나라

곳간을 주인이 없는 공유지 취급해 서로 소를 끌고 나와 계획 없이 풀을 뜯기면

초지가 황폐화 된다’고 했다. 공유지의 비유에서 ‘복지 수급자’인 개인은 이기적

이고 공동체를 수탈하는 존재이다.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정치권의 복지구호가

‘국민들을 타락시키고 있다’고 언급하였다(2011.1.7). 또한 동아일보 2010년 12월

31일 논설에서 정성희 논설위원은 “나는 복지가 권리가 되었을 때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본다.... 우리 국민이 이렇게 국가 의존적으로 변했는지 놀라울 정

도다.... 정치가 복지 중독증을 국민 사이에 확산시켜 남의 도움을 수치스러워하

던 자존심마저 앗아가 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썼다. 중앙일보 2011.1.6일자 기사

는 기초노령연금제도 수급자들이 ‘복지의 단맛’을 보았기에 잘못 설계된 제도를

고치기 어렵다고 말한다. “과잉복지가 시민덕성을 손상시킨다”(동아일보,

2011.1.30)라는 칼럼은 마이클 샌델의 「왜 도덕인가」에 나오는 케네디의 다음

과 같은 발언- ‘과도한 복지혜택이 수급자들의 시민적 능력을 타락시킨다. 복지

가 국민을 빈곤과 의존증의 노예로 만든다. 빈곤문제의 해결책은 빈곤층이 나는

이 나라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나는 이 위대한 나라의 일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

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있다.’-을 인용하며 복지 의존증이 중산층을 갉아먹

을 것이라고 위협한다. 이어서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대신 통제를 위

해 '아이들에게 족쇄를 채우라'고 말한다. "서민과 시민"이라는 사설은 보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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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인해 시민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행사하는 국민은 사라지고 전 국민이 루

저(loser)화된다고 개탄하고 있다(중앙일보, 2011.1.21).

복지가 의존과 도덕적 타락 등을 가져온다는 것을 설파하는 논리는 하이예크

의 ‘노예로의 길’의 논지를 그대로 반복한다. 즉 신자유주의 시기 복지국가 공격

의 전형적인 논리이기도 하다. 복지수급으로 인해 개인이 국가에 의존하게 되면

노동, 납세 등을 통해 사회공동체에 대해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게을리 하게 된

다는 논리이다. 즉, 국가에 대한 ‘의존’은 시민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된다. 이들

이 바라보는 시민, 시민권의 내용은 사회권의 내용을 전적으로 결여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불특정한 시민의 타락이라는 논리와 함께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도덕적 공격

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한층 더 공격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소위 복지 사기

(welfare fraud) 논란 즉, ‘가짜 빈곤층’ 이슈이다. 중앙일보의 ‘복지포퓰리즘의 진

실’이라는 표제의 연속 기사(2011.1.31-2011.2.9)가 대표적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육비 지원, 장기요양보험 등에서 다양한 부정수급 사례를 소개하면서 "

가짜 빈곤층 18만 명 적발... 국민세금 매년 3,288억 날려..."라는 기사(중앙일보,

2011.1.31)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해 간추려진 소위 ‘부자격수급자’를 일괄해

서 각종 지원금을 가짜로 타먹은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 ‘부자격수

급자’에 대한 전산조사 이후 실사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도덕성을 공격하

고 있는 것이다. 즉, 부자격수급자를 모두 '부정수급자'로 범주화시키고 있다. 여

기에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부정수급자가 축낸 돈을 환수하고 일벌백계해야 합

니다’라는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반응을 더해 이런 확신을 확증한다.

이 연속기사는 이러한 현상을 도덕성만의 문제로 몰고 가고 있지는 않다. 턱

도 없이 부족한 사회복지사의 숫자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사례관리 부재의 문제

를 지적한다. 그러나 이렇게 꼭 필요한 사회복지사의 확충이 그토록 해당 언론

이 비판하는 공공부문 확대와 국가재정지출 확대를 수반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절대로 언급하지 않는다. 부자격 수급자가 모두 도덕적 의미에서 부정수급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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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는 사실, 통합전산망 확충으로 중복 수급자 등을 찾아낼 수 있을지언정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낼 수는 없다는 것, 이는 사회복지사라는 공공인력 확충으

로만 가능하다는 사실들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게다가 ‘필요한 곳에 복지를 집중

하고’,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마치 복지 확대와 서로 상충하는 것과 같은 착

각을 불러일으킨다.

2) 재정건전성 이슈: 증세 vs 감세

복지를 위한 적극적 증세는 비이성적이며, 이기적이며, 불가능하다?

보수언론과 집권세력이 무상복지 혹은 보편적 복지 구상에 대해 비판할 때 가

장 집중적으로 원색적인 비판(비난?)을 퍼붓는 지점은 재정건전성 문제이다. 시

민성의 손상이나 도덕적 해이와 같은 비판을 할 때에는 취약집단에 대해 '도움

이 필요한 분들', '(선별적이지만?) 촘촘한 복지'라고 돌려 말하며 다소 조심스

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이다. 보편적 복지제도 구상에 대해

‘무상복지=세금폭탄’, ‘외상복지’, ‘다음세대에 대한 폭탄’, ‘망국적’, ‘파탄’, ‘낭비’

등의 과격한 언어가 남발되었다. 단기 재정소요액으로는 보편적 복지제도 구상

을 훨씬 넘어서는 4대강 사업설명에서는 볼 수 없었던 표현이다. 이는 진보진영

의 복지구상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며, 대중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지점이라

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보수언론과 집권세력의 재정 비판은 특히 민주당 복지구상에 비판이 집중되었

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2011.1.19)에서 “민주당의 소

위 무상복지 시리즈는 결국 서민과 우리 아이들에게 빚더미를 덤터기 씌우는 망

국적 발상이다”라고 언급했으며, 한나라당 정책위는 ‘외상복지’라는 용어를 사용

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정부에서도 재정건전성을 이슈로 내세우는 비판적인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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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이 계속되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복지정책은 원칙과 규율이

있어야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책임한 포퓰리즘적 주장들은 결국 서민들에

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치권이든 국민이든 나라 곳간을 공유지처럼 생각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였다. 김황식 국무총리 역시 "복지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긴 안목을 갖고 복지범위와 수준을 잘 선택해야 한다. 고령화와 저출

산 문제, 복지수요 급증으로 재정 부담이 확대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

해 있다"(2011.1.14. 국가정책조정회의)고 언급하였다. 보수언론과 집권세력의 복

지재정에 대한 입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 첫째, 획기적인 복지 확대가 재정적으로 무계획적이며 비이성적이라는 비

판을 한다. 수많은 기사들이 양산해내는 기본 구도에서 복지확충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으로,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주장은 균형 잡히고 이성적이며 미

래에 대한 안목을 가진 입장으로 대비시키는 것이다. 복지 확대에 대한 이 두

가지 입장은, 정치는 비이성적인 반면 경제적 계산은 이성적이며 정확하며 장기

적 안목을 가진다는 식으로 변주된다. 이에 언론은 야권의 복지 확대 주장에 대

해 ‘무늬만 장밋빛 환상’, ‘탁상공론’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공상적인 것으로 몰

아붙이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정부와 언론의 비판은 무상복지를 위한 재정 규모의 정확성에 대한 비판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먼저 쟁점이 된 것은 무상의료 방안을 위한 필요재정 규모였

다. 민주당은 무상의료정책 시행에 연 8조 1천억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근로소득이 아닌 종합소득에 기초한 건강보험료 징수와 피부양

자 범위 축소, 국고지원 확대(2조 7천억 원), 건강보험료 인상 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7조 5천억 원의 재원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언론에서는 ‘8조 대

최대 30조의 재정’이 소요된다는 언급을 하여 재정소요액 산정에 큰 차이가 존

재함을 부각시키면서 민주당의 재정소요액 산정이 신뢰성이 없는 것임을 강조하

였다. 복지정책의 큰 그림도 없고, 이를 뒷받침한 견적서도 없는 구호성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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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평가(강경희, 동서남북, 조선일보 2011.1.18)가 그 전형적인 반응이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이런 재정소요액 산정이 매우 부정확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재정추계를 통해 15조, 30조, 54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하였다. 한국과는 제도 체계가 다른 미국 모형의 적용이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오히려 이를 더 정확한 추계로 산정하였다.

전체 소요액 17조원에도 마찬가지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정

책에 연간 38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한술 더 떠 여러 언론들

은 상당히 불분명한 근거로 100조가 들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물론 민주당의 재

정추계가 정확하다는 근거도 없지만 100조라는 추계는 더욱 더 근거가 미약하

다. 물론 민주당의 무상복지방안 자체가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다. 무상복지방

안이 공공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확충 방안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의

시장중심적 공급체계를 유지하면서 서비스 이용량 통제에 실패한다면 재정 부담

이 어느 정도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와 언론이 언급

하는 수준의 재정소요액이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추정이라는 증거는 없다. 마

치 어린아이가 자신이 아는 가장 큰 수를 말하는 것과 비슷하게 튀어나온 수치

처럼 보이기도 한다.

보수 언론은 복지재정 충당을 위한 민주당 재정확충 안에 대해서도 이를 ‘계

획’으로 취급하지 않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폄하한다. 민주당 방안은 다음과 우선

감세 철회를 기조로 한다. 2010년 시행예정인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표준 최상위

구간 세율 인하를 항구적으로 철회해 연평균 4조 1천억 원의 세수 증대를 추진

한다. 그리고 경제성장에 따른 세입 자연 증가분 중 재량지출 재원의 50%를 보

편적 복지에 우선 배정한다. 또한 국가채무 상환 이후 남은 세계잉여금 약 1조

5천억 원을 복지재원에 사용하고 비과세 감면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연간

2조 4천억 원씩 재원을 확보한다. 보수언론은 계획이 가져 올 재정확충 효과의

실효성을 부인하며, 이것으로 확보되는 재원과 실제 소요액의 격차를 강조한다.

이러한 격차는 '비현실성', '비이성적'이라는 인식을 강화시켜준다. 이들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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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낮은 국민 부담률 등에 대한 정보는 가능한 한 제공하지 않는다. 감세철회

주장이나, 부유세, 사회복지세 관련 주장 등은 야권 내부 분열이라는 차원에서만

조명될 뿐 구체적인 방안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다. 복지확대와 재정조달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 관련된 고민을 그대로 전달하기보다는 주먹구구식의 비현실적

방안으로 비춰지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둘째, 보수언론은 복지재정 확충이 세대 관점에서 이기적이라고 주장한다.

지금 복지 확충을 내거는 것이 미래세대의 희생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사실상 앞에서 말한 보편적 복지는 비이성적이라는 주장의 연속선상에 있

는 것이다. 이를 통해 친복지 세력은 무계획적인 공상주의자인 동시에 이기적인

집단으로 만들고, 복지확충 반대세력은 이성적이며 미래에 대한 계획을 고려하

며, 세대간 분배에 있어서도 균형 감각이 있는 집단으로 이미지화시킨다. 비과세

감면 등의 방편이나 세금 인상으로 복지재정 필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면 가능

한 다른 방편은 국채 발행인데, 이 국채 발행이 미래세대의 발목을 잡는다는 주

장이다. 이를 표현하는 수사가 바로 한나라당에서 언급한 '외상복지'이다. 2011

년 1월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민주당의 무상복지 플랜에 대해 '외상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 언급은 그대로 보수언론의 기사 표제가 되었다.

‘미래 우리 아이들을 빚더미로 내모는 외상 시리즈', 또한 세금 폭탄이라는 오래

된 표현을 변용하여 ‘다음 세대에 대한 폭탄’ 등등의 표현을 사용한다. '공짜 복

지가 커지면 월급쟁이 자식들의 부담만 늘어난다'(중앙일보 "민주당 공짜 시리

즈는 폭탄이다, 2011.1.17)며, '나쁜 일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젊은층'에 대한 꾸

짖음은 사라지고, 갑자기 젊은 세대에 대한 애정(?)어린 걱정을 드러낸다!

현재 한국의 국가 채무는 이명박 정부 들어 감세정책을 펼치면서 국가채무가

큰 폭으로 늘었지만 이에 관한 언급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명박 정부

들어 증가하긴 했지만 아직 다른 나라에 비해 위험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현

재의 국가 채무를 들어 직접 위협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이는 주로 4대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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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무리한 국책사업을 계속 추진했던 집권세력의 죄과이기도 하다. 대신 세대간

공평성의 문제를 이미 2000년대 초중반 내내 논란이 되었던 연금제도를 들어 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2007년 국민연금개혁을 통해 2011년 현재 300조를 훌쩍

넘는 대규모의 기금을 쌓게 된 국민연금 사례를 들어 세대간 공평성 문제를 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에 보수언론의 전략 중 하나는 외국 사례들을 인용

하는 것이었다. 여러 신문들이 외국의 복지개혁, 서구 복지국가에 관한 탐사 기

사들을 내놓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이다. 그러나 이들의 해외사례 인용을

통해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 스웨덴 사례를 들어 “원조 국가 스웨덴마저

연금 개혁에 착수했다.” (복지 트렐레마...일본형 재정위기냐, 유럽식 증세냐 선택

이 먼저다, 매일경제 2011.01.26/ 조선일보, 2011.1.)는 사실 오도조차 하고 있다.

참고로 스웨덴 연금개혁은 이미 1998년에 종료된 바 있다. 게다가 이들 국가의

현금급여 부문 조정은 무조건적인 급여삭감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최근의 현

금급여 부문 개혁은 관대한 복지 탓이 아니라 금융위기의 여파 때문으로서, 이

들이 모범으로 삼는 미국에 비해 오히려 스웨덴은 이러한 금융위기의 영향을 가

장 덜 받은 국가이다.

이에 스웨덴 사례보다는 재정건전성 문제와 관련하여 초기에는 그리스를, 이

후에는 일본 사례를 많이 인용하고 있다. "그리스는 1980-1990년대 집권정당이

포퓰리즘적 복지를 늘리는 바람에 부도 위기를 맞았다"("세상에 공짜 복지는 없

다", 조선일보 2011.1.11)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논리이다. 이 역시 사실관계 오

도를 서슴치 않는 예이다60). 집중적인 왜곡 보도 대상이 된 것으로 일본 사례를

빼놓을 수 없다. 보수언론들은 일본에서 민주당 집권 1년도 못되어 급증한 국가

부채의 원인을 아직 제대로 실시되지 못한 자녀수당제도(아동수당) 등에 돌리고

있다(“일본 신용등급 강등 보고도 복지 포퓰리즘인가” 2011.1.28 한국경제). 이는

최근에 집권한 일본 민주당이 한국 민주당과 이름이 동일한 것과 양자 모두 획

기적인 복지정책 구상을 내놓은 것 등을 적극 활용하여 일종의 연상 작용을 일

60) 그리스 재정위기와 유럽통합의 문제, 그리고 금융자본주의 하에서 부패한 금융자본, 대표적으
로 골드만삭스의 역할에 대해서는 Economy Insight 2010년 5월호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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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키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보도 태도는 가까운 나라에서 수십 년 만에 이루

어진 정권 변화가 한국사회에 영향을 미칠까봐 두려워하는 집권층의 심리를 그

대로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 셋째, 더 이상의 복지재정 확충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는 대응이 전형적인

방식이다. 불가능한 이유는 매우 다양하다. 우선 이미 충분한 수준의 복지를 하

고 있으며 이런 이유에서 지금 상태에서도 재정 문제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있

다. 역시 이 대목에서 현재의 건강보험 적자 문제를 부각시킨다. 지금의 의료서

비스 공급체계와 수가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건강보험 적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주장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등 다양한 채널을 통

해 계속 부각시키고 있다61). 또한 지금 한국의 사회 경제적 발달 수준에서는 더

이상은 무리라는 주장이 있다. 소득 2만불 시대에 무리라는 주장-우리는 경제적

능력에 걸 맞는 복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 국민들의 준법 의식이나 지하경제

수준, 사회경제 제도의 미비로 볼 때 무리라는 주장이다. 다음의 주장을 들어보

자.

"스웨덴, 호주, 캐나다, 덴마크 같은 복지 선진국을 목표로 하는데 이들 국가는 1인
당 국민소득이 5만 달러 안팎으로 우리의 배가 넘고 탄탄한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정치권의 복지주장이 공허해 보인다... 4대 사회보험도 낭비가 심하다62)"(복
지 포퓰리즘의 진실 <1부> "소득 2만 달러, 복지 5만 달러 곳곳에 구멍". 중앙일보 
2011.1.31) 

61) 건강보험정책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건보 수가와 보장성 그대로 유지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적
자가 2010년 1조 3천억원이 2020년에는 16조원, 2030년에는 무려 48조원으로 급팽창할 것이라고 
한다.

62) 위 주장은 한국의 복지 후진성 문제를 '구멍', 혹은 관리시스템의 후진성 문제로 치환하는 전
략, 즉 전형적으로 쟁점을 호도하는 전략을 따른다. “잘못된 복지로 재정을 쏟아 붓기 전에 현 
복지정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일견 합리적이지만 역시 한국사회복지의 후진성 
문제의 쟁점을 호도하는 효과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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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등을 개최할 때에는 명실상부한 선진국, 나아가 전 지구를 선도하는 국가

로 한국을 선전하는데 온 힘을 다했던 보수언론들은 불과 몇 달 만에 표변하여

한국의 후진성을 부각시키기에 여념이 없다. 한국사회에 대한 일관된 판단을 통

한 전망을 제시하기보다는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 180도로 판단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불가능성의 이유로 제시하는 또 하나의 근거는 바로 미래 사회의 변화이다. "

무임승차 인원을 계속 늘리기 때문에 지속하기 어렵고 미래에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 (박상근, "세상에 공짜 복지는 없다", 조선일보, 2011.1.11)하는 식으로

모호하게 언급하기도 하며, 구체적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강

조하는 논리도 있다. 2018년 고령자 비율이 14%, 2026년 20% 초과하여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현행 제도만 유지해도 머지않아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선진

국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매일경제 2011.1.26)는 것이다. 이렇게 고령화에 따

른 복지지출의 자연증가를 보여주기 위해 기초노령연금 사례를 든다. "기초노령

연금에 2010년 3조7천억원이 들어갔으며, 2020년이 되면 10조6천억원이 '노인 용

돈'에 들어갈 전망이다." (복지, 공유지의 비극 되나, 중앙일보, 2011.1.6).

보수언론에서는 지금 이미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노인의 절반 가까이가 빈

곤층이며, 45%에 이르는 빈곤률은 OECD 최대 규모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다. 게다가 인구 구조상 노인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사회적

부의 일정 부분이 노인에게 투여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들

의 생존 자체가 매우 불안정해지거나, 그토록 보수언론이 나서서 '세금 폭탄'을

맡을까 걱정하는 자식 세대들이 각자, 아무런 부양 부담의 사회적 배분 장치 없

이 부모 부양책임을 온전히 떠맡아야 한다. 게다가 고령화 압력으로 복지지출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정부도, 보수언론도 인정하면서도 계속 재정건전성과

감세를 주장함으로써 자가당착에 빠지고 있다. 이미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기

업의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률은 계속 떨어졌으며, 2012년부터 시작되는 소득, 법

인세 최고세율 인하정책이 시작되면 그 파급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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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일각에서 나왔던 소위 '70% 복지'도 감세, 토건에 대한 재정지출 집중

기조로는 어렵다.

이렇게 복지확충 주장이 재정적인 면에서 오류에 기초한 비이성적인 주장이

며, 이기적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주된 대응이다. 이러한 판단이

집권세력과 보수언론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 보수언론은 야권

내부에서의 이견들을 부각시켜 전달한다. 특히 언론은 민주당 내 이견을 부각시

켰다. 언론은 "선거 포퓰리즘에 사로잡힌 당 지도부가 합리적인 의견에 귀를 닫

는다." ('민주당, 공짜 시리즈는 폭탄이다'. 중앙일보 2011.1.17)63)며 민주당 내

자유주의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한다. 그러나 사실상 민주당 내 이견을 살

펴보면 강한 이견을 표명한 의원은 1-2명에 불과하며, 거론된 의원들은 대부분

재정적 가능성을 좀 더 상세히 산정해서 판단하자라는 입장이었다64). 그러나 야

권 내부에서 재정 조달과 관련해서 주요하게 형성된 쟁점은 '증세 여부'이다. 민

주당이 증세 없는 무상복지안을 내놓은 것이 단초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추가 재원 마련을 언급한 반면에 정동영 의원은 과거 민주노동

당에 주장한 바 있는 부유세를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세

출 구조조정과 자산보유과세 확대 등 신중한 방의 추가재원 확보를65), 진보신당

의 조승수 대표는 과감한 증세(사회복지세)를 주장한다. 증세 여부와 증세 방식

을 둘러싼 야권의 복지재정 논쟁은 계속 가열될 전망이다. 그러나 보수언론은

63) 강봉균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이 저 사람들에게 정권을 줘도 되겠구나' 해야 표에 도
움이 되지 괜히 실현 가능성도 없는 것을 ... 재정을 또 흐트러뜨리면 되겠는가"라고 했다는 것
을 여러 신문이 전했다.

64) 김영환 의원의 "복지를 확대해야 하는 건 맞지만 재원마련 대책을 정치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언급, 김성순 의원이 "무상보육에서 상위 20%까지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박선
숙 의원의 "한꺼번에 다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재원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 등의 언급
은 재정에 의거한 반발보다는 구체적인 재정방안 및 제도 내용을 둘러싼 논쟁을 요구하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65) 이정희 민노당 대표의 "재원 확보를 말하지 않고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비판
은 복지확대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니지만 이는 무상복지안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오도되어 소
개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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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정 이슈에 대한 야권의 논쟁에 대해서는 보도를 자제(?)하고 있다.

또한 재정 면에서 보수언론이 계속 반복 강조하는 것은 복지확충을 위한 재원

부담이 온전히 보통 국민의 몫이라는 논지를 펴고 있다. 게다가 그 부담 수준은

모두에게 2배가 될 것이라고 위협한다.

"이른바 노르딕 모델에선 세금 등 국민부담률이 소득의 50%나 된다. 부담률이 
26.5%인 우리가 따라가려면 최소한 지금 내는 세금만큼 더 내야 한다.... " (중앙일
보 사설 "복지는 결국 돈 문제다". 2011.1.25)

물론 재정부담 수준이 올라가면 전 사회성원이 어느 정도의 과세 부담 증가를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는 사회계층에 따라 증가하는 부담 정도와 사회복지

급여혜택 수준 정도의 차이는 다르다. 또한 과세 방식에 따라 기업과 개인, 계층

별 부담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누진세 방식의 소득세 부과에서 이는 당연하다.

게다가 복지국가 발전 과정에서 사회보장세, 특히 기업 부문의 부담률이 크게

증가한 것에 비해 한국 기업의 사회보장 부문 부담률은 아직 매우 낮다. 다시

한 번 짚어 볼 것은 OECD 국가들에 대비한 한국의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이

다. 이를 <표 13>에서 상세히 살펴보자.

기업의 사회보장 부담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특히 자본 이득세와 법인세 수

준이 지나치게 낮다. 전체로 보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사회보장 부

담률)은 2010년 25%로서 특히 조세부담률이 2007년에는 21%, 2008년에는

20.7%, 2009년 19.7%, 2010년 추정치는 19.3% 등으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이다.

이는 2007년 OECD 평균이 35.8%.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거의 50%에 달하는

것과 매우 대비된다. 그러나 집권세력과 주류언론은 이러한 내용을 거의 은폐하

다시피 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집권세력과 보수언론의 대응에서 핵 역

할을 하는 것은 기획재정부이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사회에서의 복지논쟁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이미 '국가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민관합동으로 구성한 바

있으며, 여기에 더해 2011년 1월 복지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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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부담률

조세

부담률

직접세 사회보장기여금

재산세 소비세
소득,

이윤, 및 

자본 

이득세

개인

소득세
법인세

피고용

자
고용주 합계

덴마크 49.1 48.1 29.5 24.5 4.3 1.0 0.0 1.0 1.9 15.4

핀란드 43.5 31.3 16.6 13.2 3.4 2.3 8.9 12.1 1.1 13.2

노르웨이 43.9 35.2 22.0 9.1 12.9 2.9 5.3 8.7 1.2 11.3

스웨덴 49.1 36.6 19.4 15.7 3.7 2.7 9.7 12.5 1.4 12.4

프랑스 44.2 27.8 10.7 7.7 3.0 4.1 11.1 16.3 3.5 10.6

독일 35.6 21.9 10.8 8.7 2.1 6.0 6.5 13.7 0.9 9.7

이탈리아 42.1 29.6 14.0 10.8 3.4 2.3 8.7 12.6 2.1 10.1

호주 30.6 30.6 18.1 11.4 6.6 - - - 2.8 7.6

캐나다 33.3 28.4 16.2 12.1 3.7 2.0 2.8 4.9 3.4 7.6

영국 37.1 30.3 14.7 10.8 4.0 2.8 3.8 6.9 4.6 10.4

미국 28.0 21.3 13.5 10.2 3.3 2.9 3.4 6.7 3.1 3.9

일본 27.9 17.7 9.9 5.1 4.7 4.4 4.6 10.2 2.5 4.6

한국 26.8 21.1 7.9 4.1 3.8 3.2 2.4 5.6 3.5 8.5

터키 24.5 19.0 5.3 3.8 1.5 2.1 2.4 5.5 0.9 11.5

멕시코 20.6 17.5 5.2 - - - - 3.1 0.3 11.4

OECD

평균
35.9 26.8 13.0 9.2 3.9 3.1 5.4 9.1 2.9 10.5

 자료 : 이은경(2011)에서 재인용; 장상환 외(2009), 조세 ․ 재정 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OECD(2008), Revenue Statistics, 1965-2007.

<표 13>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조세수입 항목 구성(2006)

복지 TF는 강호인 차관보가 단장을 맡고 예산실과 세제실, 재정정책국, 경제

정책국 등이 참여한다. 재정부는 최근 민주당이 발표한 무상의료 정책 등의 문

제점을 분석한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TF 회의를 통해 논리를 보강한 바 있

66) 정부는 당초 재정건전성관리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으나 이름을 재정위험관리위원회로 바꾸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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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이 내놓는 복지에 대한 대응 논리는 집권세력 전체의 논리로, 나아가 보

수언론의 담론으로 유포될 수 있다. 이는 복지논쟁에서의 우파적 논리 생산이

특정 정파의 싱크탱크가 아닌, 세금으로 공공복리에 기여해야 할 국가 행정부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3) 생산주의 이슈: 생산적 복지 vs 생산주의 외부의 복지

생산적 복지만이 가치 있다?

민주화 이후의 집권세력은 한나라당이건 민주당이건 간에 '생산적인 복지', 성

장을 저해하지 않는 복지를 복지에 관한 최고의 금언으로 삼았다. 국가는 경제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주도하며, 이 속에서 복지는 생산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는 효율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과 방식으로, 또

효율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생산주의적

복지론의 전형이다. 과거에는 야권의 복지 논의조차 '생산주의(productivism)'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67). 따라서 한국에서 복지 논쟁다운 논쟁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생산적 복지, 사회투자국가,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에 이르

기까지 이러한 생산주의는 정권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졌다. 그러던 것이

최근 복지 논쟁은 야권이 보편적 복지와 무상복지를 내세우면서 이제 생산주의

테두리를 넘어선 논쟁으로 발전하였다. 즉, 누가 여전히 생산주의 틀 내에서 복

지를 주장하는가, 누가 생산주의라는 틀 자체를 벗어난 복지를 주장하는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볼 필요가 있다.

집권 세력과 보수언론은 여전히 생산주의 내에서 복지에 대한 틀을 구성하고

있다. 이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복지 자체를 백안시하면서 배척하는 입장과 복

67) 생산주의는 과거 경제개발 시기 역설적이게도 위로부터의 '평등주의'와 묘하게 결합되어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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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중에서도 경제적 효율을 저해하지 않거나 덜 저해하는 방식의 복지를 선별해

서 지지하는 입장이 그것이다. 우선 전자의 주장을 살펴보자. 복지는 비생산적이

며, 의존을 심화시켜 자칫 경제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논리는 여러 보수언

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복지논쟁 자체를 경계하면서 복지를 소를 잡아먹

는 일로 비유한 '여든 야든 소 키우는 일보다는 잡아먹는 데 더 관심이 많아 보

인다'(노재현, 중앙일보. 2011.1.21)는 언급, 그리고 '보편적 복지는 자칫 보편적

거지를 양산할 수도 있다'는 언급("보편적 복지인가 보편적 거지인가'", 남성일,

중앙일보 2011.1.19)이 대표적이다. 즉 복지는 아무런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의 '큰 복지, 작은 복지론', 즉 “60년대

보릿고개, 실업난 등은 경제발전과 고용이라는 큰 복지를 통해 해결되었지 소득

재분배라는 작은 복지로 해결된 것이 아니다.”라는 언급도 마찬가지이다. 집권세

력을 대표하는 이재오 역시 “일자리 주는 게 가장 확실한 복지”라고 언급하면서

일자리 복지론을 제기한 바 있다(중앙일보 2011.1.08).

복지 전체를 부정하지는 않으나 노동과 연계된 특정한 형태의 복지만을 옹호

하는 후자의 주장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공격, 그리고 자활 복지, 근로를 조건으

로 하는 복지 등에 대한 옹호로 드러난다. 소위 ‘키우는 복지, 빼먹는 복지’(이상

빈, 매일경제, 2011.2.1)라는 무리한 구분을 하기도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

급식에 대한 공격이 대표적이다68).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과 같은 과잉 복지

가 앞으로 국민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렇다면 소위 바람직한 복지는 무엇인가? 자활을 가능케 하는 복지이다. "단순

한 구빈이 아니라 자활이 가능한 복지를 구축하자" (김영배 한국경총 상임부회

장, 중앙일보 2011년 2월 11일)는 것이다. 전면에서 부각되지는 않지만 박근혜의

한국형 복지국가에서 언급하는 '서비스 확대는 필요하지만 현금급여 확충은 불

필요하다.'는 논리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별다른 근거 없이 현금복지는 소비적이

지만 서비스는 소비적이지 않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다. 복지에 대한 생산주의

68)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과 같은 과잉 복지가 앞으로 국민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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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접근은 애초에는 복지와 성장을 대비시키는 방식으로 전개되었지만, 이는 한

편으로는 복지 내부에서 소비적 복지와 생산적 복지를 분할시키는 태도로 변형

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들이 내세우는 바람직한 복지의 상에 대한 구체적 내

용은 사실상 모호하다. 또한 일자리와 연계된 복지는 사실상 노동을 조건으로

한 복지에 다름 아니었기에 이들의 주장은 결국 근대 이전 노동(사실상 부역)을

조건으로 제공되는 복지와 다를 바 없다. 따라서 보수 언론의 주장은 역사적인

복지 발전 경로로 볼 때 퇴행적이다.

4) 복지-정치의 상호연계에 대한 태도 

복지는 정치 이슈와 무관하다?

집권세력과 보수언론의 복지논쟁에 대한 공격이 가장 심하게 이루어지는 지점

이 바로 복지와 정치의 문제이다. 포퓰리즘이라는 용어가 갖는 모호함과 민주주

의 사회에서의 정책형성에서 '대중'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한다는 이런 요소

가 갖는 제한적 긍정성을 흐리는 것에 보수언론의 복지에 대한 공격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편주의 복지정책에 대한 보수언론의 설명에서 빠지지 않는 단어가 바로 포

퓰리즘이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겨냥해 '망국적 포퓰리즘'이란

단어를 사용한 이후 많은 언론들, 특히 조·중·동을 비롯한 매경, 한경 등의 경제

신문들이 민주당의 무상복지안에 대해 '단기 포퓰리즘 정책', '여론몰이용 한건

주의', '퍼주기', '무상복지 종합선물세트', '나라 망치는 공짜 시리즈', '과잉복지

', ‘대중영합주의’ 등 극렬한 용어를 사용하였다. 민주당의 복지정책 플랜에 대해

2011년 재보선부터 이어져서 2012년 대선까지 이어지는 선거를 겨냥한 단기적

대응으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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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무상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노림수가 있
다고 한다.... 작년 지방선거서 재미... 복지 이슈는 민주당이 기대하는 선거 수단이
다" (신용호, 민주당 3종 무상패키지 총공세, 중앙일보 1.13) 

기사에서 드러나는 보수언론이 갖고 있는 태도는 경계심이다. 민주당 방안이

정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민주당의 무상복지 방안이 정치적

인 지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이다. 먼저 친복지 세력에 대

한 정치적 지지 확산에 대한 경계심을 살펴보자. 민주당 무상급식 세몰이, ‘복지

포퓰리즘 경계해야' 등 보수언론은 시민들에게 경계하라고 훈계하고 있지만 실

제로 경계하는 주체는 보수언론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러한 보수언론의 태도를 지적으로, 이론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현진권(아주대) 교수는 한국경제연구원 주최 ‘무상복지시리즈 정책의

파급영향과 과제’ 포럼에서 “무상복지정책은 정치실패 구조의 산물로서 ..... 중위

자 투표 때문이다.”라고 언급하였으며("무상복지정책은 정치실패 구조의 산물",

매일경제 2011.2.9), 바로 그 며칠 뒤 '201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는 보수언

론의 입맛에 맞는 복지재정 담론들이 좀 더 분석적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언

론은 경제학 학술대회 발표 내용 중 김용하 교수의 국가 재정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 류덕현 교수의 금융위기 이후 외국 재정건전화 정책과 최근 감세

이후 한국의 재정건전성 확보의 문제를 대비시키는 논의, 그리고 오정근 교수의

금융안정성과 재정안정성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논의 등을 소개하였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복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식의 담론 유포

는 복지 이슈 자체에 대한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까지 이어진다. '모든 정치

이슈의 블랙홀... 복지가 2012년 대선 가르나'(중앙일보, 2010.12.27), '복지정쟁'

빠진 한국' (채병건, 중앙일보, 2011.1.27), 정치 공방의 장으로 변질되어 가는 복

지국가 논쟁 (문창진, 동아일보 12.25), 정치권의 복지논쟁이 정략적 이해에 따른

단발성 생색내기에 그친다면 차라리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 ...작금의 복지논쟁

은... 정치적 공방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중앙일보 사설, 정치권의 복지논쟁,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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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적으로 발전시켜야...2010.12.25) 등의 언급은 복지에 관한 시민사회와 정당들의

복지정책에 관한 논의를 애초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게다가 보수언론은 이렇

게 복지를 탈정치화 시키기 위해 "극단적인 부유세 등 도입으로 무상복지를 한

다면 오히려 사회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면서 복지선진화를 위한 사회적 합

의까지 조언까지 하고 있다.

5) 소결

보수언론, 행정부, 한나라당 등은 일제히 몇 개월 동안 일정한 방향의 복지담

론을 반복하고 있다. 서로 받아쓰기를 반복하면서 한국적 반복지 담론을 형성하

고 있다. 그런 면에서 최근 복지논쟁은 친복지 진영이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방

향의 복지정책을 제시하고 논리를 가다듬는 계기이기도 했지만, 반대로 한국의

기득권 세력(신자유주의 세력과 보수주의 세력)이 복지국가에 대한 공격 논리를

개발하고 담론들을 일제히 전면화 시키는 계기이기도 하였다.

요약하면 한국 집권층과 보수언론은 복지는 비생산적이고 시민들의 의존을 높

여 재정파탄을 가져오고, 나아가 경제 붕괴까지 가져온다는 논리를 유포하였다.

이는 1980년대부터 이어져 온 진부한 자유주의적 복지 공격 담론이자, 과거부터

종속된 생산주의적 복지 담론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무상복지, 혹은 보편

주의 복지국가 주장에 대한 공격 과정에서 야권의 주장을 자신들의 현상유지 정

책(혹은 비전 없음)과 다양한 방식으로 대비시키고 있다. 보편적 복지국가에는

포퓰리즘, 비이성, 비합리성을 대응시키고, 다른 한편 복지 공격에는 재정건전성,

이성, 미래, 배려의 담론을 대비시킨다. 특히 야권과 시민사회의 복지국가 논의

에 대해 '비이성적'이라는 이미지를 형성하고자 한다. 이들은 복지논쟁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 생산적(자립형, 투자형) 복지, 자원배분의 효율성 담론을 강조하고

자 하는 한편 여기에 대당을 이루는 사회권 담론은 의도적으로 무시한다. 그럼

에도 '무상복지'로 대표되는 최근 친복지 세력의 복지 담론은 ‘생산적 복지’,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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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적 복지’ 등 용어를 바꿔가며 한국에서 끈질기게 계속되었던 복지담론의 경제

종속성, 생산주의적 프레임에 균열을 가져왔다는 의의가 있다. 게다가 시혜와 근

로의무 대신 사회적 권리와 정치적 연대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향적이다.

그러나 한국의 친복지 담론은 경제와 재정 부문에 뚜렷한 대항담론을 갖고 있지

않다. 집권세력과 보수언론의 복지 담론과 이에 대당을 이루고 있는 친복지 진

영의 담론을 대비시키면 다음 쪽의 그림과 같다.

보수언론과 집권세력의 복지에 대한 격렬한 비판이 통상적인 서구의 자유주의

적 복지담론과 결정적인 차이를 갖는 지점은 이들이 신자유주의적 복지국가 공

격 담론에 더해 ‘복지의 탈정치’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와 정치는 멀수

록 좋다’, ‘정치적 공방의 장으로 변질되어 가는 복지국가 논쟁’이라는 주장은 이

들의 결론이자 목표인 복지의 탈정치화를 표현하는 것이다. 주요 사회 이슈의

정치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포하는 보수의 전략은 이미 오랜 동안 노동 분

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어 온 것이기도 하다. 또한 정치화를 비이

성적인 사고와 행위로 연결시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서구 복지국가에 대해

신자유주의적 비판이 정치적 이데올로그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에 비춰보면 보수

언론과 집권세력이 이러한 탈정치화에 몰두하는 것은 꽤 역설적이다69). 또한 이

들의 복지논쟁 비판은 철저하게 생산주의, 노동중심주의의 프레임 속에서 진행

되었다. 이들이 시민권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은 매우 흥미로운데, 한국 반복지

담론에서 시민성의 핵심은 '노동'이다. 소위 자립하는 시민만이 시민일 수 있다.

이는 생산주의에 포획된 복지담론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여기에 더해 '사회권'

담론은 의도적으로 배제된다.

69) 미국에서 복지국가 비판이 수급자 도덕성 비판으로 집중된 것에 비해 한국에서 수급자 비판 
자체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 또한 특이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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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한국의 복지담론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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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한국의 복지 논쟁은 구체적인 논쟁 지점에서 보편주의냐 선별주의냐, 무상이

냐 아니냐, 재원조달 방안은 어떠해야 하는가 등 복지국가 전략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꽤 중요한 이슈에 맞닿아 있다. 물론 그 세부적인 내용은 여전히 모호한

채로 남아있다. 그럼에도 이미 논쟁은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 논쟁을 넘어서 좀

더 포괄적인 비전에 관한 사고를 요하는 상황에 와있다. 지금은 경제위기에 대

한 대응 속에서 이전의 신자유주의적 양극화 노선과 결합된, 선별적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를 강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전환을 모색할 것인가 하

는 기로에 서있다.

현 집권세력과 보수언론은 하나가 되어 이러한 전환에 대한 경계심을 반복지

담론을 통해 격렬하게 표출하였다. 여기에서 표출되는 두려움은 한 마디로 기득

권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라 할 수 있다. 보편주의 복지, 무상복지에 대한 비판은

복지 부문의 새로운 전환, 다시 말하면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단순히 국가의 복

지 지출 증가, 제도 확대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폭압적인 보수

주의 발전국가, 그리고 신자유주의 국가에서 복지국가로의 방향 전환은 정치, 노

동시장 등 근본적인 질서의 재편, 특히 권력관계의 재편을 필요로 한다. 복지국

가가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민주주의, 혹은 최소한의 계급 간 권력 분점, 좀 더

직접적으로는 우(右) 편향적인 한국사회의 이념 지형 변화는 지금과 같은 기득

권을 보수언론과 집권세력에게 보장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박근

혜의 한국형 복지에 대한 구상은 근본적 권력관계 재편 없는 복지국가로의 발전

을 구상한다는 점에서 더욱 경계할만하다. 한국형 복지국가가 기존 복지국가에

대해 소득보장은 비판하면서 사회서비스 부문만을 수용한다는 것은 최소주의 형

태의, 보수 주도의 복지라는 면에서 절반의 복지국가 수용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유사한 이유에서 민주당의 무상복지 구상이 과연 공공사회서비스 담론으로

발전할 것인지 여부를, 그리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추후 전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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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진보의 입장에서는 지금 복지담론에서 아직 제대로 드러나고 있지 못하

는 노동의 회복, 정치의 회복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복지를 민주주

의 사회에서의 정치적 권리에 이은 '시민의 권리'로 위치 짓는 전략과 함께 복

지 논쟁을 정치의 장으로 계속 끌고 들어오는 전략은 여전히 유의미하다. 다만

이것이 계속 노동조합과 노동계급을 소외시킨 채 이루어지는 것은 적절치 못하

다. 노동의 정치와 연계된 복지담론 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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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의 사각지대: 사회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성희정

1. 서론

1) 문제제기

한국은 산업화를 경험하면서 급속하게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되고 확대되어왔다.

국민연금이 1986년 도입되었고, 2003년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직장연금이 확

대되었으며, 2001년부터 5인 미만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장건강보험이 운영되었다.

게다가 고용보험은 1995년 가장 늦게 도입되었지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보다

빠른 1998년에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그 대상자가 확대되었다. 공공부조의 경우

1998년 이전까지 연령별 기준을 적용한 생활보호법이 운영되다가 IMF구제금융을

거치면서 연령별 기준을 폐지한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생활보장

제)가 도입 및 운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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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급격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를 통해 실제 사회보험 가입비율은 높아지고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자 노동자의 보험 가입비율 역시 높아지고 있다. 또한 생활

보호법에 비해 공공부조를 받는 빈곤층의 규모 역시 증대하고 있어 한국의 경우

짧은 시간 동안 사회보장의 급격한 확대를 경험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사회보

험이나 공공부조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 복지제도를 통한 빈곤

탈출 및 사회적 보장의 경험이 없다는 점이다. 즉 매년 복지예산은 증대하고, 사

회보험과 공공부조가 빠르게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사회보장제

도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두 가지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

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경우이다. 즉 모든 국민들이 사회보장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저런 조건들 때문에 처음부터 사

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둘째,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실제 받을 수 있는 돈과 서비스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이다. 즉 질병이나 빈곤, 가구주의 소득상실 등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 사회보

장제도로부터 보호받지만, 급여수준이 너무 낮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미 여러 연구들에서 위에서 제시한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접근들이 이뤄져

왔다. 사회보험제도별 사각지대 특히,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기초생활보장제의 사

각지대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으며,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사각지대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김진욱, 2010).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두 가지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첫째, 개별제도 즉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등에 한정해 사각지대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여러 사회보

험과 공공부조를 함께 조망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즉 각 보험별로 사각

지대의 규모를 추계하기는 하지만,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함께 조망함으로서 한

국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총체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주로 제도에 집중되어 있어서 특정 집단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메카

니즘이 간과되고 있다. 물론, 비정규직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문제

는 비정규직노동자의 특성에 따라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역동이 다양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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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성별에 따라, 고용형태에 따라, 작업상의 성격에 따라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

는 특성이 상이한데, 이 부분이 간과되고 있다는 것이다(성은미, 2010).

이런 측면에서 본 글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두 가지 차원에서 검토

한다. 첫째, 개별 보험이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3대 사회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를 총체적으로 검토한다. 둘째,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집

단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특정 집단을 선정하여 사회보장 사각지대

발생 역동을 살펴보도록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총체적으로 접근하여

현재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의 심각성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한국 사

회보장의 사각지대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기초생활보장제와 함께 검토

하여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사각지대에 대해 살펴본다. 다만, 산재보험은 제외하였

는데 이는 보험 가입방식, 보험관리방식 등이 다른 세 가지 보험과 상이하여 동

일한 수준에서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 중 일용직 근로자에 집중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이렇

게 일용직노동자에 집중하는 이유는 일용직이 임시직과 더불어 비정규노동자의

고용형태 중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고용형태 특성상 법적 사각지대

와 기여회피 메커니즘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3) 연구방법

두 가지 연구방법을 활용한다. 첫째, 실증연구부분으로 복지복지부, 통계청 등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집계자료와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

가조사」와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

회복지연구소에서 발간하고 있는 「한국복지패널」자료의 경우 가장 최근 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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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본 글에서는 제외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

사」는 임금노동자 규모, 비정규노동자 규모, 비정규노동자의 산업과 고용형태, 이

들의 사회보험 가입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며, 2008년부터 직장보험 뿐만

아니라 지역보험 가입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특정집단의 사회보험 가입현황을 포

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즉 직장연금뿐만 아니라 지역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모두 조사하고 있어 특정집단이 사회보험에 얼마나 포괄되

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활용한다. FGI는 특정 문제에 대해 집중

적으로 조명할 때 활용하는 소규모 인터뷰형식의 연구방법이다. 본 글에서는 일

용직노동자에 대한 FGI를 통해 이들이 작업장 내에서 어떻게 사회보장에서 제외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2.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대한 개념 구분

1)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사회보장에 대한 다양한 개념과 사회보장의 구성에 대한 의견들이 존재한다.

<표 14>는 사회보장의 특징을 베버리지 방식70)과 비스마르크 방식으로 분류해놓

은 것이다. 여기서 비스마르크식 사회보장은 일반적인 사회보험을 의미하며, 베버

리지방식의 제도들은 넓게 보면, 보편적 소득보장프로그램이며 좁게 보면 공공부

조 제도라 할 수 있다(Johnson, 1990: 36)71).

70) 사실 베버리지보고서에서 베버리지는 보험료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을 복지서비스, 공공부조와 함
께 고려했다(Beveridge, 1942). 그래서 그는 사회보험의 원칙으로 정액기여(flat rate of

contribution), 정액급여(flat rate of benefit)를 제시하고 있다.

71) 베버리지방식의 복지제도, 사회보장에 대해 언급할 경우에는 스웨덴과 같은 형식의 제도보다는 
영·미식의 공공부조 중심의 복지국가를 떠올리게도 된다(Bonoli, 1997). 이에 Bonoli(1997)는 베버
리지 방식이 영·미식 사회보장제도의 특성으로만 분류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사회보장제도를 
하나의 범주 즉 제도 설계 혹은 복지지출로만 분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그
는 제도설계와 복지지출, 이 두 가지 범주를 모두 활용해 사회보장제도를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주장하면서 복지국가를 영국, 유럽, 노르딕, 남부 네 가지 범주로 복지국가를 유형화하고, 노
르딕 모형이 베버리지식의 관대한 복지국가로 분류한다(Bonoli, 1997). 즉 베버리지방식 그 자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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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베버리지식 사회보장 비스마르크식 사회보장
목적 빈곤예방 소득보장
급여 균등급여 소득비례

수급자격 거주, 필요(need) 기여기록
범위 전체 국민 노동자
재정 조세 기여

출처 : Bonoli, 1997: 357.

<표 14> 베버리지식 사회보장과 비스마르크식의 사회보장 

첫째, 목적을 살펴보면, 베버리지식 사회보장의 목적은 빈곤예방이지만, 비스마

르크식 사회보장의 목적은 소득보장이다. 둘째, 급여의 경우 베버리식 사회보장은

균등급여 즉 보험료 기여에 따른 급여가 아니라 특정 욕구나 문제에 따라 동일한

금액과 비율의 급여를 지급한다. 그러나 비스마르크식 사회보장제도에서의 급여

는 소득비례방식 즉 소득에 비례한 기여, 기여에 근거한 급여를 제공한다. 셋째,

수급자격의 경우 베버리지식 사회보장은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거나 특정한 필요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비스마르크식 사회보장은 기여 기록 즉

보험료를 낸 기록에 따라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넷째, 범위와 관련해

베버리지식 사회보장은 전체 국민으로서 이들 중에서 특정한 필요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비스마르크식 사회보장의 범위는 노동자 즉 보험료를 기여할

수 있는 노동자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재정과 관련해 베버리지식 사회보장은

일반적인 조세로 운영되지만, 비스마르크식 사회보장은 보험료 기여로 운영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2) 사회보장 사각지대의 정의와 발생원인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는 사회보장에서 배제된 즉 빈곤한 상황이나

영·미식 복지국가, 낙인감을 주는 공공부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과 내용에 따라 보
편적 소득보장정책, 보편적 서비스를 의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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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위험에 봉착했을 때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 사각지대라는 개념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고 추계된다. 특히, 공공부조보

다는 사회보험의 경우 더욱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서 아래에서 자

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1) 공공부조 사각지대의 개념과 발생원인 

한국의 대표적인 공공부조라 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의 사각지대는 크게 다

음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특정 수준의 빈곤선을 설정하고, 이 빈곤선

아래의 가구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 집단을 사각지대로 규정

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40%이하를 상대빈곤선으로 설정하고, 상대빈

곤선 아래 가구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기초생활보

장제의 사각지대로 규정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기준이 되는 빈곤선을 상대빈곤

선 40%로 설정하느냐 혹은 상대빈곤선 50%로 선정하느냐에 따라 그 규모는 달

라진다. 또한 기준이 되는 빈곤선에 대한 일종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적용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즉 한국사회에서 이 정도 수준 이하의 빈곤층에게는 일정

정도의 생계보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도덕적 가치가 작용된다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의 사각지대를 측정하는 두 번째 방법은 법적 적용기준 예를 들

어,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에 대한 적용기준을 감안해 실제로는 기초생활보장제의

적용대상이지만, 기초생활보장제의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사각지대로 규정

하는 경우이다. 사각지대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고, 엄밀하게 말하자면 행정적으로

이들을 발굴하여 지원하지 못하는 규모를 의미하기도 한다.

본 글에서는 주로 기초생활보장제 사각지대와 관련하여 첫 번째 사각지대 개념

을 활용한다. 이는 두 번째 사각지대 개념에 따른 사각지대 현황도 중요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제시되고 있는 통계자료 중에 이를 측정하기에 적절한 자료가 없

기 때문이다. 즉 소득을 조사하긴 하지만 재산을 조사하거나 금융재산을 조사하

는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가 함께 조사되진 않는다.

이에 본 글에서는 첫 번째로 제시한 방법을 통해 특정빈곤선 기준을 정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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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가구 중 기초생활보장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판단한

다. 다만, 여기서 특정빈곤선 개념을 다층적으로 제시한다. 즉 상대빈곤선을 기준

으로 적용하기도 하지만, 현재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를 가장

우선적인 기준으로 적용한다72).

(2) 사회보험 사각지대와 정의

사회보험은 기초생활보장제와 달리 보험가입과 보험급여가 구분되어 있어서 보

험에 가입되었다고 해도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방하남(2010:

160)의 경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보험가입, 급여에서의 사각지대, 수급기간에

서의 사각지대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있다. 의료보험의 경우에도 자격측면과 보장

측면에서 사각지대를 규정할 수 있다. 자격측면의 사각지대는 건강보험에 가입하

지 않거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서 발생하며, 보장측면의 사각지대는 비급여항

목으로 인한 부족한 보장성과 과도한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의료이용의 사각지대

로 구분할 수 있다(신현웅, 2009: 7-8). 이에 본 글에서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두

가지 측면 즉 보험 가입 측면, 보험급여 측면으로 구분해서 접근한다.

① 사회보험 가입에서의 사각지대 

보험가입 측면에서 볼 때, 사회보험 사각지대는 기초생활보장제와 같이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특정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를 모두 사각지대로 규정할 수도 있고, 반대로 법 기준을 적용해 법적으로는

의무가입대상자이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집단을 사각지대로 규정할 수도 있

72) 이렇게 기초생활보장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은 이미 여러 문헌들에서 정리된 부분이기도 
하다. 기초생활보장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기초생활보장
제가 절대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극히 제한적인 제도라는 기본적인 성격이다. 즉 기초생활보
장제는 절대적인 빈곤상황에 처해있는 사람, 그 중에서도 재산이나 부양해줄 사람이 없는 극히 
제한적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재산의 특성, 부양의무자의 특성과 관계 등에 따
라서 절대빈곤층에 놓여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생계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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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사회보험은 공공부조 보다 의무가입대상자 범위가 넓은 특징이 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득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재 한국 사회보험의 법적

규정에 따라 의무가입대상자가 된다. 물론, 법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집

단이 있긴 하지만 그 비율이 높진 않다. 때문에 본 글에서는 전체 소득자를 보험

의 의무가입자로 간주하고 보험가입측면에서 사각지대를 살펴본다.

이렇게 사회보험 가입에서의 사각지대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 이미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생 원인은 여러 글들에 제시되어 있다. 이를 정리하자면, 첫째, 법·제

도적 제약이다(Ginneken, 1999; 김연명·윤정향, 2003). 이는 직장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법·제도적 조건으로 인해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

이다. 대표적으로 기업규모에 따른 직장보험 의무적용기준을 들 수 있다. 또한 월

18시간 일하는 경우에만 직장보험 의무적용대상자로 인정할 경우 월 18시간미만

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직장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둘째, 행정적인 문제이다(Ginneken, 1999). 사회보험은 보험료로 운영되는 제도

로서 보험료를 낸 사람만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에 보험료

납부자와 납무의무자가 면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만약, 이런 부분이 제대로 관

리되지 않을 경우 기여회피 문제가 발생해 보험가입확대가 이뤄지기 어렵고(ILO,

2000: 196), 무엇보다 보험 가입자들간의 형평성문제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셋째, 낮은 기여능력이다(Ginneken, 1999; 성은미, 2009; Bailey·Turner, 1997:

5-6). 즉 장기적이고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넷째, 기여대비 낮은 급여문제(Bailey·Turner, 1997: 5-6)이다. 이는 보험료 납부

를 하지만 이후에 받게 되는 급여가 낮은 경우 보험가입에 대한 유인이 낮어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기여회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사회보험 가입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 문제이다(Hernanz et al., 2004:

18). 즉 보험가입이라는 행위를 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고, 이런 비

용 때문에 기여회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Hernanz(2004)는 이런 비용을 정보비

용(information cost), 행정비용(administrative costs), 사회적․심리적 비용(social

and psychological)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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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노동시장구조의 변화이다(Brosens etal, 2006; Euzeby, 1988; 성은미,

2009). 사회보험은 정규직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는 제도이다. 즉 사회보험은 고용

과 임금이 안정적인 정규직을 대상으로 하여 장기적·정기적인 보험료급여로 운영

된다. 때문에 정규 고용관계에서 벗어난 고용형태 증대는 사회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노동자의 증대로 연결된다. 예를 들어, 특수고용이나 호출노동자의 경우

노동시간이나 노동일수를 엄밀하게 계산하여 직장보험을 적용하기 어려운 조건에

처한 노동자들이다. 때문에 이런 노동자들의 증대는 자연스럽게 사회보험(직장사

회보험)의 사각지대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위에서 제시된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생원인 중에서 한국에서 중요하게 언급되

는 부분은 바로 사회보험의 법·제도적 제약, 행정관리능력문제이다. 이는 직장보

험 의무적용대상자 범위 확대가 최근에 들어서야 이뤄졌으며, 이를 행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 아직 미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들어서는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역시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생의 중요한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생 원인을 살펴보는데 있어 몇 가지 검토할 점들

이 있다. 첫째, 사회보험 특히 직장보험의 가입과 관련된 개인의 선택부분이다.

위에서 제시된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생원인 중 몇 몇 원인은 마치 개개인이 민간

보험과 같이 관련비용과 수익을 따져서 사회보험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

처럼 표현하고 있다. 물론 대상자관리, 보험료부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라면 개개인이 보험 가입을 선택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직장보험은 노

동자 개개인이 민간보험처럼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즉 직장

보험 가입을 결정하는 것은 기업주이며, 기업주의 보험 가입과 관련해 노동자 개

개인의 선택이 반영되긴 어렵다는 것이다. 때문에 기여회피문제에 접근할 경우

기업주의 기여회피를 중요하게 간주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각 집단들의 특성에 따라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생 역동이 상이하다는 점

이다. 여성노동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생 역동, 건설 일용직노동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생 역동은 상이하다. 즉 여성노동자는 사회보험 내에서 보험 가입자

보다는 피부양자로 취급된다. 때문에 비정규직인 여성노동자는 남성노동자에 비

해 기여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八代尚宏, 2000: 25; Pa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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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lle·Pierre Walthery, 2003). 건설노동자의 경우 노동일수에 따라, 시간제 노동

자는 근무시간에 따라 직장보험 가입과 미가입의 경계에 서 있게 된다. 이처럼

노동자의 따라 사각지대 발생 메커니즘이 상이하다. 따라서 대상자별로 이를 세

분화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한국적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직장가입과 지역가입부분이다. 지역가입 역

시 의무가입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관리운영이 어려워 사회보험 특히, 국민연금

의 경우 미가입된 비율이 높은 상황이다. 이때 직장보험 사각지대 발생 원인과

지역보험 사각지대 발생 원인을 분리해서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서 제시

했듯이 직장보험의 경우 상대적으로 기업주의 선택에 따라 기여회피할 가능성이

높지만, 지역보험의 경우 보험가입대상자 개개인의 선택에 따라 기여회피가 결정

된다. 지역보험, 직장보험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하는 또 한 가지 점은 두 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가 상이하다는 점이다.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 보험료율이 상이

해서 어떤 보험에 적용되느냐에 따라 부담비율은 달라지게 된다. 이런 부분 역시

보험 가입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넷째, 다양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생 원인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모두 사회보

험 제도 자체의 구조적 한계에 의거한 것이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역시 사회

보험 구조의 변화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직장보험 의무적용대상자 선정을 위해 현재 작동하고 있는 노동시간이나

계속근로기간 기준은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기준, 즉 보

험료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 가입을 위한 가장 최소한의 기준만을 적용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사회보험의 구조적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한국에서 사

회보험 가입의 법·제도적 규제를 완화하기는 어렵다.

또한 위에서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생 원인으로 제시된 낮은 기여능력, 기여 대

비 낮은 급여,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 역시 장기적·정기적 기여로 운영되는 사회보

험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즉 보험료 기여

가 어려운 저임금의 노동자, 이런 노동자의 증대는 결과적으로 사회보험 사각지

대의 증대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또한 비정규노동자들의 고용이 단절적이기 때

문에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Jacques Freyssinet, 2002: 124; Tomoko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사회보험제도를 중심으로

- 157 -

Furugori, 1993; Alain Euzeby, 1988: 548). 때문에 위에서 제시된 사회보험 사각

지대 발생원인의 대부분은 결과적으로 단순히 사회보험 제도의 일부 변화만으로

현재 사회보험 사각지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생원인은 근본적으로 사회보험과 노동

시장과의 구조적인 부조화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정규직에 기

초한 사회보험이 변화된 노동시장과 조응하지 못함으로써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실제 사각지대 문제에 접근할 경우에는 직장보험의 경우에는 기업

주의 기여회피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며, 실질적으로 집단별로 사각지

대에 놓이게 되는 메커니즘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집단별로 세분화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이라는 특징을 감안한 대

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아래에서는 건설일용직노동자에 집

중하여 이들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생 원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해본다.

② 사회보험 급여에서의 사각지대 

사회보험 급여측면에서의 사각지대는 사회보험의 급여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

구하고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사회보험의 경우 국민연금, 고

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모두 그 특성이 상이해 보험급여가 이뤄지지 않는 다

양한 이유가 있다. 첫째, 국민연금은 보험 가입에서의 사각지대에 좀 더 집중한다.

이는 국민연금 제도 운영시기가 짧아 보험급여에서 배제된 노인층이 상당히 많고

10년만 가입하면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특례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급여측

면에서의 사각지대의 규모,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가입의 사각지대에 집중한다. 둘째, 고용보험은 중기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보험에 비해 급여지급 기준이 까다로운 특징이 있다.

이에 고용보험은 보험 가입측면, 보험 급여 측면 두 가지 측면에서 사각지대규모

에 접근한다. 셋째,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보험에 비

해 가족단위보험 성격이 강한 특징이 있다. 때문에 보험가입측면도 중요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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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보험급여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보험료 체납이나, 보험급여대상자이지만

실제 건강관련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보험에 적용되지 못하는 비급여항목 등이

오히려 건강보험의 경우 사각지대라 할 수 있다73).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사이의 사각지대 

위에서는 각각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개념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각

제도들은 유기적으로 서로 연계되고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단순히 제도별 사각

지대에만 집중해서 살펴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즉 사회보장에 대한 다양한 개

념 정의 속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보편주의의 대표주자라 할 수 있는 사회보

험과 선별주의의 대표주자라 할 수 있는 공공부조제도가 함께 존재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제도는 유기적으로 얽혀있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사회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공공부조나 사회보험이 작동한다. 이런 두 제도간의 작동 메커니즘

에 의해서 대상자가 중복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두 제도 사이의 간격이

너무 멀어서 사회적 필요가 있는 대상자들이 사회보장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

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발생되는 사각지대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이는 첫째, 어떤 제도에 의해서든 사회적 위험이 닥쳤을 때 사회보장

73) 우선, 사회보험 가입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부터 정리하면 첫째, 사회보험의 직장가입자
로 가입되기 위한 자격기준이 엄격한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김연명·윤정향, 2003; Greet

Brosens etal, 2006). 둘째, 사회보험의 관리운영능력문제가 자주 지적된다(ILO, 2000: 196). 특히,

불법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기여회피가 사회보험의 관리운영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
다. 셋째,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 간주되는 것이 바로 노동시장의 변화이다(Bailey·Turner 1997:

5-6, 성은미, 2007). 사회보험은 기본적은 보험료를 정기적이고 장기적으로 낼 수 있는 사람들을 
가입대상자로 한다. 그러나 최근 실업자의 증대는 사회보험 가입자의 감소로 연결된다(Freyssinet,

2002: 126). 또한 정규적인 고용관계에서 벗어난 여성-비정규노동자의 증대 역시 사회보험 가입이 
어려운 노동자의 증대로 연결되어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증대된다(Brosens etal, 2006; Euzeby,

1988). 넷째, 가족관계이다. 상당수의 사회보험은 가족단위 보험이다. 비정규직인 여성노동자와 사
업주 모두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이득이 될 수 있어서 사회보험 기여를 회피할 가능성
이 있다(八代尚宏, 2000: 25; Pascale Vielle·Pierre Walthery, 2003). 다섯째, 한국적 특징으로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이다. 노동자로 인정되지 못하거나 혹은 작업장 내에서 보험을 가입하지 못
해도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
입의 보험료 부담, 보험료기준이 서로 상이하다는 점이다. 때문에 보험가입에 대한 소득자의 이해
관계가 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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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체적으로 어떻게 위기상황에 작동하는지 보여주기 때문이다.

둘째,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즉 각 제도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스템적으로 제시될 필

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공공부조를 확대할 것인지, 사회보험을 확대할 것인지, 아

니면 기초연금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지, 사회보험제도의

특성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인지 등 다양한 시스템적인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방

안들이 논의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경우 대부분 개별제도별 제도개선에만 집중되

어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관계를 사회보험 가입

보다 급여부분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3.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사각지대 현황

1) 공공부조에서의 사각지대 

<표 15>는 한국의 빈곤비율, 빈곤층의 가구원수 등을 살펴본 것이다. 2010년

절대빈곤층 즉 최저생계비 이하의 경상소득을 가진 가구는 14.2%이며, 최저생계

비 120%이하의 차상위계층가구는 18.2%, 상대빈곤 즉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중위

소득 40%미만의 상대빈곤가구는 13.6%, 중위소득 50%미만의 상대빈곤가구는

18.5%이다.

항목 
빈곤

비율(%)

가구원수

(명)

가구주연령

(세)
가구주성별(%) 취업인원

수(명)남 여 전체
절대빈곤층 14.2 1.99 59.85 10.0 25.2 14.2 0.41
차상위계층 18.2 2.10 58.9 12.8 32.1 18.2 0.5
상대빈곤(중위소

득 40% 이하)
13.6 1.98 59.87 9.6 23.9 13.6 0.40

상대빈곤(중위소

득 50%이하) 
18.5 2.10 58.84 13.0 32.7 18.5 0.51

자료 : 통계청, 2010,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표 15> 빈곤비율, 빈곤층의 가구원수, 가구주 연령, 성별, 취업인원수(201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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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는 평균 2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절대빈곤층과 중위소득 40%미만

의 상대빈곤가구는 평균가구원수가 2명이 되지 않는 반면, 차상위계층과 중위소

득 50%미만의 상대빈곤가구의 평균가구원수는 2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빈곤가구의 가구주 연령은 59세~60세로 고연령층에 집중되어 있다. 가구주의 성

별을 살펴보면, 남성가구주 중에서 절대빈곤층에 속한 비율은 10.0%, 여성가구주

중에서 절대빈곤층에 속한 비율은 25.2%로 나타나고 있어서 여성가구주가 빈곤에

빠질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차상위계층과 중위소득 50%미만의

상대빈곤가구에서는 여성가구주 중 빈곤층에 속한 비율이 32%가 넘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한국의 빈곤가구의 특성을 정리하자면, 고연령층의 1인~2인 가구가 대다수이며,

여성가구주인 경우 빈곤에 빠질 확률이 높고, 취업 가구원에 0.5명에 불과해 2가

구 중 1가구는 취업자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 사각지대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한다. 첫

째,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통계연보를 활용한 방법이며 둘째, 「가계동향조사」를

통한 실제 통계자료이다.

첫째,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집계자료를 통해 사각지대 규모를 살펴보면, 절대빈

곤가구의 31.2%, 차상위계층 가구의 24.3%, 중위소득 40%기준 상대빈곤가구의

32.5%, 중위소득 50%기준 상대빈곤가구의 23.9%가 기초생활보장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초생활보장제는 최저생계비 기준을 적용한 절대빈곤가구

의 30%정도만을 지원해 실제 빈곤가구의 70%정도가 기초생활보장제의 사각지대

에 놓여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가계동향조사」를 통한 원자료를 활용해보면, 절대빈곤가구의 18.4%만

이 기초생활보장제 등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차상위가구와 중위

소득 50%미만의 상대빈곤가구 등이 기초생활보장제 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이 18.9%에 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계동향조사」는 기초생활보장

제 뿐만 아니라 모자가구,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지급,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의

현금수혜가 포함되어 조사된다. 때문에 아래에 제시된 것에 비해 실제 기초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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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제 수급비율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에서 제시된 두 가지 자료에 의하면, 모두 기초생활보장제의 사각지대 규

모가 70-80%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비록 자산 등이 함께 고려되진 못

했지만, 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 아래인 사람들의 70-80%가 기초생활보장제의 급

여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항목

가구수

(빈곤가구 도출을 위해 

활용된 빈곤비율)

빈곤가구 중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비율(%)

전

체 

집

계

자

료 

활

용

주민등록상 가구 19,865,179

기초생활보장제 수급가구 878,904

절대빈곤가구수 2,820,855(14.2) 31.2 

차상위계층가구수 3,615,463(18.2) 24.3 

상대빈곤가구수(중위소득 40%) 2,701,664(13.6) 32.5 

상대빈곤가구수(중위소득 50%) 3,675,058(18.5) 23.9 

가

계

동

향

조

사

절대빈곤가구 18.4 

차상위가구 18.9 

상대빈곤가구(중위소득 40%) 18.3 

상대빈곤가구(중위소득50%) 18.9 

* 빈곤가구수 : 인구수×해당 빈곤비율(표 2참조)

자료 : 통계청, 2010, 「주민등록상 세대수」.

보건복지부, 201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복지부내부자료)」.

통계청, 2010,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표 16> 빈곤별 기초생활보장제수급비율(2010년 기준)(단위 : 가구수, %)

2) 사회보험 사각지대

(1) 사회보험 가입측면에서의 사각지대 

사회보험 가입측면의 사각지대를 알아보기 위해 앞의 기초생활보장제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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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총 가입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가입자

(천명)

취업자 대비 

가입비율(%)

가입자

(천명)

임금노동자 

대비 

가입비율(%)

가입자

(천명)

비임금근로자 

대비

가입비율(%)

국민연금 13,572 57.7 9,867 60.0 3,628 51.4 

건

강

보

험

가입자

20,256

86.2 

12,145

73.8 

8,110

(적용인구 

: 48,613)

(적용인구:  

31,412)

(적용인구: 

17,200)

고용보험 9,760 59.3
*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77천명, 납부예외자는 5,052가구임.

** 취업자 : 23,506(천명), 임금노동자 : 16,454(천명), 주민등록상 인구 : 49,773(천명), 주민등록상 가구수 
: 19,261(천 세대).

자료 : 통계청, 2010, 「경제활동조사」.

보건복지부, 2010, 「보건복지통계연보」.

<표 17>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자 및 가입비율(2009년 기준) (단위 : 천명, %)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집계자료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활

용한다. 우선, 아래 <표17>을 통해 집계자료를 활용한 사각지대부터 살펴보자.

첫째,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2009년 기준으로 13,572명이다. 이 수치는 납부예외

자74)를 제외한 수치이다. 취업자 대비 국민연금가입비율은 57.7%, 임금노동자 대

비 사업장 가입비율은 60%, 비임금근로자 대비 국민연금가입비율이 51.4%로 나

타나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 사각지대는 전반적으로 42.3%, 임금노동자는 40%정

도, 지역가입자는 49%정도가 사각지대로 나타났다. 반면, 건강보험은 다른 보험에

비해 가입비율도 높고, 적용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가입자현황부터 살

펴보면, 취업자 대비 86.2%, 임금노동자 대비 73.8%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적용

인구를 살펴보면, 전체 인구대비 건강보험 적용인구비율이 97.7%로 나타나고 있

어 전반적으로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인구는 극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4) 납부예외자란 학생, 군인, 실업자 등 연금에 가입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때
문에 이들은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고 보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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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정규
직

비정규

기간제 무기한 
한시근로

시간
제 파견 용역 특고 가내

근로
일일
근로

국민
연금

미가입 14.3 52.0 27.0 71.2 81.4 29.2 35.8 63.8 86.2 71.9 

직장가입 81.6 34.6 66.8 14.9 8.5 62.7 59.5 0.3 4.6 1.9 

지역가입 4.1 13.3 6.2 13.9 10.2 8.0 4.7 35.8 9.2 26.1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건강
보험

미가입 1.3 4.5 2.0 8.7 6.2 1.9 1.6 3.2 4.6 8.0 

직장가입 82.5 38.7 74.1 17.6 9.6 72.2 81.1 0.8 6.2 2.3 

지역가입 10.2 32.1 12.0 41.2 36.7 13.2 8.0 64.3 38.5 60.3 

의료급여 0.5 2.0 1.5 2.3 3.4 1.9 1.6 1.0 0.0 3.0 

직장피부양 5.5 22.8 10.4 30.2 44.1 10.8 7.6 30.6 50.8 26.4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고용
보험

미가입 21.3 62.0 27.6 83.2 90.0 30.0 24.4 97.8 95.4 94.0 

가입 78.7 38.0 72.4 16.8 10.0 70.0 75.6 2.2 4.6 6.0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종사상, 지위상 임시직 중에서 고용계약기간을 정했거나, 재고용 가능성이 없는 경우 비정규직으로 
분류함.

자료 : 통계청, 2010,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표 18> 고용형태별 사회보험가입비율(2010년 기준) (단위 : %)

고용보험은 지역가입자가 없기 때문에 임금노동자 대비 가입비율을 살펴보면,

고용보험 가입비율은 임금노동자 대비 59.3%로 나타나고 있어 임금노동자 중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비율이 40.7%로 나타나

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집계자료를 활용한 사각지대는 국민연금 40%, 특히, 지역

가입에서의 사각지대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가입비율이 높고,

적용비율이 높아서 전 국민의 97%정도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

보험은 취업자 대비 사각지대가 58%, 임금노동자 대비 40%가 사각지대로 나타났

다. 이를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아래 <표 18>와 같다.

국민연금의 경우 정규직의 미가입, 즉 정규직의 사각지대규모는 14.3%지만, 비

정규직의 경우 52.0%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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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규직의 경우 82%정도가 직장보험가입자이지만, 비정규직은 34.6%만이 직장

연금가입자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 중에서 시간제, 특수고용, 가내근로, 일일

근로의 경우 직장연금가입비율이 10%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시간제와 가내근로

의 경우에도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80%가 넘으며, 일일근로의 경우에도 71.9%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건강보험은 정규직의 경우 상당수 직장가입이지만, 비정규직의 경우 38.7%만이

직장가입자로 나타났다. 연금과 마찬가지로 시간제, 가내근로, 일일근로의 경우

직장가입비율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고용보험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서 정규직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비율이 21.3%정도이지만, 비정규직의 경우 62%정도가 고용보험에 미가입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요컨대, 현재 전체 취업자, 임금노동자 대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사각지대는 40%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고용보험이 임금노동자만

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자 대비로 할 경우 사각지대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건강보험은 피부양자 규정으로 인해 건강보험에 적용

되지 않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와 같이 실제

응답치를 중심으로 사각지대 규모를 살펴보면, 비정규직의 사각지대가 크고, 직장

보험으로 가입되지 않는 비율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비정규노동자 중

에서 시간제, 가내근로, 특수고용, 일일근로의 경우 사각지대 규모가 클 뿐만 아니

라 직장보험이 아닌 지역가입자인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사회보험 급여에서의 사각지대 

앞에서는 사회보험 가입에서 나타나는 사각지대를 살펴보았다. 사회보험은 보

험에 가입되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기에 국민연금, 고용보험과 같이 대략 40%

정도의 임금노동자의 경우 처음부터 급여에 대한 접근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도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역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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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60세 이상 인구

의 노령연금수급

비율(%)

평균노령연금

수급액(원)

60세 

이상 인구 

60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

보건복지 통계

연보 (2009년) 
39.2

2,705,617

(매월 225,468상당)

5,267

(천명)

2,065

(천명)

「가계동향조

사」(2010년)
35.5   

2,325,828

(매월 193,819)*

2,653 

(천 가구)

942 

(천 가구)
* :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국민연금, 사립학교직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포함한 수치임.

자료 : 보건복지부, 2010, 「보건복지부통계연보」.

통계청, 2010,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표 19> 60세 이상 인구의 노령연금수급비율, 노령연금수급금액(2009년, 2010년 기준)

➀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장기보험이지만, 도입되어 운영된 역사가 길지 않아서 수급비율이

낮은 특징이 있다. 아래 <표 19>는 중앙정부의 집계자료와 통계청의 조사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보건복지부통계연보를 활용한 경우 60세 이상 인구 중 노령연금

을 받는 비율은 39.2%, 「가계동향조사」에 의하면 35.5% 정도가 공적연금을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수급액은 보건복지부통계연보에 의하면, 매월 22만 5천

원 정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계동향조사」에 의하면 매달 19만 3천 원

정도 연금을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➁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첫째, 보험료 체납문제로서

보험료 체납시 보험급여를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둘째, 비급여항목

문제이다.

첫째, 보험료 체납문제이다. 2010년의 경우 부과된 보험료의 총징수율이 높아져

서 97.49%가 징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해당 연도에 징수율은

아직 90%가 되지 않고 있어서 대략 건강보험 특히,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된 세대

에게 부과된 보험료 10%정도가 해당 연도에 걷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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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총비용(억 원) 1인당 평균 의료이용비용(원) 비율

계 436,281 892,066 100%

급여비 324,966 664,460 74.5%

본인부담금 111,315 227,606 25.5%

자료 : 건강보험관리공단, 2011, 「2010년 건강보험주요통계」.

<표 21> 건강보험 급여비 및 1인당 비용(2010년 기준) (단위 : 억원, 원)

다(건강보험관리공단, 2011).

구  

분
부  과  액

징            수            액

계 총 징수율 당  년  도 당년도 징수율

2010 6,374,589,856 6,214,325,417 97.49 % 5,637,197,569 88.43 %

자료 : 건강보험관리공단, 2011, 「2010년 건강보험주요통계」.

<표 20> 건강보험료 부과액 및 징수율(2010, 단위 : 천 원)

실제 2011년 5월 1일 기준으로 지역건강보험에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가

구수는 1,520,50075)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0년 지역보험에 가입된 7,940,227의

19%가 넘는 수치이다. 때문에 보험가입 측면에서만 살펴보면, 사각지대 규모가

적지만 보험료 체납을 고려해보면, 19%정도의 건강보험체납자는 보험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건강보험 사각지대는 비급여항목에 대한 진료에서 발생한다. 보험가입

자이거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더라도 보험이 되지 않는 의료적 처지

가 발생할 경우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 역시 또 다른 사각지대라 할 수 있다. 아

래 <표 21>은 현재 건강보험 의료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급여비 및 1인당 본인부

담금을 살펴본 것이다.

1인당 평균 의료이용 비용은 892,066원, 이 중에서 건강보험 급여는 664,460원,

75) [줄줄 새는 건보재정] 고소득 전문직 악성 체납자 5만명 넘는다, 2011. 5.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4912

762&cp=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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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606원이 본인부담금으로 이는 전체 의료이용금액의 25.5%를 차지하는 비율이

다. 아래에서 제시한 연평균 비용은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를 기준으로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고연령, 저소득층, 만성질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아래에서 제시

한 것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 요컨대, 건강보험의 경우 가입측면에서 사각지대

가 크지 않지만, 적용과정에서 보험료 체납 등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비율이

19.2%에 달하고 있어 급여측면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구가 상당수 존재한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인부담금이 전체 의료비용의 25.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성질환자 등 의료이용이 빈번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으로 인

해 의료이용이 제한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➂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비자발적 실업자에게만 급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 이직

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또한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이여야 고용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측면에서의

사각지대가 클 뿐만 아니라 위에서 제시한 두 가지 조건으로 인해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실업급여 수혜률을 살펴보면, [그림 9]와 같다.

[그림 9] 실업급여 수혜율(단위 : 천명, %)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2010, 「2009년 고용보험통계연보」, 46p.

2004년 실업률은 3.7%, 2009년 3.9%로서 실업자수는 2004년 86만명, 2009년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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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9천명이다. 한편, 실업급여수급자는 2004년 17만3천명, 2009년 37만9천명으로 실

업급여 수급비율은 2009년 42.6%로 나타나고 있다. 요컨대, 고용보험의 경우 자영

업자를 포함하지 않아 사각지대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임금노동자 중에서도 비

정규직노동자는 절반정도가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급여조건 역시

까다로워 실업자의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 급여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4. 사회보장 사각지대

1)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서의 사각지대 

사회보장의 총체적 사각지대는 두 가지 측면, 즉 현재의 급여측면과 미래의 급

여라 할 수 있는 사회보험 가입측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7]은 현재 받는 급여부분과 미래에 받게 될 사회보험 가입부분을 빈곤상태별, 가

구주의 종사상지위별로 살펴본 것이다.

현재의 급여측면에서 살펴보면, 빈곤상태별로 절대빈곤층의 60.8%, 최저생계비

120%미만의 세대의 경우 65.5%, 최저생계비 150%의 가구의 경우 69.6%가 사각

지대로 나타난다. 이렇게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의 공적지원이 적은 이유는 첫

째, 기초생활보장제의 사각지대가 크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보험의 급여 역시 상

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 사각지대가 크고, 노령, 질병, 실업과 같

은 사회적 위험이 닥쳤을 경우에만 보험급여가 이뤄지기 때문에 특정 위험이 없

는 한 사회보험 급여를 받지 못한다. 이에 현재 사회보장제도는 소득과 관련해서

볼 때, 절대빈곤층이 아닌 경우에는 공적인 지원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이른바

차상위계층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나 사회보험 모두에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생

활에 있어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미래의 급여 즉 사회적 위험이 닥쳤을 때를 대비할 수 있는 사회보험 가입현황

을 살펴보면, 한국의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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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빈곤상황별로 살펴보면, 절대빈곤층의 91.4%, 차상위계층의 79.2%, 차차상위

계층의 60.3%는 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비빈곤층의 사각지대를 종사상지위

별로 살펴보더라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상용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50%이상의

국민연금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절대빈곤층, 차상위, 차

차상위의 사각지대는 97.2%, 86.1%, 74.2%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사회보장 급여 사회보험 가입
기초생활

보장제
사회보험 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비
빈
곤
층 

상용직

89.3 4.8 0.9 19.4

99.195.2
7.1

80.60.1
3.6

임시일용직

80.5 49.8 19.8 60.5

80.2
14.1

50.2 39.50.1
5.3

고용, 자영업

84.7 31.8 9.5 79.8

90.5
12.5

68.2 20.20.2
2.6

기타

87.2 58.6 12.6
88.4

87.4
6.5

41.4 11.66.3

비경활

56.4 75.8 53.3 83.833.8

46.70.6 24.2 16.29.2

최저생계비 150% 

69.6 60.3
28.1

74.2
71.9

20.6
9.0 39.70.9 25.8

최저생계비 120%

65.5
79.2 47.6

86.123.9
52.410.4

20.80.2 13.9

절대빈곤층

60.8
91.4 55.0

97.229.7
45.08.6

8.60.7 2.8
통계청, 2010,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10] 빈곤상황별 사회보장 수급, 사회보장 가입 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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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60세 

이상 인구

60세 이상 노령연금 60세 이상 기초연금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수 수급비율 수급자수 수급비율 수급자수 수급비율

보건복지부

통계연보

(2009년) 

5,267

(천명)

2,065

(천명)
39.2(%)

3,630

(천명)
68.9(%)

457

(천명)
8.7(%)

「가계동향

조사」(2010년)

2,6539

(천가구)

942

(천가구) 
35.5(%) 

1,123

(천가구) 
42.3(%)   

421

(천가구)
15.9(%) 

주 :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국민연금, 사립학교직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포함한 수치임.

자료 : 보건복지부, 2010, 「보건복지부통계연보」. 통계청, 201,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표 22> 60세 이상 인구의 노령연금수급비율, 노령연금수급금액(2009년, 2010년 기준)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첫째,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함께 고려할 경

우에도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규모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이다. 둘째,

차상위, 차차상위와 같이 현재 생활유지에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게 현실적인 급

여가 이뤄질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한국에는 전무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셋째, 차상위, 차차상위, 임시일용직, 기타 고용형태, 비경활인구의 경우 미래

의 급여라 할 수 있는 사회보험 가입측면에서도 사각지대가 규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이들이 이후에 노령이나 실업과 같은 사회적 위험이 닥쳤을

경우에도 사회보험으로부터 급여를 지원받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2) 60세 이상 노인에 대한 사회보장 사각지대 

공공부조와 사회보험간의 관계 속에서 사각지대를 규명할 때, 집중되어야 하는

두 번째 부분이 바로 60세 이상 노인부분이다. 실제 특정 집단 즉 60세 이상 노

인에게 어떤 급여들이 이뤄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보장 사

각지대를 살펴보았다. <표 22>는 보건복지통계연보, 「가계동향조사」에 제시된

공적인 연금, 기초생활보장제의 수급현황이다. 보건복지부통계연보의 자료는 개인

단위이며 「가계동향조사」는 가구단위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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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인구의 노령연금수급 비율은 앞장에서 제시했듯이 39.2%, 35.5%로

나타나고 있다. 60세 이상 인구의 기초연금수급비율을 살펴보면, 보건복지통계연

보에서 68.9%, 「가계동향조사」에서는 42.3%로 나타나고 있다. 60세 이상 인구

및 세대의 기초생활보장제 수급비율은 보건복지부통계연보에 의하면 8.7%, 「가

계동향조사」에 의하면 15.9%이다. 이런 수치상의 차이는 자료의 단위, 취합방식

에 따른 것이다. 다만, 앞서 제시했듯이 「가계동향조사」에 제시된 수급률은 일

정정도 과대평가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림 11]은 노인가구의 공적 급여부분과 중복되는 급여부분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노인가구 중에서 공적연금만을 받는 가구는 23.5%, 기초연금만 받는

가구는 25.0%, 기초생활보장제만을 받는 가구는 4.2%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1] 60세 이상 노인의 공공 급여 사각지대(2010년 기준) (단위 : 천 가구,%)

통계청, 2010,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 모두 받는 경우가 8.0%, 공적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제 모두 받는 대상자인 비율이 2.7%, 기초연금, 공적연금, 기초생활보장제 대상자

모두 해당되는 경우 1%정도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어떠한 급여도 받지 못하는

비율은 27.3%로 나타나고 있어서 현재 60세 이상 노인인구 중 27.3%정도는 공적

인 노후소득을 전혀 보장받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국민연금의 제도성숙기간을 감

안할 때 생각보다 사각지대 규모가 적은 편인데,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기초연금

이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인인구의 27.3%의 가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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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상황 소득수준 가구주의 종사상지위 

 항목 %  항목 % 항목 %

절대빈곤 24.5 중위소득 50%미만 15.6 상용 26.5 

차상위 5.3 중위소득 50%-중위소득 34.5 임시 12.7 

차차상위 8.5 중위소득 -중위소득150% 12.9 일용직 6.9 

비빈곤 61.6 중위소득150%이상 37.0 고용주 3.9 

합계 100.0 합계 100.0 

자영자 14.0 

무급가족종사자 0.1 

기타 1.0 

비경활인구 34.8 

합계 100.0 

자료 : 통계청, 2010,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표 23> 60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 중 사회보장 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의 특성(단위 :%)

경우에는 어떠한 공적보장에서도 배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와 같이 공적인 급여에서 배제되어 있는 27%가구는 어떤 가구들일까?

<표 23>은 27%의 노인 가구 중 사회보장 급여에서 배제된 가구의 특성이다.

이들 중 절대빈곤상황에 놓여있는 가구는 24.5%, 차상위, 차차상위까지 포함할 경

우 38.4%정도가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40%정도는 저소

득층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중위소득 기준으로 소득수준별 분포를 살펴보면, 중위소득 50%미만

인 가구가 15.6%, 중위소득50%∼중위소득까지의 가구가 34.5%, 중위소득 150%이

상인 가구가 37.0%로 나타나고 있다. 즉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볼 경우 중위소득

을 기준으로 하여 일종의 정규분포가 아니라 27%의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놓여있

는 노인가구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으로 양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더라도 노인가구 가구주 중 상용직인 비율이

26.5%, 고용주, 자영자 비율이 18%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가구주가 비경활인구

인 경우도 34.8%, 임시 및 일용직인 비율 역시 19%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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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용직노동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FGI는 일반적으로 특정상황과 문제에 대해 집중적이고 깊이 있는 탐색을 위해

진행되는 소규모 인터뷰방법이다. 일용직 중에서 건설일용직의 사회보험 현황과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건설일용직노동자를 대상으로 FGI를 진행하였다.

건설일용직노동자를 선택한 이유는 고용형태상 법적인 사회보험 사각지대와 기

여회피가 혼합된 형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일용직은 그 비율이 감소하고는 있지

만, 여전히 임시직과 함께 비정규노동직종 중 중요한 고용형태라는 점에서 일용

직에 집중하도록 한다.

1) 포커스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개요  

FGI는 부천의 0000 건설현장에서 골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6명의 참여자로

이루어졌다. 인터뷰의 내용은 크게 건설일용직의 업무진행방식과 사회보험에 대

한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되었다.

첫째, 건설일용직의 업무진행방식과 관련하여서는 일자리를 구하는 방식, 건설

현장에서의 업무진행방식으로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둘째, 사회보험별 가입현황 특히, 직장보험과 지역가입의 현황 및 사회보험 가

입에 대한 이해관계에 대해 질문하였다.

셋째, 건설현장에서 사회보험에 미가입되는 원인에 대해 질문하였다.

2) FGI의 결과분석 

(1) 건설일용직노동자의 업무진행방식 

우선, 일자리를 구하는 방식은 건설일용직노동자의 업무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골조 등과 같이 업무의 특성상 평균 12명∼15명이 팀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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뤄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자들이 때때로 인력시장 등을 통해서 일자리를 구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팀별로 이동하며, 팀에서 함께 일했던 인맥을 통해 일자리

를 구한다.

현장에 들어가는 것이 인맥이에요. 먼저 한 사람이 들어가있으면, 다른 사람이 
일자리를 알선해주죠. 그 현장에서 몇 명 필요하다 하면 먼저 들어가신 분들이 
조합에 연락을 하고 그러면, 조합에서 몇 명 필요하다 하면서 연결해주죠.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더 많은 인력이 한팀을 구성하기도 하지만 작은 사

업장의 경우에는 5명이 일한 경험도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골조

와 같은 업무는 그 특성상 큰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페인트 등 혼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의 특성상 인

맥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기도 하지만, 인력시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대답했다. 또한 업무의 특성상 혼자서 업무를 진행할 수도 있어서 사업장

규모는 다양하다고 응답하였다.

(골조는) 최소 12~15명이 한 팀을 이뤄 일하죠. 규모에 따라 다르죠. 그런데 기
본적으로 목수들이 들어가는 현장은 기본이 좀 있죠. 특히, 빌라 같은 경우는 기
본이 5개 층이니까 일정 규모 이상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건 팀을 구성해서 들어갈 때 이야기구요. 혼자서 인맥 찾아서 떠돌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다른 팀) 지원나갈때 며칠 일하고, 바쁠 때 도와주고 나오
고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구요. 

둘째, 업무 특성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팀을 구성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최소 2달 이상 업무를 추진하고, 현재 작업장의 경우

최대 1년간 계속 근로가 보장된 상황이라고 인터뷰했다. 그러나 다른 팀업무를

지원 하거나 업무를 혼자 진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간이 정해져있지 않다

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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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장)올 9월 말에 들어왔고요. 골조가 마감될 때까지니까 내년 9월 초, 9
월말까지는 일을 하지 않을까 해요. 길게 보면 1년이지만 그렇게는 사실 힘들고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 이런 현장은 드물죠. 

(근로기간은) 현장에 따라 다른데, 회사하고 단체협약을 맺었으니까 이 현장은 골
조가 끝날 때까지 계약이 맺어져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돈이 안 맞으면 나가는 
상황이니까 수시로 바뀌죠. 

셋째, 현재는 일용직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경기상황이며, 일용직의 특성상

일을 많이 하는 경우 최대 20일까지 하기도 하지만, 일이 없을 경우에는 5일 일

하기도 하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2) 사회보험 가입 현황 및 이해관계 

건설일용직노동자의 경우 공사규모가 크다고 해서 모두 동일하게 직장사회보험

에 가입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건설현장에서 사회보험 가입

이 건설현장 규모뿐만 아니라 근무일수가 직장보험 가입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현행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법에 의하면, 월 20일 이상 근무해야 직장보

험에 가입할 수 있다. 때문에 20일보다 근무일수가 적은 경우에는 직장사회보험

의 의무가입대상자가 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동일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A라

는 건설일용직노동자가 1월에 22일 일한 경우 직장사회보험 가입대상자이지만, B

라는 건설일용직노동자가 1월에 18일만 일하게 되면 직장사회보험 가입대상자가

되지 못한다.

또한 비록 1월에 직장보험에 가입되었더라도 2월달에 20일 미만으로 일하게 되

면 2월에는 지역보험 가입자가 되거나 미가입자가 된다. 따라서 매달 건설일용직

노동자는 직장사회보험과 미가입자, 지역사회보험 가입자로 왔다 갔다 하는 현상

이 발생하고 있었다.

단협되었다고 다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건 아니구요. 20일 이상 일해야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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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보험하고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19일만 일하게 되면, 
일단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에서 가입에서 제외되죠.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은 
하루를 하더라도 그건 되는데,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은 들쑥날쑥해요. 

(사업장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고) 현재 여기도 똑같아요. 이번 달에 내가 20일 
미만으로 일하면 보험에 가입이 안 되고, 다음 달에는 내가 20일 이상 일하면 
가입이 되죠. 왔다 갔다 해요. 

FGI에 참여했던 6명의 인터뷰에 의하면 건강보험에는 모두 가입을 하고 싶어

하지만,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되느냐,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느냐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고 인터뷰했다. 중요한 것은 건설일용직노동자의 경우 노동

자와 기업주가 보험료를 함께 부담하는 직장건강보험료보다 지역건강보험료가 더

낮아서 최대 2배정도 보험료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일반적으로는

지역건강보험료가 직장건강보험료보다 높아 비형평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논의되

어 왔으나 실제 건설일용직노동자들과의 FGI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직장건강보험

보다 지역건강보험료가 낮다는 것이다. 이는 건설일용직노동자들의 임금이 들쑥

날쑥하다는 점에서 지역건강보험료가 낮은 등급으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대형건설현장과 같은 곳에 6개월이나 1년 정도 계속 근로할 경우 직장건

강보험에 가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경우 이후에 지역건강보험으로 이

동시 그 전에 내던 보험료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급속하게 늘어나게 된다고 지

적했다. 문제는 지역건강보험으로 이동할 당시에는 실직 상태이거나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해 근무일수나 계속근로가능성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때문에 대형 건설현장이라고 해도 건설일용직노동자들이 직장건강보험 가입을 선

호하진 않는다고 인터뷰하였다.

의보가 웃기는 게 뭐냐면, 대다수의 일용노동자들이 20일 이상 일하는 사람이 거
의 없어요. 평균 1년 잡아야 180일-200일 정도거든요. 한 달에 20일 이상 일하
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역의보를 많이 하는데,  많이 내야 6만원 
내거든요. 직장의보는 거의 배잖아요. 그러다가 운 좋게 이 현장처럼 1년 동안 
20일 이상 일했다 치면, 1년 동안 의보로 나가는 돈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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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 현장 끝나고 나면 몇 달 놀 수도 있고, 실업상태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지역의보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예전에 내던 그 수준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1년 동안 높게 냈으니까 그 금액으로(높은 금액으로) 나와요.  

또한 건설일용직노동자와 같이 매달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을 이동하는 경우 아

주 복잡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단위 가입과 가족단위 가입문제이

다. 즉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보험은 가족원수나 자동차 등과 관련 없이 자신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가 부과된다. 또한 다른 소득이 있는 가구원을 제외

하는데, 이는 직장보험이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노동자가 가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반면, 지역건강보험은 철저하게 가족단위의 보험방식이다. 때문에 가구

원수, 차량 등이 중요한 보험료 책정 기준이 된다. 건설일용직노동자는 이 두 보

험을 매달 왕복하면서 혼란스럽고 행정적으로도 복잡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나 같은 경우는 부인이 직장을 다니거든요. 부인이 직장 다니면서 우리 부인이 
내 것까지 낸단 말이야. 그럼 나는 여기 일 다니면서 나는 나대로 낸다고 이게 
뭐하는 거냐고. 한 가정에 부인이 내 것까지 내니까. 의료보험으로 나가는 돈이 
한 8만원 내는 거야. 부인은 부인대로 내고, 나는 나대로 내고

마누라꺼로 되어 있어서 내가 밑에가 있어. 어디가면 무슨 관계냐고 물어요. 부
인이 한국사람아니기 때문에 이름이 이상하니까 자꾸 어떻게 되냐고 물죠. 

(이 현장에 와서) 건강보험증 나와보니까 내 이름만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마누라
가 왜 당신이름만 있냐고 하더라고, 왜 나면 적어져 있냐고. 

동료 하나가 의료보험공단에 가서 따졌대. 부인도 내고 나도 낸다고 따지니까 제
일 적게 낸 사람 것 있잖아여. 5천원, 만원 이러면 5천원까지만 돌려주더래. 그
래서 나도 언제 한번 가볼라고.

국민연금의 경우 대부분 지역국민연금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하

지만 최근 들어 국민연금관리공단 관리체계가 강화되어 주위에서 국민연금에 가

입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지역보험예외신청을 해 놓아서 지역보험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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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많고 월 20일 근로기간 때문에 지역보험과 직장보

험을 왔다갔다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 지역보험에는 가입하지 않

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역시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의 보

험료 차이가 두 배 가까이 나타난다고 응답하였다.

연금은 예외신청을 해서 안 나와요. 그런데 이런 현장에 오게 되면 사업장으로 
되니까 연금이 나가는데, 이 현장 끝나면 연금도 안 나가고, 그냥 자동으로 되나 
봐요.

지역연금이 보험료가 낮죠. 최대한 낮은 금액을 선택하니까. 소득이 얼마인지 불
확실하니까 내 평균소득이 150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국민연금에 가입은 안하고 있지만 노후소득불안정 문제 등이 예상되면서 국민

연금에는 가입하고 싶다고 의사를 표현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높은 보험

료와 최소가입기간을 지키지 못해 급여를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표출

하기도 했다.

연금도 나이 먹을수록 필요하죠. 우리는 여기서 혹사를 너무 많이 당하는거잖아
요. 일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나이 먹어서는 자식한테 의지를 할꺼
야, 어디에 의지를 할꺼야~

10년 이상이 가입되어야 하는데, 납부 예외나 들쑥날쑥해서 10년 이상 되는 사
람들 거의 없을 거예요.

고용보험의 경우 가입여부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할 때, 전반적인 반응은 가입

보다는 고용보험 급여에 대한 불만으로 연결되었다. 즉 건설일용직을 위한 고용

보험 등이 만들어졌지만, 급여를 받기 위한 가입기간을 채우기가 어렵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였다. 또한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한 직장에서 6개월 이상 일해야

급여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건설일용직노동자와 같이 한 직장에 6개월 이

상 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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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언제 다시 근무하게 될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보험 급여를 신청하게

되었다가 다른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 고용보험급여가 줄어들고 나머

지 수당이 지급되는 시기가 너무 늦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

이 높아 아예 고용보험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때문에 건설일

용직과 같은 경우 고용보험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가입과 급여방식은 건설일용직

노동자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하다는 점을 호소하였다.

요즘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은 가입되더라고요. 고용보험은 거의 안 된다고 봐야
죠. 고용보험 들면 좋죠. 법이 바뀌어서 모르겠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되는데 
일단 주택 같은(공사현장의) 경우에도 안 해주고 고용보험 들라고 하니까 실업급
여 받으려면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날일수를 채워야 하는데 작년 한참 
일시직 나왔을 때는 받는 돈을 막 1/3로 줬다고, 6개월 줄 수 있는데도 3개월로 
줄여버리고. 조기취업수당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한 현장에 6개월 이상 일해
야 조기취업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날수로 해서 180일
이 인정이 되면서, 조기취업인정을 할 때에는 그게 안 된다는 거야. 180일을 하
는 경우도 많지 않고. 365일이면 절반을 일해야 되는데 취업하고 실업이 반복되
니까 또 언제 일할지도 모르는데 실업급여 타버리면 일하려 가고 하면 복잡해지
니까 일한 일수를 노동부에 보고하는데, 그게 안 뜨면 실업이라고 급여를 주는데 
그게 보고가 잘 안되니까 굶어 죽은 다음에 뜨는 거죠. 

전반적으로 FGI에 참여했던 참여자들은 직장보험이나 지역보험 중 한 곳에 가

입되었으면 한다고 응답했으며, 보험료측면에서 지역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의

지를 보였다. 또한 이것이 어려울 경우 행정적으로 곤란하고 번거롭다는 점에서

직장보험이나 지역보험으로의 이동이 자동적으로 이뤄졌으면 하고 응답하였다.

3) 건설일용직노동자의 사회보험 배제 원인 

그렇다면, 건설일용직노동자들은 왜 사업에 가입되지 않는가?

첫째, 현장의 규모에 따라 처음부터 직장사회보험 가입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보험법에 의해 제시된 건설규모보다 적은 사업장



21세기 노동의 대안 복지 연구

- 180 -

의 경우 건설일용직노동자들의 근무일수, 임금 등이 아예 국세청을 비롯한 각종

보험공단에 집계되지 않아서 직장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업무의 특성이 반영되어서 골조 등과 같이 일정정도 팀을 이뤄서 근무하는

건설일용직노동자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

로 이런 일이 적지만, 업무의 특성상 소규모사업장에서도 일하는 경우에는 처음

부터 직장사회보험 가입하기 어렵게 된다.

둘째, 앞서 제시했듯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기업측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노동자가 20일 미만 일한 것으로 보고한다. 즉 기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동자들의 일당을 높이거나 실제 일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일한 것으로 해서 20일 이상 일한 경우에도 20일 미만 일한 것으로 보고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때 기업주는 직장보험가입자가 줄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줄

게 된다. 이에 대해 건설일용직노동자가 보험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

니라 기업측이 결정한다고 인터뷰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건설일용직노동자가 20

일 이상 일하는 것이 쉽지 않고 직장보험의 보험료가 높기 때문에 노동자들 역시

직장보험가입에 대한 강한 유인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

내가 안낸다고 해서 안내고 그런 게 아니고 회사에서요, 거짓자료를 많이 꾸며
요. 20일 이상 일하게 되면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입이 문제
가 아니고 회사부담금을 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아끼기 위해서 19일 
미만으로 일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일당이 10만원이라
면, 23일 일하면 230만원이 맞잖아요. 그런데 19일 일한 걸로 해서 일당을 맞추
는 거예요. 이런 것은 회사가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내
거나 해본 적은 없어요.

모두 그렇게는 못하고, 회사마다 비율을 잡겠죠. 큰 현장이라고 해서 현장만 크
지 20일 이상 일하는 게 쉽진 않아요. 팀원 12명 중에 20일 이상 일하는 사람이 
50%정도가 20일 이상 일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일당을 높게 잡아서 빠져나갈 
여지를 두는 거죠.
이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들쑥날쑥한 거죠. 우리는 단체협상을 해서 직장의보가
입된 상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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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직장사회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 서류를 위조해서 직장사

회보험가입을 회피하는 경우이다. 즉 서류를 위조해 실제 일한 건설일용직노동자

가 아닌 자녀나 부인, 친인척, 과거에 일했던 건설일용직노동자 등이 근무한 것으

로 위조해서 실제 노동을 한 사람의 보험가입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서 일하지 않은 건설현장에서 일한 것으로 신고 되기도 한

다고 인터뷰했다.

안 해주는데도 많아요. 주택현장 이런데, 상가 이런 데는 아예 안 해줘요. 웬만
큼 커도 안 해줘요. 

제가 25일 일했는데, 그게 아 보고되는 게 아니야. 아예 보고도 안 되는 것도 있
구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런 건설일용직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이유는 기본적

으로 건설일용직노동자들이 얼마나 일하는지, 얼마나 임금을 받는지 정확하게 파

악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현재 건설현장별로 노동일수나 임금을 보고하도록 되

어 있는데, 보고의 의무와 권한이 기업측에 있기 때문에 노동일수를 속이거나 임

금을 속이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더더욱 이에

대한 보고체계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런 보고가 매일, 매주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달 후에 확인해보면, 일한 것이 누락되기도 하고 일하지

않은 곳에서도 일한 것으로 보고되기도 한다고 응답하였다. 때문에 기업이 아니

라 노동자 측면에서 근무일수와 임금 등을 보고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

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특히, 엄밀한 보고로 인해 세금이 높아진다고 하더라

도 제대로 권리가 보장된다고 하면 세금은 국민의 의무라는 점에서 기꺼이 부담

하겠다고 응답했다.

노동부에서도 시범적으로 해봤어요. 고용보험카드라고 그런 걸을 시범적으로 했
었는데 그런데 갑자가 사라졌거든요. 그게 노동자들이 세금이 높아지니까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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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싫어한다고 하면서 없어졌거든요. 그게 다 거짓말이죠. 회사가 탈루를 못하
니까 회사가 다 거짓말한 거거든요. 

노동부로 바로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도 우리 권리대로 대고, 권리가 보장된다고 
하면 뭐 세금이 뭐 못 내겠나. 회사차원에서 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 노동부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4) 건설일용직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 및 사각지대

건설일용직노동자들 중 FGI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법적인 제한이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다.

매월 20일 이상 근무해야 직장보험가입자로 구분하는 것은 건설일용직노동자와

같은 일용직노동자에게 적합한 규정이 아니라는 점이다. 동일한 건설현장이라 하

더라도 진행하는 업무의 성격, 근무일수, 임금 등이 상이하기 때문이며, 소규모 사

업장의 경우 여전히 행정적으로 관리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둘째, 건설일용직을 위한 고용보험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들의 고용형태, 취업

형태와 부합하지 않아 고용보험가입에 대한 유인이 낮다는 점이다.

셋째, 보험료부과체계에 대한 부분이다. 직장보험료와 지역보험료간의 격차로

인해서 노동자 스스로 직장보험에 대한 기여회피를 방조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

서 보험료부과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행정적인 불편함이다. 지역보험과 직장보험가입을 매달 달리해야 한다는

점 자체가 행정적인 낭비이며, 건설일용직노동자 입장에서도 보면 큰 불편함으로

다가온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앞서 제시했듯이 건설일용

직노동자들의 업무형태가 쉽게 통계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건설일용직노동자의 근무일수가 임금이 기업측을 통해

보고된다는 점에 있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보험료부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

가 강하다는 점에서 근무일수나 임금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

는 것 역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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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본 글은 한국 사회복지국가의 핵심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사

각지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의 제도별 사각지대

를 가입과 수급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본 글에서는 첫째,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총체적으로 접근하여 전체 사각지대 현황에 집중해 살펴보았으며 둘

째, 건설일용직노동자에 집중해 사회보험 가입현황, 유인책, 미가입 메커니즘을 검

토하였다. 이에 의하면 첫째, 기초생활보장제의 사각지대는 상당히 커서 비록 자

산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해도 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 절대빈곤층의 70-80%

가 배제되어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임금노동자 대비 40%정도가 미가입상황이며, 고

용형태별로 보면 대부분 비정규노동자들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가입측면의 사

각지대 핵심축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지역국민연금 사각지대가 그 규모가 더

큰 상황이며 고용보험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체 취업자

대비 사각지대가 더 클 수밖에 없다. 반면, 건강보험은 가족단위 보험이라는 점에

서 전체 인구의 97%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험 급여측면에서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노인의 60%, 고용보험은 실업자

의 57%정도가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노령과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해도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강보험은 가입측면에서는 사각지대

가 아주 적게 나타났지만 보험료 체납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으며, 비급

여문제로 인한 보험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와의 관계를 빈곤상황별, 비빈곤층인 경우 고용형태

별로 살펴보았다. 이에 의하면, 절대빈곤층,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의 급여측면

에서의 사각지대가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가입별로 살펴보면 차차상

위는 연금미가입비율이 60.3%로 나타나는 등 미래적 급여라 할 수 있는 사회보험

가입비율이 차상위, 차차상위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60세 이상 노인가구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급여현황을 살펴보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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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금의 도입 등으로 인해 노인인구의 27%만이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로 나

타났다. 문제는 이 27% 중의 40%는 빈곤층에 있는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급여에

서 배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여섯째, 건설일용직노동자와의 FGI를 통해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의 보험료문제,

일용직과 같은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에게 적합한 관리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필요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한국은 급속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를 경험했으나 여전히 각 제도별

로, 제도간의 관계 속에서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사각

지대 해소를 위한 개별제도의 확대도 필요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이

런 사각지대가 발생한 원인에 따라 보다 근본적이고 시스템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어떻게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사회보장시스템의 전반적

인 개편을 진행할 것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사회보장시스템의 개편은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본

글에서 사각지대에 접근했던 것과 유사하다. 첫째, 각 제도를 횡단하는 대책과 모

형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즉 직장보험과 지역보험료 시스템에 대한 개편, 사회보

험과 공공부조사이의 메워줄 수 있는 정책의 고민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특정집단별로 구체화된 대책이 필요하다. 건설일용직노동자들의 사회보험 배제

메커니즘은 시간제와 특수고용노동자와 상이하다.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특정집단별로 특성화된 사회보장 개혁의 대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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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확충과 여성의 노동권

: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의 감정노동 실태

김송이

1.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배경

“아이가 자랄수록 가족의 행복도 함께 자랍니다. 가족의 행복, 감동, 인생의 모

든 것!”, “아이가 많아질수록 부담이 커지셨다고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행복을 마

음껏 누리시라고 세금은 내리고 주거안정을 도와드립니다.”

정부에서 발간한 2010년 출산․양육지원대책 리플렛에 나오는 말이다. 그러나

저출산 현상은 젊은이들, 특히 여성들이 아이가 주는 행복에 대해 안다고 해서,

또는 아이를 낳았을 때 경제적 지원이 많이 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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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정부가 다양한 출산․양육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많은 여성들이 출산

과 양육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출산과 양육에 대

한 책임이 여전히 여성에게만 지워지는 상황에서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손실,

경제적 부담 등의 문제가 지속된다면 일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출산은 부담

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자녀 외에 돌보아야 할 노인, 장애인이 있는 여성에게

도 돌봄 책임으로 인해 임금노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출산율 저하, 고령화에 따른 노인돌봄 욕구 증가,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 증가로 인한 돌봄의 부재 등에 제대로 대응하고자 한다면 ‘돌봄노

동을 어떻게 사회화 시킬 것인가, 그리고 여성들의 고용 지속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다시금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돌봄노동의 사회화, 여성노동권 보장의 이슈는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 구조

의 변화, 가족구조 변화 등과 함께 복지국가에 등장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많은 학자들이 논의한 바 있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복

지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구축․확대하고 있으며, 돌봄노동 지원, 일

자리 확대,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 장려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Taylor-Gooby, 2004; Esping-Andersen, 2002).

한편 일․가족 양립 불가능의 문제가 빈곤, 불평등 심화와도 연결되면서 가족

내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이 그 어느 때 보다 긴요한 시기

이다. 즉, 복지국가 변화 맥락에서 본다면 사회서비스 확충은 돌봄노동의 사회화

를 통한 여성들의 돌봄 부담 완화와 돌봄 관련 여성 일자리 창출, 이를 통해 궁

극적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 확충 맥락에서 여

성의 노동권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한국 역시 2006년 9월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을 발표하면서 사회서비스 확대와

사회서비스 부문 고용 증대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할 것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부문 고용이 대부분 돌봄영역에 집중되면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논의

는 자연스럽게 여성친화적 일자리 창출 논의로 이어져 왔다(민현주 외, 2008; 오

은진․노대명, 2009). 그러나 한국의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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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늘리기에만 급급했을 뿐 고용의 질은 담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김용득, 2009; 이정봉, 2008; 최예륜, 2007 등). 특히, 돌봄서비스 분

야의 일자리 창출이 저임금의 질 낮은 여성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면서 사회서비

스 일자리 창출이 오히려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제

기되고 있다. 전문직 고숙련 노동자와 단순 미숙련 노동자 사이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한국의 서비스 노동시장에 단순 미숙련 서비

스직으로의 여성노동력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이 계층 간뿐

만 아니라 젠더 간에도 가속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돌봄서비스 종사

자들의 노동실태에 관한 연구들(오은진․노대명, 2009; 이정봉, 2008; 이영범․남

승연, 2009)은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의 낮은 임금, 불안정한 종사상 지위 등을 밝

히면서 바우처 방식의 도입, 영세한 서비스 제공기관의 난립, 자격제도 및 인력

양성체계의 문제 등을 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와 돌봄노동이 갖고 있

는 독특한 속성에 대한 이해가 부재한 상태에서 사회화되고, 공식화되었기 때문

이다. 여성주의 경제학자인 폴브레(Folbre, 윤자영 역, 2007)는 돌봄 및 여성의 재

생산 노동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원활하게 작동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노동임을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산적 가치가 없는, 여성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노동’이라는 인식이 그대로 이어져오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지속되는

한 돌봄노동은 저임금의 미숙련 직종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지점, 비가시화된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비롯되었다. 즉,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

안은 돌봄서비스 영역에서 주로 여성들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정서적, 성적 활

동의 사회적 가치를 포착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돌봄)노동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돌봄서비스 영역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노동 활동들의 가치를 포착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감정노동’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돌봄노동이 평가절하 되거나 비경제적인

노동으로 구분되는 핵심적 요인이 기존의 ‘교환 가치생산’ 노동개념으로는 포착되

지 않는 감정노동의 속성에 있다(고미라, 1994; 박홍주, 2009)고 판단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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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90년대 이후 서비스 일자리가 점차 확충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백화점, 호텔,

텔레마케팅 등의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의 노동실태, 감정노동의 속성에

대한 연구들(강현아, 2002; 김경희, 2006; 박홍주, 1994; 최인이, 2009)이 이루어지

고 있다. 그러나 주로 사회학이나 여성학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연구대상 역시 민

간부문 서비스 직종으로 제한되어 왔다. 공공부문 돌봄서비스 영역에서는 돌봄서

비스 노동의 성격이 어떻게 인식되고 드러나는지, 그리고 감정노동의 속성이 어

떻게 나타나고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특히 재가서비스가 확산됨에 따라 돌봄수혜자의 가정

안에서 돌봄이 행하는 직종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재가 돌봄서비스 종사들의 경우

에는 가정 외부, 공적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돌봄노동과는 또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기76) 때문에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과 함께 새롭게 창출된 돌봄서비스 일

자리인 요양보호서비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간병서비스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그들의 노동실태와 감정노동의 특성, 그리고 감정

노동의 속성이 이들의 노동수행 과정에서 발현되는 지점, 특징들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나날이 확대되어 가는 돌봄욕구을 적절히 충족시키고,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

공함으로써 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돌봄서비스 일자

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사적영역에

서 이루어지는 돌봄서비스 노동의 성격을 분석하고 그 가치를 재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돌봄서비스 직종 중에서 요양보호

76) 특히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용주가 서비스 이용자와 동일시 되는 특성을 보이면서 
노동과정에 대한 통제 역시 고용주와 노동자가 아닌 서비스 이용자와 돌봄서비스 노동자 간의 관계에
서 이루어지고, 서비스 이용자가 다른 가족성원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돌봄서비스 
노동자 간에 ‘돌봄욕구’를 둘러싼 다양한 역동이 나타나는 독특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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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경우, 작업장이 가정이라는 사적공간이기 때문에 가정

외부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감정관리나 통제와는 조금 다른 사적차원의 감정통제,

관리까지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서비스 노동 수행에서의 권력관계 역시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노동자뿐만 아니라 돌봄수혜자의 원 가족까지 포함되어 매우 다

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둔 본 연구는 돌봄서비스 노동자(재가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인, 간병사)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그들의 노동과정과

여성으로서의 노동경험에 대해 살펴보고, 감정노동 개념을 통해 돌봄서비스 노동

에 대한 평가절하, 돌봄서비스 노동자로서의 낮은 자존감, 열악한 노동환경 등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먼저 돌봄노동과 서비스 노동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발견된 돌봄노동의 공통적

인 속성에 대해 정리한다. 선행연구에서 드러난 돌봄노동의 성격은 연구대상자들

의 노동과정을 분석하는 준거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의 사회서비스

확충 과정을 살펴보고 사회서비스 확충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들에 대해 검토해본

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여성노동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들이 존

재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들에서 밝혀졌던 열악한 노동

실태의 원인을 찾기 위해 비가시화되었던 돌봄 노동자들의 다양한 노동활동에 대

해 분석해본다. 이를 위해 돌봄서비스 여성 노동자들은 어떠한 노동과정과 노동

통제 상황을 경험하는지 심층면접 결과 분석을 통해서 밝혀내고, 감정노동 개념

을 활용하여 그들의 겪는 노동경험 및 노동과정의 특징을 분석해 볼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돌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 구조

와 서비스 노동시장구조 자체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돌봄노동에 대한 새로운 인

식전환 역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는 곧 유․무급

노동을 모두 포괄한 여성노동 전반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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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돌봄노동의 특성

돌봄은 가족 내에서 친밀성과 사랑, 희생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다고 인

식해왔기 때문에 가사노동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돌봄 역시 ‘노동’

으로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나 1960년대의 가사노동 논쟁을 기점으로 노동과 비

노동, 시장과 가족, 공적영역과 사적영역 등의 이분법적 사고와 함께 여성의 가족

내 활동에 대한 가치를 생산하지 않는 비생산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시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돌봄노동에 대해서도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원활하게 작

동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노동임을 강조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

에 따라 가사활동을 노동으로 인정하고, 돌봄 행위 역시 돌봄‘노동’으로 인식하고

그 사회적 가치에 대한 재평가 역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페미니스트들의 오

랜 주장과는 달리 여전히 돌봄 및 여성의 재생산 노동에 대해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이 필요 없는,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비생산적인 노동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이는 돌봄노동이 타인에 대한 배려, 보살핌이라는 비가시적인 서비스를 생

산하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확한 직무평가나 숙련 등 공식적인

노동시장에서는 돌봄노동에 대한 정확하고도 체계적인 가치 산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김경희, 2006). 그렇다면 돌봄노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

가?

Held(2006)는 돌봄을 기계로 대체될 수 없는 ‘돌봄관계’로 정의하며, 느낌, 욕구,

욕망, 돌봄을 받는 사람의 사고, 돌봄을 받는 사람의 관점에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돌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박홍주(2009)는 돌봄노동의 특징을

첫째, 친밀성과 사랑을 전제로 하는 노동, 둘째, 감정노동, 셋째, 경제적 가치 측정

이 어려운 노동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특히 돌봄노동의 경우 돌봄

노동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임금의 차이, 노동의 질 등이 돌봄대상자에 따라 달라

지는 특성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본 연구에서 관

심을 갖고 있는 장애인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영역의 경우 대부분의 수혜자들

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사회적 약자라는 상황이 해당 노동에 대한 평가

절하가 이루어지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유료 재가 노인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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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노동에 대해 연구한 박기남(2009)은 세 가지로 노인 돌봄노동의 특성을 정리

하였다. 첫째, 환자의 심리파악과 마음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감정노동이

며, 둘째, 노인의 돌봄욕구 뿐만 아니라 생애기간동안의 잠재적 욕구에 대한 이해

와 성찰이 필요한 노동이자, 셋째, 신뢰관계가 중요한 관계적 노동이라는 것이다.

이들 연구를 종합해보면 돌봄노동은 다른 노동과는 달리 돌봄을 제공받고, 제공

하는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 노동이며 서비스 수혜자들의 욕구를 잘 파악하고 관

계를 긍정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서비스 노동자들의 감정관리가 필요한 ‘감정노

동’이라고 할 수 있다.

감정노동(Emotional Labor)이라는 개념은 미국의 사회학자 앨리 러셀 혹실드가

1983년 <감정노동(The Managed Heart)>이라는 책에서 항공사 승무원들의 특수

한 노동과정과 경험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최초로 사용하였다. 그녀는 다른 사람

들이 우호적이고 안정된 장소에서 돌봄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창출할 수 있게 외

모와 표정을 유지하기 위해 감정을 억압하거나 표현하는 방식으로 감정을 관리하

는 노동유형을 감정노동이라 정의하였다. 혹쉴드 이후 Ashforth와

Humphrey(1993), Morris와 Feldman(1996) 등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서 감정노동

에 대한 개념정의가 이루어져왔으나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합의된 개념정의가 존

재하지 않는다(박선우, 2006: 22). 일치된 개념정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 동안의

감정노동에 대한 연구들은 실제적인 노동능력으로 인식되지 못했던 ‘감정’을 재화

와 교환되는 하나의 노동단위로 정의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

다.

국내외 미용업, 콜센터, 판매직, 간호직, 보모 등 서비스직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감정 표현을 관리하려고 노력하며 조직이 요구하는 바람직한 감정표

현을 하려고 애쓰는 행위 즉, 감정노동의 특성이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김종진

(2007; 2008; 2009)은 다양한 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고 있

는 사회서비스 직종의 종사자들이 다른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도 감정노동 수행정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밝혀낸 바 있다. 사회서비스 직종의

종사자들은 직무 교육과정과 노동수행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서비스 이용자와 감

정교환과 신뢰관계의 형성, 편안한 분위기의 조성 등이 중요하다는 것을 내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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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이용자와의 감정교환이 무엇

보다도 강조되는 직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은 좀 더 편

안하게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자들이 원

하는 감정을 지속적으로 표출해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감정표현의 노력,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관리와 통제 등, 다양

한 감정노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노동이 서비스직의 핵심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수량화하거나

객관적으로 측정되기 어렵고, 사랑, 배려 등의 감정을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이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독립된 노동 영역으로 감정노동이 수

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받지도, 또 제대로 드러나지도 못하고 있

는 상황이다. 여기에 여자라면 누구나 친절하다는 성관념이 결합되면서 여성이

수행하는 감정노동은 여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자, 쉬운 일로 치부되어

평가절하 되기도 한다(박홍주, 2006). 실제 돌봄 노동자들의 노동과정을 살펴보면

가정 내에서 여성들이 해오던 양육, 보살핌, 간병 등을 가족 외부에서 수행한다는

것 외에는 큰 차이가 없어 마음만 먹으면 돌봄노동은 여성들이 언제든지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의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여전히 돌봄과 친밀성을 여성의

영역으로 인식하며 성별분업이 지속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돌봄서비스가 노동법

의 보호를 받지도 못하는 저임금의 단순 하위직으로 형성되어 있는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감정노동은 불안정한, 임시적인 노동력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

로 비가시화되었던 감정노동을 가시화하고 이에 대해 재검토 하는 것이 성별화된

감정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들의 노동현실을 더 평등하고 안정적으로 변화시

켜 나갈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3. 사회서비스 확충 현황

본 절에서는 사회서비스 돌봄 일자리 확충 현황을 살펴보고, 선행연구들을 통

해 대두되었던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실태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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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서비스 돌봄 일자리77) 확충 현황

정부의 사회서비스 부문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2006년 9월 참여정부 시절 ‘사

회서비스 확충전략’을 발표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미 사회보험으

로 제도화되어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롯하여, 5대 바우처 사업, 아이돌보미

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서비스가 제도화되면서 요

양보호사, 아이돌보미, 장애인 활동보조인 등의 인력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

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와 같은 사회서비스 제도화는 여성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며, 특히 출산․양육기 이후의 경력단절여성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민현주 외, 2007; 오은진․노대명,

2009).

실제 사회서비스 일자리 현황을 살펴보면 종사자 수 자체가 과거에 비해 많이

증가하였으며, 종사자들의 많은 비중이 여성임을 알 수 있다. <표 24>는 통계청

의 사회서비스업 조사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2000 2003 2006 2007

남자 170,000 169,069 191,648 200,388

여자 317,802 390,189 497,746 553,645

총 종사자 487,802 559,258 689,394 754,033

주: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는 보건업, 병원, 의원, 공중보건의료업, 기타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을 포함함.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 조사 2000~2007; 오은진․노대명(2009: 38) 재인용.

<표 24> 사회서비스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수 
(단위: 명)

77) 본 연구에서의 사회서비스 및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의는 정부의 정의를 따른다. 2007년 기회예
산처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를 사회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서비스와 관련
된 일자리를 교육관련직, 문화예술관련직, 환경관련직, 보건의료관련직, 사회복지관련직, 돌봄도우
미, 정보통신관련직, 관리 및 행정보조관련직 등 8개 직렬로 구분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관심
을 갖고 있는 돌봄서비스는 돌봄도우미 영역을 일컫는 것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 아이돌보미,

장애아 양육도우미,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도우미, 농촌여성 결혼이민자가족도우미, 가사간병도
우미, 노인돌보미, 독거노인도우미, 특수교육보조원,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 등 10종이 돌봄서비스
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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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종사자가 2000년 기준 약 50만 명 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2007년에는 약 75만 명으로 약 50%가 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중 여성

이 약 55만명으로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

에도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서도 2004년 기준 전체 참여자 2,369명 중 여

성이 1,929명으로 절반을 훌쩍 넘는 수준을 차지하고 있었다.

사회서비스 분야의 인력현황을 사업별로 분류하여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표 25>를 보면 2010년 10월 현재 사회서비스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회서

비스 부문 제공인력은 총 78,813명으로 같은 해 6월 대비 4,000여 명 정도가 줄었

지만 이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인력이 약 5,000여명 줄었기 때문인 것으

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제외하면 모든 영역에서 4개월 동안 총 1,000여명

이 인력이 증가하였다. 특히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경우 2007년 8,668명이었던 것

이 2008년 16,041명으로 시행 일 년 만에 두 배 가량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며, 등

록 장애인 수의 증가,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실시 등으로 인하여 이 수는 더욱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분
2010년 6월 2010년 10월

시설 인력 시설 인력

노인돌봄종합 629 8,756 1,002 8,782

장애인활동보조 523 19,664 527 20,083

지역사회서비스투자 1,572 43,243 1,564 38,260

산모신생아도우미 241 4,570 247 5,155

가사간병방문 310 3,026 309 3,193

장애아동가족지원 765 3,342 768 3,340

총 계 4,040 82,601 4,417 78,813

자료: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홈페이지.

<표 25>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현황 

(단위: 개소, 명)

노인장기요양시설 및 요양보호사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부터 꾸

준히 증가하여 2010년 6월 기준 요양시설은 3,443개소, 재가요양시설은 19,67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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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요양보호사 자격증취득자는 935,607명에 이르고 있다. 이 역시 2009년 6월과

비교하면 요양시설은 약 1,300개소, 재가요양시설은 약 5,000개소, 요양보호사 자

격증취득자는 약 40만명 정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예상했던 약 5만명의 요양보호사 필요인원을 훨

씬 넘어서는 수준으로 수요대비 공급이 과도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문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의 70% 이상이 실제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2009년 4월 기준,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는 459,122명인 것에 반해 2009년 5월 기준 요양보호사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120,342명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이 수요 대비 과다공급과 과도한 요양보

호사 양성은 공급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 또한 열

악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2008년 6월 2009년 6월 2010년 6월

요양시설 1,271 2,114 3,443

재가요양시설 3,762 14,639 19,674

자격증취득자 70,355 518,806 935,607

교육기관 1,009 1,162 1,349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자료, 김철주(2010)에서 재구성.

<표 26> 노인장기요양보험 제공기관 및 요양보호사 인력 현황 

(단위: 개소, 명)

한편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도 그 규모가 꾸준히 증가

하고 있다. 아이돌보미사업 수행기관은 2007년 38개소, 2008년 65개소, 2009년에

는 232개로 확대되었으며, 아이돌보미 수는 2008년 2,518명 2009년에는 전국 6,950

명으로 이 역시 다른 사회서비스 영역과 마찬가지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단순하게 일자리 ‘수’의 증가,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노동시장 참여 기회의 제

공 측면에서만 본다면 사회서비스 확충의 고용창출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일자리의 ‘안정성’ 문제, ‘질’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

들이 제기되고 있다. 일자리 질 측면에서는 낮은 수준의 임금과 불안정한 근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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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문제, 서비스 제공인력 측면에서는 미숙련노동자 중심의 인력풀 형성, 체계

적이지 못한 인력양성 구조 등의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김혜원, 2009; 이영범․

남승연, 2009; 이정봉, 2008). 정부에서 추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이 애초 사

회 취약계층 즉, 미숙련인력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

를 위해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등에 대해 학력과 나이 등의 제한 없이

교육이수 또는 자격증 취득 조건만 만족하면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기 때문

에 미숙련인력의 사회서비스로의 유입은 예상되었던 결과이다. 그러나 미숙련노

동자의 대량 유입은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질을 낮추는 요인이 되었으며, 사회

서비스 일자리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돌봄서비스 분야로의 전문인력 유입 자체를

구조적으로 차단시킴으로써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질 하락은 사회서비스 확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할 뿐이다. 사회서비스 고용의 일자리

질 및 고용안정성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하게 논의

하겠다.

2)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정부는 “양질의 안정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노동시장 양극화

경향 억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었다.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저숙련․저학력,

중․고령 취약계층에게 적절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양극화를

해결하겠다고 하였지만, 오히려 저임금의 불안정한 서비스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

짐으로써 서비스업 내의 일자리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킨 경향이 있다.

2008년 7월 사회서비스 일자리 임금실태조사와 2007년 자활기관 실무자들을 대

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 보면 <표 27>에서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호사와 사회서

비스 바우처 사업 종사자들의 임금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임금 체

계는 모두 시간급으로 되어있으며, 임금 또한 시간당 5,000원에서 7,000원 수준으

로 최저임금기준만을 넘어섰다 뿐이지 매우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다.

더욱이 장애인활동보조인이나 노인돌보미의 경우 월평균 임금은 50만원에도 채



사회서비스 확충과 여성의 노동권

- 197 -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여성노동자회에서 공공부문 돌봄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78)에서도 월 평균임금이 약 50∼7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

타났다(임정기, 2007).

구 분 시간 당 보수(2008년 7월 기준) 월 평균 임금

노인장기요양보호사 평균 7,000원(노동부 구인광고) -

노인돌보미 5,670원(서비스단가 8,830원) 47.0만원

장애인활동보조인 6,010원(서비스단가 8,000원) 45.4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 5,200원(서비스단가 6,970원) 76.0만원

가사간병도우미 6,900원(서비스단가 9,200원) -

<표 27> 사회서비스 일자리 임금 현황 

자료: 김용득(2009), 김종진(2007) 재구성.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이 낮고 불안정한 임금을 통해서만 드

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불안정한 종사상 지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활동기간을 조사한 결과 거의 대부분 1

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활동보조는 특히 더욱 짧아 3개월 미만이

49.1%나 차지하고 있었으며, 노인돌보미의 경우에도 3개월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

율이 2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정기, 2007).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와 한

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9년 7월 실시한 사회복지서비스산업 실태조사에서도 요양

보호사, 간병인 등 대부분의 돌봄서비스 노동자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보호사 1급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67.0%, 간병인이 66.9%로 나타났으며,

바우처사업 돌봄인력과 가정봉사원의 경우에는 각각 88.8%, 89.0%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강혜규, 2010).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위와 같이 열악한 것에는 다음의 몇 가지

78) 아이돌보미, 장애아동양육지원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자활근
로간병사업단, 복권기금 가사간병도우미, 가사․간병서비스 등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
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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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 존재한다. 먼저 이들의 월평균 임금이 낮은 것은 시간당 임금 자체가 낮

게 설정된 영향도 있지만, 정부가 서비스 제공인력을 과다하게 양성하여 돌봄서

비스 노동자들이 충분한 소득을 벌 수 있는 정도로 일을 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앞의 임정기(2007)의 연구에서도 돌봄노동자들이 1일 평균 근로

시간은 평균 5시간(최저 5.6시간∼최대 8.1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의 경우 노인 1명당 하루 4시

간으로 요양보호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월 100만 원 정도를 벌기 위해서

는 한 요양보호사가 2명의 노인을 케어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요양등급을 받은 환자들에 비해 배출된 요양보호사의 수가 너무 많아 2명을 동시

에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얻기조차 힘들다. 한편 임금체계가 시간제로 되어 있어

서비스 이용자의 요구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갑자기 중단되거나, 서비스 이용

자가 없어 일을 쉬는 기간에는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이다. 시간제 임금 구조

는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 고용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임금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같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소속되어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따라 시간당 임금이 다르게 지급된다는

것이다. 각 서비스 별도 서비스 단가는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지만, 시설 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실제 돌봄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시설장의 권한에

따라 상이하게 책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통제도 전혀 없는 상황이다

(김용득, 2009: 35).

한편 서비스 제공 인프라 확보에 시급했던 정부는 제공기관들이 준수해야 하는

산업복지체계 또는 노무 관리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제공기관의 신규 진입만을

장려해왔다(김용득, 2009). 서비스 제공기관의 양적 확대를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

을 관리․감독하는 일에 매우 소극적 일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영세한 서비스

공급기관이 난립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사회서비스 공급기관들은 교육훈

련기관, 소개업체, 비영리 사회복지기관 등인데, 대부분 영세하여 인력관리 및 일

자리 연계, 노무관리가 매우 취약한 실정이며 이는 서비스 인력의 질 하락, 제공

되는 서비스의 질 하락, 서비스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 등의 문제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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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소규모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다보니 기관 간의 불필요한 과당 경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이 서비스 제공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열경쟁으로 서비스 공급 시장이 왜곡되게 되

면, 서비스 제공기간 간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들의 합리적인 선택 역시 어려워지게 된다. 특히 재가요양

기관의 경우 초기 설립기준이 ‘요양보호사 3명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비교적

설립이 용이한 소규모 방문요양기관이 수요대비 과도하게 많이 설립되었다. 이에

시설들은 본인부담금 면제, 허위보고 및 요양비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를 통해 이

용자들을 유치하는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김철주, 2010). 또한 소규모 기관

의 경우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추기가 어려워 서비스 질을 관리하는 것이 어

려울 뿐만 아니라 과당 경쟁에서 오는 출혈을 요양보호사들에게 전가시키는 경우

도 있어 요양보호사의 근로여건 또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

점은 본 연구의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요약하자면 그 동안 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의 노동실태에 대해서는 낮은 임금,

불안정한 종사상 지위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그 원인으로 시간제 임금체계,

고용지속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 자격제도 및 인력 양성체계의 문제, 영세한

서비스 제공기관의 난립 등이 지적되어왔다. 그러나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

과정 및 행위에 대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이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인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몰인정

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루어지지 못해왔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돌봄노동자들의 노

동과정 및 행위들 중에서 그 동안 비가시화되어 왔던 정서적, 감정적 활동을 드

러내고 그 속성을 밝혀냄으로써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자 한다.

4. 심층면접 결과

1) 조사방법과 조사대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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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접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2011년 2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심층면접

을 진행하였으며, 대략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은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현 돌봄서비스에 종사하게 된 배경과 돌봄노동의 특

성, 노동조건, 돌봄 노동 경험에 대한 의미 해석 등을 중심으로 질문하였다. 심층

면접 참여자의 허락 하에 녹음을 하고 그것을 녹취하여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재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보조인은 근무시간 후 피면접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만나서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간병인의 경우 24시간 환자 곁을 지켜야 하는 노동

특성 상 그들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을 방문하여 근무시간 동안 병실 내에서 면접

을 진행하였다79).

구분 직 업 연령
근속
년수

임금
1일 평균 
노동시간

특이사항

사례 1 재가요양보호사 50대 7개월 시급 6,500원 8시간
오전: 재가요양보호 업무

오후: 센터 내 요양보호사관리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

사례 2 재가요양보호사 60대 2년 시급 7,000원 8시간
2명의 요양보호환자 돌봄

(9시30분~1시 30분, 2시~6시 )

사례 3 재가요양보호사 50대 7년
월 110만원

(월급제)
8시간

2010년 3월부터 사무실 근무,

운영지원코디(어깨 근골격계 
질환으로 재가요양업무 중단)

사례 4 장애인활동보조인 50대
1년 

3개월
시급 5,990원 8시간

시각장애인 출퇴근/월수금:

시각장애인 할머니 가사지원

사례 5 간병사 30대 - 월급제 8시간
간병사를 하다가, 현재는 
간병사무실에서 근무

사례 6 간병사 60대 4년
일급 

65,000원
24시간 와상환자(여성) 간병

사례 7 간병사 60대 3년 
일급 

55,000원
24시간 거동가능 남성 환자 간병

<표 28> 심층면접 참여자의 일반적 특징

79) 병원에서 간병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심층면접을 진행하다보니 면접 진행과정 중에 환자를 
돌봐야 하고, 간호사나 담당의사가 방문하는 등 심층면접을 집중하여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
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연구자는 간병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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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접 참여자 선정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을 통해 요양보호사협회, 자활

후견기관, 간병사업단의 담당자를 소개 받아 연구의 취지를 밝히고 연구에 적합

한 심층면접자를 소개받는 절차를 거쳤다. 심층면접 참여자들은 서울지역에 거주

하면서 서울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하였다. 대상자 선정 시 연령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사례 5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접대상자들은 50대 중반~60대에 해

당하는 분들이었다. 이는 요양보호사, 간병사 등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돌봄 서비스 일자리가 50대, 60대 여성들이 대부분 종사하는 직종이기 때문인 것

으로 오히려 30대, 40대 여성 면접 대상자를 찾는 것이 더욱 어려웠다.

재가요양보호사 3명, 장애인 활동보조인 1명, 간병인 3명으로 총 7명을 심층면

접 하였으며, 간병인 1인(사례 5)과 요양보호사 1인(사례 3)은 현장에서 서비스

노동자로 일을 하다가 최근에 관리자로 전환된 사례로 현장에서의 노동경험과 함

께 관리자로서의 노동경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간병서비스 체계에 대한 자

신들의 견해 등을 함께 들을 수 있었다.

2) 심층면접 조사 결과

(1) 누가, 어떻게, 왜 돌봄서비스 노동자가 되는가?

본 연구의 심층면접 참여자들은 모두 젊은 시절부터 일을 계속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젊은 시절부터 하층민이 할 수 있는 직업은 모두 다 해봤다는 면접 참여

자(사례 3)가 있을 정도로 이들의 이전 직업경험은 식당서빙, 영세자영업, 공장,

막노동, 계약직 사무 등 대부분 불안전하고 저임금의 노동 강도가 센 직종이었다.

경제적 흥망성쇠의 기복이 심하고 그리 녹녹치 않았던 삶을 살았던 면접 참여자

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했으며, 이런 이들의 지속적인 노동

경험은 50세가 넘는 나이에도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일을 계속하기를 희망하는 심층면접 참여자들은 돌봄 서비스 직

종이 다른 직업과는 다르게 나이가 든 여성도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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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차별 없이 일을 할 수 있으며, 또한 늦은 나이까지 일을 지속할 수 있다

는 특성 때문에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서비스 영역이 다른 직종에 비

하여 나이 장벽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직종이여서 중장년층 여성들이 많이 택하고

있다는 점은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정연자(2010)의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

다.

한편, 이들은 공식적인 경로를 통하여 취업하기 보다는 지인의 소개 및 권유(사

례 4, 사례 6, 사례 7), 일간지광고(사례 2, 사례 3) 등을 통해 일자리 정보를 접하

고, 교육이수 후 또는 자격증 취득 후 일자리를 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가 30년 쯤, 아니 25년쯤 전에 혼자됐어요. 딸 하나 데리고. 혼자 딸을 키우면
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식당일도 해보고, 장사도 해보고 별거 다 해봤는데. 월
급쟁이로 일도 하다가 계도 넣고 적금도 넣고 하다가 돈 좀 모이면 장사도 해보
고 안 되면 쉬기도 하고 그렇게 수십년을 살았어요. 근데 식당을 너무 오래하고 
딸도 대학도 졸업하고, 내가 그렇게 꼭 일을 힘들게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제가 
장사를 하다가 팔았어요. 가게를. 장사도 잘 안되고, IMF 이후로 장사가 너무 안 
되더라고요. 월세주기도 힘들어서 가게를 팔아버리고, 이제 정말 식당은 하기 싫
다 싶어서 한 두 달 놀았는데, 근데 또 일하던 사람이 놀다 보니까 사람이 뭐라 
그래야 하냐 의욕도 상실되고 막 그래서 뭔가 해보기는 해봐야겠다 싶어서 이것
저것 알아보다가 ○○신문을 빼서 한번 봤는데 요양보호사 뭐, 국가자격증 뭐 해
서 선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대한민국이 급
속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노인을 돌봐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사례 2, 재가요양보호사)

식당, 음 구내식당에서 일한 적도 있고, 장사도 한 적도 있고, 공장도 다닌 적도 
있고. 뭐, 거의 계속 (일을) 했어요. 거의 아래층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다 
했죠. (사례 3, 재가요양보호사)

다 사업하다가 파업하셔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사례 5, 간병사/간병사무실 근
무)

우리 아저씨가 돌아가시면 제가 간병인을 뒀었거든요. 그때 제가 컴퓨터 디자인
을 했거든요. 낮에 가서 일을 하고 밤에 가서 내가 돌보고 그랬거든요. 너무 힘
들었어요. 근데 간병인이 그러더라고 뭐 그렇게 힘든 일 하냐, 이 일 해라,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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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그러다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못하겠더라고. 이거(컴
퓨터 디자인)는 아침에 수납해야 돼, 잔고 처리해야 돼, 소매 붙어야 돼. 이 일을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울었어. 3개월을 집에서. 울다가 생각하니까 내가 
이럴게 아니다, 그러나다 그 간병인이 생각나더라고. 그 간병인한테 전화하니까 
오라고 하더라고. 근데 가서 보니까 정말 못하겠는 거야. 똥치우고 오줌치우고. 
내가 이걸 해야 되겠냐, 거기서 그게 아니지,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고 했으면 해
야지, 내가 이 업이라는 것은 환갑이 되면 떼려 치워야 하고 이거는 영원히 할 
수 있고 난 일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갈아탔는데 와보니까 못하겠는 거야. 한 3
개월까지 울었어요. 울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니지 힘을 내야지, 등신처럼 울
고 있을게 아니다, 그러면서 다시 힘을 내고 하니까 너무 재미있어요. (사례 6, 
간병사)
 
막노동 일도 좀 하고, 농협도 좀 다니고 그랬어요. 농협에서 인제 계약근무 끝나
고 다른 일을 할라고 보니 만만한 게 없더라고요. 시누 남편 병문안 왔다가 우리
같이 나이 많이 먹은 사람도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나이 많이 먹어도 받아준다
고 했어요. (사례 7, 간병사) 

경제적인 이유로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했기 때문에 현재의 일을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 참여자들은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돈보다는 ‘남을 위해

봉사한다, 힘든 사람들을 돌본다’ 등의 이유로 일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

대적으로 쉽고 안정적인 일자리라 생각하고 직업을 택했던 것과는 달리 처음 돌

봄 서비스 노동을 접하고 이런 일은 도저히 못하겠다 싶을 정도로 첫 노동경험을

매우 힘들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면접 참여자들은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지속하는 이유는 자신만을 위한 노년기 아닌, 타인을 위해 베푸는

삶, 뜻 깊은 일(사례 2, 사례 3, 사례 4, 사례 6)이라는 이유 때문인 것을 누차 강

조하였다. 이들의 이러한 인식은 현재 자신들이 수행하고 있는 돌봄 노동의 의미

를 구성하는 것,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대부분의 면

접 참여자들은 현재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돌봄 노동이 힘든 일이지만 육체적으

로 힘든 건 참고 견뎌야 할 것, 서비스 이용자와 마음을 주고받고, 현재 일을 통

해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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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식당을 하면서도 동네에 노인네들, 혼자 사는 노인네들 무료로 한 달에 한 
번씩 밥도 해드리고 그런 적도 여러 번 있어서 그런 거, 제가 참 좋아했어요. 옛
날부터. 그래서 뭐 직장생활 할 때는 쉬는 날 어디서 봉사활동 한다면 쫓아다니
면서 해보고 <중략> 에게 (요양보호사) 그거 오십만 원 밖에 안 되네 이런 생각
했는데, 딸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돈돈 하지 말고 여태껏 고생했으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마음 편하게 엄마 봉사 다니는 거 좋아하니까 엄마 좋아하는 거 하고 
지내라고 나머지는 지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렇게 격려도 해주고 하니까. (사례 
2, 재가요양보호사)

내가 나이 먹어서 남한테 봉사하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뭔가를 봉사하고 이름
을 남기고 가야지. 내가 무의미하게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고 싶지 않고 뭔
가 하나를 남기고  내 스스로가 태어나서 뭔가를 하고 싶다는 거지. 사랑으로 한
다는 게 내가 그거를 좋아하는 걸 하니까 내가 너무 좋은 거야. 그치만 때로는 
한번 씩은 수렁에 빠진다 이말이지. 인간이기에. (사례 6, 간병인)

면접결과 전통적으로 여성이 수행해오던 돌봄, 가사노동이 그대로 사회에서 수

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력단절을 경험했던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특별한 기술이

나 전문지식 없이 돌봄서비스 일자리를 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돌봄노동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여성

에 의해 무급으로 수행되었던 관행의 연장선상으로 노동시장에서도 자연스레 저

임금 노동시장을 형성하게 되고, 돌봄노동자 역시 저임금에 대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채용과정

유급노동자의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 혹은 양육을 했던 경험만으

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특성들은 고용주로 하여금 다른 직업에 비해 높은 보

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암묵적인 전제를 형성하게 한다(김경희, 2009: 167). 즉,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성 없이 고용되는 특성은 돌봄노동에 대한 시장가격을 낮게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도 고

용주가 채용 시 어떤 부분을 중요시 하였는가를 조사하였다. 대부분의 면접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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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특별한 채용기준이 따로 있는 것 같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사례 3의 경우

에는 심층면접 과정 내내 요양보호사의 중요한 자질은 ‘인성’이라는 점을 강조하

였는데, 채용기준에 대한 질문에서도 역시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베푸는 마음, 희생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은 사례 2와 간병사인 사례 6, 사례 7의

심층면접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그러나 희생, 베품이나 인성 등은 계량화된 노동

기술로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어느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가질 수 있는 것으

로 인식되어 돌봄 노동에 대한 적정한 가격 형성 및 사회적 가치 인정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전문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 역시

교육이수 여부나 자격증 소지 여부 밖에 없어서 현장에서 돌봄 서비스 노동자들

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 역시 낮게 형성되고 있었다.

사례 4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장애인 활동보조인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음

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인력이 필요하여 몇 가지 봉사활동 경험에 대해서만 확인

을 하고 우선 활동보조인 일을 시작하고 사후에 교육을 이수 받았다고 한다. 이

러한 사례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소수의 사례라 할지라도 관련 교육을 받지 않

은 사람을 채용한다는 것은 그 만큼 돌봄노동이 특별한 기술 없이 봉사활동이나

가사활동을 했던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노동으로 저평가 되고 있음을 반증

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청에 다시 전화를 한거야, ○○○ 말고 다른데 없나 했더니 ○○○이라는 데가 
있다고 알려주더라고. 갔는데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교육기간이 
끝났다는 거야. 내가 12월이니까. 교육이 2월에 있다, 알았다고 교육 있을 때 알
려 달라 그러고 왔는데.  상담하고 이틀 뒤에 전화 왔더라고. 좀 와보라고. 할 
의사가 있다고 하니까 와보라고해서 갔더니. 근데 이런 경우가 있대. 응급상황에
는 일단 보내주고 후교육을 한다네. 봉사활동 경험도 있고 해서 나는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간데가 ○○동에 뇌병변. 그리고 교육은 저는 나중에 받은 경우죠.

[연구자: 그럼 어떤 것을 확인하던가요? 장애인 활동보조인 경험은 없으셨을 텐
데.]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일을 어떻게 알았냐, 이런 관련된 일을 해본 적 있냐 물어
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동 결핵병동 봉사한거라, 성당에서 청년활동에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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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봉사활동, 클럽활동했는데 그게 봉사단체에서 그런거 많이 해봤고. 이런거 이
야기했더니 할 수 있겠다 하면서. (사례 4, 장애인활동보조인)

한편,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 있는 돌봄서비스 영역이 50대 중반 이후의 여성이

종사하는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20대, 30대 여성들이 주로 근무하는 호텔,

백화점 직종에서의 외모 중시 풍토도 발견되었다. 주로 미혼여성들에게 적용되는

얼굴, 키, 몸매, 몸무게 등의 까다로운 신체조건이 채용과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깔끔한 옷차림, 여성스러운 단아한 이미지 등이 채용과정에서 고려되

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는 여성의 외모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그대로 노동

과정에서도 요구되는 것으로 연령을 불문하고 여성들이 주로 종사하는 직종의 경

우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성성과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더더욱 내면화하

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성. 처음부터 끝까지 난 인성이라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뭐 체력도 받쳐주면 
좋겠고, 인물이 이쁘면 더 좋고. 너무 무학력이면 곤란하니까 약간의 학력도 있
었으면 좋겠고 (사례 3, 재가요양보호사/운영지원코디)

나이를 중시하고. 음, 그리고 외모도 보는 것 같아요. (사례 4, 장애인 활동보조
인)

(2) 노동수행과정에서 드러나는 돌봄노동의 속성

앞 절에서도 드러났지만 돌봄 서비스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자신

의 위치에서 쉽게 수행할 수 있는 노동이라 생각하고 해당 직업을 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첫 노동의 경험이나 노동을 지속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처음 내가 생각했

던 것과는 너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할 정도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

었다. 이와 같이 입직단계에 가졌던 돌봄 서비스 노동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데에는 대인 서비스 노동의 특징이 감정노동이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김경

희, 2006: 215), 본 연구에서 역시 감정노동의 특징들이 발견되었다. 또한 노동의

질이나 노동자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가 객관화된 동일한 기준 하에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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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것이 아닌, 서비스 이용자와 돌봄 노동자 간의 관계의 깊이와 긍정적인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① 끊임없는 감정조절이 필요한 노동

심층면접 참여자들은 가장 힘든 부분이 항상 친절하게 기쁜 마음으로 노인, 환

자, 장애인들을 돌보고 자신의 욕구보다는 그들의 욕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Clement(1996: 56; 박기남, 2009: 90 재인용)는 노인 돌봄 노동

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타 서비스 노동과 동일하지만 다른 사

람을 돕는 일에 대한 도덕적 헌신에 의해 동기화되기 때문에 돌봄 노동자들의 세

심한 마음 씀씀이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

사 뿐만 아니라 장애인, 환자를 돌보는 장애인 활동보조인, 간병인에게서도 동일

하게 발견되었다.

면접 참여자들의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 일을 지속하는 이유에서도 발견되었

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동기로 인하여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노

동조건들을 기꺼이 감수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노동 수행과정에서 느

끼는 감정적 어려움, 육체적 어려움 등을 표출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자제하게 되

고, 이는 돌봄 서비스 노동자들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 기술이 아닌, 마음으로 하는 일

사례 3은 면접과정 내내 노인을 돌보는 일이 기술을 요하는 일이 아닌, 마음가

짐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누차 강조하였다. 와상 노인을 눕히고, 씻기고, 식사를

주고 등등의 일은 그 기술을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살필 노인

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이 일이 서비스

이용자의 가정으로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는 점을 강

조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로 재가노인 돌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박기남(2009:

91)의 연구에서도 발견되었는데, 면접 참여자들 모두 노인돌봄은 힘으로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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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며, 환자의 심리를 잘 파악하고 마음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구

술하였다.

 
제가 요양사로 현장에서 근무할 때도 저희 기관에서도 새로 오시는 분이나 옛날
에 교육받을 때 현장실습 오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많이 보내요. 제가 오래됐으
니까. 그러면 저는 기술 같은 거 안 가르쳐요.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를 한번 
이야기해보자고 해요. 본인한테 이야기하게 해요. 그리고 이 일을 왜 해야 하는
지를 이야기해요. 노령인구에 대한 이야기와 노령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 저분이 
저렇게 누워있기까지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만약에 저기
에 누워있는 분이 나라면 내가 어떤 도움을 받는 것이 덜 수치스러울 것인가, 아
니면 자존심이 좀 덜 상할 것인가, 솔직히 누워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닦아
주고 먹여주고 이런 것이 유쾌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슬플 것 아니에요. 거기다
가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고 기계 대하듯이 하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사
람을 돌보는 직업이니까 먼저 니가 관심을 가지고 이분이 어디가 불편한지를 보
면 네가 할 일이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지마라, 
기술은 서툴러도 어떤 지극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대하면 된다. 사람은 서로 
느낌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내 몸을 존중하면서 만지는 구나, 아 이 사
람은 나를 기계적으로 물건대하듯이 만지는 구나 사람마다 다 느끼거든요. 그 일
을 잘하면서 나를 기계적으로 만지는 느낌은 난 거부할 것 같아요. 그냥 일은 서
툴러도 나를 존중하면서 만져주는 사람이 난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다
가가면 기술은 그냥 한 달이면 다 배운다, 가르쳐주지 않아요. (사례 3, 재가요양
보호사/운영지원코디)

■ 타인의 삶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일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한 노동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는 그 사람이 살아온 삶에 대한 이해와 성찰이 필요하다. 이는 돌봄 서비스 노동

자들이 서비스 이용자의 드러나는 욕구뿐만 아니라 잠재된 욕구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을 때 더 좋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서비스 이용자들은 돌봄 제공자들을 더욱 신뢰할 수 있으며, 만족도 역시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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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은 기술이 아닌 마음이 중요한 직업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삶에 대한 통찰과 이해가 필요한 직업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그녀

는 누워있는 상대방의 마음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려고 노력하고 이를

통해 요양보호 대상자와 요양보호사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며, 노

인의 삶에 대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50대가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기에 가장 적

절하다고 하였다.

더구나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나이대가 50대, 왜냐하면 이일은 노동만 요하는 
것도 아니고 기술만 요하는 것도 아니고, 노인의 삶을 통찰적으로 볼 수 있는 안
목과 이해력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나이가 50대라고 생각해요. 60대
는 또 체력이 좀, 이 일이 워낙에 누워있는 분을 옮기고 하는 일이 돼서 너무 체
력이 딸려도 못해. (사례 3, 재가요양보호사)

간병사들 역시 자신의 돌보는 환자의 삶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특히 와상환

자들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욕구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자신이 돌보는 환자의 성

격을 파악하고,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듣고 잠재된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사례 6의 경우에는 이런 측면에서 자신의 환자를 제일 처

음 만났을 때 하는 것은 그 환자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 성격에 맞춰서 눈빛만

봐도 환자가 무엇을 원하는 지를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하였다.

막 다른 사람이 못한다 하는데 내가 들어가잖아요. 환자도 성질이 진짜 까칠해. 
나는 그 사람 성격부터 파악해갖고 아, 까칠한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먼저 깨끗
하게 하는거야. 그러면 꼼짝 못해요. 감히 저 사람이 뭔가를 원하는 가를 눈빛만 
봐도 알아. 이 세상에 까칠한 사람 없어요. 자기 성격이 깨끗하고, 성격이 다를 
뿐이지. 서로가 나하고 성격이 안맞아서 그런거야. 그 사람의 성격을 맞춰주면 
이 사람이 마음이 풀리면 더 좋아. (사례 6, 간병사)

한편, 간병노동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관리사인 사례 5는 나이가 젊을수록 간

병사를 오래하지 못하며, 연령대가 좀 높은 50대, 60대가 환자에게도 잘 적응하고,

잘 맞추어 어려운 점이 있어도 잘 극복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앞의 사례 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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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접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돌봄 서비스는 타인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

고, 타인의 입장에서 삶을 돌아보는 능력이 필요한 직종이라고 할 수 있다.

나이들이 있으니까, 50대, 60대니까 다들 잘 극복하는 분들도 있고, 나이가 젊을
수록 잘 못해요. (사례 5, 간병사/ 간병업체 근무)

■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억제, 인내

돌봄 서비스 노동자들의 감정관리 및 통제는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억제하고,

불만에 대한 표현을 자제해야 하는 등의 상황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먼저

이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고 힘들게 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돌봄 서비스 노동자들을 힘들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들이 자신들을 무시하는 태도였다. 그 외 주변인을 비롯한 사회적 인식 역시

정신적 어려움을 유발하고 있었다(사례 4). 앞의 돌봄노동의 속성에서도 논의를

하였듯이 돌봄서비스의 경우 노동자들의 사회적 지위, 임금 등이 돌봄대상자에

따라 달라지는 특성을 보이는데, 사례 4의 경우 자신이 돌보고 있는 사람이 장애

인이라는 상황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해당 노동에 대한 평가절하가 이루어지는

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전문성, 숙련, 경력 없이 여성들이 집안

에서 수행하면서 체득된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인식으로 인하여 돌봄 서비스 노동

자들은 노동 수행 과정에서 그들의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한다(사례 2). 서비스 이

용자 중에는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을 내가 돈을 주고 고용했다

고 인식하고, 뭐든지 해줘야 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사례도 있었다.

부당한 노동을 요구한다던가 이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예요. 나는 이 일을 
하면서 정말, 우리 선배 파출부 노동자들이나 사적공간으로 일하러가는 노동자들
이 얼마나 많은 수모를 겪었을 지를, 정말 몸서리치게 경험하기도 하고 나도 현
장에서 엉엉 울기도 하고 이런 모멸감을 내가 소화시키기도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일종의 하인, 종 취급을 하는 이런 것에서부터 그렇고. (사례 
1, 재가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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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들만 다니면서 식모 취급도 받고, 파출부 취급도 받고, 정말 하인취급 
받으면서 이렇게 까지 해야 하나 싶을 때도 있어요. <중략> 그러니까 개념이... 
요양보호사들을 뭐라고 말해야 할까, 표현하기도 힘들어야. 식모라고 해야... 아
니 식모도 그렇게 안 해요. <중략> 저희들을 사용한다 그래야 되나, 사용하고 있
는 사람들이 전문성 인정을 안 해요. 다 주부들이니까 빨래나 청소를 잘하잖아
요. 그런 거는 다 잘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 전문성으로 안쳐요. 안치고. (사
례 2, 재가요양보호사)

아니 근데요, 친구들이. 와 ○○○ 하다하다 이것까지 한다면서요. 언제까지 이런 
거 할거냐고 하면요 더 열 받아요. 힘든데요, 그럴수록 두고 봐라 라고 하죠. 장
애인도 무시당하는데 장애인을 보살피고 있으니 사회적으로도 좋지 않게 봐요. 
장애인 데리고 다리면 쳐다보는 것도 느껴지고. (사례 4, 장애인활동보조인)

그리고 또 간병이라고 하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 외과 같은 경우에는 더. 근
데 그런 건 다 감내 하는 거죠. (사례 5, 간병사/간병사관리업무)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태도는 남성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여성 노동

자에게 성희롱을 하는 행위로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보조

인, 간병사 모두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돌봄 서비스이다 보니 성희롱을 당하

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에 시작했던 그 집도 오래 했어요. 10개월? 11개월 했어요. 그 집은 할아버
지가 대상자예요. 여름에, 그 할아버지를 일주일에 세 번 목욕을 시켰어요. 그런 
양반을 일주일에 세 번 목욕을 시키면서 집안일까지 다해주고 했는데, 정말 열심
히 했어요. 근데 좀 괜찮아지니까 할아버지가 이상한 짓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날도 딱, 그만두어버렸지. 처음에는 너무 몸을 못 움직이고, 말도 못 알아듣
고 못하고 이러니까 몸이 조금 씩 좋아지니까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아. 한 달만 
더 참았으며 1년 됐으니까, 퇴직금도 있을 텐데. 그걸 내가 다 포기하고 그만두
는 마음이 어땠겠어요. (사례 2, 재가요양보호사)

그리고 남자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인터뷰 3분 했는데 성희롱하는 것도 
있고요. (사례 5, 간병사/간병사관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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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은 남자 거 이거 넬라톤을 하는데, 그것 좀 이래 만져달래. (헛웃음) (사례 
6, 간병사)

위와 같이 돌봄 서비스 노동자를 무시하는 태도는 신경질이나 짜증, 심하면 폭

행이나 폭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박기남(2009)의 연구에 따르면 일부 돌

봄수혜자들은 돈을 주고 고용한 돌봄제공자들에게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

을 때 신경질이나 짜증을 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지금 내가 요위에 *** 아파트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만 사시는 집에 내
가 도와드리고 있는데 <중략> 근데 할머니가 환자인데, 솔직히 할아버지 커피까
지 타드려야 하는 거라.  할머니가 해야 되는 걸 할머니가 못하니까. 아, 그러니, 
정말 어이없었어요. 이 집하면서 요옆에 한 집을 했었어요. 같이 가까우니까. 근
데 그 분께서 환자가 시골로 내려가 버려서 그 집 끝나고 다른 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집에는 일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집에. 근데 이 집에서 일을 하다
가 이 집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돼서, 이 집에는 일하는 아주머니가 있다는 이야
기를 했어.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일하는 아주머니도 있는데, 왜 아줌마를 쓰냐. 
그래서 아니 어르신, 저가 뭐 집안일 하러 다니는 줄 아세요? 이집에는 오면 할
머니가 편찮으시고 아무도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해드리
지만, 저희들 집안일 하러 다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일을 하냐 이거예
요. 말도 안 된다고, 그러면 영감 할멈 두 집사는데 할머니 빨래만 해주고, 그러
냐고. 근데 그걸 전혀 이해를 못하시고,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
요. (사례 2, 재가요양보호사)

하나 감당 안 되는 거는 치매. 치매 환자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치매환자는 때
려요. 그러면은 맞고 있어야지. 그래서 때로는 내 스스로가 나의 할 일이라고 하
지만은 또 나도 수렁에 빠졌다 올랐다 그러는 거지. (사례 6, 간병사) 

불명확한 업무 경계 역시 돌봄 서비스 노동자들의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였다. 심층면접 결과, 실제 현장에서는 규정된 업무 외에 환자와 장

애인 가족을 돌보는 일, 가사일, 개인심부름 등의 사적인 부탁을 들어줘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정해져 있는 업무 리스트와는 전혀 상관없

이 서비스 이용자의 요구, 보호자의 요구, 장애인의 개인적 상황, 병원의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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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업무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이들이 받는 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다. 돌봄노동의 그 속성상 직무범위와 직무강도에 대한 측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임금이 불충분하게 지급되게 된다. 돌봄노동에 대한 직무 리스트가 마련되지 않

는 한 노동시장에서 돌봄 노동 임금의 선정에는 전통적인 전제 즉, 가사일은 여

성이 가정 내에서 무급으로 수행해오던 것이라는 전제가 통용될 수밖에 없다(김

경희, 2009: 169).

이러한 업무 경계의 불명확성은 심리적 스트레스까지 유발하고 있었다. 친절하

게 대하려고 노력하지만 과도한 업무 욕구, 특히 대부분이 가사업무에 집중되면

서 ‘이런 일 까지 내가 해야 하나’라는 자괴감에 빠져 항상 모든 서비스 이용자들

을 친절하게 돌보는 것이 힘들다고 하였다.

돌봄노동이라는 게 경계가 굉장히 애매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라는 것
이 그 집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노인을 돌보는 노동을 하자는 거고 그래서 이름
도 요양보호사고 요양보호제도고 국가도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실제로 들어
가서 노인을 돌보는 일만 하게 되느냐? 젤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거의 파출부처
럼 일을 한다, 그렇게들 이야기하고 현실이 그러한데. 파출부 노동자가 더 낮은 
노동이라는 이런 개념은 아니고, 파출부 역시 중요한 여성 노동자들인데, 어쨌든 
그 노동의 분야가 다른 건데 아예 그 가족들이나 노인들은 파출부 취급을 하는 
거죠. (사례 1, 재가요양보호사) 

선이 분명하지 않아서 어디 까지를 내가 해줘야 되는 건지... 물론 내가 해줘야 
하는 거는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다 교육을 받지만 그게 상대방에서 받아들여
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분들이나 이런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한 달에 
돈 십만 원만 되면 다 해주더라, 근데 돈 십만 원 아까워서 그걸 못 쓰냐 바보같
이 사람을 써라. 이거는 요양보호 등급을 내라 이게 아니라 사람을 써라, 이렇게 
되는 거야. 완전 도우미 쓰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쓰는 사람 자체가 인식
이 딱 그렇게 돼있고. (사례 2, 재가요양보호사)

가족들의 지나친 요구 역시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요인이었다. 보호자가 가

정부 취급하여 지나친 요구를 하거나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자신이 직접 돌보는 서비스 이용자가 아닌 제 3자인 가족이기 때문에 돌봄

서비스 노동자들의 불만은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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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독거노인이 아니고 가족들이 다 같이 사는 경우 가족들의 빨래나 그 집 
전반의 청소나 이런 것들이 요구되어 지는 거죠. 심지어는 김장 때 김장을 해 달
라, 자기네 손님 오는데 손님 대접을 위한 그런 것도 하고, 명절 때 음식 해 달
라. 심지어 어떤 경우는 시골에서 밭을 가꾸던 노인을 돌보게 됐는데 그 노인이 
자기 밭일을 시키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노인이 자기 아들이랑 같이 사는데 
그 아들이 식당을 해요. 그럴 때 그 식당에 가서 일을 도와 달라 이런 얘기도 있
고 (사례 1, 재가 요양보호사) 

그러나 위와 같은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당한 요구와 대우에도 불구하고 돌봄노

동 노동자들은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참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비스 직종

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강현아, 2002; 김경희, 2006)에서는 간호사, 백화점 직원,

피부관리사들은 정해진 말투와 행동법 등을 통해 자신의 감정까지도 고용주에 의

해 통제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 정도 까지는 아니었지만 돌봄 서비스 노동자들

역시 교육과정에서 자신들이 돌보는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가짐, 베푸는 마

음, 친절함 등을 요구받고 있었다.

혹쉴드(1983)는 자신들의 실제 감정과 다른 긍정적인 감정 표현을 해야 되는

상황을 감정의 부조화(emotive dissonance)라고 표현하였다. 감정의 부조화 상황

에서 감정관리를 위한 노동자들의 대응양식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첫

째, 노동자가 자신의 직무를 진심으로 내재화하는 경우, 둘째, 자신과 직무에서 수

행하는 역할을 분리시키는 건강한 외면, 셋째, 자신들의 행위는 직무에서 요구되

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계속 되뇌는 방법이다.

이러한 감정의 부조화와 감정관리의 상황은 특히 재가요양보호사에게서 강하게

나타났는데, 서비스 이용자의 가정으로 들어가서 일을 한다는 특징 때문에 공적

영역과 사적영역의 구분이 불분명한 노동구조를 가지게 되고, 공식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일터의 특성상 사적인 관계를 함께 형성하게 되어 부당한 요구나 대웅

에 대해 대항하고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좀 오래되다보면, 인간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좀 정이 들고 이러면, 상대방이 
요구를 해왔을 때 거절도 못하고.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 것도 있고. (사례 2, 재



사회서비스 확충과 여성의 노동권

- 215 -

가요양보호사)

재가요양보호사인 사례 1은 면접참여자 중에서 ‘참고 견딘다!’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였는데, 내가 돌봐주는 사람이 사회적 약자, 소수자라는 인식을 지속적으

로 하면서 인내하고 있었다. 화를 내려고 해도,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자존심이

상해도 돌봄노동자들이 정당한 요구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돌봐주는 사람

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차라리 참는다고 응답하였다. 간병사인 사례

6 역시 아픈 사람이며, 얼마 못 살고 갈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힘겨운 순간들을

견뎌내고 있었다. 사례 6은 모든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이였는데,

긍정적인 삶의 태도가 ‘이 사람은 환자다’라고 생각하며 환자를 사랑하고, 최대한

베풀 자라는 끊임없는 자기 암시 끝에 얻어진 결과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상대들이 노인이자, 병자이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맞서서 싸우기는 인간적으
로 너무 아니다 생각이 드는 거죠. 기본적으로 요양보호사는. 노인이라는. 제 경
우에는 그래요. 사회적 약자, 사회적 소수자를 내가 돌보러 들어갔다, 그래서 이 
관계에서 최소한 상대 노인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내가 이 관계를 스탑하지는 
말자, 이게 내 원칙이고 그러면서 상대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에게 화를 
내지는 말자, 화낼 대상은 아니다. <중략> 그러다 보니까 무지무지하게 참는 거
죠. 돌봐줘야 하고, 친절해야 하고, 예스여야 하고, 따뜻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사례 1, 재가요양보호사)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이 환잔데, 생사람 아니잖아요. 만약에 보호자가 그러면은 
열 받지만은. 환자가 그러는 건, 내가 그 사람 보러왔지, 내가 스트레스 받으러 
온건 아니잖아요. <중략> 항상 환자를 사랑하고 환자를, 저 사람은 갈 사람이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러면 그냥 물 한 모금이라도 더 주고 싶고 그래요. 나의 
할 일은 그런 거예요. 그냥 환자를 사랑하는 거, 환자가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 
거. (사례 6, 간병사)

한편 사례 2와 사례 7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자와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을

동일시 시켜 어느 누구든지 저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인지하며

참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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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어떨 때 되게 기분 나쁘고 화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내가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우리 엄마가 저런다, 우리 아버지가 저런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해
요. 그렇게 안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사례 2, 재가요양보호사)

근데 나는 돈은 받을 거는 받고, 내가 할 일은 충실히 해요. 이 환자가 불평 없
도록, 이 환자가 뭘 원하는가 눈빛만 봐도 알거든. 왜냐면 나도 인생 내일이면은 
어떤 병에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됐을 때에 내가 지금 잘 베
풀면 나중에 어떤 사람들도 나한테 그렇게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례 
7, 간병사)

■ 불만 표출을 못함으로써 오는 심적인 스트레스

혹쉴드는 서비스 노동자들의 위와 같은 대응이 노동자의 정체성 혼란과 소외라

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경고하였다(Hochschild, 이가람 역,

1983). 본 연구에서 역시 이러한 점이 확인되었다.

불명확한 업무 경계로 인하여 하게 되는 ‘소위 하찮은 일이라고 여겨지는’ 각종

가사일, 노인, 환자, 장애인 외에 타 가족구성원들의 무시하는 태도 등으로 노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

럼 이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행위들을 하지 못함으로써 굉

장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다.

심적인 스트레스만 안 받으면 할 만해요. 돈은 어쨌거나, 몸 불편하고 연세 많으
신 분들 도와주는 의미도 있고, 돈은 얼마 안 되도 내가 도와주는 의미도 있고. 
공짜로 그냥 봉사도 하는데, 그래도 돈 얼마라도 받고 하니까, 그건 좋아요. <중
략> 뭐 한 달에 50만원이 됐든, 60만원이 됐든 남의 돈 받는 거니까 쉽게 쉽게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 정도는 힘들어도 된다는 각오는 하고 있지만 근데 심적
으로 스트레스 받는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니고, 정말 뭐 어떤 때는 정말, 확 돌아
서서 나가버리고 싶은 때도 있어요.(사례 2, 재가요양보호사)

이러한 심리적 스트레스는 남몰래 우는 행동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았다(사례

1, 사례 2, 사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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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도적인 즐거운 감정 표출

노동을 수행하면서 겪는 심리적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해야만 하는

상황에 대해 의도적으로 즐거운 감정을 표출함으로써 감정을 관리하는 것 역시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간병인이 사

례 6의 경우에 의도적으로 즐거운 감정을 표출하면서 감정 관리하는 것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녀는 간병센터 담당자 역시 굉장히 긍정적인 분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즐겁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심층면접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근데 가서 보니까 정말 못 하겠는 거야. 똥치우고 오줌치우고. 내가 이것을 해야 
겠나, <중략> 울었어요. 한 3개월 까지 울었어요. 울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니다 내가 힘을 내야지, 혼자 아자아자 한 거야. 이 땅에서 뭔가를 하고자 했으
면 최고가 돼야지 등신처럼 이러고 있을 게 아니다 그러면서 다시 힘을 내면서 
하니까 그렇게 재미가 있어요. 내 환자는 똥내가 안 나고 단내가 나요. <중략> 
참 일이라는 게 생각하기는 내 개념이야. 내가 좋다고 하면 좋은 거고. 어쩔 때
는 나도 수렁에 빠져. 일주일에 한 번씩 쉬면 괜찮아. 쉬지 않고 여기서 오래 있
으면 수렁에 빠져. 에이 그러다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또 그러면 괜찮아 지
는 거야. 사람은 항상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사례 6, 간병인)

지금까지 몇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돌봄 서비스 노동자들의 감정노동 수행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감정노동의 특성은 돌봄 서비스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돌봄수혜자와의 관계에서 항상 친절한 마음과 미

소로 그들을 돌봐야하기 때문에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희로애락을 조

절하고 통제해야만 한다.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은 자신의 판단이나 욕구보다는 서

비스 이용자들의 요구와 필요에 준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자들의 돌봄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많은 관심이 필요한 노동이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는 감정노동의 수행이 필수적이지만, 감정노동

은 잘 인지되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기 때문에 직업스트레스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이가람 역, Hochschild, 1983). 따라서 육체노동 중심의 노동 평가기준을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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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 돌봄 서비스 노동의 감정노동 영역에 대한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노동조건 개선이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② 긍정적 관계 형성이 중요한 노동

백화점 판매 여직원이나 호텔 종사자 등 작업장과 가정 영역이 분명히 구분되

는 서비스 직종의 경우에는 고객과 종사자의 입장에서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그

들이 행하는 친절함, 미소, 부드러운 응대는 바로 판매나 계약 성공 등의 가시화

된 근무실적으로 이어지게 된다. 즉, 자신들의 감정관리가 바로 교환가치를 가지

는 노동이 되게 된다. 그러나 간병, 요양보호 등의 업무 성과는 가시화된 근무실

적으로 드러나기 보다는 서비스 이용자 또는 돌봄 수혜자의 만족도라는 측정 불

가능한 지표로 드러나게 되고, 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는 돌봄 서비스 노동

자와 돌봄 서비스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 신뢰관계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즉

상호 간의 관계가 좋고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반면, 신뢰관계가 형성되

지 않은 상황에서는 서로 불안한 마음을 형성하게 하여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

도도 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돌봄 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자와 노동자 간의 상

호작용과 신뢰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노동이라고 할 수 있다.

■ 관계를 맺는 노동

돌봄서비스는 노동 특성 상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구분이 모호한 특성을 지니

고 있어, 노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인 차원의 인간관계까지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일회적이고 일시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종결지

어야 하는 큰 사건이 없는 한 관계가 지속되게 된다. 앞의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억제, 인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서술하였지만 소위 말하는 ‘정’이 들게 되고, 이

렇게 형성된 정으로 인하여 노동자로서의 자신의 역할 수행과 사적인 관계에서

친절로 베푸는 돌봄 제공이 분리되지 않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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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시각장애인을 출퇴근해주는데, 느리잖아요. 2시간씩 잡아서 4시간 잡아요. 
요새 같은 경우에는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어쩔 때는 11시에도 오고. 그렇게 체크
한 거 외에 더 해주게 되고. 일년 가까이 하다보니까. 또 월수금 3일은 부암동에
서 시각장애인 할머니를 돌봐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 합쳐서 말하면 160시간 일
해요. 그래도 그렇게 아니라 더해주게 되요. 어떻게 2시 반에 딱 나가요. 더해주
게 되지. (사례 4, 장애인활동보조인)

특히 관계형성에 있어서 신뢰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신뢰관계가 형성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동일한 상황에 대한 돌봄수혜자와 돌봄제공자의 해석이 달

라질 수 있다. 특히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상대적으로 권력이 많이 존재하는 사회

서비스 구조 상 신뢰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곧 서비스 이용자들이 돌봄노동자를

지배하는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80). 신뢰관계가 깨졌을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서는 이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다.

처음에 요양사가 파견됐을 때 요양사가 조금 허술한 것이 보이면 대상자나 그 
보호자들이 되게 불안해하면서 신뢰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되게 어려워져요, 요
양사들이. 주눅 드는 상황에서 일을 어떻게 해요, 대우도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사례 3, 재가요양보호사/운영지원코디)

다 봉사한다는 마음 갖고 하는 거니까, 봉사한다는 마음이 없으면 힘들거든. 서
로 간에 신뢰가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서로가 있다면 스트레스 받을 일
이 없고 마음 적으로만 스트레스 안받으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집에서도 하
는 집안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사례 2, 재가 요양보호사)

■ 서비스 이용자의 가족과의 관계 역시 중요함.

근무 장소가 가정이다 보니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돌봄과 그 보호자, 가족에

대한 돌봄이 구분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은 돌봄 서비스 노동자들에게 돌봄에

80) 박기남(2009)의 경우, 이러한 상황을 돌봄노동의 관계적 노동의 특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유료 
재가 노인돌봄 관계에 대한 자신의 연구에서 관계적 노동으로서의 돌봄노동의 특성상 신뢰관계가 
무너졌을 경우에 수혜자가 돌봄 노동자를 지배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음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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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중부담을 느끼게 하고, 가족과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가족이 과도한 요구

등을 할 때에는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사례 2의 경우에는 보호자

가 자신을 가정부로 취급하여 지나친 요구를 하거나 무시하는 행동을 해서 매우

기분 나쁜 경험을 한 적이 있었다.

며느리들도 당신 시아버지, 시어머니니까 당신들이 돌봐야 되는 거를 당신들 시
간을 좀 여유 있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마음을 고맙게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대우하면서 해야 되는데 자기들 하인들 부
리듯이, 이것도 해라, 오늘은 쓰레기 비워야 한데, 쓰레기도 오래두지 말고 자주
자주 비워라. (사례 2, 재가요양보호사)

보호자 왔으니까 가라, 보호자가 와서 침대에 자버리면 당장 갈 때가 없고. 밤늦
게라도 보호자가 오게 되면 집이라고 가야하고. 보호자가 이상한 경우에는 보호
자가 이것 저것 요구할 때도 많아요. 그럼 힘들죠. (사례 7, 간병사)

위와 같이 재가 돌봄 서비스와 간병 업무의 경우 그 관계가 돌봄 서비스 이용

자와 서비스 노동자의 양자 관계가 아닌 다층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다. 돌봄 노동자의 입장에서도 서비스 이용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돌봄 욕구에

대해서도 반응해야 하는 상황에 자주 노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할 때 돌봄 수혜자뿐만 아닌 그 가족에 대한 고려가 반

드시 필요하며, 가족의 돌봄 욕구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신뢰관계가 깨질 경우, 서비스 이용자가 돌봄 노동자를 지배하는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음.

일부 요양보호나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경우 유급으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돌봄 노동이다 보니 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이 돈을 주고 돌봄서비스 노동자

를 구입했다는 인식과 돌봄노동이라는 ‘하찮은’ 노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더해졌다. 그렇게 됨으로써 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노동자보다 상대적으로 권력적



사회서비스 확충과 여성의 노동권

- 221 -

상위 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은 본 연구의 심층면접 참여자들의

진술에서도 드러났다. 특히 유급으로 돌봄노동이 제공되는 상황적 맥락에 서비스

제공기관의 난립이라는 서비스 공급의 구조적 문제가 결합되면서 서비스 이용자

와 노동자 간의 권력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들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이러한 돌봄제공 관계에서의 권력 불균형 문제는 서비스 이용자와 노동

자 간의 신뢰관계가 깨졌을 경우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박기남(2009)은 유료 재가

노인 돌봄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돌봄노동의 특성상 돌봄제공자와 수혜자 간

의 신뢰관계가 유지될 때에는 문제가 없는 반면 신뢰관계가 무너졌을 때에는 수

혜자가 돌봄 노동자를 지배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낸 바 있다. 본 연구의 심층면

접에서도 이러한 점이 확인되었는데 둘 사이의 관계가 좋을 경우에는 서비스 이

용자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이 당연히 충족시켜줘야 하는 자

신의 역할로 수용할 수 있지만, 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자들의

세세한 요구가 과도하게 느껴지거나 돌봄 서비스 노동자들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재가요양보호사들은 직접 경험을 했든, 다른 사람의 이야기

를 들었든 모두 자신들이 가장 억울한 경우가 도둑취급을 받을 때라고 응답하였

다. 사례 1의 경우에는 이런 일로 상처를 많이 받고 있었으며 심층면접 과정에서

헛웃음을 지으며 일련의 사건에 대해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중간 중간

깊은 숨을 내쉬며 감정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엿보였다. 몇 개월간 지속되어오던

관계가 물건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서로 간의 신뢰관계가 깨지게 되고, 신뢰관계

가 깨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돌봄노동 과정은 서비스 이용자에도 서비스 제공자

에게도 불편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 자신을 의심하는 노인들의 마음을 이해하면

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을 의심한다는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들게 다가온다고 하였다.

그리고 내 경우에는 무슨 그 사람들이 치매든, 치매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지능력
이 많이 떨어지는 건데, 아니면 성격이 이상해서든, 뭐를 훔쳐갔다느니, 은수저가 
없어졌다, 쌀이 많이 떨어졌다. 내가 마지막에 그만둔 집은 내가 무슨 천만 원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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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밍크코트를 훔쳐갔다고... (우하하하) 밍크코트를 훔쳐갔다고 그 노인은 믿는 
거야. 의심이 계속 가는 거지, 나는 그 노인들이 의심을 하는 그 마음을 아니까. 
실제로 없어졌거든, 그 천만 원짜리를 잃어버린 거로 인한 그 두 분의 속상함을 
아니까 그 노인들이 의심하는 것이 분명하고, 그게 부당하고 이래도 나는 그냥 
거리를 두고 참는 거야. 노인들한테는 화를 안했고, 나는 두 분이 얼마나 속상할 
줄 안다, 그리고 이럴 경우에 나를 의심할 거를 안다, 정말 그 집을 노상 드나드
는 유일한 남이니까.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면 나를 제일 먼저 제대로 수사할 거
라는 거 안다, 차라리 나는 그렇게 수사를 했으면 됐다. 그러면 내가 가져가지 
않았음을 증명할 기회가 생기는 건데, 그 양반들이 번거롭게 신고를 하냐 그렇게 
신고를 안 하더라고. 그냥 의심만 가는 거지, 두 노인이 정신적으로 헷갈리고 하
면서 내가 계속 아침마다 출근을 하고,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겠어요. 어느 날 
나는 어르신들이 나를 의심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두 분이 너무 힘들어 하는 거, 그런데 나를 계속 의심이 저절로 가고, 의
심하면서도 내가 죄 없는 사람들 의심하는 것과 그 고민도 알고. 그래서 그만오
라고 하면 내가 그만온다, 정말 힘드시면 그만오라고 이야기해라, 그래서 알겠다
고. 처음에는 파출부, 내가 부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만 보다가 이게 점점 더 바
뀌어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니까 나를 어떻게 볼지가 이 양반들이 헷갈
린 거죠. 그래서 그 얘기까지 했던 건데, 아침에 출근했는데 오늘까지만 하고 그
만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날 그 집에서 4시간을 일을 하면서 내내 울었어. 도대체 
이 상황이 나한테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이 모멸감이나,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거리를 두고 바라보고. 그리고 이 상황이 내 개인적인 문제가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혹은 그동안의 파출부든 다양한 여성노동자들이 당할 문제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스스로 해결을 하고 객관적으로 바랄 볼 것인지, 그걸 극복하
고, 대안까지 마련해야 될 지가 고민이 되는 거죠. <중략> 그런 것들을 다 견뎌
야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힘들죠) (사례 1, 재가요양보호사)

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 노동

자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서비스 노동자의 노동의 질이나 노동 수행과정 상의 어려움

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지다보면 현재와 같이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가

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딜레마적 상황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서

비스 이용자와 그 보호자, 가족들의 일방적인 권력행사로부터 어느 정도의 자율

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박기남, 2009: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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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는 돌봄 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는 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하여 돌

봄 서비스 노동의 특성과 노동실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돌봄 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들의 그들의 노동조건과 서비스 제공기관의 문제점 등에

초점을 둔 것에 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감정노동’이라는 특성에 초점을 두어 돌봄

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 특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였다.

먼저 돌봄서비스로의 입직 과정을 분석한 결과 돌봄 서비스 직종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젊은 시절부터 계속 일을 해왔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40대에서

60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과정에서 전문적 기술이나 지식을 요하지 않

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선택할만한 기술이나 경험을 갖지 못한 특성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나이장벽이 없으며,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

이라는 기대로 비교적 쉽게 돌봄서비스 직종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일을 지속하게 되는 근본 이유는 타인을 위해 베푸는

삶, 뜻 깊은 일이라는 것을 내면화하면서 힘든 노동과정을 견디어 내고 있었다.

다음으로 돌봄서비스 직종의 노동 특성을 분석한 결과,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

었던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간병사 모두 끊임없는 감정조절이 필요한

노동임이 드러났다. 심층면접 참여자들은 모두 항상 친절하게 기쁜 마음으로 일

을 해야하는 게 가장 힘든 부분이라는데 입을 모았다. 기술이 아닌 마음으로 하

는 일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었으며, 자신이 돌보는 사람의 삶에 대한 성찰을

통해 잠재된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노동이며, 의도적으로 즐거운 감정을

표출한다던가, 참고 인내 하는 등의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는 억제하고 관리해

야 하는 노동이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관계 형성이 중요한 노동임이 드러났다. 공․사 구분이

모호한 특성으로 인하여 유급노동이라는 공적 영역을 통해 사적인 인간관계까지

형성하게 되는 특성을 보였으며,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신뢰성의 정도에 따라 서

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와 돌봄 노동의 질이 달라지고 있었다. 한편 이러한 관계

형성은 돌봄 서비스 이용자와의 사이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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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까지 연결되어 노동자에게 이중부담으로 작용하거나,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

이 되기도 한다.

돌봄 서비스 영역에서 위와 같이 감정노동과 돌봄 관계의 맥락이 강조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돌봄 노동을 단순한 육체노동으로 간주하고 여성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노동으로 평가절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지

금까지는 돌봄 서비스 영역에서의 노동이 기존의 ‘가치생산’ 노동개념으로 포착되

지 않아왔으며, 특별한 직무수행능력이나 고된 노동활동으로도 여기지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돌봄 서비스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관련 노동자들

역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돌봄노동을 정의하는 방식에 대한 재접

근이 필요하다.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야 말로 여성 일자리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돌봄노동의 질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돌봄 서비스 이용

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돌봄 서비스 영역 노동자들의 감정노동 실태를 밝혀냈으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는 본문에서 강조되었듯이 돌봄노동이 관계

적 맥락이 중요한 노동이라면 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에서 분석 역시 필요하다. 그

러나 본 연구는 돌봄노동자의 입장에서의 관계의 어려움, 감정관리의 어려움만

부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돌봄노동의 관계적 특징과 감정노동으로의 역동적 특

징이 잘 포착되려면 서비스 이용자는 동일한 상황에서 어떻게 느끼는지, 그들의

돌봄 욕구가 잘 충족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두

번째 한계는 본 연구가 돌봄 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돌봄 서비스 영역을 포괄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의 접

근 용이성 상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인, 간병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노

인돌보미나 산모도우미 등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

동보조인, 간병사의 세부적인 노동 역동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

층면접 대상자 전체를 포괄하여 분석이 이루어지다보니 각 세부 영역별 독특한

특성들은 포착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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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급체계 제도화의 현황과 과제

남찬섭

1. 서론

한국에서 복지국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확대과정은 한국이 그간 겪어온 압축적인 경제성장에 못지않게 압축적

인 성장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대별되는데 첫째의 단계

는 대체로 국민의 정부 기간으로서, 이 기간에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등 주로

소득보장제도의 급속한 확충이 이루어졌다. 둘째 단계는 참여정부 이후 기간으로

서, 이 기간에는 소득보장제도의 확충과 함께 사회서비스의 본격적인 확충이 이

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쟁점이 나타났고 그에 대한 해결이 시도되었다.

그 해결이 시도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쟁점이 부상되기도 했지만 제도의 확대라는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처럼 급속한 확충을 거치는 과정에

서 주로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공급량의 문제였고 공급체계 혹은 전달체계

에 관련된 문제는 다소 후순위로 취급되어온 것이 사실이다(그렇다고 전달체계나

공급체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말은 아니다). 이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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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선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공급규모의 확대가 시급한 터에 전달체계나 공급

체계에 관한 논의가 자칫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여, 전달체계나 공급체계가 갖추

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급규모의 확대가 어렵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

이 있다는 우려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우려는 제도 확대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대

단히 현실적이면서도 중요한 이유일 수 있고 또 실제로도 한국정부, 특히 경제

관련 부처들은 이러한 이유를 들어 제도 확대를 반대해온 것도 사실이었다. 이런

점에서 제도 확대가 시급하다는 욕구의 시급성과 그에 맞추어 제도 확대의 타이

밍을 놓치지 않으려는 현실적 필요로 말미암아 전달체계나 공급체계를 논의할 여

유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는 제도의 성격에 따른 원인을 생각해볼 수 있

다. 사회보험제도는 법률에 의해 급여가 규정되고 나면 그 규정된 법률에 따라

집행되는 것인데다 사회보험공단들이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로 공급체계를

논의할 여지가 많지 않다는 점이 한 원인일 수 있다.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제도보

다는 좀 더 복잡하긴 하지만 그 역시 자산조사 과정만 제도화되면 급여형태는 주

로 현금급여이기 때문에 별도로 공급체계를 논의할 여지가 많지 않다. 셋째로는

전달체계 혹은 공급체계에 관련된 현실적 논의의 전개과정을 들 수 있다. 1990년

대 후반에 복지부와 노동부의 통합필요성과 더불어 4대 사회보험 통합논의가 제

기된 바 있었고 관련하여 많은 논의와 논쟁이 있었다. 하지만 복지부와 노동부의

통합은 논의로만 그쳐 실제 추진조차 되지 못했고, 4대 사회보험 통합은 복지부

와 노동부가 각각 관장하는 사회보험들의 통합징수를 추진하는 정도로 논의가 정

리됨으로써 그 이후에는 많은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였다81). 그리하여 전달체계

혹은 공급체계와 관련해서는 제도 확대가 논의될 때마다 말이 무성하게 나왔지만

그것은 사실상 규범적인 언급 정도에만 그쳤고 실제로는 추진할 동력을 상당정도

로 상실했던 것이 그간의 현실이었다.

그런데 특히 참여정부 후반기 이후 나타난 변화로 인해 전달체계 혹은 공급체

계에 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이 필요성은 가장 직

81) 하지만 그 후 중요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즉. 참여정부 때 사회보험 적용·징수의 국
세청으로의 일원화 방안이 논의되고 기획되어 추진된 바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실패했는데 MB

정부 들어와서는 사회보험료 징수업무의 건강보험공단으로의 통합이 추진되어 성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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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으로 그간 본격적인 복지국가 발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취급

되었던 사회서비스 영역과 사회보험 징수업무 영역에서 발생하였다. 먼저 사회보

험 징수업무 영역에서 나타난 변화부터 살펴보자. MB정부는 사회보험업무 중 징

수업무만을 별도로 묶어 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는 이른 바 사회보험료

징수업무의 건보공단 일원화방안을 시도하였고 이것은 2009년 4월 국회를 통과하

였다. MB정부의 이 시도는 당초 참여정부가 소득파악의 제고 및 사회보험 사각

지대 해소 등을 위해 추진했던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의 국세청으로의 일원화

방안의 대안적 성격을 가진 것이었는데, 이 방안이 이 글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

은 사회보험 공급체계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였다는 점이다(이와 관련해서는 남

찬섭·백인립, 2011 참조). 사회보험 징수업무 건보공단 일원화로 인해 건보공단이

비대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보험공단(특히 국민연금공단)과 관련하여 조

직보전의 의도로 그 본래의 위상과는 맞지 않는 업무가 부과되는 등의 결과도 발

생하고 있다82). 어떻든 이로 인해 사회복지공급체계에 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

하게 되었다.

사회복지공급체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된 또 하나의 계기인 사회서비스에

서의 변화는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되었다. 즉, 참여정부는 지방균형발전을 추진하

면서 그 일환으로 2005년에 사회복지서비스 재정의 지방분권(이하 “복지서비스

지방이양”)을 단행하였던 것이다. 아마 참여정부의 이 시도는 1970년 사회복지사

업법 제정으로 사회복지법인제도를 창설한 이래 한국 사회서비스의 전달체계 혹

은 공급체계와 관련하여 나타난 가장 큰 규모 그리고 질적으로도 가장 변혁적인

시도일 것이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이 시도가 갖는 그와 같은 혁명적인 의의를

적절히 인식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그 이후 실제 전개된 상

황은 복지서비스 지방이양과는 상충하는 것이었다. 즉, 복지서비스 지방이양 이후

복지부는 중앙집중적인 국고보조방식에 의한 바우처를 본격적으로 확대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기구도 건보공단으로 정해졌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혹은 공급체계는 대단히 복잡하면서도 파편화·이원화하

82) 과거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개편하여 2011년 10월부터 시행된 장애인활동보조제도의 관리
운영기구가 국민연금공단으로 정해졌으며 나아가 장애인등록과 관련하여 등급판정업무도 국민연
금공단이 담당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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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83). 또한 이처럼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혹은 공급체계가 혼

란스러운 가운데 최근 MB정부는 이른 바 사회복지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의 전개로 인해 현재 한국은 사회복지 전반의 공급체계에 관해

보다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

기 위해서는 공급규모 확대를 우선시하여 공급체계에 관한 논의를 후순위로 미루

었던 과거의 접근에서 근본적으로 탈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서비스와 관련

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 사회서비스의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전달체계나 공급체계를 강조하는 것은 문제해결의 우선순위를 혼동할 우려가 있

고 나아가 전달체계나 공급체계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자칫 공급량 확대라는

과제의 시급성을 간과하게 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잘못 파악케 할 수 있다는 우

려의 시각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의 공급량 자

체가 과거와 달리 엄청나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84) 앞으로도 증가해야 하는 상

황에서 과거와 같은 시각은 한계가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공급체계가 공급량의

확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사회서비스뿐만 아니라 사회복

지제도에서 제공되는 제반 급여는 그것이 무엇이든 일정한 공급구조 내에서 작동

되는 것이며 이러한 공급구조는 근본적으로 사회복지급여를 둘러싸고 형성된 이

해관계구조를 반영하기 때문에 공급구조 개편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급

여확대도 일정수준 이상으로 진척되기 어렵다. 최근 반값등록금 문제에서 보듯이

83) 이와 관련해서는 남찬섭 (2009) 참조.

84)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사실 사회보험 등 다른 제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 또한. 참여
정부 기간에 사회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충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그 확대경향은 이미 1990년
대부터 나타나고 있었다. 예컨대. 지출규모만 보더라도 1990년부터 1997년까지 공공사회지출의 연
평균 증가율은 19.4%이지만 같은 기간 시설보호와 재가복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37.0%에 달한다
(사회지출의 하위항목으로 사회서비스는 시설보호와 재가복지 외에 근로복지, 보건의료, 주거복지,

교육복지를 포함하지만 여기서는 전통적으로 사회서비스라 여겨지는 시설보호와 재가복지의 지출
만 보았다) (고경환 외, 2011에서 계산). 또한 이러한 확대는 시설이나 인력 면에서도 관찰된다.

예컨대,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1990년에 88개소였으나 1995년에 297개소로 5년 만에 2.4

배나 증가했으며 2009년에는 419개소로 증가했고. 사회복지생활시설은 1985년에 544개소이던 것
이 1990년에 686개소로 증가했고 1995년에는 778개소로 증가했으며 2009년에 3.770개소로 증가했
다. 또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자의 1985년 이후 누적인원은 1990년에 7.804명이었으나 1995년 
18.586명으로 증가했으며 2009년에는 337.652명까지 증가했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도 1990년 324

명에서 1994년 3.000명으로 증가했고 2009년에는 10.334명으로 증가했다(보건복지부, 각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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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의 실시(급여확대)는 그것이 작동될 공급구조의 문제, 예컨대 대학재정

의 투명성 문제 등과 연관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재정의 투명성이나 대학운영의

민주성 등을 확보할 방안이 함께 강구되지 않는다면 반값등록금의 실시는 설득력

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또 참여정부 때 건강보험 보장성이 많이 향상되었으나

보건의료공급구조를 개혁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현된 건강보험 보장성은 정권이

바뀌면서 곧바로 하향하였다. 이런 예들에서 보듯이 공급량 확충에 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공급구조에 관한 논의도 그에 못지않게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사회복지공급체계에 관한 논의는 대단히 중요하다. 우선 위

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서비스와 사회보험징수업무에서 나타난 변화와 MB정부

들어와 취해진 사회복지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의 시도로 인해 사회서비스의 파편

화·이원화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복지공급체계에 관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둘째, 오늘날 한국사회는 범사회적인 복지논쟁을 목도하고 있지만 여

기서 논의가 되고 있는 복지국가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

각지대의 해소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

안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로 노동시장정책과 복지정책 간의 연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의 복지논쟁에서 재정마련이 중요한 쟁점이고 재정마련을

위해서 증세나 세원확충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시민의 노동시장지

위가 안정적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유연화로 양극화가 극심한데다 사각

지대문제도 심각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보장

하기 어렵다. 셋째,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 데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의 공적 체

계 구축이 대단히 시급하다. 사회서비스에서 욕구와 자원 간의 효과적인 연결체

계를 구축해야만 체감도 높은 사회서비스의 공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

의 사회서비스는 민간부문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공공성 확보도 어려울뿐더러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보장도 어렵고 심지어 정부의 통제도 어려운 상

황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효과적인 사회서비스 공급이 어렵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아래에서는 개념에 대한 논의를 간략히 진행한 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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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사회복지공급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그 대안과 관련하여 두

가지 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사회복지공급체계와 사회서비스의 개념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에 앞서 이 글에서 사용할 용어 중 특별히 두 가지 용어,

즉 사회복지공급체계라는 용어와 사회서비스라는 용어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

다. 바로 다음 논의에서 보겠지만 사회복지공급체계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전반에 걸쳐 모두 적용되는 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

회보험과 공공부조 개념은 제외하고 사회서비스의 개념에 대해서만 별도로 살펴

보는 것은 사회서비스의 중요성이 대단히 커졌을 뿐만 아니라 공급체계에 관련하

여 이 글에서 제시하는 두 대안의 주요 분기점이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를 중심으

로 나타나기 때문이다(그 분기점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다시 언급한다).

1) 사회복지 공급체계의 개념

사회복지공급체계라는 용어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용어이다. 과거에는 사회

보험과 관련해서 관리운영체계 혹은 전달체계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해왔고 사회

복지서비스 혹은 사회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전달체계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해왔

다. 이들 용어들은 지금도 사용되고 있으나 이와 함께 공급체계라는 용어가 조금

씩 사용되고 있다.

사회복지공급체계라는 용어는 그 의미가 본격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문헌에서도 별도의 개념규정 없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여러 용

례를 볼 때 사회복지공급체계는 관리운영체계나 전달체계를 모두 포함하면서 제

공기관의 공사비중이나 공사간 관계 등도 포괄하는 의미인 것으로 생각되며 이런

의미에서 그것은 거버넌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여기서도 사회복

지공급체계를 위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여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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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에 모두 적용되는 개념이며, 사회복지제도 전반의 통제권의 소재, 제공기관의

공사비중. 공급자 간의 관계,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관계를 총칭하는 것으로 사용

하고자 한다. 사회복지공급체계를 이렇게 사용할 때 그것은 기존의 관리운영체계

와 전달체계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라 할 수 있다.

2) 사회서비스의 개념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데 여

러 문헌을 검토할 때 의미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

선 산업분류상 공공행정·국방,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공·개인서비스 일부를 포함하는 대단히 넓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

다(예컨대, 국민경제자문회의, 2007; 우천식, 2007 등). 이런 개념은 주로 사회서비

스를 일자리 창출 입장에서 접근하거나 사회투자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우에 나

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의 극대화나 사회투자적 성격

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개념화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미의

사회서비스는 ‘공공서비스’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특히 영국의 경

우 사회서비스는 복지국가가 실시하는 제반 제도 전반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 경

우 사회서비스는 소득보장·보건·고용·주택·대인서비스 전체를 의미하게 된다. 이

런 의미의 사회서비스는 ‘사회행정서비스’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서구에서도 고령화로 인한 가족구조 및 기능의 변화가 중요한 문

제로 떠오르고 그에 대한 대응이 중요해지면서 위에서 본 두 개념화(즉, 공공서비

스와 사회행정서비스)보다 좀 더 좁은 의미로 사회서비스를 개념화하는 흐름이

있다. 이런 방식의 개념화는 사실상 매우 오래된 전통을 이어받는 것이어서 전통

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라 불리던 제도체계가 가리키는 것과 유사한 범주를 포함

한다. 사회서비스를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 그것은 위에서 말한 공공서비스로서의

사회서비스 중에서 일차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가리키며 또한 공공서비스에 포함

되는 것 중 기타 공공 및 개인서비스 가운데 사회화된(사회화의 정도는 각기 다

르지만) 일부 서비스도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행정서비스로서의 사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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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는 주로 대인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s)를 가리키며, 이 경우 대인서

비스는 전통적인 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사업)만이 아니라 최근에 등장하고 있

는 이른 바 돌봄서비스(care)까지 포함한다.

여기서는 좁은 범주의 사회서비스만을 ‘사회서비스’라 부르기로 하는데, 이와 같

은 범주의 사회서비스가 갖는 성격은 바알레(Bahle, 2003)에 의해 잘 정리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사회서비스는 다음 네 가지의 특징을 가진다. 첫째, 사회서비

스는 재화의 생산이 아니라 인간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personal service)이다. 둘

째, 사회서비스는 신체적 혹은 지적 욕구가 아니라 사회적 욕구(social needs)의

충족을 목표로 하는 서비스이다. 셋째, 사회서비스는 사람들 간의 직접적인 사회

적 상호작용을 매개로 수행되는 서비스이며 넷째, 단순한 사적(私的, private) 관

계를 넘어서는 사회적 의미(social significance)를 갖는 서비스이며 이런 점에서

사회서비스에서의 서비스 행위는 그 사회의 가치와 규범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적

맥락 속에 배태되어(embedded) 있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징을 고려할 때

사회서비스는 “사회적 가치와 규범에 의해 형성된 일정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사

회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 직접적인 대인관계를 매개로 하여 제공되는 대인서비

스”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서비스는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라 불리었고 한국에서는 법

률상으로는 이를 사회복지사업으로 지칭해왔다. 이는 이런 의미의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와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석재은 외, 2006).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는 이처럼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갖는 사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

를 분리시키려는, 혹은 더 나아가 두 가지를 서로 대립시키려는 경향이 점점 나

타나고 있다. 두 용어를 분리 내지 대립시키려는 경향에서 사회서비스는 저출산

고령화 경향에 대비하여 새롭게 확대된 서비스, 수요자 중심적 서비스, 보편주의

적 서비스를 대변하는 것처럼 규정한다. 반면에 사회복지서비스는 과거부터 행해

오던 전통적인 서비스, 공급자 중심적인 서비스, 선별주의적 서비스를 대변하는

것처럼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최근 한국에서 사회서비스는 서비스 내

용으로는 돌봄서비스와 연관되고 서비스 제공방식으로는 바우처와 연관되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사회서비스를 개념화하는 것은 위에서 본 바 첫째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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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서비스로서의 사회서비스와 둘째의 사회행정서비스로서의 사회서비스 그리고

셋째의 전통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의미를 이어받은 것으로서 사회서비스에 더하

여 넷째의 개념화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마지막 넷째의 개념화가 제도포

괄범주로 보면 가장 좁은 범주의 제도를 포함한 것이다.

결국 사회서비스는 넓은 의미의 개념화 두 가지(공공서비스, 사회행정서비스)와

좁은 의미의 개념화 두 가지(사회서비스, 가장 좁은 의미의 사회서비스)의 네 가

지 개념화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최근 한국에서는 좁은 의미의 두 가지 개념화

를 마치 서로 다른 것인 것처럼 분리·대립시키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좁은 의미의 두 가지 개념화를 분리·대립시키려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 것은 한국

이 사회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발전시킨 타이밍의 독특성, 즉 신자유주의적인 기조

에 의한 복지국가 재편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저출산·고령화가 이미 본격화한 이

후에 사회서비스의 본격적 발전이 시도되었고 그런 시도가 바우처 방식의 도입

등을 기조로 추진되었다는 독특성과 사회서비스 확대와 관련된 부처 간의 입장

차이 등에 의해 나타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사회서비스를 셋째의 의미, 즉 전통

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의미와 거의 동일하면서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돌봄서비

스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

는 것이라고 보고 특별히 사회복지서비스라는 용어를 써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3. 사회복지공급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사회복지공급체계에 관해 논의한다는 것은 곧 사회복지혜택을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들에 대해 어떠한 행위규칙을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는 곧 사회복지공급체계의 제도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란 네 가지 문제의 해결에 관련된 것이다. 그 네 가지

문제는 첫째, 역할의 할당 문제 둘째, 자원의 할당 문제 셋째, 통제 및 관리운영체

계의 문제 그리고 넷째, 정당성 확보의 문제이다(Lepsius, 1990. Bahle, 200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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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첫째, 역할의 할당 문제는 어떤 행위자를 제도 내에 포괄하며 그 행위

자들 각각에게 어떤 역할을 부과할 것이며 그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

가의 문제를 말한다. 둘째, 자원의 할당 문제는 특정 제도에 자원을 얼마나 어떻

게 할당할 것인가의 문제를 말하며 셋째, 통제 및 관리운영체계의 문제는 제도의

법적 행정적 규제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의 문제, 즉 제도전반에 대한 통제

권을 누가 어떻게 행사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말한다. 그리고 넷째, 정당성 확

보의 문제는 제도화와 관련된 위의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과정을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의 문제를 말한다.

제도화의 구성요소 내 용

역할의 할당

누가 공급자가 되며 누가 수혜자가 될 것인가? 그리고

이들 각자는 어떤 역할을 부여받게 할 것이며 이들 간

의 관계는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자원의 할당 자원을 얼마나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

통제 및 관리운영체계 법적 행정적 규제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정당성 확보
위 세 가지 요소에서 특정 방식의 선택을 하게 되는 근

거는 무엇인가?

자료 : Bahle (2003)에서 수정.

<표 29> 제도화의 구성요소  

위의 네 가지 요소들은 사회복지제도 전반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그 중 특히

사회복지공급체계와 관련된 것들로는 역할의 할당 문제와 통제 및 관리운영체계

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공급체계란 결국 사회복지혜택을 둘러

싼 행위자들 간의 관계구조를 의미하며 이 관계구조는 역할의 할당과 통제 및 관

리운영체계와 가장 밀접히 관련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공급체계를 구성하는 요

소로서 역할의 할당은 ‘누구에게’(수요자), ‘누가’(공급자), ‘어떻게’(전달체계)라는

세 가지 차원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통제 및 관리운영체계는 렙시우스

(Lepsius, 1990. Bahle, 2003에서 재인용)에 의하면 법적 행정적 규제체계를 의미

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재정체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설정한다. 이는 재정체계가

제도 내 행위자들을 통제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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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관리운영체계는 행정체계와 재정체계로 구성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사회복지공급체계는 역할할당체계와 통제·관리운

영체계로 구성되며 전자는 다시 첫째, 누가 수혜자가 되는가 둘째, 누가 공급자가

되는가 셋째,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관계는 무엇인가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후자

는 첫째, 행정체계는 어떻게 편성되는가 둘째, 재정체계는 어떻게 편성되는가의

두 가지로 구분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공급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련된

아래의 논의도 이들 역할할당체계와 통제·관리운영체계를 중심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제도화의 요소 내 용

역할의 할당

－ 누가 수혜자가 되는가

－ 누가 공급자가 되는가

－ 수혜자와 공급자의 역할은 무엇이며. 이들 간의 관계는

무엇인가

통제 및

관리운영체계

－ 행정체계

－ 재정체계

자료 : Bahle (2003)에서 수정.

<표 30>사회복지공급체계 제도화의 구성요소 

1) 역할할당체계

 (1) 누가 수혜자가 되는가?: 사각지대 문제

사회복지의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그간 한국의 사회복지는 보편주의적 방향으로

전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보편주의적 방향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상당수 근로자가 각종 사회보

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시간제근로자는 80% 이상이 연금에 미가입해

있고, 파견근로자는 70% 이상이 고용보험에 미가입해 있다. 또한 여성의 경우 지

역가입자로 본인이 기여금을 전담하거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제도에 포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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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상당수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우도 사각지대에 속한다. 그

동안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확대로 소득파악이 상당히 제고되었지만 사각지대

규모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사각지대 문제는 곧 노동시장유

연화 등으로 인한 양극화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각지대문제는 사회보

험제도의 개편이나 조세행정력의 신장을 통한 접근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

로는 노동시장정책적 접근을 필요로 하며 또한 복지정책과 노동시장정책 간의 연

계 강화를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 사회보험뿐만이 아니라 공공부조에서도 사각지

대문제는 심각하며 이 역시 노동시장유연화로 인한 양극화와 가족구조 기능의 변

화가 근본 원인이다. 빈곤층의 상당수가 여성가구주 가구이며 가구원 수도 적고

취업가구원 수도 적다. 또한 취업하더라도 임시 일용직이거나 자영자인 경우가

2/3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가구 중 많게는 2/3가 기초보

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사회서비스의 경우 수혜자 판별은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와 다르며 보다 복잡

하여 사각지대 문제도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와는 좀 다르게 나타난다. 사회서비

스에서 수혜자판별은 욕구판별과 욕구 및 자원의 연결을 가능케 하는 체계, 즉

조정체계를 필요로 한다(조정체계는 뒤에서 다시 살펴봄). 하지만 한국은 사회서

비스 조정체계가 적절히 구축되어 있지 않고 수혜자를 주로 경제적 기준으로 판

별하고 있어 자원과 욕구 간의 체계적인 연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하여 사회

서비스의 경우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처럼 배제의 문제도 가지고 있지만 오결합

(mis-match)의 문제도 가지고 있다. 어쨌든 배제든 오결합이든 사회서비스 역시

사각지대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사각지대 문제에 관한 대책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강구된 바 있었다. 그 중 가

장 최근의 시도는 참여정부가 시도했던 사회보험 적용 징수업무의 국세청으로의

일원화 방안이었다. 참여정부는 사각지대를 일차적으로 조세행정적 시각에서 접

근하였다. 다시 말해서 참여정부는 사각지대문제를 노동시장정책의 차원에서 접

근하기보다는 소득파악 미비문제의 해결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이는 두 가지 배

경에서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첫째는 사각지대문제가 현실적으로 소득파악미비문

제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둘째는 참여정부가 기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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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유연화를 받아들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참여정부가 사각지대 문제 해결

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소득파악문제 해결로 제한되었다는 점에서 그

러하다. 다시 말해서 사각지대 문제는 노동시장유연화의 결과라는 측면과 소득파

악미비라는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노동시장유

연화를 수용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소득파악미비의

해결이라는 측면에서만 접근하도록 구조적으로 제약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참여정부는 소득파악미비의 해결을 위해 사회보험료 적용 징수업무의

국세청으로의 일원화를 추진하였는데 이는 소득파악미비의 해결이라는 과제가 갖

는 또 다른 의미, 즉 조세개혁이라는 의미에 따른 기득권세력의 반대 그리고 공

단 등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로 실패하였다. 참여정부가 취한 조세행정적 접근도

의미가 있지만 사각지대 문제는 이제 근본적으로 노동시장정책의 차원에서 접근

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유연화 문제에 대한 접근이 없으면 사각지대 해소는 요

원하며 따라서 복지국가는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OECD 국가에 비해

규모가 큰 자영자문제도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이 역시 노동시장정책적 접근

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부와 노동부의 이원구조를 극복하여 복지정

책과 노동시장정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자영자 생활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

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2) 누가 공급자가 되는가?: 생산과 조정

공급자 문제는 소득보장제도보다는 보건의료나 사회서비스에서 중요한 문제이

다. 공급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급의 개념을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이

와 관련해서는 사베스(1987)의 논의가 참조할만하다. 즉. 사베스는 공급(provision)

을 생산(production)과 조정(coordination)의 두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생산은 사회

서비스를 직접 산출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조정은 누가 사회서비스를 생산할

것인지 또 생산된 사회서비스를 누구에게 제공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것을 말

한다(사베스, 1987). 이렇게 구분하면 우리의 경우 예컨대 종합사회복지관 등은

본질적으로 생산자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정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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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우리가 사베스의 논의를 따라 공급을 생산과 조정으로 구분할 경우 누

가 공급자가 되는가라는 질문은 누가 생산자가 되며 누가 조정자가 되는가라는

두 가지 질문으로 구성된 질문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생산자와 조정자

를 구분하면 그와 관련해서는 생산자와 조정자가 동일하고 둘 다 공공부문에 속

한 경우도 생각할 수 있고, 생산자와 조정자가 동일하지만 둘 다 민간부문에 속

한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생산자와 조정자가 다르고 속한 부문도 공공

과 민간 양 부문으로 다른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아마도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생산자와 조정자가 다르고 각각이 속한 부문도 다른 그런 경우일 것이다. 그리고

생산자와 조정자가 동일하고 둘 다 공공부문에 속할 경우는 정부에 의해 생산과

조정이 이루어지므로 법률에 의해 그것이 정해질 것이지만, 생산자와 조정자가

동일하면서 둘 다 민간부문에 속할 경우는 그것이 가능하려면 민간부문의 생산과

조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관건일 것이다.

한국의 사회서비스는 생산자의 절대다수가 민간부문에 속하고, 조정자는 정부

이지만 그간 정부는 조정체계를 적절히 구축해오지 않아 조정역할도 제대로 이루

어지지 못하였다. 조정체계가 적절히 구축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재정지원을

매개로 한 통제체계를 구축해왔다. 그리하여 사회서비스는 “민간-생산, 정부-재정

적 통제”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조정체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살펴본다).

민간부문이 대부분인 한국의 사회서비스 생산자는 최근 바우처 등의 확대로 개인

사업자까지 대거 양산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그런데 생산자의 절대다수가

민간이면서 “민간-생산, 정부-재정적 통제”라는 구조로는 민간생산자의 공공성도

보장키 어려운데다 정부에 의한 민간생산자의 적절한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특히 그간 사회서비스에서 보편주의화로의 전환이 진행되어 오면서

사회서비스 부문 내에서 민간생산자들의 행태는 분야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것으

로 보인다. 선별적 접근에 지배되어온 기존의 전통적인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서

는 자원부족 문제나 종사자들의 잦은 이직, 그리고 기관운영자들에 의한 생계형

지대추구, 비민주적 운영 등이 문제가 되어왔고 지금도 그런 반면 참여정부 이후

이른 바 보편주의화의 주 대상이 되어온 부문, 예컨대 보육서비스나 노인요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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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바우처 등에서는 공급기관들의 이기적 행태가 극심한 형편이다. 따라서 민간

생산자들의 행태를 교정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과 함께 민간중심적인 생산구조

자체를 변화시켜 사회서비스 생산에서의 공공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3)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관계: 조정체계(전달체계)의 문제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의 경우는 각기 기여요건과 자산조사에 의해 수요자가

결정되므로 양자 간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덜 복잡하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의 경

우는 서비스의 제공 자체가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관계를 전제하는 것이어서 사

회서비스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관계가 특히 중요하다.

사회서비스에서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관계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조정체계

혹은 전달체계가 필요하다. 즉, 욕구를 판단하는 체계와 그 욕구판단체계를 통해

판단된 욕구를 충족시킬 자원을 욕구와 연결시킬 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적 권위와 조직적 능력이 필요하다(Jewell, 2007 참조). 여기서 법적 권위(legal

authority)가 필요하다는 것은 시민에 대해 사회서비스 욕구가 있다는 권위 있는

판단, 즉 사회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누군가가 법적 권한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판단에 다른 사람들이 승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이다. 또한 조직적 능력(organizational capacity)이 필요하다는 것은 욕구

에 관한 판단이 법적으로 타당하고 일관되고 시의적절하며 재정적으로 책임성 있

는 것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이다. 즉 예컨대 욕구가 있

다고 판단한 주체가 그 욕구의 충족을 위해 자원, 예컨대 지역의 복지기관을 동

원할 때 그는 그 복지기관에게 재정을 비롯한 제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욕구가 있다는 판단을 받은 시민과 복지기관이 서비스과정에서 부

딪히는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어야 한다. 법적 권위와 조직적 능력을 필요로 한

다는 것은 한마디로 누가 무슨 권한과 자격으로 욕구를 판단할 것이며 욕구와 자

원을 누가 무슨 권한으로 연결시킬 것인가에 관련된 권한과 책임체계 및 지원체

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이러한 의미의 사회서비스 조정체계가 적절히 구축되어 있지 않다(이봉



21세기 노동의 대안 복지 연구

- 240 -

주·김용득·김문근, 2008 참조). 민간생산자(주로 민간복지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욕

구평가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법률에 의해 권한이 부여된 것도 아니며 사회적으

로 승인된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욕구평가와 관련된 제도체계를 구축하

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처럼 조정체계가 결여된 가운데 한국정부는 재정지원이

라는 수단을 가지고 민간기관을 통제하는 재정 우선적 통제방식이 구축하였고 이

것은 지방이양 이후에도 변화하지 않고 있다. 물론 최근 사회복지통합관리체계의

구축이 진행되면서 또한 이른 바 서비스신청권 조항이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되

어 상황에 다소간의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은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2) 통제·관리운영체계

(1) 행정체계

① 사회보험관리운영체계의 이원화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사회보험제도는 복지부와 노동부에서 각기 관장하고 있

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복지부가 관장하며 산업재해보상보

험과 고용보험은 노동부가 관장하고 있다. 또한 실제 제도의 운영도 복지부와 노

동부 산하의 공단조직이 하고 있어서 전자의 세 가지 사회보험은 복지부 산하의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고 후자의 두 가지는 근로복지공단과 지역

의 고용지원센터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두 부처의 산하 공단들의

지방조직 간에 연계도 약한 편이다. 이처럼 관리운영체계가 이원화된 상황에서는

노동시장유연화 등으로 인한 사각지대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② 사회서비스에서의 이중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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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사회보험의 관리운영체계만 이원화된 것이 아니라 사회서비스의 관리운

영체계도 이원화되어 있다. 사회서비스의 이중화된 관리운영체계는 다시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매우 오래 전부터 있어온 것으로 복지부와 행정

안전부(행안부) 간의 이원화를 들 수 있다. 즉 사회서비스의 내용은 복지부가 관

장하지만 인력과 조직은 행안부 소관사항인 것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지방행정이 복지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여 발전해오지 않았다는 데에서 기인하

는 현상이다. 한국의 지방행정은 1950년대에 잠깐 지방자치를 실시한 이래 늘 중

앙행정에 의해 통제되어 왔으며 그것도 주민복지보다는 주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

를 목적으로 발전해왔다. 그리하여 내무행정이 과거부터 지나치게 비대하게 발전

해 왔던 것인데 이것이 시대의 변화로 복지적 기능이 필요해지면서 그것이 강조

되었지만 여전히 중앙부터인 행안부가 가진 지방행정에 대한 통제력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행안부는 사회서비스와 관련하여 내용적 통제는 적

절히 할 능력이 없는 가운데 내용적 통제를 할 수 있는 복지부에 대해 인력과 조

직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외적 통제를 가하는 일종의 거부점(veto point)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거부점의 역할은 지방정부 일선에서 이른 바 일반직

공무원과 복지직 공무원 간의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이것 외에 다른 것들도 다룰 사안들이 많고 또 이

문제의 해결방안은 필자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기도 하여 여기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기로 한다.

사회서비스의 이원화된 관리운영체계 중 둘째의 것은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현

상인데, 사회보험기관의 사회서비스 관여로 인해 발생하는 이원화이다. 먼저 2008

년 7월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관리운영기구는 건강보험공단이며 또한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관리운영기구는 국민연금공단이

다. 사회보험기관이 사회서비스의 공급에 관여하게 되는 것 자체가 반드시 문제

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는 이른 바 지역복지체계의 구

축 등 그것이 목표로 하는 바에 비추어보아도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통례이

다. 지방정부와 아무런 법적 관계가 없는 사회보험기관이 사회서비스의 공급에



21세기 노동의 대안 복지 연구

- 242 -

관여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서비스와 관련하여 지방정부와 사회보험기관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고민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③ 최근의 변화 : 사회복지통합관리체계 구축

이처럼 사회서비스의 관리운영체계가 이중구조화해 있는 상황에서 MB정부에

들어와 사회복지통합관리체계가 구축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일부 추진되던 행

안부 중심의 민관협의체는 사실상 폐기되었으며(2009년), 과거 행안부의 새올행정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던 복지시스템이 모두 복지부 관리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른

바 “행복e음”이라고 불리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하 “사통망”)이 구축되기에 이

르렀다. 정부는 사통망의 구축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향후 중앙정부 각 부

처에 산재되어 있는 200개 이상의 복지관련급여도 모두 사통망으로 이관할 계획

이다.

이처럼 온라인상에서 사통망이 구축되는 흐름과 함께 참여정부 때 구축된 사회

복지통합조사팀,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팀 등의 조직도 오프라인상에서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는 온라인상의 사통망과 오프라인상의 사회복지통합조사팀

과 사례관리 서비스연계팀 등 지자체 조직을 바탕으로 사회복지통합업무를 추진

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정부는 향후 4년간 전담공무원 7천명을 확충키로 결정하였

다. 물론 지자체가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 결정이 사

회복지통합업무 추진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또 이러한 7천명

전담공무원 확충을 위해 일부 지방이양사업의 한시적 중앙화도 결정되었는데 이

역시 주의하여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참여정부 말기부터 급속도로 도입되기 시작한 바우처가 사통망에 의한

통합관리망 속에 포함되었다는 점도 주목을 요하는 대목이라 생각된다. 물론 바

우처를 사통망에 의한 관리체계 내에 포함시켰다고 해도 그 통합관리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어쨌든 이것은 바우처가 바우처론자들이 바라는

것처럼 시장화 방식으로만 나아가지는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변화가 아닌가 생각

된다. 또한 사회복지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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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른 바 서비스신청권 조항(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8)도 상

당부분 개정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지방이양은 지금에 와서 큰 의미가 없어진 것

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지방이양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한 가지

로 지방정부의 복지 기획력 향상이라는 의미를 생각할 수 있다면 이 의미는 지금

사통망과 사회복지통합업무체계 속에서 중앙정부의 지도 아래서 수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지방이양으로 인해 신장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복지기획력 향상이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노력보다는 중앙정부에 의한 통합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지방이양은 중

앙정부가 져야 할 재정적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한 것이라는 껍데기만 남은 것

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본 것처럼 사통망과 사회복지통합업무체계가 갖추어지더라도

그것이 사회서비스 관리운영체계의 이중구조를 극복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인 것

으로 보인다. 사회보험기관이 사회서비스 공급에 관여하게 되면서 생긴 이중구조

는 그대로 존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히 건보공단이 담당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그러하다. 즉 복지부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통합

관리체계가 구축되더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다른 사회서비스와 재정방식도 다

르고 서비스수혜자를 결정하는 방식도 달라 그것을 사회복지통합관리체계 속에

포함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85). 또 재정방식이 사회보험이 아닌

바우처 방식이라 해서 사정이 더 나을지는 불투명하다. 예컨대 장애인활동지원제

도의 경우 이것이 바우처 방식이어서 사통망 내에 포함되었다고는 하나 관리운영

기구가 국민연금공단이어서 지방정부에 의한 통합서비스에 어느 정도나 “통합”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이른 바 수요자중심서

비스를 표방하는 바우처제도와 사회복지통합관리는 그 정향성에서 근본적으로 상

충한다는 것이다. 바우처제도는 그 원리상 기본적으로 “관리”를 허용하지 않는 제

도여서 사회복지통합관리체계에서 바우처제도를 실제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가 어떻게 정해지는가에 따라 상충성의 표출은 달리 나타날 것이다. 아마도 원리

85)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사회복지통합관리체계 내에 포괄하기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는 필자가 인터
뷰한 복지부 고위공무원도 같은 생각이었다(인터뷰 일자 2011년 7월 25일,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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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실제 사이에서 줄타기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사회복지통합관리체계는 자체적인 문제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특히 서

비스신청권 조항과 연관된 것들이다. 우선 통합관리체계 구축이 서비스신청권과

연관되어 이루어질 때86) 대상자 선정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적 기준은 비교적 용이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서비스의 수급자격 판단에는 경제적 기준과 비경제적 기준을 모두

고려해야 하나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서비스 신청과 관련해서 이를 경제적

기준으로만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선별주의의 잔재로 고질적인 문제이기

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경제적 기준에 의한 판단과 비경제적 기준에 의한 판단

간의 관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아마도 이 문제는 경제적 기준으

로 일단 판단한 다음 이를 본인부담금 차등화에 적용하는 식으로 해서 경제적 기

준과 비경제적 기준의 관계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해결

방식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특히 바우처 방식의 서비스를

통합관리하는 데에는 유리할 것이며 아마 이런 식으로의 해결이 관료적 독창성에

의해 대단히 손쉽게 강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비경제적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여 실행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사회서비스 수급자격 판단에서는 비경제적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 기준을

현실에서 실행하려면 일선 담당공무원들에게 일정한 재량이 주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말한 사회서비스 조정체계 혹은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는 한국의 사회서비스에 있어서 상당히 큰 폭의 개혁을 필요로 하는 결

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는 온라인상의 사통망을 구축한다고 해서 그걸

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현재 사통망은 현금급여에 관련된 경제

적 기준 판별에는 장점이 있으나 예외가 많고 삶의 이력이 복잡하게 녹아 있는

서비스에 관련된 비경제적 기준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비경제적 기준에

의한 판단내용을 전산상에 입력하여 일목요연하게 관리하기는 처음부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며. 비경제적 기준에 의한 판단내용은 전산입력의 문제라 아니라 삶

86) 필자가 인터뷰한 복지부 고위공무원은 사회복지통합관리체계 구축은 서비스신청권 조항을 염두
에 두고 진행되고 있다고 하였다(인터뷰 일자 2011년 7월 25일,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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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이기 때문이다. 또한 서비스신청권 조항에서 말하는 신청대상급여는 현물

급여만 포함하며 현금급여는 포함하지 않는가의 문제도 있다. 현행 서비스 신청

권 조항은 급여에 대해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현금급여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공급량이 적은

상황에서 현금급여를 제외한다면 서비스신청은 상당정도로 의미를 잃을 수도 있

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사회복지통합관리체계를 서비스연계 사례관리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공공부문이 사례관리 서비스연계에 나설 때87) 민간부문의 직

접생산자들을 어디까지 통합 관리해야 하는지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예컨대

복지관과 같이 민간부문에 속한 기관이지만 정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는 공식적

인 조직에 대해서는 그곳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정보를 공공부문이 가지고 중복

등이 발생하지 않게 조정하는 데 대해 이견을 제시하기 어렵다. 그야말로 비공식

적인 도움, 예컨대 동네 사람들이 그야말로 순수하게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후원

등을 행할 때 이를 파악해서 중복지원이라고 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민간부문의 복지관 등에서 사례관리를 중점적으로 시행

하고 있으므로 공공부문이 사례관리 서비스연계에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현재 민

간기관이 행하는 사례관리와 공공기관의 그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2) 재정체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그 이름 자체가 제도형태이기도 하지만 재정방식이기도

하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의 경우 재정체계는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즉 현재

사회서비스의 재정체계는 지방이양과 국고보조, 바우처, 사회보험방식이 다양하게

혼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다양한 재정방식이 혼재한 체계 자체가 문제인 것

은 아니다. 또한 사회보험방식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바우처 방식은 현재로서

87) 필자가 인터뷰한 복지부 고위공무원은 사회복지통합관리체계는 지금의 통합조사 위주에서 향후
에는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위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인터뷰 일자 
2011년 7월 25일,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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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변경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다만 지방이양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

재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광역자치단체에 교부하는 포괄보조금

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지방이양된 사회서비스 재정을 국고보조

방식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비록 지방이양이 현재 큰 의미가 없

어졌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방식인 국고보조방식으로 환원하는 것만

이 해결책인지는 의문이다. 사회서비스는 그 성격상 지방정부가 담당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지방이양된 사회서비스 재정을 변경할 경우에도 가능한 한 지방정

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런 점에서 중

앙으로의 환원보다는 광역자치단체에 교부하는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함으로써 광

역자치단체의 복지기획능력을 신장시키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

다.

재정체계와 관련해서 사실 더 중요한 문제는 경직적인 재정집행방식(혹은 회계

방식)이다. 최근 사회서비스 욕구의 다양화로 그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점점 중요

해지고 있지만 재정집행방식이 경직적이어서 유연한 대응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

고 있다. 즉 현재의 재정집행방식은 예컨대 서비스연계도 불가능하게 하는 구조

라 할 수 있다. 서비스연계란 곧 둘 이상의 서비스생산자가 하나의 클라이언트에

대해 각자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결국 서비스 조정체

계가 필요하고 이는 다시 앞서 말한 법적 권위와 조직적 능력을 필요로 한다. 한

국의 경우 서비스조정체계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권위와 조직적

능력도 적절히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조직적 능력과 관련하여 한

국의 사회서비스 재정집행방식(회계방식)은 전년도에 결정된 보조금을 금년에 분

기별로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대단히 경직적이어서 연계수요발생에 따라 이를 유

연하게 집행할 수 있는 구조가 애초에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경직적인

재정집행방식(회계방식)을 개혁하지 않고는 사례관리 서비스연계도 어려울 것이

다.

3)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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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사회복지공급체계와 관련하여 역할의 할당, 행정체계, 그리고 재정체

계의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이를 기초로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공급체계의 특성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분절성 혹은 파편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분절성 혹은 파편성은 다양한 층위에서 중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사회보험과 관련하여 복지부와 노동부 간의 분절성이 존재한다. 이 문제

는 매우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1990년대 후반에 쟁점이 되었으나

추진되지 못한 바 있다. 복지부와 노동부 간의 분절성은 오늘날 사회보험 사각지

대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유연화에 대

처하는 데에도 지극히 비효과적이다.

둘째, 사회서비스에서의 분절성 내지 파편성이 극심한 상황이다. 지방이양된 서

비스와 국고보조방식에 의한 바우처, 그리고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가 상호 연계체계를 결여한 채 운영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것은 사회서비

스에서의 수혜자와 공급자 간의 조정체계가 과거부터 적절히 구축되지 않은 문제

와 결합되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더욱 극심한 분절 상태로 빠져들게 하고 있

다. 이로 말미암아 수혜자가 가진 욕구와 이를 충족할 자원 간의 효과적인 연결

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각과 중복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셋째, 이들 문제들과 함께 사회서비스에서 민간부문이 지나치게 비대하여 공공

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서비스 전반에 걸쳐 서비스 연계를 가능케 할 수

있는 재정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현행 사회복지공급체계의 문제를 이와 같이 진단할 때 그 해결방향은

통합성의 제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방향 역시 분절성이 나타나는 중

층적 구조에 대응하여 설정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각지대 해소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노동시장정책과 복지정책 간의 연

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욕구와 자원 간의 효과적인 연결을 꾀할 사회서비스 조정체계 구축에 유

리하게끔 행정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서비스 제공의 공공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공공부문 공급비중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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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서비스에서의 사례관리 서비스연계가 가능하도록 재정집행방식을 개

혁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서 제시된 네 가지 개편방안 가운데 첫째의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즉 현재와 같은 심각한 노동시장유연화와 그로 인한 사

각지대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정책과 복지정책 간의 연계가 강화되어

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물론 연계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

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제도화의 요소 논의내용 요약

역할의 할당

－ 심각한 사각지대 문제 : 사각지대 문제는 노동시장유연화의

희생자 문제

－ 지나치게 비대하며 공공성을 상실한 민간부문 공급자

－ 서비스 조정체계의 결여 → 사회복지통합관리체계 구축으로

최근 다소 변화 가능성

통제

및

관리운영

체계

행정체계

－ 복지부와 노동부의 이원구조 : 지구화 탈산업화로 인한 노동

시장유연화에 적절치 못한 비효율적인 구조. 복지의 지속가

능성 보장에 불리함

－ 사회서비스의 이원구조 : 사회보험기관의 사회서비스 관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복지부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사회

복지통합관리체계 구축 진행

재정체계

－ 사회서비스의 다양한 재정체계 : 지방이양된 재정을 포괄보

조금 정도로 전환 고려 가능

－ 경직된 재정집행방식 : 향후 사회복지통합관리체계에 의한

공공부문의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기능의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집행방식의 경직성을 해결할 필요가 있음

<표 31> 사회복지공급체계 제도화에 관한 논의내용 요약 

이 글에서는 노동시장정책과 복지정책 간의 연계를 위해서는 공급체계와 관련

하여 복지부와 노동부 간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시장유연화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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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의 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또 영세자영업의 붕괴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들의 문제를 전담하는 정부조직이 없다. 영세자영업자들의 문제가 개별 사회보

험제도별로 다루어지는 상황에서 복지부와 노동부의 통합을 전제하지 않고는 어

떠한 대안도 바라는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실적으로 노

동시장정책과 복지정책 간의 연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안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 글에서는 복지부와 노동부의 통합이 최선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렇게 볼 때 현행 사회복지공급체계와 관련된 대안의 분기점은 사회서비스의

분절성 극복을 위한 방안을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에서 나타나게 된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사회보험공단이 사회서비스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회복지통합관리체계 구축이 시도되고 있지만 이것의 구축이

진행되더라도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합관리하기

는 어려우며 사회서비스의 분절성 극복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행 재정방

식인 사회보험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변경하기도 어렵다.

또한 현재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돌봄서비스는 비단 사회서비스 영역과만 관

련된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서비스와도 관련성이 깊다. 특히 노인의 경우에는 더

욱 그러하다. 그리고 현행 사회보험제도는 소득보장제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

건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제도도 있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도 있다. 이런 점에서 사

회서비스에서의 돌봄서비스와 관련된 공급체계 개편은 사회보험의 공급체계 개편

과 연동하여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개편은 사회보험공단

이 사회서비스 제공에 관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를 논리적 극단으로

확장시켜 사회서비스를 모두 공단조직에 의해 수행토록 전면 재구조화하는 방안

과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듯 지역복지의 구현을 염두에 둔다. 또 현재 사회복지통

합관리체계의 구축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다는 현실을 염두에 두어 지방정부의

복지역량을 극대화하는 방안의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두 가지 방안

을 가정하는 것은 노인요양서비스가 사회보험방식으로 건보공단이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활동지원의 관리운영을 국민연금공단이 담당하는 등 사회보험공단이 사회

서비스에 관여하게 됨으로써 사회서비스 공급구조가 이원화된 상황에서 공단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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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를 일원화할 것인가 아니면 지방정부로 이를 일원화할 것인가에 대해 생

각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88). 두 가지 방향을 가정함으로써 일종의 사고실험

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른 대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여기서 논의할 사회복지공급체계의 대안은 복지부와 노동부의 통합에서는 차이가

없으며 사회서비스 일원화 방안에서만 차이가 있게 된다.

4. 개편방안

1) 제1안: 복지‧노동 통합-지방정부 사회서비스  

(1) 행정체계 개편

복지정책과 노동시장정책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한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

재의 복지부와 노동부를 통합하여 가칭 사회정책기획원 혹은 사회기획원을 신설

한다. 사회정책기획원이 신설되어 복지부와 노동부의 기능이 통합되면 기존에 노

동부가 담당하던 노사관계기능은 노동위원회로 이관한다. 그리고 복지부 노동부

통합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의 도입이나 사각지대에 놓인 각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제도 도입 등의 제도개선과 병행 추진한다.

복지부·노동부 통합과 함께 기존 3대 사회보험공단의 재편을 추진한다. 즉 기존

의 연금 건보 근로복지공단의 3대 공단을 통합하여 사회보험공단으로 재편하고

사회보험공단 내에 소득보장기구와 돌봄보장기구를 설치한다. 소득보장기구는 국

민연금, 기초연금, 산재근로자 소득보장, 실업급여 등의 소득보장업무 및 각종 노

동시장정책을 담당한다. 이와 함께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재편하여 소득보장기구로 이관한다. 돌봄보장기구는 건강보험, 노인요양보험, 산

재근로자 및 산재장애인지원서비스를 담당케 하여 이른 바 돌봄(care)담당기구

(health care + social care)로 재편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88) 사회서비스 공급구조의 이원화를 해결하려 하는 경우 행안부의 지방정부 복지와 관련된 기능을 
모두 복지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이를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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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방정부로 이관한다.

그리고 자격관리 징수업무는 소득보장기구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국민연금은

장기간의 이력관리가 필요하고 가입자의 이력은 곧 가입자의 노동시장에서의 지

위변화를 의미하므로 소득보장과 노동시장정책을 담당하는 소득보장기구가 자격

관리업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89). 통합사회보험공단이 설립되면 기금도 통합적으

로 관리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는 아무래도 국민연금기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

지할 수밖에 없다. 이 통합기관은 사회정책기획원 산하에 별도로 통합기금관리기

구를 설치하여 여기서 관리하도록 한다. 기금관리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여러 논

의가 있었지만 조직상으로나 기금의 실제 관리상으로나 기금관리책임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회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지방정부 중심의 사회서비스 조정체계 구

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개편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복지행정이 사

례관리 서비스연계 기능을 중심으로 편성되도록 사례관리 서비스연계팀의 규모와

역량을 강화한다. 그리고 현재 시 군 구에 설치된 사례관리 서비스연계팀을 광역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읍 면 동에도 확대 설치토록 하고 이를 위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읍 면 동 당 평균 5명이 배치되는 수준까지 확충

한다. 또한 사례관리 서비스연계팀의 역량강화를 위해 이 팀은 팀원 전원을 사회

복지전담공무원으로 충원토록 하고, 통합조사팀에는 일반직 공무원을 배치하되

팀장은 반드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맡도록 한다. 그리고 통합사회보험공단이

설립되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지방정부가 이관 받아 관리토록 한다. 앞서 언

급한 것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지방정부 중심의 조정체계에 포괄하기 어려운

문제가 남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연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접근한다.

89) 그리고 이와 함께 국세청과의 정보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사회보험의 자격관리 및 
징수업무와 관련해서 여기서 국세청으로의 업무 일원화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복
지논쟁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는 재원마련과 관련하여 조세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오건호, 2011 참조). 그리고 복지국가를 위한 재원마련방안에 관한 사
회적 합의의 향방에 따라서는 사회보험료를 조세행정에 편입하여 징수할 수도 있으므로 그 가능
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여기서 논의하는 대로 사회보험공단의 재편이 
이루어져 업무조정이 이루어진다면 국세청으로의 자격관리·징수업무의 일원화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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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서비스 공급에서의 공공부문의 비중 확대

사회서비스 공급에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공부문에 의한 공급비중을 높인

다. 공공부문의 비중 목표치를 정확히 설정키는 어려우나 시민단체 등에서 말해

온 30%로 일단 설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한데 기금관리를 사회정책기

획원 관리 하에 두면 연금기금 등을 공공기관 확충에 활용하는 데 좀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이다(물론 이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연금기금을 활용하여

공공보육시설을 크게 확충하고, 공공노인요양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을 우선 광역자

치단체마다 설립하고 점차 확대한다. 이와 함께 기존 개인사업자 등 민간생산자

에 대해서는 인증제의 확대 실시 등을 추진한다.

또한,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공급비중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로 하여금 최소

한도의 사회복지관은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

요가 있다.

(3) 사회서비스 조정체계 구축

현재 사회복지통합관리체계 구축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서비스 신청권

조항의 개정도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서비스 조정체계 구축을 시도

한다. 이 사회서비스 조정체계의 중심주체는 위에서 말한 사례관리 서비스연계팀

이 되도록 하며 이 팀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두고 나아가 읍 면 동에

도 두도록 한다.

앞서 행정체계 개편 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례관리 서비스연계팀의 인원은

읍 면 동 당 평균 5명 수준이 되도록 충원하며, 이 팀은 전원 사회복지전담공무

원으로 충원한다. 또한 현재 사통망에서는 사회서비스 수급자격의 판단이 통합조

사팀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나 향후에는 사회서비스 수급자

격의 최종판단은 사례관리 서비스연계팀에서 이루어지도록 권한과 책임을 조정해

야 한다. 통합조사팀의 조사결과는 사회서비스 수급자격의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

로만 활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수급자격의 최종판단을 사례관리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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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연계팀에서 하더라도 통합조사팀의 조사결과도 중요하므로 통합조사팀의 팀장

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한다.

(4) 재정체계 개편

재정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우선 현재 지방이양된 사회서비스 재정을 포괄보

조금으로 전환하고 이를 광역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통해 광역자치단

체의 사회서비스 조정기능을 강화하도록 한다. 광역자치단체의 조정기능은 광역

자치단체에 설치할 사례관리 서비스연계팀에서 담당토록 한다.

또한 재정집행방식의 개편과 관련하여 지방정부 사회서비스 예산을 기본예산과

연계예산으로 구분하도록 한다. 연계예산은 사례관리 서비스연계 기능을 위한 예

산으로 두고 기본예산은 경상운영비 등으로 현재와 유사한 방식으로 집행하도록

한다. 연계예산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사례관리 서비스연계팀에서 집행하되

팀 내에 사회서비스 예산관리자를 두어 집행토록 한다(사회서비스 예산관리자는

곧 지방정부의 사례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한다). 그리고 연계예산은 관·항·목의 장

벽없이 유연하게 집행토록 한다.

2) 제2안: 복지‧노동 통합-사회서비스공단

(1) 행정체계 개편

제2안도 복지부와 노동부를 통합하는 점에서는 제1안과 동일하다. 다만 사회보

험공단을 재편하는 방안에서는 차이가 있다. 즉 기존의 사회보험공단을 통합하여

단일의 통합사회보험공단을 신설하는 제1안과 달리 제2안에서는 기존의 연금 건

보 근로복지공단의 3대 공단을 사회보험공단과 사회서비스공단의 두 개 공단으로

재편한다. 사회보험공단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고용보험, 산재근로자 소득보장 등

의 소득보장업무와 각종 노동시장정책을 담당한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과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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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재편하여 사회보험공단으로 이관한다. 사회서비스공단은

건강보험 및 각종 사회서비스(노인요양보험, 바우처, 기타 전통적인 사회복지서비

스 등). 산재근로자 및 산재장애인지원서비스를 담당한다. 사회보험 적용 징수업

무는 사회보험공단에서 담당토록 하며, 기금관리기구는 제1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정책기획원 산하에 별도로 설치하여 기금을 통합관리토록 한다.

제1안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관리체계 내에 포괄되

지 않는 문제가 남지만 제2안에서는 이런 문제는 없다. 왜냐하면 사회서비스를

모두 신설되는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이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2안에서는 바로

이것 때문에 지방정부를 사회서비스 행정체계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지역복지체계 구축의 목적이 저해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

기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간의 연

계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2) 사회서비스 공급에서의 공공부문의 비중 확대

사회서비스 공급에서의 공공부문의 비중 확대는 제1안과 동일하다.

(3) 사회서비스 조정체계 구축

제2안에서는 사회서비스 조정체계 구축이 사회서비스공단의 지사조직을 중심으

로 구축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사회서비스공단은 중앙집중화된 조직이므로 이는

어떤 면에서 조정체계 구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공단은 중앙집중화된 조직이어서 그 지사가 소재지에 따라

재정력의 격차가 크지 않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공단은 선

거와 무관하기 때문에 지역의 복지욕구에 둔감할 수 있으며 관료화될 우려가 있

어 지역복지의 구현에 불리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이처럼 사회서비스

공단의 지사조직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조정체계가 구축된다면 이는 현행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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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법의 서비스신청권 조항의 개정을 필요로 한다. 즉 사회서비스 신청을

받는 주체가 시 군 구가 아니라 사회정책기획원(실제로는 사회서비스공단의 지사

조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4) 재정체계 개편

사회서비스공단이 설치되어 이곳으로 사회서비스 관리운영이 일원화된다면 현

재의 지방이양은 자동적으로 폐지될 것이다. 그리고 재정집행방식의 개편과 관련

하여 사회서비스 예산을 기본예산과 연계예산으로 구분하는 것은 제1안과 동일하

다. 다만 기본예산과 연계예산의 집행주체는 사회서비스공단의 지사조직이 되어

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두 안을 요약하면 아래 <표 32>와 같다.

제1안

(복지‧노동통합-지방사회서비스안)

제2안

(복지‧노동통합-사회서비스공단안)

행

정

체

계

중앙부처

복지부‧노동부 통합 → 

사회정책기획원(가칭) 신설

* 노사관계업무 : 노동위원회로 이관

복지부‧노동부 통합 → 

사회정책기획원(가칭) 신설

* 노사관계업무 : 노동위원회로 이관

공단
사회보험공단으로 재편

(소득보장기구와 돌봄보장기구)

사회보험공단과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재편하고, 제반 사회서비스를 사회서

비스공단에서 담당

지방정부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담당 공공부조만 담당

공공기관 확대 동일 동일

조정체계
지방정부 중심으로 구축 (광역자치단

체의 역할 강화)
사회서비스공단 중심으로 구축

재정체계

－지방이양 → 포괄보조금(광역자치

단체에 교부)

－연계예산제 운영 : 사회서비스 예

산관리자 제도

－지방이양 : 자동폐기

－연계예산제 운영 : 사회서비스공단 

중심으로 운영

<표 32> 제1안과 제2안의 내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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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사회복지공급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여기서 논의한 두 가지 대안 이외의 안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위의 두 가지 안에 대해 그 장단점을 생각해보기로

한다.

먼저 두 안은 그것이 실현된다면 사각지대 해소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사각지대 해소는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과 같

은 제도적인 방안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90) 여기서 말하는 공급체계의 개편도 중

요한 방안일 수 있다.

공통

제1안

(복지‧노동통합

-지방사회서비스안)

제2안

(복지‧노동통합

-사회서비스공단안)

장점

－두 안 모두 사각지대 해소

에 유리 (복지정책과 노동

시장정책 간 연계 강화)

－사회서비스 조정체계 구축 

및 재정집행방식 유연화로 

욕구와 자원 간 효과적인 

연결에 유리

－공공기관의 비중 확대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에 유리

－지역복지 확립에 유리 (지

방의 복지정치 활성화)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로 광역단위에서의 서비스 

연계 가능

－지방간 격차 축소 (공단 

지사조직은 지역에 따라 

재정력 등의 격차가 거의 

없음)

－사회서비스가 공단조직으

로 거의 완전히 일원화되

므로 효과성 제고

단점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와 

건보공단의 노인요양서비

스 간 연계 문제 대두 가

능성

－지방정부 간 재정력 등 격

차 지속 가능성

－지방정부를 사회서비스에

서 완전히 배제하는 문제

－지역복지의 구축에 불리 

(중앙화된 사회서비스)

<표 33> 제1안과 제2안의 장단점 비교 

90) 이와 관련해서는 이병희 (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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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기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사회서비스 조정체계 구축이 진행되고 나아가

사회서비스 연계예산제와 같은 방안이 실현된다면 이는 사회서비스에서의 욕구와

자원 간의 효과적인 연계에도 기여할 것이다. 또한 복지부와 노동부의 통합으로

사회보험기금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그에 대한 정부책임이 강화된다면 이 기금을

활용한 공공생산자의 확대도 가능할 것이며 이는 사회서비스뿐만 아니라 사회보

험의 공공성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두 안은 장단점에서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제1안인 “복지·노동

부 통합-지방정부 사회서비스 안”은 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

의 공급을 맡김으로써 지역복지정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이는 사회서비스

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인 지역복지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에도 사례관리 서비스연계팀을 설치하여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사회서

비스 조정역할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광역단위에서의 서비스 연계에도 유리할 수

있다.

[그림 12] 제1안: 행정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본 두 안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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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제2안: 행정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본 두 안의 비교

하지만 제1안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보공단이 담당하고 있는 노인장기요

양서비스를 통합 관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제1안은 지방정부

로 하여금 사회서비스를 담당케 하는 안이기 때문에 지방정부 간 재정격차에 취

약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지방정부와 건보공

단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가로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또 지방정

부 간 재정격차와 관련해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 등을 추진하여 이를 완화

할 수 있다.

제2안인 “복지·노동부 통합-사회서비스공단 안”은 사회서비스를 사회서비스공

단조직으로 완전히 일원화하는 안으로서 그 자체로는 효율적일 수 있다. 사회서

비스공단은 중앙집중화된 조직이기 때문에 업무처리가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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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또한 지사가 어디에 위치하든 재정력의 격차가 크지 않아 지역간 불균형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2안의 이러한 장점은 곧 단점

도 될 수 있다. 사회서비스는 그 성격상 지역을 단위로 기획되고 공급되어야 하

는데 중앙집중화된 조직인 사회서비스공단이 지역의 욕구를 얼마나 개별적으로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사회서비스를 일원화하게 되면 사회서비

스로부터 지방정부를 완전히 배제하게 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문제도 있다. 즉

사회서비스공단은 선거로 구성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인 요구와 무관

하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반면에 바로 그것 때문에 지역의 복지정치에

둔감해질 우려가 있으며 이는 지역복지의 구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두 안 가운데 어떤 안이 한국 사회복지의 공급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좀 더 타

당할 것인가? 여기서 제시한 두 안은 복지부와 노동부 통합에서는 차이가 없고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개편에서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 질문에 대한 답은 결

국 사회서비스에 관한 입장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의해서 달라진다.

사회서비스에 관한 입장과 관련해서 여기서는 철학적 입장에 대한 논의는 생략

하고 그것을 주로 현실적인 상황에 비추어 생각해본다면 다음의 사항을 우선적으

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 우선,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가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이를 변경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사회서비

스 내에서 이를 모두 통합관리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미 MB정부 들어와서 지방자치단체(특히 시 군 구)를 중심으로 사회복지통합관

리체계 구축이 상당정도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서

비스는 그 성격상 지역을 단위로 기획·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정부가 사회서비스를 담당하는 것이 지역의 복지욕구 반영

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비록 사회서비스공단안이 나름의 장점을 전혀 갖지 않는 것은 아니나 지방자

치단체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사회서비스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 제1안

이 장기적으로 보다 바람직한 안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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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복지선거’의 가능성과 조건

: 노동정치와 정당정치의 시각에서

강병익

1. 서론

1) 연구배경

2012년 정치적 격변기를 앞둔 시점에서 이 연구의 배경은 크게 네 가지로 주목

된다. 첫째, 2012년 양대 선거(제19대 총선과 제18대 대선)는 선거정치와 정당정

치의 측면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한 해에

동시에 치러진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총선의 경우 이른바 야권연대의 성사 여

부에 따라 ‘민주화’ 이후 양자구도로 이루어지는 최초의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는 점이다.

둘째, 복지정치의 측면에서 양대 선거는 복지이슈가 정치적 균열 혹은 주요 대

립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것은 경제위기와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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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해법으로 선택된 성장주의(개발주의)의 실패로부터 복지가 대두된 것으로 매

우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복지가 선거의 주요 의제로 대두된

다는 것은 그 동안 선거동학을 지배해왔던 지역주의 정치구조의 약화라는 측면에

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노동정치의 측면에서 87년 이후 국가와 자본의 대(對)노동전략은 억압적

배제전략에서 이데올로기적·헤게모니적 배제전략으로 변화해 왔다. 국가는 노사정

위원회를 통한 노동의 부분포섭전략을, 자본은 손배소 등의 경제적·생존적 위협을

통해 노동운동의 위축을 지속하고 있다. 반면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노동운동진

영은 96-97 총파업투쟁과 제15대 대선을 거치면서 조직적 결의를 통해 민주노동

당 창당을 주도했지만, 비정규직 문제와 같은 노동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헤게

모니 확산과 같은 정치 전략의 부재로 노동정치의 주도권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넷째, 노동의 입장에서 복지정치와 노동정치는 서구의 경험으로 보더라도 수레

의 두 바퀴와 같다. 노동과 복지는 인민의 삶을 규정하는 매우 근본적인 문제이

기 때문에 이를 아우르는 비전과 정책은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해서 지나치지

않다. 특히 2012년 양대 선거에서 이러한 진보적 사회정책의 실현을 위해 노동운

동의 적극적인 개입과 정치 전략이 필요하다.

2) 연구목적 및 의의

정치적 격변기에 노동의 정책적 과제와 위상을 다각적 측면에서 고찰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무엇보다 노동진영의

2012년 선거 참여 전략을 복지의제와 관련해서 고찰하는데 있다. 한나라당과 보

수-자본진영의 ‘이미지복지-선별복지’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비판하고, 민주당과

자유주의적 시민사회 진영의 이른바 ‘보편적 복지(3무1반)’는 일면연대 일면비판

을 수행하면서 노동의제와 함께 푸는 복지의제, 즉 ‘삶의 질’을 중심으로 하는 ‘노

동복지체제’를 제시한다. 둘째, 노조 중에서도 공공노조가 갖는 위상, 즉 사회정책

에 내재해있는 공공성(의보, 연금 등)에 입각해서 특히 선거공간에서 노동운동의

대(對)사회화 전략을 구축하고 전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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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노동정치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다만 노동정치가 복지정치

와 정당정치에 연계되는 과정에서 노동진영의 역할과 내용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

한다. 그리고 선거라는 시공간적 조건에서 노동진영의 정치력을 증폭시키는 계기

로서 선거와 정당, 그리고 의제로서의 복지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고찰한다.

2. 2012년 선거의 정치적 의미: 체제전환의 가능성 여부

1) 2012년 양대 선거 관계: 총선은 대선의 전초전?

내년은 1992년 이후 20년 만에 한 해 동안 대선과 총선이 동시에 치러지는 해

이다. 이는 대통령 임기 5년, 국회의원 임기 4년으로 규정한 제6공화국 헌법에 의

한 자연스러운 과정이기도 하지만, 의회권력과 정부권력이 연속적으로 재편된다

는 측면에서 정치적 파급력은 배가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내년 총선은 4

월 11일, 대선은 12월 19일에 실시하게 되는데, 총선에서 승리한 세력이 대선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될 가능성은 크지만, 그렇다고 양자 간 반드시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1992년 3월 24일 실시되었던 총선에서 당시

국회의석의 2/3를 자치했던 거대 집권당, 민자당이 과반수 의석확보에 실패하며

사실상 패배했지만 연말 대선에서는 김영삼 민자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총선은 기본적으로 정당에 집중되고, 대선은 후보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현

재 당헌대로 하면, 한나라당은 대선후보를 내년 8월내에는 결정해야 하고, 예비대

선후보는 4월안에 등록하게 되어있다. 민주당은 6월안에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게

된다. 즉 2012년 총선은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러지는

것이므로, 총선에서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특정 후보에게 지울 수는 없

는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역으로 대선후보로 선택되기 위해서는 총선에서의 역

할과 그 결과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총선결과는 대선후보를 결

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각 당의 대선후보 경쟁

과 관련된 것으로 이것이 대선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는 볼 수 없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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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대 2002년 노무현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의 경우 부산지역 재보궐선거에서 패배

와 이를 기점으로 당내 후보교체를 놓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당선되었

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4월 총선은 대선경쟁의 본격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

다.

2) 체제적 의미에서의 2013년과 2018년

흔히 한국사회의 총체적 성격을 규정하는 개념으로 시대적 의미를 담은 ‘체제’

란 표현을 쓴다. 이른바 87년 체제, 97년 체제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먼저 체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왜냐하면 논자에 따라서

레짐(regime)과 시스템(system)을 혼용해서 쓰기 때문이다.

손호철은 ‘87년 체제’를 여러 가지 부분 체제(partial regimes)를 갖는 다양한 모

든 사회적 관계들의 총체로서의 사회체제(social system)로 규정(손호철 2009)하

고 있다. 반면, 조희연, 김종엽, 김호기 등은 레짐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김종엽이 거의 유일하다.91) 김종엽은 구성요소들이 “통합된

전체로서 스스로 재생산하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를 시스템으로, 레짐은 이러한

“자기재생산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본다(김종엽 2009, 13-14). 김종

엽 스스로 97년 체제(론)를 비판하면서 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87년 체제를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다(김종엽 2009, 18)고 한 것은 바로 레짐의 자기재생산

기능을 전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구성요소 혹은 부문 간 관계의

틀로 양자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본다. 이 글에서 시스템은 중장

91) 조희연은 “정치적·사회적 행위와 관계, 갈등을 규정하는 일정한 상호작용의 틀(조희연 2009,

75)”로, 김호기는 “포괄적으로 경제와 정치의 조응관계”(김호기 2009, 125)로 정의한다. 하지만 이
들의 준거인 요소간 혹은 부문간 관계와 상호작용은 시스템의 정의로 쓰이기도 한다. 김종엽이 
제시한 대로 시스템과 레짐과의 차별성은 관계와 상호작용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재생산의 여부
와 지속성 여부-브로델(F. Braudel)에 따르면, 중기지속과 국면의 차이-에 있다고 하겠다. 자본주의
체제를 복지레짐으로 구분한 에스핑 안데르센의 경우 “국가와 경제의 관계에서 법적·조직적 특성
들이 체계적으로 얽혀있는 복합물”(Esping-Andersen 1990, 2)로 정의했는데, 그가 복지레짐의 구
분을 탈상품화, 사회적 계층화, 그리고 고용을 기준으로 했듯이 시스템과 레짐의 구별은 자기재생
산, 지속성 뿐만 아니라, 구성요소 중 레짐의 특성을 더 상대적으로 규정하는 하위레짐 또는 부문
의 전략적 선택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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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속성을 갖는 하위체제 간 상호작용을 통해 작동하는 기제(mechanism)로 보

고, 레짐은 일정기간 혹은 특정 국면에서 구성요소-하위레짐-의 전략적 상호작용

이 구조화된 것으로 행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지를 일정하게 제한

하는 구조적 틀92)로 정의한다.

이러한 복합적 성격을 갖는 체제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도식화해서 보

면 한 사회체제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정치체제, 경제체제(생산체제와 노동체제),

복지체제의 세 가지 하위체제93)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도

보면 한국에서 체제로 불릴만한 것은 ‘발전국가’라는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 자본

주의 발전모형(개발독재)과 그 결과 잔여적 복지모형을 성립시켰던 ‘61년 체제’와

신자유주의적 국가-경제관계로의 전환을 완성했던 ‘97년 체제’만이 그 내용과 형

식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87년 체제’의 경우 이전과 구별할 만한 하

위체제의 전환은 헌정체제의 변화가 유일했기 때문이다. 이는 ‘87년 민주항쟁’이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하지 않은 정치 제도적 정치변동이었다는 점을 통해서도 인

지할 수 있다. 하지만 굳이 체제구성의 완결성만으로 ‘87년’의 체제 변동적 의미를

무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87년 체제’가 갖는 정치적 성격, 즉 형식적 민주주의

의 확장 역시 실질적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체제

작동을 추동하는 정치세력의 전략과 헤게모니, 그리고 전체 레짐의 특성을 규정

하는 현저한 하위체제의 변동에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미 ‘2013년 체제’에 대한 논의들이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김호기는 2013년 체제는 신자유주의체제인 97년 체제를 극복한 것으로 “신자유주

의가 신사회민주주의로, 자유주의가 민주주의로, 그리고 조직화된 시민사회가 성

찰적 시민사회로 진화한 체제”94)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탈신자유주의 체제적 성격이 신자유주의를 탈각한 형태로 등장할 것인

지, 아니면 재구조화된 변형체(이를테면 신자유주의 2기)로 등장할 지는 쉽게 예

92) 이는 노중기의 노동정치체제(labor regime)의 정의를 수정한 것이다(노중기 2008, 19-20).

93) 하위체제는 다양하게 구성된다. 이 외에도 젠더체제가 추가될 수 있고, 경제체제와는 별개로 노
동체제를 독립적인 하위범주로 넣을 수도 있다. 이 글은 복지체제(복지를 둘러싼 정치-경제-사회
관계)를 중심으로 본다는 점에서 편의상 세 가지 레짐을 하위체제로 놓는다.

94) 김호기, “안철수 현상, '97년 체제' 극복 갈망의 분출”, 프레시안 201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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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할 수는 없다. 언제나 전망은 현실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런 의미에서 문제는 앞

서 언급했듯이 상위레짐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하위레짐의 변화 여부이다.

87년 체제는 정치체제의 변동이 주도했다면, 97년 체제는 신자유주의적 경제변동

이 주도했다. 그럼 앞으로 내년 양대 선거를 계기로 레짐 차원의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여지는 바로 하위레짐 중 변화를 선도할 레짐이 존재하는가? 즉 정치세력과

제도간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강력한 정치사회적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레짐의

존재여부이다.

복지레짐을 중심으로 체제전환의 조건과 가능성을 살펴보자. 복지레짐은 여러

가지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 영역별 복지제도-사회보험, 사회서비스, 공공부조-

와 이를 인식론적 차원에서 규정하는 복지담론, 그리고 복지제도와 담론을 조직

하고 동원하는 복지정치 등이 그것이다. 복지레짐으로서 그 자체로 존재하고 작

동하는 것이 아니라, 연관 레짐과 구체적인 관계를 통해 상호작용한다. 노동레짐

과 정치레짐 등이 그것이다. 또한 복지담론이 정당과 사회운동과 같은 행위자와

직접 결합하여 연대하거나 대립하기도 한다. 이처럼 레짐과 그 구성요소는 레짐

간 혹은 레짐내부의 구성요소 간 상호작용할 뿐만 아니라, 레짐과 다른 레짐 내

구성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각 레짐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이다.

복지레짐

복지제도

복지담론

복지정치

경제레짐

거시경제

산업/금융

노사관계

정치레짐

권력구조

정치담론

정치연합

[그림 14] 레짐 간 상호작용 방식(레짐과 내부의 내부부의 구성요소 간 상호작용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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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레짐

하위레짐
61년 체제 87년 체체 97년 체제

2013년 혹은

2018 체제?

정치레짐 권위주의 제한적인 정치적 민주주의 정치적 민주주의

경제레짐
종속적 

국가주도자본주의
국가주도->자유시장 자본주의

조정경제 자본주

의?

복지레짐 잔여적 복지국가

잔여적 -> 제한적인 제도적 복

지국가(자유주의적 복지체제와 

보수주의적 복지체제의 혼재)

사민주의적 복지체

제 혹은 보수주의

적 복지체제?

<표 34> 한국의 체제적 변화와 전망 

결국 레짐의 변화는 정권과 집권정당의 성격, 또는 제한적이지만 강력한 대항

세력(정당과 시민사회)의 존재에 따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97년 체제가

신자유주의라는 외부적 조건의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이를 체제 내화시켰던 국

내정치질서의 문제였듯이 레짐이 정치사회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국내 정치의 세

력관계에 의해 직접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체제적 변화가 가

능한 시점은 2013년보다는 2018년이라고 할 수 있다. 2012년 선거의 정치적 의미

는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체제전환적 계기를 만들어낼 토대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가 2012년 선거를 출발점으로 형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3) ‘안철수 현상’의 정당 정치적 의미

한국의 정당체제가 이념적인 편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의 정당정치가 매우 전투적이고, 치열한 것은 오히려 이러한 이념적 차별성

의 부재가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기도 하다. 어쨌든 그동안 정당정치 연구

에서 이념은 무시해도 좋을 변수로 취급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의

정당정치구조를 지배해왔던 지역주의 정당체제는 여러 측면에서 약화가능성을 보

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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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부산지역 국회의원 선거 정당별 득표율*

[그림 16] 광주지역 국회의원 선거 정당별 득표율

다음 두 개의 그림은 부산과 광주의 2000년 제16대 총선부터 가장 최근인 2008

년 제18대 총선까지 정당별 득표율을 나타낸 것이다.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양 지

역의 이른바 ‘패권정당’의 지지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김대중의

현실정치 무대의 퇴장으로 물리적인 ‘3김 시대’가 이미 종식되었음을 감안한다면,

여전히 선거에서 지역주의 벽은 높은 것이 사실이다.

*비례대표득표율이 아니라 출마지역의 득표수의 합을 득표율로 환산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0, 2004, 2008에서 재구성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0, 2004, 2008에서 재구성

*비례대표득표율이 아니라 출마지역의 득표수의 합을 득표율로 환산

여기에는 지역주의를 제도적으로 강화시키고 있는 소선거구제의 문제도 분명하

게 존재한다. 하지만 제17대 총선에서 이른바 ‘탄핵정국’이라는 바람을 타고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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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이 부산에서 40%에 가까운 득표를 한 점과 제18대 총선 때 광주지역에서

민주노동당이 10%이상의 득표율을 보인 점 등은 전략과 선거쟁점에 따라 지역주

의 정당체제에 상당한 균열을 초래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지역

주의는 호남과 영남 간 지역대결이 확산된 것이 아니라, 중앙정치에서 지역균열

을 이용한 동원체제가 지역으로 확대된 것이라는 역사성에 주의해야 한다. 이러

한 측면에서 이른바 ‘안철수 현상’은 기존 정당체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

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이미 지난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그 파

괴력을 확인한 바 있다.

그리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후폭풍은 기존 양대 정당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미

치고 있다. ‘제3정당론’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그 실현 여부와는 별개로 새로운 정

당에 대한 여론의 기대는 거대양당의 쇄신과 개혁의 폭과 속도에 반비례하여 거

론될 것이다. 즉 거대양당의 개혁의 속도와 폭이 지지부진할수록 제3정당론 혹은

‘양대정당 불가론’에 대한 여론의 몸집불리기는 더욱 가속이 붙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안철수 현상의 파괴력이 거대 정당에만 미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한 기대가 기존 정당질서에 대한 대안세력임을 자임했던

‘진보정당’을 우회해서 나타났다는 점에서 어쩌면 이런 상황을 진보정당들이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문제는 다시 ‘정당정치’로 돌아온

다. 왜 대중들은 기존 정당의 정치적 무용론을 수용하면서도 정당정치의 종식이

아니라, 제3정당 혹은 새로운 정당, 새로운 정치를 ‘호명’하는가를 곰곰이 되새겨

야 한다. 가장 최악의 상태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대중들의 절규가 대안정치의

형태로 나타나지 못하고, 기존 정당정치질서로 어쩔 수 없이 흡수되는 경우다.

4.19혁명과 87년 6월 항쟁 ‘이후’와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3. 2012년 선거와 복지의제: 가능성과 제약요인

1) ‘보편적 복지’, 과연 대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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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편적 복지 논쟁

정당 중 보편적 복지를 복지담론 또는 복지비전의 기본 틀로 가장 먼저 제시한

정당은 2002년 창당한 민주노동당이었다.

“시장과 가족중심의 잔여적 복지체제의 일대 전환을 통해 보편적 복지체제를 구축하
고 그 제도 역시 공익대표와 당사자대표를 참여시키는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
다.”(구(舊)민주노동당 복지강령 중에서).95)

구민주노동당의 정책 중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 정책은 무상교육과 무상의료였

다. 또한 2004년 원내진출 이후에는 무상의료의 단계적 실현을 복지부문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추진하기도 했다. 한편 당시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복지 분야

정책추진에 있어 매우 소극적이고, 주변적96)이었다. 또한 분권이라는 이름으로 시

행한 재정의 지방이양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의 입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시행됨으로써 복지재정의 축소로 연결되었다(진보정치연구소 2007, 124-

126). 민주정부 10년 동안 진행된 양극화와 빈곤의 심화, 그리고 소극적 복지확대

정책은 민주정부에 대한 열망이 실망으로 교체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복지·경제·금융·환경·노동·교육 등 분야 학자와 시민단체 활동가 300여명이 참여

정부 말기인 2007년 7월 4일 ‘보편적 복지’, ‘복지국가혁명’을 내걸고 ‘복지국가소

사이어티’97)라는 단체를 결성한 것도 그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다.

95) 민주노동당은 분당사태를 겪은 후 2011년 6월 19일 정책당대회를 통해 ‘사회주의’ 삭제를 골자
로 하는 강령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복지공동체’로 명명된 개정된 복지강령은 다음과 같다. “우리
는 사회정의와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민중의 폭넓은 연대를 통한 복지 공동체를 구현한
다. 모든 사회복지는 사회적 권리이며 이를 보장할 책임은 국가에 있다. 우리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한다.”

96) 2005년 3월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가 주최한 참여정부 2년 평가 심포지엄에서 서울대 임현
진 기초교육원장은 참여복지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참여정부 복지정책은 매우 소
극적이며, 주변적이다. 분배를 국정 원리로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 포괄
적, 장기적 계획이 마련돼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 몇몇의 표적집단을 설정해 지원을 늘리
는 프로그램들은 선을 보였으나, 빈곤과 실업의 확대, 빈부격차와 양극화 심화라는 사회 해체형 
위험을 극복할만한 체제 개혁적 성격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참여정부는 앞으로 3년 동안 
경제적 성과에도 관심을 보여야하지만 사회적 업적에서 정책의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획기적 조
치를 취해야한다.”(에이블뉴스, 200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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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어떤 담론이나 프레임도 정치적 혹은 사회적 계기가 존재해야 파장력을

가질 수 있다.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여성민우회 등 350

여 시민단체가 모여 보편적 복지를 포함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6대 방향’을 제

시하며 ‘2007대선시민연대’를 결성하고 활동을 벌였지만, 주지하다시피 ‘경제성장

의 광풍’에 맞서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보편적 복지가 사회적 의제로 부상하게 된 시기는 이명박 정부의 성장 중심 경

제정책이 그 실체를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한 시점과 겹쳐진다. 그리고 보편적 복

지가 현재 정치적·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위치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이른

바 ‘진보교육감’과 ‘보수지자체장’에서 벌어진 ‘무상급식’논란이었다. 무상급식은 지

난 2009년 처음으로 직선제로 실시된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김상곤 후보가 처

음으로 선보인 공약이었다. 무상급식운동은 진보적 교육단체와 지역단체들을 중

심으로 이전부터 꾸준히 전개되어왔던 것인데, 이를 김상곤 후보측에서 받아들인

것이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색공약으로 취급될 정도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

지만 김후보가 교유감에 당선된 뒤,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1단계 조처인

5-6학년의 무상급식안’이 한나라당이 다수인 경기도 의회와 마찰98)을 빚는 과정

에서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때까지 보편적 복지 논쟁으로 본격화되

었다고 볼 수 없다. 야당과 도교육청은 무상급식문제를 복지보다는 의무교육99)의

차원에서 접근했다.

그리고 지난해 6월에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에서 대부

분의 야당후보들과 ‘진보교육감’ 후보들이 무상급식 공약을 들고 나왔고, 야당진영

의 승리로 귀결되면서 무상급식 추진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담론이나 프레

임이 사회적 이슈로 파급되는 과정에서 메인이슈화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97) 이들은 그동안 복지는 질병을 앓거나 직장을 잃은 빈곤층에게 겨우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
는 ‘최소 수준의 복지’였다며, ‘보편적 복지국가’에서는 복지를 빈곤층을 포함해 중산층까지 누릴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복지재정확보에 있어서도  “중산층 이상이 교육·노동·복지 등에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이에 필요한 세금 인상에도 협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낙관적으로 본
다(한겨레 2007.7.9).

98) 경기도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는 도교육청이 올린 2010년도 도시지역 초등학교 5~6

학년 30만3577명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 394억 원을 모두 삭감했다(한겨레 2009.12.19).

99) 이러한 접근은 전략적인 차원이 존재했다고 본다. 즉 아직 전통적인 반복지담론인 ‘복지=조세부
담’의 프레임에 정면으로 맞서기는 부담스럽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추측해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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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대항담론과 대안프레임의 등장, 그리고 양자간의 충돌이다.

무상급식을 놓고 자치단체장 대 의회, 중앙권력구도로 보면 한나라당 대 민주

당을 비롯한 야당연합의 구도로 진행되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은 곳은 서울과 경

기도였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도지사와 도의회가 타협에 성공함으로써 무상급

식 논란의 중심은 서울로 쏠리게 되었다. 발단은 서울시가 2011년 예산안에 초등

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비용을 배정하지 않으면서 시작되었다. 서울시는 11

월 10일 발표한 2011년도 예산안 20조 6107억 원에 시교육청이 시와 자치구가 비

용의 50%를 부담한다는 전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시내 공립초교 전체 재학생

대상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100) 이에 서울시의회 야당의원들은 무상

급식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서울시가 “무상급식 조례안의 위법성과 시의회의 밀어

붙이기식 처리 방식에 반발하며 시의회와의 시정 협의 중단을 전격 선언”101)함으

로써 양측의 갈등은 정점에 올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을 ‘부자(무상)급식’으로 호

명하며 이를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으로 몰아세웠다. 오세훈과 서울시의회 간 공

방이 지속되다가 결국 오세훈은 정치적 조정을 포기하는 주민투표를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그는 “올해 국가 총예산이 309조원인데 민주당이 내놓은 무상급식과 무

상의료, 무상보육, 2분의 1 등록금까지 공짜 시리즈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국적으

로 연간 24조3000억 원에 달한다"며 "'망국적 무상 쓰나미'를 서울에서 막아내지

못하면 국가 백년대계가 흔들린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주민투표를 제안한다"102)고

말했다. 그의 이러한 언술은 ‘복지는 낭비와 소비’라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 인

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었다. 이렇듯 무상급식이 보편적 복지의 상징적 정책으

로 부상하는 데에는 무책임한 유력 정치인의 ‘오기’와 함께, “정치의 핵심은 갈등

도 합의도 아닌 불일치에 대한 존중”이라는 사르토리(G. Sartori)의 말을 비추어

보면, 매우 ‘반(反)정치적인’ 정치인식에 기반을 둔 것이기도 했다.

100) 동아일보 2010. 11. 11.

101) 한국일보 2010. 12. 2.

102) 아세아투데이 2011.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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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2011년 보편복지 대 선별복지 여론 선호의 흐름

(2) 보편적 복지, 여론의 흐름보다는 전략이 필요

무상급식 찬반투표는 성사되지 못했다. 개봉요건인 투표율 33.3%를 넘지 못했

기 때문이다. 시장직까지 걸며 무상급식 실시를 저지하려 했던 오세훈은 목적을

이루지 못했음으로 정치적으로 실패한 반면, 투표거부운동 측에서는 ‘투표무효’라

는 목표를 달성했음으로 정치적으로 승리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

면 이를 무상급식, 더 나아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서울시민의 동의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없다.

오히려 이번 주민투표는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거취를 연동시키는 벼랑끝 전술

때문에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된 정책투표가 아니라, 오세훈에 대한 신임투표가

되어 버렸다. 결국 보편적 복지에 대한 정치적 주도권의 향방은 서울시장 보궐선

거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2011.1.24 한겨레/KSOI, 2011.2.1 세계일보, 2011.8.29 한겨레/KSOI, 2011.9.8 문화일보/디오피니언

이러한 사실은 올해 ‘보편적 복지 대 선별적 복지’에 대한 선호를 묻는 여론조

사에서도 드러난다([그림 17] 참고). 대체로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를 선

호하고 있고, 그 이유는 복지재원 문제에 대한 거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위의 조사 중 유일하게 보편적 복지의 대한 선호가 높게 나왔던 8

월 29일 한겨레/KSOI 조사에서도 정치권의 복지확대 요구를 ‘복지 포퓰리즘’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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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비판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공감한다는 응답(51.7%)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36.9%)보다 높게 나왔다.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선별적 복지, 한나라당의 복지담론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것은 잘못된 비교에 의한 결과이기도 하다. 즉 한나라당의 왜곡된 복지프레임을

모든 언론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생겨난 당연한 결과라는 측면도 존재한다는 것

이다. 복지를 선별적으로 하느냐, 보편적으로 하느냐는 한 국가의 복지정책 방향

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될 수는 없다.103)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요구되었던 ‘보편적 복지’란

복지정책의 기능적 성격, 즉 어떻게 복지재원을 할당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

라, ‘권리로서의 복지’를 표현하는 말이었다. 그러므로 이 때 보편적 복지의 대립

개념은 ‘잔여적 복지’이다.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는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티트머스

(R. Titimuss)의 말처럼, 국가복지는 단지 빈민들의 특정한 욕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각기 다른 복지욕구를 채우는 것이다(Baldock et. al. 2007, 208).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복지의식이 보편적 복지에 가깝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

다.104) 2010년 10월 11일 내일신문 여론조사 결과는 복지에 국민들의 인식의 단면

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조사에서 복지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서 국

민의 64.3%는 “기업이나 부자의 기부를 통해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고, “국가의

재정지출을 늘려서 확대해야 한다”는 답은 34.9%에 그쳤다. 여전히 우리 국민들

은 국가복지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이다. 복지는 여전히 민간의 자선 영역

이라고 생각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세대별로, 즉 젊은 층일수록 복지가 국가의

103) 이미 서구에서 보편주의(universalism) 대 선별주의(selectivism) 논쟁은 구시대적인 것으로 여
겨지기도 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현금지원(cash transfer) 프로그램이 양쪽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실업수당은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데서 보편적이지만, 이전에 임노동 
활동을 했던 사람들에 제한적이라는 데서 선별적이다. 발독(Baldock) 등은 영국에서 이러한 논쟁
이 재발되는 이유를 두 가지 들고 있다. 하나는 보수당과 신노동당의 자산조사 복지에 대한 강조,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과 같은 초국적 국제자본주의 기구의 압력이다
(Baldock et. al. 2007, 355-357).

104) 우리나라 사람들의 복지태도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비일관성과 비계급성이다. 특히 하층계급
의 비일관성은 전체적인 복지태도를 탈계급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하
층계급은 소득격차 해소에 대한 정부책임에 대해서는 다른 계급과 유사한 정도의 지지를 보내면
서도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는 다른 계급보다 덜 찬성하는 경향을 보안다(김영순·여유진 2011,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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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결국 여론의 흐름을 제도적이고 이념적인 ‘보편적 복지’로 전환시키고, 국가의

책임성뿐만 아니라, 이를 가능케 하는 재정확대에 유리한 흐름을 조성하는 것은

진보정치세력이 정치적인 담론과 프레임을 잘 짜는 것에서 시작한다. 보편적 복

지보다는 선별적 복지라는 프레임을 더 선호하는 상황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

비율이 높은 것에 좀 더 주목해 볼 필요는 있다. 우선 무상급식을 복지문제이자

‘교육문제’로 접근한 것이 유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보다는 반대세력, 즉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한나라당, 그리고 보수시민사회진영의 프레임과 담론이 지

나치게 ‘반(反)복지’ 방향으로 흘러 오히려 일반 국민들의 ‘평등주의적 감성’을 자

극한 측면이 존재했다. ‘부자급식론’를 넘어 ‘색깔론’까지 들먹이는 상황을 이른바

진보층은 물론이고, 정치적·이념적 중간층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다.

2) 복지의제의 경쟁력과 제한요인: 정당정치를 중심으로

복지의제가 내년 선거에서 주요 의제가 되리라는 예측이 현재까지는 대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복지의제가 반드시 진보진영에 유리하게 형성되리라는 것

은 지나친 낙관이다. 앞서 여론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보편적 복지’는 아직

까지 국민들에게 흔쾌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 그 내용도 천차만별이다. 또

한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진영도 매우 규범적이고, 당위적인 주장에서 크게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서구 복지국가의 복지정치가 계급정치의 구성(Esping-Andersen 1990)과 밀접

하게 관련된 것이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러한 보편적 복지를 성취하기까지

‘정치의 보편성’은 이른바 ‘한국형’이라고 해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점도

강조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 민주당의 ‘진보성’이 사회체제, 즉 노동과 경제패

럼다임과 상호작용하는 복지패러다임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다면 실제적인 한나

라당과의 차별성은 이미지 이상을 갖기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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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와 ‘복지정치’ 담론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들은 이미 제각기 자신의 복지국가론을 내놓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역동적 복지국가’를, 천정배 의원은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손학규

대표는 지난 9월 정기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정의로운 복지사회를 위한 사람중심

경제’를 내놓았다. 이 중 부유세 및 소득세 등 증세를 통한 재원마련을 강조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정동영 의원의 행보는 민

주당 내에서는 가장 진보적인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의원은 자신의 복지국가안

을 민주당의 ‘당론’으로 만들 것이라고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그리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방안 기획단(이하 기획

단)’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의 복지국가 비전을 ‘창조적 복지국가’로 명명

하고, “유럽국가의 보편적 복지나 영미국가의 선택적 복지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운영 경험을 거울삼아 시행착오를 줄이고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복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정작 강조하고 싶은 것은 ‘증세

없이도 보편적 복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재정 안정 없이는 복지도 없다’는

기조 하에 재정건전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지속적 시행과 재원조달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편적 복지 정책(3+1)과 재원규모 마련(강조는 원문)”한다는 것으로

그 재원은 부자감세 철회, 비효율적인 예산절감, 비과세 감면비율 축소 등으로 마

련하고 또한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증세가 필요 없다고 한다. 그런

데 ‘재정건정성(fiscal consolidation)’을 강조하는 행태는 서유럽의 경우를 보더라

도 자유주의 정당이나 보수주의 정당이 복지축소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논리이다.

물론 자유주의 정당인 민주당이 이를 표방한다고 해서 어색할 것은 없지만, 복지

확대를 위해, 그것도 보편적 복지를 복지레짐으로 하겠다는 정당의 논리로는 모

순적인 것이다. 또한 기획단의 구성원이 주로 참여정부 시기 경제관료를 지냈던

인사들이 중심이라는 점에서도 민주당의 재정 마련안은 ‘소극적인 최소 보편복지’

가 더 어울려 보인다.

복지국가는 좁게 보면 조세국가라는 점에서 복지정치는 ‘예산(재원)정치’라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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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민주당이 증세, 즉 재정 확대 없이 이른바 '3+1'의 보편복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은 과거 ‘민주정부10년’의 실패를 되풀이하겠다는 것이다. 한

국의 복지정치에서 가장 큰 걸림돌(veto player)은 보수정당보다는 ‘경제관료집단’

이라는 점을 지난 ‘민주정부10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

기 때문이다. 정당은 선거를 매우 민감하게 의식할 수밖에 없고, 담론과 프레임,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선거경쟁을 펼친다. 그 과정, 즉 유권자와의 관계

(party in electorate)속에서 담론의 수정이나 정책변화가 가능하지만, 관료들, 특

히 예산과 관련한 관료정치는 제로섬게임에 가깝기 때문에 권력의지를 넘어서는

권력내부의 치열한 투쟁이 없이는 기존질서를 바꾸기 힘들다. 민주당의 ‘증세 없

는 보편적 복지 실현’안은 증세에 대한 국민적 정서105)와는 별개로 관료들과 전투

를 회피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2) 한나라당의 ‘평생맞춤복지’와 ‘복지정치’ 담론

지난 9월 15일 한나라당은 복지정책의 방향을 정립시킨다며 ‘더(The) 좋은 복

지 TF’를 출범시켰다. 이 TF에 학계에서는 이전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경제학)와

안상훈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을 포함시키면서 박근혜 의원의 ‘생애맞춤별 복지’

가 당론으로 채택될 것이라는 예측이 이어졌다. 왜냐하면, 안교수는 박근혜 의원

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에서 재정복지 분야를 맡고 있고, 안교수는 ‘생애

맞춤복지’의 밑그림을 제공한 인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10월 6일 한나라당의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12월 박근혜 의원이 발표한 ‘사회복지기본법 개정안’

에 담긴 생애맞춤복지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가져 온 ‘평생맞춤복지안’106)을 발표

했고, 10일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확정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보편적

105) 증세는 공평과세라는 프레임 속에서 실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직접세인 소득세의 
법정 최고세율은 1990년대 40%에서 2010년 현재 38.5%로 내려왔다. 스웨덴은 2009년 기준 56.5%,

일본이 50%, 미국도 41.9%다. 경향신문 2011.10.6.

106) '평생맞춤복지'를 비전으로 하는 TF 복지안은 생애 단계별로 ▲1단계 육아종합정책(안심하고 
맡기는 보육) ▲2단계 교육희망 사다리정책 (내실 있고 기회가 고른 교육) ▲3단계 일자리와 주거 
보장 ▲4단계 건강과 노후생활보장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출처http://www.newsis.com

/ar_detail/view.html?ar_id=NISX20111006_0009396702&cID=10201&pID=10200)



21세기 노동의 대안 복지 연구

- 280 -

복지논쟁을 점화시켰던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우선시하지만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을 단

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원칙”을 밝힘으로써, 결과적으로 오세훈 전시

장의 ‘하위 50% 무상급식’과는 선을 그었다.

한나라당은 우선 무상급식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에서 민주당과의 경계선을 흐

리게 하는 것에 정책적 우선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구체적인 정책 내용과

는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즉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복지정책을 급진적이고 재

정확보 등에서 실현불가능한 포퓰리즘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자신의 복지정책은

온건하고 안정적인, 이를테면 과거 집권당의 슬로건이었던 ‘안정속의 개혁’과 같은

‘대립적 가치의 중립화’를 복지담론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앞으로 벌어질 ‘복지전투’에서 지난 무상급식논쟁은 한나라당

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오히려 한나라당이 복지전투에서 먼저 고려해

야 할 것은 이른바 당내 강경우파세력과 외부의 반(反)복지우파시민단체 진영의

담론개입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진보정당의 ‘보편적 복지’와 ‘복지정치’ 담론

진보정당107)의 복지의제 경쟁력은 그 내용에 있다기보다 총선과 대선의 대응방

침과 연관될 것이라고 본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탈당파(통합연대), 그리고 국

민참여당이 11월 말 합당에 합의했고, 진보신당은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마쳤다.

1월에 창당대회를 가질 전자의 통합정당은 총선에서 민주당과 적극적인 야권연대

(단일후보)를 통해 총선에 참여할 것임을 공식화했다. 한편 진보좌파세력간 통합

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도 주목되고 있다. 현재 주로 진보신당에서 언급되고 있

는 진보신당과 사회당, 그리고 녹색당창준위간 통합문제와 함께 그 폭을 좀 더

좌쪽으로 넓힐 수 있을 것인지도 진보좌파세력의 선거대응과 관련해 영향을 줄

수 있다. 진보신당과 사회당 등의 총선과 대선방침과는 별개로, 이들이 특히 총선

107) 이 보고서에서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 각각 독립적으로 보지 않고 진보정당으로 
통칭하여 분석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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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야권단일화과정을 무시하고 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보신

당은 새 지도부가 야권연대에 대한 개방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후

보전술을 놓고 또 다시 당내 내홍이 일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신당

은 새로운 대표단의 리더십이 당의 존립 및 정치적 확장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지렛대로 작동할 것이다.

진보정당의 복지담론은 노동과 복지(민주노동당), 노동·생태·복지(진보신당), 기

본소득제(사회당) 등으로 축약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신자유주의라는 환경 속

에서 노동문제와 복지문제가 별개로 설정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이다. 또한 경제성장론에 대한 복지의제 측면의 대안담론, 혹은 대항담론도 필요

하리라고 본다. 단순히 ‘경제성장과 복지의 선순환’과 같은 입장으로는 보수양당구

도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흡수될 수 있는 여지 또한 크다.

3) 복지전쟁? 혹은 주변화?

복지의제에 있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경쟁은 누가 후보가 되던 복지 대 반복

지가 아니라 어떤 복지냐의 싸움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복지를 확대하는 과

정에 속도와 내용에 관한 문제가 쟁점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측은 당내 경

선에서는 복지문제가 크게 논쟁이 되지 않을 것이란 전제가 붙는다. 현재 한나라

당내 유력후보인 박근혜의 경우 복지분야에 매우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의 ‘생애주기별’, ‘생활보장국가’와 같은 담론을 선별이냐 보편이냐

의 프레임에 담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리고 박근혜의 한국형 복지국가론은 참여

정부 시절 ‘사회투자국가’론과 논리적 구조가 거의 흡사해서 현재 민주당이 가지

고 있는 담론이 좌측으로 더 이동하지 않는 한 대립각을 세우지 못할 것으로 보

인다.

한편 선거라는 것이 구도와 의제, 그리고 프레임의 싸움이라는 점에서 정치 세

력 간 전략의 싸움기도 하지만, 대외적인 변수 역시 존재한다는 점에서 우연성과

의외성이 존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나라당 등 보수세력이 선호하는 안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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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및 남북의제의 돌출가능성이 있다. 물론 과거와 같이 안보의제의 선거 개입력

이 상당부분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복지의제가 노동의제가 연계되지 못하고,

표피적인 논쟁에 그친다면, 상대적으로 안보의제나 후보의 퍼스낼리티와 같은 면

에 여론은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또한 정부형태나 더 크게는 권력구조의 변화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

도 있다. 즉 개헌의제의 등장이다. 이러할 경우에 노동진영을 포함한 진보정치세

력은 오히려 큰 틀에서 사회정책적 의제의 헌법적 가치에 중심을 놓는 담론투쟁

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4. 새로운 복지체제의 조건

: 노동정치와 복지정치, 정당정치로의 결합

노동정치란 국가-자본-노동 3자간의 정치적-전략적 상호관계를 의미한다(노중

기 2008, 19). 이러한 관계를 사회적 체제로서 일반적으로 코포라티즘(조합주의)라

고 한다. 1990년대 유럽에서 코포라티즘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신자유주의에

대한 제도적 적응의 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임금억제, 노동시

장의 유연화, 복지의 축소와 합리화 등 국가․자본 주도의 신자유주의 정책 실행

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다만 그 사회의 노동체제의 구조적 특성, 정치 경제

적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변이가 나타났다(노중기 2008, 282). 한국 역시 김대중

정부 등장 이후 노사정이라는 조합주의적 틀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그 원인은 일차적으로 정부와 자본 대 노동의 정치적 불균형과 경제위

기라는 경제적 조건, 그리고 노동내부의 분열에 있었다.

정당, 특히 진보정당은 노동계급을 위시한 균열된 계급정치의 내적 결합을 의

미하기도 한다. 물론 한국의 현실은 진보정당의 약한 사회적 기반으로 진보정당

의 본연의 역할에 미약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진보 노동정

치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 그리고 그 매개가 노동의제를 담고 있는 진보적

복지정치, 노동이 주도하는 보편적 복지담론의 공세적 구성에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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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생애주기별 맞춤복지’를 내걸고 있는 한나라당(박근혜)의 기획에 대해

노동패러다임과 함께 재구성한 진보정당식 생애주기별 복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유럽연합의 사회모델(social model)구상이 담겨있는 ‘삶의 질(quality

of life)’ 개념은 노동과 복지패러다임의 결합과 관련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윤도현·박경순 2009, 71-74).

삶의 질

취업가능성

소득과 사회보장 시간주권

일과 생활의 

양립

[그림 18] ‘삶의 질’을 중심으로 한 노동패러다임과 복지패러다임의 결합

출처: 윤도현·박경순 2009, 73.

개인적 관점에서 ‘삶의 질’은 개인의 삶과 시간구조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가

에 따라 좌우된다. 즉, 개개인들이 일과 생활의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 개인의 선

호에 따라 삶을 어느 정도 구성할 수 있는가를 말한다. 그리고 제도적 관점에서

삶의 질은 어떤 사회적 위험에 대해 어떤 종류의 제도적 해결책이 만들어졌고,

만들어져야 하는가를 의미한다. 나아가 정책 및 사회복지제공은 특정의 생애단계

에서 그리고 생애과정 전체에 걸쳐 다양한 활동들(근로, 여가, 가사, 사회참여 등)

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근로와 연계된 소득뿐만 아니라 사회보

장체계에 의한 이전소득의 보장은 욕구에 따라 변화되어야만 한다. 삶의 질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과 생활의 양립(work-life balance)은 근로 욕구와 개인적 삶의 요구를

잘 조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배열을 말한다. 이것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유연성과 자율적 통제를 함의한다. 좀 더 나은 일과 생활의 양립

은 이중소득원 가계의 증가, 편모 또는 편부 가정의 증가, 간병욕구의 증가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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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둘째, 취업가능성(employability)은 현재 직장을 갖고 있든 아니든 간에, 개인의

고용전망에 영향을 주는 직업능력이나 숙련을 의미한다. 취업가능성은 기능적 기

술뿐만 아니라 이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내적 능력을 포함한다. 즉, 취업가능

성은 작업능력(work ability) 이상을 의미하는데, 취업가능성의 강화는 인적 자본

이 핵심적 경제자원이라는 인식에 기초한다.

셋째, 소득(또는 사회)보장은 근로유형과 관련이 있다. 고용의 유연화는 소득변

동, 소득의 비연속성을 가져와 실업, 질병, 연금수급에 있어서의 차별을 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전통적 복지모델이 지속적인 풀타임 고용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유연한 고용관계의 증가는 새로운, 좀 더 유연한 사회보장체계를 필요

로 한다.

넷째, 시간의 주권은 전체 생애과정에 걸쳐, 그리고 생애의 모든 영역에서 시간

의 배열을 규정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와 능력을 의미한다. 근로시간 옵션이라는

관점에서 시간주권은 자기의 욕구에 맞춰 근로시간의 배열을 달성할 수 있는 정

도를 말한다. 일정수준의 소득이 보장된 전제 하에서 개인의 생애과정 상황에 따

라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것은 사회적 시민권의 확대, 그리고 이와 함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한편 노동정치와 복지정치, 그리고 정당정치의 관계적 구성은 사회계급이 정치

에 재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정책결과와도 연관이 있다. 즉 하나의 집단

주체(collective agency)로서의 사회계급이란 개념은 주변화되고 있는 정책개발을

형성하거나 저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Lavalette and Mooney 2000, 2). 노동이

현재 밑으로부터 형성되고 있는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정당정치를 통해 극

대화시키는 정치 전략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립될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의 노동조합은 전노협 해

체와 기업 수준 단체교섭의 제도화와 함께, 오히려 정치적 노동운동으로부터 이

익집단 운동, 노동조합운동으로 변화해 왔다. 87년 노동체제에서 노동조합의 전투

성이 민주화를 위한 것이었다면, 97년 노동체제에서의 그것은 사회정의와 연대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조효래 2010, 66-67). 이를 사회운동 노조주의 혹은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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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의 핵심은 연대성과 함께 노동해방의 전망을

구체적인 정치적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현실화하는 과제도 중요한 목표가 되어

야 한다(노중기 2008, 490-491). 즉 진보정당과 노동조합은 노동부문 사업에 대한

조율과 대행관계가 아니라, 정치 프로그램의 공동기획과 실천을 통해 실제적인

노동정치의 실천단위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이다.

5. 보론: 여전히 남는 문제들

지금까지 노동정치와 복지정치의 정당정치로의 결합과 그 내용에 대한 얘기는

진보정당과 노동조합의 1:1관계를 상정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다수의 진보정당과

하나의 통합노조(민주노총)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 현재 민주노총은 이른바 ‘진보대통합’-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통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는 지난 9월 4일 진보신당의 당대회

결정으로 현실화되기 어렵게 되었다. 물론 진보신당의 탈당인사들로 구성된 ‘통합

연대’와 민주노동당, 그리고 국민참여당의 통합으로 유사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

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하나의 진보정당으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현재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달라진 진보정치의 지형에서 현실의 진보정당들과 노동조합의 상호의존적 연대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통합의 당위성보다는 연대의 현실성

에 무게중심을 둘 때, 민주노총은 복수의 진보정당 사이에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또 하나는 내년에 벌어진 ‘정치의 해’에서 진보정당‘들’과 민주노총의 전략적 지

지층, 특히 20-30대 실업층을 포함한 비정규직 청년층에 대한 조직화, 최소한의

메시지가 있는 대안사업이 강구되어야 한다. 선거에서 20-30대의 파괴력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확인되었다. 이 세대와 노동의제를 결합시키고, 이를 진보

진영의 대안으로 현실화시키지 못한다면, 내년은 주류정치의 잔치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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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 재구축과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김송이

1. 서론

최근 복지국가 논의의 핵심 화두는 ‘사회정책의 재구조화’이다. 고령화, 비정규

직의 증가, 여성 경제활동참여 증가, 가족구조의 변화 등은 전통적 사회정책 구조

의 재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함과 동시에 대인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이에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그리

고 그러한 논의의 중심에 ‘사회서비스 확충’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뿐만 아니

라 이미 많은 복지선진국에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확충 노력과 함께 사회서비스

영역을 재정비하려는 노력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본 연구는 대안적 복지체계를 논의함에 있어서 다음

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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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회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복지체제에 대한 대안 모색이 어려운 시기이다.

소득보장체계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요원하기는 하지만 복지국가 논의에 있어서

의 중심축이 상당부분 소득보장에서 사회서비스로 옮겨가고 있다. 즉 복지체계에

대한 대안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논의와 함께

사회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성통합적 복지국가체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회서비스

는 젠더적 관점에서 복지체제 재편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대인적 돌봄서비스108)에 대한 논의는 노동시

장구조의 변화, 가족 내 돌봄구조의 변화, 젠더관계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

기 위한 동력으로 등장하였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특히 돌봄서비스에 대한 대안

을 모색하는 것은 성별로 분리되지 않는 성평등적 사회를 만들어나가는데 기반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서비스 직종

증가로 인한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또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기존 복지구조에

대한 지속가능성이 문제가 제기된 것은 상당부문 노동시장의 변화로부터 기인한

다. 정규직의 안정적 고용을 임시직, 비정규직, 계약직 고용이 대신하고 있는데 이

들 중 상당부분이 사회서비스직종에 해당한다. 즉, 사회서비스 확충과 함께 새롭

게 등장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노동의 증가는 열악한 일자리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새로운 사회보장체계의 필요성,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서비스 질과의 관계,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 및 복지권 보장 등의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구조와 그 종사자들의 노동권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사회 전반의 노동시장 변화와 그로 인한 대안적 복지체제를 모색하는

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108) 본 연구에서의 사회서비스 및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의는 정부의 정의를 따른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돌봄서비스는 2007년 기획예산처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의 자료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분류 중 돌봄도우미 영역을 일컫는 것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 아이돌보미, 장애아 양육
도우미,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도우미, 농촌여성 결혼이민자가족도우미, 가사간병도우미, 노인돌
보미. 독거노인도우미, 특수교육보조원,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 등 10종이 돌봄서비스에 속한다. 본 
연구가 왜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 고
의 3절에서 자세하게 논의하도록 하겠다.



돌봄서비스 재구축과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 289 -

한국에서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새로운 지형변화는 참여정부 시기에 급격히

이루어졌다. 참여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정책이 가시화된 것은 2006년 9월 “사회

서비스 확충전략: 좋은 일자리로 선진한국 열어가겠습니다”라는 정책과제 보고회

를 통해서이다. 여기에서 정부는 사회서비스 확충의 기본전략으로서 ‘시장 활성화

를 통한 민간시장 공급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재정은 민간시장을 촉발, 취약계

층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는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 시기 정부의 사회서비스정책

추진방향은 수요자 중심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시장형성 촉진,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로 요약할 수 있다(김원종. 2008: 96-97). 즉 서비스 효율성 제고에만 초점을

두어 사회서비스 개혁 논의들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비판 역시 수요자 중심

의 정책, 시장화 등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로 인하여 사회서비스 확충과 함께 반드시 필요한, 어떤 관점에서 어떠한 방

식으로 돌봄서비스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논의들을 거의 이루어

지지 못했다. 다시 말해 한국에서의 돌봄서비스 확충은 돌봄서비스의 사회적 가

치가 무엇인지. 어떤 방식과 체계를 통해 사회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가

족의 돌봄과 사회적 돌봄의 관계는 무엇인지, 양질의 돌봄서비스가 무엇을 의미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부재한 상태에서 이루

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은 본 연구에 앞서 진행된 돌봄노동자들

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연구(이하 1차 연구)109)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1차 연

구를 통해 돌봄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 원

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지적될 수 있지만, 돌봄노동이 사회화 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여성의 역할로서 하찮게 여기는 인식, 감정노동이나 관계 지향적 노동

109) 본 연구는 “21세기 노동과 대안적 복지”연구에서 사회서비스 분야의 2차 연구이다. “21세기 노
동과 대안적 복지” 연구는 1. 2차로 나눠서 진행되었는데, 1차 연구는 각 부문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2차 연구는 1차 연구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대안들을 모색하는 연구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앞서 사회서비스 확충 과정의 문제점 및 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밝혀내기 위한 1차 연구가 진행되었다. 1차 연구는 돌봄서비스 일자리, 그 중에서 요양보호서비
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간병서비스에 종사하는 여성 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그
들의 노동실태와 감정노동의 특성, 그리고 감정노동이 속성이 이들이 노동수행 과정에서 발견되
는 지점. 특징들을 분석하였다. 자세한 연구결과는 ‘김송이(2011). 사회서비스 확충과 여성의 노동
권: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의 감정노동 실태’를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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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속성이 고려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불분명한 직무 범위. 노동의 질을 판단

할 수 있는 기준의 부재 등이 그들이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확

인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보다 근본적으로 돌봄노동이 사회화 되었지만, 돌봄노동

이 여전히 가족 내 여성의 역할로 고착되거나 그 성별적 성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돌봄노동이 지니게 될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찰이 부족한데서 비롯되었

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돌봄서비스 재구축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함에 있어 돌봄노

동이 노동시장에서 정의되는 방식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

고, 이를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과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

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사회서비스 확충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본 절에서는 ‘왜 새로운 대안모색이 필요한가? 그리고 대안 모색 시에 직면하

게 되는 딜레마나 고려해야 할 현실적 문제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

해 현 한국 사회서비스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1) 사회서비스 시장화 전략의 문제점 

한국의 사회서비스는 비영리 민간기관에 의한 서비스 공급과 정부의 공급자에

대한 재정지원, 그리고 서비스 대상은 취약계층에 제한된 모습으로 발달되어 왔

다. 이러한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는 참여정부 시기에 급격한 지형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2003년 이후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확대, 2007년 바우처 사업의 도입,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등을 비롯하여 2005년 재정분권을 수반한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관계의 변화,

재정의 공급자 지원에서 이용자 지원으로의 변화, 서비스 재정의 보험방식 도입

등이 대표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강혜규. 2008: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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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회서비스를 직접 생산하고 공급하는 정부의 역할은 적극

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사회서비스 생산과 공급을 책임져왔던 비영리민간기관

을 주요한 공급단위로 고려하기는 하되 전적으로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

리, 비영리 민간기관들의 참여를 유인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하였다. 이때 서비스 이용자의 구매력을 보장해주기 위해 도입한 정책수단으로

‘바우처’가 도입되었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대상으로 선정된 이용자들은 정부의 바

우처 지원금과 본인 부담금을 통해 서비스 구매력을 가지게 된다. 바우처의 도입

은 돌봄서비스 욕구를 가진 이용자들이 유상으로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이러한 사회서비스 구매층 형성은 새로운 사회서비스 시장을 형성

하는 기반이 되었다. 지역별로 비영리민간기관, 영리업체들이 대거 유입, 서비스

공급자로 등록하여 서비스 시장 내 새로운 공급자로 경쟁하게 되었다.

즉 한국의 사회서비스 확충 과정은 공적 인프라 확충이나 정부 역할의 증대 논

의들은 배제된 채, 시장 활용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공급체계 확충, 서비스 효율

성 제고에만 관심을 갖고 이루어졌다. 그 결과 서비스 질 하락, 서비스 공급시장

의 왜곡, 서비스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사회서

비스 시장화 전략의 문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사회서비스 확충 초기 서비스 제공 인프라 확보에 급급했던 정부는 사회서비

스 공급기관들이 준수해야 하는 여러 규정들이 없는 상황에서 제공기관의 신규

진입만을 장려했다. 서비스 제공기관의 양적 확대를 위해 정부는 서비스 제공기

관을 관리․감독하는 일에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 결과 자격미달의 교

육훈련기관 난립,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는 소개업체, 영세한 서비스 공급기관이

난립하게 되었다. 현재 사회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기관들은 대부분 영세하여

인력관리 및 일자리 연계, 노무관리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는 서비스 인력의

질 하락, 서비스 질 하락, 서비스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서비스 공급시장이 왜곡되고 있다. 소규모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기하급수

적으로 증가하다보니 기관 간의 불필요한 과당 경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21세기 노동의 대안 복지 연구

- 292 -

과당경쟁이 서비스 공급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애초에 정부가 서비스 이용자들에

게 구매력을 줌과 동시에 다양한 제공기관들의 시장 진입을 허용했던 것은 서비

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놓고 다양한 제공기관들이 경쟁을 하게 되면 서비스 가격

은 낮아지고 서비스 질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과열경쟁으

로 서비스 공급시장이 왜곡되게 되면 서비스 제공기관 간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들이 합리적으로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 역시 어려워진다. 수요대비 서비스 공급기관이 과도하게 많아진 상

황에서 서비스 공급기관들은 가격하락. 서비스 질 향상 등의 긍정적인 경쟁을 하

는 것이 아니라 본인부담금 면제, 허위보고 및 요양비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를

통한 이용자 유치 경쟁을 하고 있다. 또한 과당경쟁에서 오는 출혈을 서비스 노

동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공급기관(예를 들어,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면제액

을 서비스 노동자들이 임금에서 삭감하는 경우)도 있어 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

권을 침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수익성에 목적을 둔 민간기관들이 서비스 공급을 주도할 경우 사회서비

스 노동의 실질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기 어렵다. 유럽에서 사회서비스는 비시

장적인 경로로 발전을 해왔는데 이는 수익성이 한계가 명확한 사회서비스 부문에

대해 시장에서 제공할 경우 사회가 요구하는 만큼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가

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제갈현숙. 2009: 4-5). 특히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돌봄서비스의 경우 감정노동의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량을 수량화하

거나 객관적으로 측정되기 어렵고,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따

라서 수익성에 바탕을 둔 민간기관이 서비스를 공급할 경우 서비스 노동자들의

제공하는 돌봄노동이 가치가 제대로 평가될 수 없으며 사랑, 배려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서비스 질 향상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이는 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질 좋은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서비스 이용자들의 권리마

저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2)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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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투자국가 혹은 사회투자전략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 특히 사회서비스 확

대를 통한 고용증진은 복지확대와 경제성장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충족하는 유력

한 방안으로 언급되었다. 정부 역시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을 통해 양질의 안정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노동시장 양극화 경향을 억제할 것을 기대하

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연구에서 드러났듯이 정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

충은 낮은 수준의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형태,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비노동

자적 관점, 체계적이지 못한 인력양성 구조 등 일자리의 안정성과 질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먼저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임금을 살펴보면 모두 시간급으로 되어있으며 시

간 당 5,000원∼7,000원 수준으로 최저임금기준만을 넘어섰다 뿐이지 매우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하루에 2명의 서비스 대상자가 연결되어 8시간 정도를 안정적

으로 일할 수 있으며 월 약 100만원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서비스 이용

자에 비하여 서비스 제공인력이 과도하게 많아 1명의 서비스 이용자를 연결 받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5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에도 못미치며 이로 인하여 월평균 임금 역시 50∼70만원 수준인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병인의 경우에는 24시간 노동에 1일 급여 5만원∼6만원

수준으로 시급으로 따지면 2천 원대에 머물고 있어 임금조건이 가장 열악하다.

둘째,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구조는 노동경력에 따라 임금이 차등적으로 주어지

는 것이 일반적인 데 반해 돌봄서비스 직종에서는 노동경력이 전혀 임금에 반영

되지 않는다. 초기 진입자이든 5.6년 이상이 된 경력자이든 동일한 임금을 받는

구조이다. 이로 인하여 노동의 고됨을 느낀 경력자들이 오히려 돌봄서비스에서

이탈하여 다른 직종으로 옮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 질 하락에

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 고용지위가 매우 불안정하다. 돌봄노동자들이 제공기관과 계약을 하게 되

면 기본적으로 1년의 노동계약을 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을

110) 이 부분은 1차 연구 ‘김송이(2011). 사회서비스 확충과 여성의 노동권: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의 
감정노동 실태’의 결과를 요약・정리한 것이다.



21세기 노동의 대안 복지 연구

- 294 -

대상으로 서비스 활동기간을 조사한 결과 거의 대부분 1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

다. 중증장애인활동보조는 특히 더욱 짧아 3개월 미만이 49.1%나 차지하고 있었

으며 노인돌보미의 경우에도 3개월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8.8%에 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임정기. 2007). 이처럼 노동자들이 노동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들의 실제 노동기간은 노동계약에 따르는 것이 아닌 서비스 이용자의 상

황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서비스 이용자의 사망, 신변 이동, 서

비스 이용자의 노동자 교체 요구 등으로 인하여 1년을 보장받는 것이 매우 어렵

다. 1년을 지속해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 구조 하에서 퇴직금을

받는 것도 매우 어렵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9년 7월 실시한 사회복지서비

스산업 실태조사에서도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대부분의 돌봄서비스 노동자가 비

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보호사 1급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67.0%, 간병

인이 66.9%로 나타났으며. 바우처사업 돌봄인력과 가정봉사원의 경우에는 각각

88.8%, 89.0%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강혜규. 2010).

넷째, 사회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전혀 없다(간병인의 경우에는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사회보험의 적용에서 조차 배제되어 있음). 돌봄노동자

의 경우 노동사성이 인정이 되면서 사회보험 가입의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사회

보험 가입과 동시에 시간 당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돌봄노동자에게 편법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공급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신체적으로 무리가 따르는 요양보호사나 장애인활동보조인의 경

우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의 경우 5-60대

여성에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질병으로 판정되어 산재보험의 혜택을 볼 수 없다.

3. 돌봄서비스 재구축의 원칙

1) 왜 돌봄서비스에 주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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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원칙들을 살펴보기 이전에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그 중에서도 돌봄

서비스 부문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한국에서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식적 정의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사회복

지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
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서비스라는 용어

보다 사회복지서비스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그 발달과정을 살

펴보면 대상을 사회적 약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급여 역시 제한적이고 선별적으로

제공되어 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 사회서비스 발달에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2006년 9월

‘보건복지부문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이 발표되면서 부터이다. 이후 정부는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를 사회서

비스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일자리를 교육관련직, 문화예술

관련직, 환경관련직, 보건의료관련직, 사회복지관련직, 돌봄도우미, 정보통신관련

직, 관리 및 행정보조관련직 등 8개 직렬로 구분하였다.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충과 동시에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창

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었던 정부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중에서 돌봄서비

스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확충해 왔으며, 이와 동시에 돌봄서비스에 대한 욕구 증

가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다. 즉, 돌봄서비스가 한국 사회서비스 확충의

핵심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자리 확충 과정을 보면 교육, 보건의료 등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로 발달되어 있는 타 사회서비스 일자리와는 다른 양상

으로 발달되고 있어. 한국 사회서비스 확충 과정의 특징들을 집약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는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사

회서비스에 대한 대안적 논의를 진행한다.

2) 돌봄서비스 대안 모색의 원칙

돌봄서비스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원칙들을 견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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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첫째, 감정노동으로서의 돌봄서비스의 속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돌봄서비스

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돌봄서비스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하는 것이 무엇보

다도 중요하다. 돌봄서비스에 대한 노동가치가 재평가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회서

비스 일자리는 저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돌봄

노동이 사회화된다고 하더라도 돌봄노동자(주로 여성)에 대한 노동력 착취에 기

반할 수 밖에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 그리고 가족 내에서

여성이 수행해오던 돌봄노동에 대한 재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돌봄노동의 가치

를 재평가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갖고 있는 사회적 의미들을 돌아보는 것과 해당

노동의 특성, 노동과정, 노동의 속성 등이 무엇이지를 면밀히 고찰하는 것이 필요

하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전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

졌으며. 이에 따라 돌봄서비스가 차츰 확충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후자에 대한 논

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로 사회학이나 여성학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연

구 대상 역시 민간부문 서비스 직종으로 제한되어 사회서비스 정책 분야에서의

논의로 이어져 오지 못했다.

앞의 “사회서비스 확충과 여성의 노동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돌봄서비스 노동

은 타인에 대한 배려 보살핌이라는 비가시적인 서비스를 생산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사랑, 배려, 보살핌 등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의 주로 수행하는 업무는

수량화하거나 객관적으로 측정되기 어렵고.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것이 더더욱 어

렵다. 즉 돌봄노동은 기존의 ‘교환가치. 생산’ 노동개념으로 포착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노동 프레임이나 시각으로 돌봄노동을 이해하려 한다면 돌

봄노동을 평가절하 하거나, 비경제적 노동으로 구분, 특별한 기술이나 숙련 없이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노동으로 여기게 된다. 따라서 돌봄서비스의 핵심 속성

이자 독특한 속성이 감정노동으로의 특징에 주목하고, 감정노동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재평가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감정노동의 속성을 잘 고려하는 것이

돌봄서비스 직종을 양질의 일자리로 형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반이 될 것이다.

둘째, 돌봄서비스가 사회복지재화로서 갖는 특징들이 정책입안, 평가 등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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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사회서비스는 그것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

로 인하여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Bahle. 2003: 7).

사회서비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대인적 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이용

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

어진다. 이로 인하여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개별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역시 서비스를 제공

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화되고 개인

화되는 특징을 가지게 된다. 즉 연령, 소득, 교육수준 등에 따라 차별적인 사회서

비스 이용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화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는 공급기관에 대한 관리 및 서비스 품질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초래하

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시 되는 서비스 제공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논

의함에 있어서도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간의 상호작용, 인간관계, 서비스 이용

자가 처한 상황 등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서비스 대상자가 확대됨

에 따라 서비스 유형 및 방법, 제공기관 등이 점차적으로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의 돌봄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지침을 만드는데 있어서도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다양성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

한 고민이 필요하다.

한편 돌봄서비스는 배려, 사랑 등을 기반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영리추구를 할

수 있는 재화가 아니다. 이후 양질의 돌봄서비스에 대한 논의에서도 제시되고. 앞

에서 감정노동의 논의에서도 제시되었지만 돌봄서비스는 육체노동 외에 배려, 사

랑, 상호작용 등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에 기반을 둔 노동이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 가치들은 화폐가치로 잘 환산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의 구조와 같이 영리

추구에 목적을 둔 민간기관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양질의 돌봄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될 수 없다. 비영리기관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

들어야 한다.

셋째, 재가서비스로서의 돌봄서비스의 속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재가 돌봄서비

스는 앞에서 논의한 감정노동으로서의 속성,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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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서비스 제공 및 이용과정에 서비스 이용 당

사자 외에 타 가족성원이 개입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사회적으로 돌봄서비

스가 아무리 많이 확충된다고 할지라도 돌봄서비스 이용자가 속한 가족의 돌봄부

담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즉 돌봄서비스 이용자가 기존의 가족 내 돌봄에

서 벗어나 사회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 외에

는 가족이 그 사람을 돌봐주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 돌봄서비스와 가족의 돌봄

은 상호보완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자원유형

공식적 돌봄서비스와 무관하게 가족 돌봄 제공자들은 무급으로 돌봄을 제공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의 가족 돌봄자를 서비스 제

공과정에서 자원으로 활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가족 돌봄자는 돌봄

서비스 노동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돌봄서비스는 가족 내 돌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돌봄

을 지원하고 유지하도록 돕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동료유형

공식적 돌봄서비스 체계와 함께 가족 돌봄자가 자신들의 돌봄 역할을 수행하

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양측의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지만 주로 돌봄서비

스 노동자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돌봄 과정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서비스 

대상자 

유형

가족 돌봄자 역시 권리에 가반하여 서비스를 받아야 할 욕구를 가진 서비스 

대상자로 여기는 것이다. 주로 가족 돌봄자가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거

나 연로한 경우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 유형에서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은 서

비스 이용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돌봄자도 함께 돌봐야 한다. 서비스 제

공 목적이 가족 돌봄자의 돌봄 부담을 완하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 돌

봄자에 대한 휴식 서비스와 상담 등이 함께 제공된다. 

돌봄 역할이

대체된 

가족 유형

가족 내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와 가족을 별개의 존재

로 간주하여 돌봄 관계를 박탈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것이다. 이는 가족 돌봄

자와 서비스 이용자 간의 갈등 관계가 있는 특수한 경우에 활용된다. 가족 

내 돌봄을 돌봄서비스가 전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족과 돌봄서비스 노동

자 간의 협력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료: Twigg & Atkins. 1995; 최희경. 2010 재인용

<표 35> 가족 돌봄제공자에 대한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의 반응 유형  

가족 내 돌봄이 지속된다는 사실은 재가서비스가 확대되는 현 상황에서는 더욱

분명해진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재가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자가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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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의 돌봄과 돌봄서비스가 교차

되는 지점이 존재하게 된다. 재가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서비스 이용자의 가족

과 돌봄노동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그 상호작용에

따라 돌봄서비스 노동자가 제공하는 돌봄노동의 양과 성격, 업무도 달라진다. 돌

봄서비스 노동자들과 가족 돌봄 제공자 들 간의 상호작용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최희경(2010)은 Twigg와 Atkins(1995)의 연구를 인용하며 가족 돌봄 제공자에 대

한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의 반응 유형을 4가지로 제시하였다. 그 유형은 돌봄서비

스 노동자들이 가족 돌봄 제공자들을 자원, 동료, 서비스대상자, 돌봄 역할이 대체

된 사람으로 보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표 35>에서처럼 가족 내 돌봄과 돌봄서비

스 관계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어떤 유형에서도 두 가지가 별개로 이

루어지기 보다는 동시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양질의 돌봄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

서는 가족과 사회적 돌봄 간에 상호보완적으로 어떻게 역할부담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공공성이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확충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민간기관의 무분별한 진입, 정부의 관리․감독 역할 부재

등 시장화로 인한 여러 병폐들이다. 영국의 경험을 통해서 드러나지만 공공기관

의 적절한 역할 분담, 서비스 이용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욕구가 제대로 고려되

지 않은 상황에서의 선택과 경쟁이라는 시장적 요소의 강화는 서비스 양극화, 역

선택, 불완전 경쟁 등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시장화의 병폐를 해결

하고.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공공성은 국가 독점의 국가 주도의 공공성이 아니다. 공

공성에 대해 좀 더 광범위한 범위에서 해석하고 정책화시킬 것을 제안한다. 서비

스 생산과 공급, 재정 등에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되 국가가 독점적으로

모든 권한을 갖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공공성을 실

현․확대한다는 것은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책과 전달체계, 서비스 이용자

와 제공자 간의 관계 등에 대한 구성 즉, 사회서비스 전반에 대한 운영원리를 공

공성의 철학에 입각해서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성은 가장 보편

적으로는 국가와 관련된 것을 의미하지만 그 외에도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어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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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개방되어 있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신진욱(2007)은 공공성의 규

범적 가치로서 책임성과 민주적 통제, 연대와 정의, 공동체 의식과 참여, 개방과

공개성, 세대 간 연대와 책임을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원칙들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사회서비스는 연대와 정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사람들이 삶의 질과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한

다. 둘째, 국가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서비스이용

자. 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사회

서비스 제공과정 전반에 대한 민주적 검증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

다. 그리고 관리․감독의 결과, 서비스의 내용․이용절차 등에 대한 모든 정보가

만인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셋째,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의제에 관

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 시민

들이 참여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들을 낼 수 있는 참여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4. 대안 모색

1)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재평가

여성주의 관점에서 여성들의 돌봄 역할을 분석하는 연구들에 의해 가사, 양육,

간병 등 가정에서 이루어져 왔던 돌봄도 노동의 프레임을 통해 조명할 수 있게

되었다. 돌봄을 또 다른 노동으로 보게 됨에 따라 돌봄노동의 가치를 환산하는

논의나 돌봄을 사회화하자는 논의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돌

봄노동이 여전히 가족 내 여성의 역할로 고착되어 있고 돌봄 역할의 성별적 성격

이 그대로 유지됨으로 인하여 돌봄노동이 사회화 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여성노

동의 영역으로 남아있게 된다. 그리고 돌봄노동이 여성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한 일이라는 사회적 편견은 돌봄노동의 가치를 낮게 인식하는 시각으로 그대

로 이어진다. 즉, 저임금의 직업 지위가 낮은 돌봄서비스 일자리만 창출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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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

지지 않고, 저학력의 중장년층 여성들이 대부분 돌봄서비스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인구학적 변화 및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하여 돌봄서비스는 더욱 확충될 수밖에

없으며, 전통적으로 가정 내에서 무급으로 수행해왔던 돌봄노동이 유급으로 노동

시장에서 수행되는 것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과거 가정 내에서 여성들이

무급으로 돌봄노동을 수행해왔던 시기의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은 재고되어야 하

며 노동시장에서의 돌봄노동에 대해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

다.

(1) 감정노동으로서 돌봄서비스 성격에 대한 다각적인 관심 제고

1차 연구를 통해서 드러났지만 돌봄서비스는 직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숙련이나

경력의 정도 및 노동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그리고 그러한 기준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부재한 채, 기존의 노동관념이 그대로 돌봄서비스

의 고용관계에도 통용되고 있다(김경희. 2010: 303). 그러나 기존의 노동관념으로

는 돌봄노동이 지닌 배려와 감정노동적 속성이 제대로 포착되지 않는다. 또한 감

정노동으로서의 속성이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경제적 보상과 배치되는 것으로 논

의되거나 임금결정 및 수용과정에서 임금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김경

희. 2010: 300). 그렇다고 노동과정에서 도덕적․감정이입적 속성을 배제한 직무범

위 및 노동기준을 마련할 수는 없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다양한 감정교환 들은

돌봄노동의 핵심 직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돌봄노동이 지닌 감정적 속성에 관

심을 갖고 임금결정, 직무기준 마련 등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

다.

(2) 감정노동의 속성에 초점을 둔 돌봄서비스 실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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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 및 연구기관에서 진행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돌봄노동자들의 단순 노

동실태, 자격증 제도 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돌봄서비스가 갖는 돌봄노동으

로서의 독특한 속성들이 드러나지 못해 왔다. 그러나 앞의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돌봄서비스는 기존의 노동개념으로 포착되지 않는 감정노동, 관계노동이라는 중

요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과정, 돌봄서비스

이용자들과의 역동, 노동과정 상 겪는 어려움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를 통

해 돌봄서비스가 지니고 있는, 기존의 노동개념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독특한 속

성을 밝혀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사를 통해 밝혀진 돌봄노동의 속성에 기반하

여 돌봄서비스 관련 정책을 만들고 수행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3) 감정노동의 요소를 포함하는 직무기준 마련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은 자신이 수행하는 노동에 대해 육체적 어려움보다는 마

음 씀씀이.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통제, 서비스 이용자와의 관계 형성 등에서 더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돌봄서 비스 직종의 직무기준표에는

체위변경, 목욕시키기, 가사 지원 등 육체적 노동에만 초점을 둔 직무만 제시되어

있다. 그러한 직무기준표로 인하여 돌봄노동자들에게 감정교환의 배제, 개인적 관

계 형성에 대한 금지 등이 요구되면서 돌봄노동자들은 또 다르게 자신의 감정을

통제해야 하는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 따라서 육체노동 중심의 직무기준표에

서 벗어나 감정노동의 속성을 포함한 직무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대책수립

역시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양질의 돌봄서비스가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과정에

서 좀 더 자세하게 논의하도록 하겠다.

2) 공공성 확대

(1)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확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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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을 제외하고는 현재 제공되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관리감독의 부재는 민간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상황에서 시장실

패의 문제점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돌봄서비스에서의 공공성을 확대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하

고, 서비스에 대한 규제 및 평가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

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실질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외에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을 양성하는 양성기관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둘째,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평가 과정에 서비스

이용자, 돌봄서비스 노동자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돌봄서비스 노동자를 관리해주는 체계가 필요하다.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

고, 수요에 맞게 서비스 노동자들의 양성되어야 서비스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노

동권이 보장될 수 있으며,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돌봄서비스 총량에

대한 관리 및 대상자 욕구 파악에 기반하여 서비스 노동자들의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제시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시스템의 도

입 외에 평가 이후의 개선체계 즉 벌금, 폐쇄명령, 퇴출 등의 체계가 함께 도입

되어야 한다.

(2) 지역거점 사회서비스 총괄기구

위에서 제시한 공공성 확보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거점 사회서비스 총괄기

구’를 제안한다. 지역거점 사회서비스 총괄기구는 제갈현숙(2009)의 연구에서 이

미 제안된 바 있는 것으로, 당시 연구의 문제의식을 이어 본 연구에서도 대안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제안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민간중심으로 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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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공되고 있는 영국의 경우 정부와 독립된 기구인 CQC(Care Quality

Commision), 돌봄서비스 관리 기구를 만들어 서비스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 효과

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CQC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들이 서비스 평

가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는데, 서비스 평가과정에 대한 이용자들

의 참여가 이용자 및 영국 국민들의 돌봄서비스에 제공에 대한 관심으로 제고하

고,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지역거점 사회서비스 총괄기구는 다음의 기대효과를 가진다. 첫째, 사회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욕구에 민

감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현재의 시장화의 폐해를 시정함과 동시에

비영리기관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재편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셋째, 사회서

비스 총량에 대한 관리 및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데에도 도

움이 될 수 있다. 넷째, 모든 사회서비스가 통합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한 명의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총괄적인 서비스 계획과 지원이 가능해진다.

① 역할

-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요 파악, 파악된 수요에 기반한 서비스 분배 및 노동

자 배치.

- 사회서비스 노동자 관리: 사회서비스 노동자 양성 및 파견, 노동과정 평가

(사례관리), 노동자 사후 관리,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총괄기구와 고용계약을 맺

고 각 기관으로 파견됨.

- 사회서비스 평가: 평가인력 채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기적 평가,

평가결과 공개 등.

② 운영 및 재원

- 지자체 직속 기관으로 운영하되 지자체장은 총괄기구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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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영국의 돌봄서비스 관리기구(CQC: Care Quality Commission)

■ CQC란: NHS. 지방정부, 민간기업, 자발적 조직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보건 및 성

인 사회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규제기구.

■ 도입 배경 및 의의

○ 2009년 4월에 설립. 성인의 케어만 담당. 공공, 민간, 비영리단체까지 모두 포함하

여 규제함. 다른 기관에서 했던 것을 토대로 그 동안의 장점들을 모아서 체계를 정

립함.
○ CQC의 도입배경

 - 기존의 서비스 품질 관리 기구인 3개 기관(health care commission, mental 
health commission, commission for social care inspection)을 통합하여 예산절

감의 효과가 있었음.
 - 예전에는 의료와 사회적 돌봄이 따로 규제되었지만 cqc로 합쳐지면서 어떻게 서비

스가 제공되는지 협력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볼 수 있어서 더욱 좋아짐.
○ 규제에 대한 새로운 모델(2009년-CQC 설립 이전과 현재의 비교)제시

 - 예전과 관리하는 방식이 바뀜. 조사빈도가 증가함. 
 - CQC설립 이전에는  commission for social care inspection이 있었음. 사회적 

돌봄을 조사하는 기관이 별도로 존재하여 별을 부여하여 별3개가 되면 3년에 한번

만 시행. 별이 하나도 없으면 일 년에 두 번까지 관리감독을 행함.
 - 지금은 훨씬 더 자주 조사를 나가고 매년 하도록 함. 
○ 의의

 - 서비스 이용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발전하고 있음. 사람들은 어떤 형태의 돌봄

이 제공되든, 어디에 살고 있든 자신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필수적인 서비스 질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 자신들의 안전이 보장되고 있다는 것을 세 번째로 

자신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음.   
 - 모든 사람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지 질에 대한 확신이 서도록 하고, 공급

자들 역시 자신들이 어느 정도의 질과 규정을 갖추어야 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도

록 함.
 -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음. 만약에 질이 낮을 경우에 벌금, 폐쇄명령, 개조를 할 수 

있게 함. 

지 못함.

-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서 파견된 현장 노동자와 공무원 및 공공기관 노동자

로 구성되어 운영됨.

- 재원: 중앙정부의 재원 + 지방정부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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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이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임. 
○ CQC 기능

 - 전문적인 평가와 연구, 성과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등록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

화. 정신보건법(Mental Health Act)에 따른 조사. 정보의 발간 등. 여섯 가지가 정

부에서 지정한 충족시켜야 하는 기능들임. 
 - 바로바로 공개를 해서 일반 사람들이 해당 정보에 접근을 해서 서비스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함.

■ CQC 운영

○ 정부에서 독립된 기구임. 
○ 재정지원 측면에서 보면 보건부에서 약간의 재정지원을 받고, 대부분의 재원은 등

록된 기관으로부터 연회비(annual fee)를 받아서 충당함. 
○ 사회적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등록 의무화

 - 만약에 등록을 안 하면 기소할 수 있으며 모든 서비스 기관들은 의무적으로 등록

해야함.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활동 등에 대해서도 등록함. 즉, 해당기

관에서 어떤 서비스를 행하는지를 등록해야 하는 것임. 보건부의 법에 등록해야 한

다는 것이 홈페이지에서 고시. 
○ 기관평가 내용

 - 보건부에서 규칙을 정해놓고, 서비스 질과 안정성을 위한 기본적인 기준(essential 
standards of quality & safety)에 대해 평가를 함.

 - 6가지 큰 주제들이 있음(참여와 정보, 개별화된 돌봄과 지원, 보화와 안전, 서비스 

종사자 자격의 적절성, 질과 관리, 관리의 적절성). 6가지 주제 내에 세부적인 평가

항목 들이 있음. 

■ 조사과정

○ 규제의 범위: 최종적으로 32.000명의 제공기관과 5만 가지의 서비스를 규제해야 

함. 800명 정도의 조사관이 있음. 
○ 규제 과정

 - 너무 숫자가 많아서 위험도를 봐서 위험한 곳에 우선적으로 평가함.
 - 규제를 하고 규제행위에 대한 평가도 함.
 - 결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조사를 하고 나갈 때에는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물어보고,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장을 봄. 
○ 조사 및 규제과정에서의 서비스 이용자 참여의 중요성 

 - 사람들을 직접 개입시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분들이 어떤 서비스가 좋은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임. 
 - 여러 계층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를 함.
 - 서비스 이용자들이 불만이 있기 때문에 더욱 잘 이야기 해 줄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차원에서 돌봄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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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함. 
○ 업무과정: 여러 소스로부터의 정보 수집 → 위험들을 측정하는 평가 → 방문조사 

여부를 결정 → 방문을 하게 되면. 방문한 곳에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발견 → 

문제 발견 시 즉시 리포트 작성  

○ 기관평가는 두 가지로 이루어짐.
 - 즉각적인 평가(responsive review): 위험이 있다는 정보가 있으면 그것을 분석하

는 타깃을 정해서 하는 리뷰임.
 - 계획된 평가(planed review): 광범위하게 평가를 하는 것. 16가지의 평가기준(서비

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충분한 정보를 받았는지, 자신의 케어플랜에 개입을 할 수 

있었는지, 서비스 제공에서 자신을 존중해주는 느낌을 받았는지, 예정되어 있는 서

비스를 제대로 받았는지, 사용되는 기구가 청결한지, 정신적 신체적 학대 등 안전

을 위협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적합한 숫자의 직원을 쓰고 있는지, 직원들이 자격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매니저나 기관의 장은 CQC에 등록해야 하는데 제대

로 된 자격과 기술을 갖고 있는지 등에 대해 평가함)이 있음. 
○ 조사관들의 활동

 - 조사관이 800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짧게 4시간씩(이용자 인터뷰가 주 활동이며 인

터뷰 및 시설조사 포함하여 4시간. 현재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추후에는 더 

늘 수 있음) 돌면서 봄. 예전에는 미리 알려주고 가는 방식이었으나 지금은 불시에 

조사를 나감. 
 - 조사관들은 집에서 나가셔서 검사를 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감. (재택근무?) 
 - 인력충원이 필요하나 예산이 부족하여 못하고 있는 상황임. 정부에 요구하고 있음.
 - 영국전원에 8개의 사무실이 있고 총 직원은 2,000명이 있음.     
 - 조사관 요건: 전문적인 자격요건을 갖추면 좋으나. 필수사항은 아님. 질기준에 대

한 이해도가 높으면 그게 훨씬 중요함. 

■ CQC의 법적 권한

 - 경고를 줄 수 있음. 개선조건들을 제시할 수 있음. 2주 동안 해당 문제가 고쳐질 

때까지 문을 못 열게 할 수 있음. 벌금은 1억까지 부여할 수 있음. 문을 닫게 하거

나 자격증을 취소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나, 이는 최후의 수단이며 폐쇄이전에 시정

을 하도록 유도함. 
 - 약품이 잘못된 경우. 노인들이 학대를 당하는 경우 개선을 명하다가 안되면 문을 

닫게한 사례가 있음. 
 - 또한 등록을 하지 않은 기관은 문을 닫게 함. 

■ QRP(Quality and Risk Profile): 조사관들에게 해당 기관에 얼마나 위험도가 존재

하는지에 대한 정보의 제공역할만 함. 이 자체가 평가의 근거가 되지는 못함. 
- 빨간색은 위험, 주황색은 조금 위험, 초록색은 안전함을 의미함. 
- 이는 굉장히 새로운 방법임. CQC에서 새롭게 만들어낸 체계임. 사회적 돌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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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매우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음.
-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를 알리고 정보를 공유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profile을 작성하고 업데이트하게 함. 
- 사용자에게는 제공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활용. 대신에 서비스제공자에게는 공개

함.  

3)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앞 절에서 우리는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족 같은 돌봄, 인

간중심 돌봄의 요소들이 돌봄서비스 영역에서 고려되고 통합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가족 같은 돌봄과 인간중심 돌봄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

에서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그들의 개별적 상황과 욕구에 맞는 서

비스가 제공되는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만을 고려해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돌봄서비스 제공과정은 관계 지향적이며

정서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하는 노동이다. 따라서 돌봄서비스 이용자

의 자율성과 만족도뿐만 아니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즉 돌봄서비스 노

동자들의 선택권과 자율성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한 현재의 구조 하

에서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은 굉장히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선택권과 자율성을 전

혀 존중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에서의 수

요자 중심주의 이데올로기 또한 여러 행위자(예를 들어, 서비스 공급기관, 돌봄서

비스 노동자, 서비스 이용자 등)들의 상호 관계 속에서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

고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방향으로 왜곡, 해석되면서 돌

봄서비스 노동자들이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

여러 조사결과는 돌봄서비스 확충이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서 평가받고 있는 것과는 달리 돌봄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가 되지 못한다는 점

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돌봄서비스 확충을 통해 사회적 일

자리를 확충하여 실업문제를 극복하겠다는 정책 목표의 달성도 어려우며,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돌봄서비스 확충에 대한 욕구 해결도 어려워진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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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앞에서 이야기한 돌봄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가치 제고를 기반으로 돌봄노동자

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1)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 강화

1차 연구를 통해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환경 개선에서 가장 필

요한 것을 조사한 결과 돌봄노동자 및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가장

많이 언급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지적된 것이 바로 임금상승이었다. 임금상승은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에게 노동에 대한 제대로 된 대가를 받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권

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상승시켜주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러

나 만약 당장의 임금상승이 어렵다면, 현 임금체계를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돌봄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다.

① 고용의 안정성 보장

돌봄노동자들이 제공기관과 계약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년을 하게 되어있

다. 그러나 실제 노동기간은 서비스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서비스 이용

자의 사망이나 신변 이동. 서비스 노동자 교체 요구 등으로 인하여 1년을 보장받

는 것은 거의 드물다. 1년을 지속해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 구조

하에서 돌봄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기란 매우 어렵다. 또한 돌봄노동자들이 기하

급수적으로 공급되는 상황에서 한 번 일을 쉬게 되며 새로운 서비스 이용자를 연

결 받는 것도 어렵다. 현재의 시간 당 임금을 고려하였을 때. 하루 최소 2명을 돌

볼 수 있어야만 월 1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2명의 서비

스 이용자를 확보하는 것 또한 어렵다. 돌봄 관계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것은 양

질의 돌봄을 제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고용의 안정성과 안정적인 일자리 확

보를 통한 돌봄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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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돌봄서비스 수요-공급에 대한 체계적 관리

현재에는 돌봄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수에 비하여 돌봄서비

스 노동자(특히 요양보호사)들의 기하급수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이 일정한 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돌봄

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 전문성 하락, 질 하락의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

다. 따라서 지역별로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해당 수요에 맞춰 돌봄

노동자를 양성하고 공급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국가에서도 돌봄서비

스 노동자들의 자격증을 무분별하게 남발하지 않는 것이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③ 민간공급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

이윤추구에 목적을 둔 민간공급기관의 횡포 역시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이 제대

로 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비스 이용

자 유치를 위해 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을 삭감시켜 주는 경

우가 많은데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삭감이 돌봄서비스 노동자에게 제공되

는 시간당 임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회보험이 적용되면서 시간

당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돌

봄노동자에게 편법을 적용하여 부담시키기 때문이다. 그러한 제안을 수용하지 않

으면 돌봄서비스 노동자의 경우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입장

에서는 불합리한 제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간공급기관에 대한 관

리․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돌봄노동의 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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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erson(2003: 112)은 돌봄노동의 재평가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 돌봄

노동의 전문화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돌봄노동의 전문화는 단순반복적인 육체

노동이나 병약한 사람들에 대한 신변 수발 위주로 인식되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위상을 제고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돌봄노동자들에

대한 전문적 훈련과 교육을 강화시키는 것은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된다(Godfrey. 2000; 최희경. 2009: 325 재인용).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에 대한 전문적 인식이 제고될수록 그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경감될

수 있고,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적절한 돌봄 방식을 훈련받음으로써 돌봄노동자들

또한 돌봄 업무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더욱 잘 대처할 수 있게 되어 보람과 만

족도가 높아진다. 따라서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의 교육・훈련체계 개선. 직무분석

을 통한 직무기준마련, 직업능력개발 등이 필요하다.

4) 돌봄서비스 질 제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돌봄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최희경(2009: 250-261)은 돌봄방식차원, 돌봄 수용

자 및 가족의 만족 차원, 돌봄 과정 및 돌봄 관계 차원을 고려한 양질의 돌봄 방

식으로 가족 같은 돌봄과 인간중심 돌봄을 제시하였다. 먼저 ‘가족 같은 돌봄’은

돌봄노동자와 돌봄서비스 이용자 간의 인간적 유대와 정서적 교감이 중요시 되어

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필자가 앞서서 진행한 연구에서도 드러났지만 돌봄 제

공자들은 자신의 부모, 배우자 등 가족을 돌보는 마음으로 돌보는 것이 가장 바

람직한 돌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돌봄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다른 연

구(최희경. 2008)에서도 돌봄서비스 이용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관계였으

며 돌봄 제공자와의 대화와 관심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돌봄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기술적 측면, 기능적 임무수행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적 관계나 돌봄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 등이 양질의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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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Stone(2000) 역시 돌봄 수용자

와 제공자 간의 의사소통, 친밀성, 개별적 대우, 인간적 관계, 업무 일정이 아닌

개별 돌봄 수용자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일과 등을 가족 같은 돌봄의 요소로 꼽

았다.

다음으로 ‘인간중심 돌봄’은 최근 돌봄서비스의 혁신 과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서비스 제공방식 뿐만 아니라 돌봄서비스 기관의 조직과 경영방식까지를

포함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인간중심 돌봄은 의료적

모델에 입각한 기존 노인 돌봄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의 질 제고를 위해 제시된 대안적 돌봄 모델이다(최희경. 2009: 254). 이미 서구에

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노인(서비스 이용자)과 돌

봄서비스 제공자 간의 개별적인 대면 접촉을 장려하고, 노인의 독립성과 자율성

등을 지켜주고, 노인들의 경험을 존중하며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하고 있다(Eales. Keating and Damsma. 2001; Wellin and Jaff. 2004).

예를 들어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와의 관계가 최대한 오래되고 영구적일 수 있

도록 해주는 인력배치, 시설 운영 시에는 입소자들의 소집단화, 돌봄 계획 수립

과정에의 일선 돌봄노동자들의 참여 등이 필요하다.

요컨대 가족 같은 돌봄과 인간중심 돌봄 모두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의 친밀한 관계에 기반한 배려와 존중의 분위기 속에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그들의 개별적 상황과 욕

구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공적관계에 기반하여 형성되는 돌봄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서비스 제공자

들은 서비스 이용자와 친밀한 사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을 적절히 통제해야

하는 것을 요구받게 된다. 또한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요구되는 정서

적 지지나 감정적 격려 등은 경제적 대가로 보상받거나 평가되지도 않는다. 돌봄

노동은 다른 육체적․경제적 노동과는 다르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

서로의 삶에 관여하고 관계를 맺는 노동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전문적으로

요구되는 노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노동의 요소들이 철저히 배제되거나,

또는 정당한 노동행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돌봄노동의 가치에 대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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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절하, 돌봄노동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 부재, 돌봄노동자들의 낮은 사회적 지위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돌봄서비스 노동자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바로 이러한 요인들이 양질의 돌봄을 실현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족 같은 돌봄, 인간중심 돌봄

의 여러 요소들이 공적 돌봄서비스의 영역에서 고려되고 적극적으로 통합, 실현

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서비스 이용자와 돌봄노동자가 친밀하고 인간적인 관

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돌봄 관계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돌봄 방식

과 시기, 장소 등 돌봄에 대한 서비스 이용자들의 선택가능성을 보장해 주는 것

이 중요하다. 또한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인간중심 돌

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접근방법과 기술을 발전시킬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5) 돌봄서비스와 가족 내 돌봄의 관계 

앞의 돌봄서비스 재구축의 원칙에서 재가서비스로서의 돌봄서비스의 속성이 고

려되야 한다는 점을 논의한 바 있다. 즉, 사회적으로 돌봄서비스가 아무리 많이

확충된다고 하더라도 돌봄서비스 이용자가 속한 가족의 돌봄부담을 완전히 대체

할 수는 없으며, 사회적 돌봄서비스와 가족돌봄의 공존은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확충되는 현 상황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가족돌봄과 사회적 돌봄

간에 상호보완적으로 어떻게 역할분담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돌봄노동자와 가족 내 돌봄제공자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를 빈번하게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부 돌봄노동자들은 가족으로서 가족 내 돌봄제공자가 서비

스 이용자를 자신들과 함께 돌보는 것이 도덕적으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일정정도의 돌봄 역할을 가족에게 기대하게 된다. 그리고 만약 그렇지 못한

상황이 오게 되면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가족의 역할을 자신에게 떠넘기는 것에

대해 업무의 과중함을 느끼게 된다. 한편 돌봄서비스 이용자의 가족의 입장에서

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들의 욕구가 적절히 충족되지 않았을 때 돌봄노동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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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불만을 제기하게 되고 이는 서비스 이용자에게도 영향을 미쳐 돌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게 상황을 야기하기도 한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필요로 하는 돌봄서비스의 종류나 유형이 돌봄서비스 이용자

의 욕구에 따라서가 아닌 그 가족의 상황과 욕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된

다(Ward-Griffin & Marshall. 2003). 대부분의 경우 돌봄서비스 이용자들이 정신

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병약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가 가족을 통해 표현

되기도 한다. 따라서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서 서비스 이용자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가 속한 가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가족 돌봄자의 고유한 경험과 역할 존중: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서

돌봄노동자들은 서비스 이용자의 경험과 감정뿐만 아니라 가족 돌봄자의 고유한

경험과 역할 역시 존중해줘야 한다. 이를 통해 돌봄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전문

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되 가족의 협력과 보조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 가족 돌봄자의 만족도 제고: 돌봄서비스 이용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가족 돌봄자가 서비스에 의해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인식할수록, 서비스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수록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 또한 교육과 상담 과정을 통해 가족들이 자원과 정보에 더

잘 접근하고 자신들의 욕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한다.

■ 돌봄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가족의 욕구 반영: 가족과 돌봄노동자들이 서로

의 욕구와 기대, 문제점을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돌봄서

비스 노동자와 서비스 이용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를 포함하는 돌봄서비스 조사

및 평가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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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본 연구는 돌봄서비스 대안 논의에서 간과되었던 돌봄서비스의 속성 즉, 감정

노동에 초점을 두고 돌봄서비스를 재구축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돌봄서비스의 질 저하, 돌봄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등의 현 문

제에는 돌봄노동 및 돌봄서비스에 대한 가치 평가의 부재가 중요한 영향을 끼치

고 있다. 따라서 돌봄서비스를 재구축하는데 있어서 돌봄서비스에 대한 가치 평

가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돌봄서비스에 대한 가치 평가는 해당 노

동 및 서비스가 갖고 있는 독특한 속성이 무엇인지, 그 동안 어떤 부분이 간과되

어왔는지를 밝혀내는 것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감정노동의

속성에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감정노동의 속성에 기반을 둔 돌봄서

비스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돌봄서비스를 구성하는 원리 전반이 재구성되어야 한

다. 사랑, 배려 등의 가치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양질의 돌봄서비스의 개념이 재

고되어야 하며 이에 기반한 돌봄서비스의 가치 평가 및 질 제고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성 역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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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득보장제도의 대안 모색

주은선 ․성희정

1. 서론: 왜 소득보장제도의 대안이 필요한가?

신자유주의적 사회경제체제가 자리 잡게 되면서 한국에서는 양극화가 꾸준히

진행되었고, 2008년 경제위기 여파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십 여 년 동안의 한국 소득보장제도의 외형적 성장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에 다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영역에서 심화되고 있는 빈곤과

불평등은 재분배 기제를 통해 완화되고 있지 못하다. 게다가 한국 사회보장체계

는 최근 들어 부각되고 있는 출산률 저하, 돌봄 위기, 청년실업과 노인 빈곤과 같

은 문제들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다루어내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회보장제

도의 기본 기능이 노동의 상품화로부터 초래된 삶의 불안정을 완화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때,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기능이 제

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즉, 한국에서 소득보장을 통한 삶의 안정성 제

고와 사회적 연대의 형성은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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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는 사회보장제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사실 생산 부문으로부터

비롯된다. 신자유주의적 사회경제정책이 전면화 되면서 노동시장에서 정규직 종

신고용 패턴은 사라지고 있으며 불안정한 고용이 그 빈자리를 메우고 있다. 그

결과 노동시장 내부와 외부,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의 분열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

다. 이러한 생산 부문의 변화로 촉발되는 소득불평등은 주거, 교육, 여가 등 다양

한 부문에서의 불평등과 분할로 확장된다. 이에 더해 가족 구조 및 기능 역시 급

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라는 흔히 숫자로 측정되는 가시적

인 변화만큼이나 세대간 연대의 내용과 질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

후소득보장과 관련하여 현 노동세대가 부모세대를 가족 단위로 부양하는 전통적

연대의 약속이 깨지고 있으나 이를 대체할만한 세대 간 연대의 새로운 기제가 제

대로 형성되고 있지 못하다. 이것이 무려 45.1%(상대빈곤율: OECD. 2010)에 달하

는 극심한 노인빈곤 문제의 핵심일 것이다. 지금의 한국 사회보장제도는 전통적

으로 가족이 수행했던 돌봄과 연대의 기능을 지원하기에도, 또 이를 대체하기에

도 상당히 미약하다.

문제는 이러한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미흡함이 기존의 제도적 틀과 경로를 그대

로 유지한 채 소위 발전을 추구한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

의 틀을 도입해야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즉, 한국 사회보장제도

는 급여인상 및 대상 확대, 재정지출의 확대를 필요로 하는가, 아니면 다른 방식

에 대한 상상과 경로전환을 필요로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관한 논의를 전

개하기 위해서는 경제발전 패러다임, 노동시장 및 가족의 변화 등으로 인해 사회

보장제도가 작동하는 기반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완전고용 시대가 저물면서 기여에 의한 보장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의 보장

기능과 소득재분배 기능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도 정규직 노동에

기반을 둔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에 큰 사각지대를 발생시켰고, 최근 십여년 동안

지속된 대상 범위 확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공공부조 제도는 확충되

었지만 선별적 소득보장을 통해 더 이상 빈곤문제는 완화되고 있지 않다. 보육비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과 같은 아동 돌봄과 노인 돌봄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

도가 확충되었지만 돌봄 위기와 세대간 연대 문제 자체는 해소되고 있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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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보장제도는 한편으로는 구조적 위기에 봉착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는 저발전의 문제로 인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통상적인 사회복지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복지국가 발전전략뿐만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의 다양한 사회복지 대안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완전고용의 시대가 저물면서 기여에 의한 사회보험 중

심 복지제도가 갖는 보장기능과 소득재분배 기능의 한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지적이 있었다(David Purdy. 1994: 32).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사회보험 중심의 사회보장을 벗어난 새로운 패러

다임에 따른 소득보장의 대안전략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변화하고 있는 생애 주

기, 세대간 가족간 연대의 변화, 그리고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

운 대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111).

2. 새로운 대안 추구의 구조적 압력과 기반

1) 노동시장의 변화: 불안정 노동 확산과 노동 소득 위축

베버리지의 복지국가에 대한 청사진은 완전고용에 대한 장밋빛 전망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보장의 밑그림은 소위 완전고용이란 것이 주5일

8시간씩의 정규직 계약에 의한 노동을 기준으로 한다면 완전고용의 회복을 전제

로 그리기는 어렵다. 오히려 다양한 형태의 유연한 고용이란 생산부문의 변화를

현실로 직시하면서, 그 사회경제적 의미와 지위의 불안정성을 변화시키는 방향의

사회보장 개혁이 필요하다.

1990년대 들어 꾸준히 추구된 한국 노동시장의 변화는 1998년 경제위기 이후

급물살을 타고 이루어졌다. 수요변화에 따른 생산량 조절을 용이하게 하는 생산

111) 앞서 지적한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저발전과 구조적 제약을 드러내는 주요한 문제 중 하나는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문제이다. 그러나 이는 본 연구진 중 성희정이 별도의 장에서 다루고 
있다. 이 장에서는 사각지대 문제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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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변화와 기술변화에 부응하는 노동사용방식 변화가 유연화의 본령이지만

한국에서 유연화는 생산조직이나 기술 변화와 무관하게, 자본의 노동비용 축소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노동시장에서 임시, 일용직

노동자, 파견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불안정한 노동자의 비율

이 급격히 늘어났다. 좁은 의미의 비정규직으로 보아도 그 비율은 2007년 기준

35.9%에 달한다(통계청. 2007). 이렇게 신자유주의 시대 변화한 노동시장의 풍경

은 한국에서 한층 더 전면적으로, 급격하게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였다. 비정규직

은 경력에서 거쳐 가는 정거장이 아니라 함정으로, 혹은 실업과 고용 사이의 반

복되는 회전문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그 결과 고용을 통한 상향이동 가능성은 EU

15개국 평균이 30.5%(2005년 기준)인 데 비해 한국은 13.8%에 불과하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첫째, 빈곤의 확산이다.

1996년 기준 도시가구의 시장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은 9.6%였던 것이 2010년에는

14.9%로 증가하였다112). 이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및 불안정화와 무관하지 않다.

노동시장에서 불안정 고용의 확산은 임금소득의 상대적 하락을 가져왔다. 2007년

기준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볼 때 비정규직 임금은 63.5,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

은 70.6, 파견근로자의 경우 66.8에 불과하다. 불안정 고용의 증가는 저임금 노동

자의 증가와 임금소득의 전반적 하락을 가져온다. 특히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빈곤한 사람 즉, 근로빈곤층의 증가를 가져온다. 사실상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진행되어 온 중간층 붕괴와 저소득층 증가는 이러한 노동시장 부문의 변화와 긴

밀하게 연관된다113).

둘째, 소득보장의 사각지대 확대이다. 최근 10여 년 동안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의 법정 가입대상 범위는 계속 확대되었지만 실질적인 가입은 이에 상응하여 증

가하지 않았다. 비정규직일수록, 저소득일수록 사회보험 가입률은 급격히 낮아진

다. 특히 한국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사용의 주요 동기는 기술적, 생산량 조절

112) 2000년 이후 최근까지 지니계수의 증가보다는 상대빈곤율의 증가가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상대빈곤율이 지니계수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빈곤 문제가 불평등 문제보다 더 심
각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유경준. 2011. KDI).

113) 1990년 초반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중산층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여들었다(1991년 76.2% →

2003년 70.1%→2010년 66.7%). 대신 빈곤층은 크게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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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이유가 아닌 노동비용 절감이다. 이런 이유에서 불안정한 고용형태의 노동

자가 각종 소득보장, 특히 공적연금으로부터 제외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오랜 동

안 그 경향에는 별다른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다. 이에 사회보장제도의 법적 가입

대상 확충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 감소는 요원한 일이 된다.

셋째, 노동자 내부의 분할이 뚜렷해진다. 노동 내부의 분할은 노동자 내부의 인

구사회학적 균열의 심화로 혹은 산업 및 직종간 분할로, 동종 산업 및 직종 내부

에서의 핵심노동과 주변노동의 분할로 다층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후자의 경우

하청, 파견노동 등 다양한 장치를 통한 자본의 분할 통제 전략이 구사될 여지가

있다. 인구사회학적 균열을 좀 더 논하면, 불안정한 고용의 확산은 이민노동자, 여

성노동자, 고령노동자, 신규 입직자 등과 같은 취약한 집단이 괜찮을 일자리를 확

보할 가능성을 줄이며 이들의 일자리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 대표적

인 사례는 여성 중고령 노동자들이 최근 새로 만들어진 사회서비스 일자리 중 낮

은 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대표하는 노인돌봄 일자리에 집중적으로 참여하는

현상을 들 수 있다.

유형/범주 국민연금 미가입 건강보험 미가입 고용보험 미가입¹)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27.1

16.8

48.0

2.4

1.7

3.8

28.1

20.4

43.7

사
업
체
규
모

1-4인

10-29인

100-299인

300~

61.0

23.5

6.2

3.6

5.3

2.1

0.6

0.1

59.8

23.9

7.0

4.4

임
금
계
층

저임금

중간임금

고임금

60.0

22.0

4.4

5.6

1.8

0.3

52.5

26.8

7.3

<표 36>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미가입률 

출처: 장지연. 이병희. 은수미. 신동균.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11.
주 1) 임금근로자 중 공무원. 교원. 별정직 우체국 직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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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노동의 비정규성 등 불안정성의 증가는 산업화 시대에 표준화된 삶의 패

턴 자체를 뒤흔들어 놓는다. 과거에 통상 20세경에 시작되어 60세경에 종료되는

경제활동 연령기의 안정적인 노동과 사회보장 기여는 생애 후반기의 연금소득 확

보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특히 한국에서는 종신고용이 일부 통용

되기도 하였다. 반면 최근에 관찰되는 바와 같은 경제활동 연령대의 노동시장 진

입의 불투명함과 노동의 불안정성은 통상적인 입직과 퇴직 연령의 의미를 퇴색시

킨다. 이는 생애 주기의 변화에서 좀 더 상세히 다룬다.

요컨대 기술변화와 축적방식 변화로부터 촉발된 생산부문의 변화는 노동조직화

방식과 노동시장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노동자들의 정체성 및 삶의 주기, 삶의

위험 발생 패턴을 전면적으로 재편한다.

2) 생애 주기 변화 및 사회적 위험(social risk)의 전면화

생애주기의 변화는 소득보장에 대한 필요와 대응 능력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

온다. 이에 생애주기 변화와 사회적 위험의 발생 시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소

득보장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별 과

정을 일컫는 생애 주기(life cycle)와 매 시기 주요한 욕구와 사회적 위험은 산업

화 시대 새로운 모습으로 표준화되었고, 19세기 후반 이래 최근까지 유지되고 있

는 사회보장제도는 이러한 표준화된 사회적 위험과 욕구에 맞추어져 만들어진 것

이다.

그러나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가족의 변화, 젠더관계 변화, 노동시

장 변화는 생애 주기와 사회적 위험 발생의 리듬, 통상적인 필요욕구 발생에 근

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연령 면에서 우선 교육기간과 입직 이전의 탐색

및 구직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입직 연령이 늦춰지고 있다. 이에 따라 초혼 연령

및 출산 경험 연령도 함께 늦춰지는 변화가 관찰된다. 한국사회 역시 이러한 변

화를 2000년대 들어 압축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초혼연령이 2000년

26.5세였던 것이 2010년에는 28.9세로 늦춰졌으며, 첫 출산연령 역시 2000년 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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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었던 것이 2010년에는 30.1세로 늦춰지는 등(통계청. 2011) 빠른 속도로 삶의

리듬이 바뀌고 있다.

경제활동참여기

경제활동참여기

아동기

아동기

노인기

노인기

입

직

은

퇴

입

직

은

퇴

교육. 돌봄.

욕구

일자리. 소득. 재활 욕구
일자리. 소득 욕구 + 평생의

의료보장

주거보장

[그림 19] 변화하고 있는 생애주기와 주요 욕구들

 

또한 노동시장 진출 이후에도 노동시장 지위는 매우 불안정하며, 1차적인 일자

리에서의 퇴직연령은 만 53세로 매우 이른 편이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

조사 중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를 그만둔 평균연령 항목. 2005-2011 각 년도). 물

론 아직 한국에서 최종적인 퇴직연령이 앞당겨지고 있지는 않다. 1차적 일자리에

서의 퇴직은 이후 다른 일자리로의 재취업 및 창업으로 이어지고 있기에 평균 퇴

직연령은 2007년 기준 평균 59.4세(남성 63.6세. 여성 55.4세)로서 주요 일자리에서

의 퇴직연령보다 늦다. 문제는 이 기간의 일자리의 질이 높지 않다는 것과 최종

적인 퇴직연령이 지금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 가운데 공적연금의 수급연

령은 차츰 뒤로 미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노후생활보장이 필요시기 역시

개인의 일자리의 질 변화와 퇴직 시점 차이에 대응하여 변화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불안정 고용의 확산으로 실업 등의 위험 발생은 더욱 빈번해지고 나쁜 일자리

는 그 자체로 위험 요인이 된다. 이러한 변화는 질병, 주거 마련 등에 대한 개인

적 대응 능력을 더욱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즉, 각자 개별적인 저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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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를 대비한 생계유지 방편을 마련할 능력이 저하되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

에서 개인저축률의 변화는 극적이다. 개인순저축률을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의 가

계저축률은 1988년에 24.7%였으며. 1990년대에 들어 경제성장 둔화로 다소 하락

하기는 하였어도 평균 20%내외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1998년 경제위

기를 거치면서 가계저축률은 급락하여 2009년 현재 3.2%에 머물러 있다(한국은

행, 2010:4).

핵가족 중심으로 가족구조 변화가 이루어지고 성평등 담론이 확산되면서 여성

노동시장 진출이 약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적영역에서는 남

여 평등을 외치나 사적영역에서는 여전히 전근대적인 성별분업이 여전한 상황이

된다. 이는 특히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하는 임무가 여성에게 집중되면서 아동

청소년기와 노령기에 있는 가족 성원에게 주어져야 하는 돌봄의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점차 장기화되고 있는 노령기에 대한 돌봄 공백은 더욱 심각하다.

과거에 국가복지를 대신해 온 가족부양체계가 약화된 가운데 공적연대와 사적 연

대가 모두 빈곤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물론 보수진영의 복지국가 대안론을 비롯한 다른 여러 가지 대안론 역시 생애

주기의 욕구에 대응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박근혜 진영이 내놓은 한국형복지국

가 역시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를 주장하면서 생애주기적인 일반적 욕구(global

needs)에 대한 ‘기본생활보장’과 특수한 욕구(specific needs)에 대한 ‘범주적 생활

보장’을 동시에 고려한 다층 안전망으로의 구조조정을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박

근혜 의원실. 2010). 그러나 이는 대체로 평생교육 체계 등 교육을 통한 활성화,

사회복지서비스 등에 일방적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소득보장 문제는 도외

시하고 있다114). 사회복지 서비스의 이용 역시 비용부담이 요구되는 만큼 소득보

장을 외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에 이러한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욕구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생애주기 변화에 대응하는 소득보장체계 구축이

114) 박근혜의 소위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을 제시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
집 p.11-12 내용을 보면 한국형 복지국가의 핵심으로 생활보장국가라는 이름으로 소득보장과 서
비스보장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현재 매우 낮은 수준인 소득보장이 효율화
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억제되고 이를 사회서비스를 통해 보완한다는 이들의 주장이 모호하게 제
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국 소득보장제도의 대안 모색

- 325 -

절실하다.

3) 보편주의 확장과 쇄신 

보편주의는 복지국가의 기본원칙으로, 자본주의 사회를 대체할 평등한 사회의

원칙으로 제시되었다. 즉, 보편적인 평등한 보장이라는 것이 사회적 시민권을 실

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런 면에서 시민권, 사회권이 안정적으

로 보장되고 있지 못하고 이러한 권리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이 부재한 한국사회

에서 보편적 복지는 새로운 혁명적 경험이 될 수 있다.

또한 보편주의적 소득보장은 분배 면에서도 평등의 증진에 상당히 유용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소위 ‘재분배의 역설(the paradox of redistribution)'으로 알려진

것인데(Korpi and Palme. 1998) 사회복지 급여를 빈민들에게 표적화(집중적으로

할당)하는 것보다, 오히려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소득이전을 수행할 때

빈곤과 불평등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왜 그러한가?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강조할수록 재분배 예산의 전체

크기는 작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보편주의는 다른 중요한 재분배 장치인 누진적

조세제도와 선택적 친화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즉, 재분배 예산의 규모와 누진적

조세제도와의 관계가 관건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1998년 경제위기 이후 계속 분

배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이는 사람들의 삶의 질과 사회를 유지하는 데 조세와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재분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보편주의적

확대론은 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한국 복지발전 경로로서 의미가 있을 수 있

다. 특히 잔여적 접근을 반복해온 한국의 복지발전 패턴에 단절을 가져옴으로써,

기존과는 다른 수준의 복지를 실현시키는 경로가 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그러나 시민의 욕구 충족의 적절성이라는 면에서 보편주의의 한계 또한 직시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소득보장에서 보편주의(정액)급여는 시민의 모든 필요를 충

족시키지 못했다. 특히 재정적 제약 하에서 시민의 욕구는 욕구 그 자체로 판단

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실은 복지국가에서도 여전히 선별적 제도의 필요성을 제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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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주의를 주장했던 베버리지와 정부는 보편주의적 소득보장 수준이 갖는 이

러한 문제는 모든 시민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완전고용(좋은 제조업일자리가 상

대적으로 풍부했던 전후 고용시장)이 이루어진다면 주변적인 문제에 불과하다고

간주했다. 그러나 완전고용 시대가 저물면서 이러한 주장의 유효성은 사라졌다.

또한 재분배 효과라는 관점에서도 앞서 Korpi and Palme(1998)가 주장한 재분배

의 역설이 말하는 보편주의적 수당제도의 큰 재분배 효과는 단순히 보편주의적

수당과 선별적 급여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재분배의

역설은 보편주의적 수당과 소득비례급여가 결합된 모델과 선별적 급여의 분배 효

과를 비교할 때 성립한다115).

한 발 더 나아가 전통적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의 해체, 한부모가구 증대, 다문화

주의와 문화적 다양성은 전통적 보편주의 이념과 사회정책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보편주의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을 제기한다. 보편주의의

“위로부터 아래로” 이르는 방식은 실제 생활세계의 다양한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다고 비판받고 있다. 보편주의의 가장 큰 약점은 차별적인 욕구를 가진 다양한

인간 존재를 동일한 (욕구를 가진) 집단으로 간주하는데 있다. 왜냐하면 보편주의

는 차이를 없애는 수단이지 차이를 생성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116). 이는

‘개별적 정체성’이 중요한 사회구성 원리가 되어가고 있는 (후기)현대사회에서 보

편주의 원칙이 다원주의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 이는 보편주의

적 소득보장이 그 자체로 온전한 보장 수단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역설한다. 오

히려 보편주의는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시민이 공유하는 ‘시민성’에 따라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며, 그 위에서 노동시장 지위, 지역, 성, 장애, 질병, 민족 등에 따른

욕구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보장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모든 소

득보장장치를 기본소득 하나로 단일화하자는 주장은 퇴행적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보편주의는 이미 2007년 연금개혁 논쟁 당시 보수 일각

115) 여기에 더해 누진적인 조세체계를 통해 재원 단계에서부터 소득재분배 효과를 강화하는 것이 
보편주의적 소득보장의 평등효과를 높이는 데 필요하다.

116) “포괄적인 시민권, 사회정의와 같은 논리는 지배적 사회집단의 이해를 보장하는 권력관계를 포
장하는 것이다(Young. 1989).”라는 언급에서와 같이 보편주의를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것에는 특정 
욕구집단(여성, 소수인종 등)을 오히려 소외시킬 위험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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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공적소득비례연금(국민연금)의 축소를 수반한 기초연금 주장을 제시한 바

있다. 여러 자유주의 복지국가들 또한 기초적인 낮은 수준의 현금수당과 시장화

된 복지공급체계의 결합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아동양육수당도 그 전형적인 사

례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주의자가 말하는 보편주의와 진보주의자가 말하는

보편주의의 차이를 슬로건 수준에서 명확히 부각시키기는 어렵다. 즉, 보편주의

자체를 정치적 진보성의 상징으로 계속 추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

다.

따라서 대안 담론 및 대안적 보장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보편주의 담론, 정책

지향, 전략의 쇄신이 필요하다. 특히 보편주의는 선별주의와의 대립을 넘어서야

한다. 사회보장제도 구성에서 고전적인 의미의 보편주의(예: 베버리지적 의미의

보편주의)를 넘어서서 차이를 무화시키기보다는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새로

운 방식의 사회제도 구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편주의는 여러 정책 요소

와 결합하여 서로 다른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에 보편주의는 복지공급체계

개혁과 결합되어야 하며 일견 이질적으로 보이는 선별주의 등과도 결합할 필요가

있다. 보편과 선별의 기계적 대비는 유용하지 않다117).

역사적으로도 노르딕 복지국가 모델 역시 보편주의에 대한 다면적 접근에 기초

하여 발전하였다. 북유럽 국가들에서 보편주의는 평등한 시민권의 기본 전제로

간주되었고 보편주의 사회정책은 민주적 계급투쟁(the democratic class struggle)

의 산물로 이해되었다(Korpi 1983). 그러나 시민의 기본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정액급여는 영국 사례를 통해 보면 실제 적용시 시민의 삶의 최소수준을 향상시

키는데 기여하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로 1960년대 노르딕 복지국가들에서 보편주

의는 정액급여 방식이 아닌 소득비례방식을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차등적 비용부

담 방식과의 결합 또한 중요하다. 노르딕 복지국가에서 보편주의 사회정책은 개

인의 필요로부터 출발하여 그 차이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는 전

후 영국의 보편주의 발전과 구별된다. 노르딕 국가에서 사회정책은 모든 시민을

117)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을 중기적으로 설계할 때 기초연금, 아동수당, 실업자에 대한 획기적인 
보장 확대 등 보편적 보장을 사고하는 것은 분명히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그러나 보편적 보장
은 표적화(targeting), 선별주의(selectivism) 등과 결합할 여지가 있기에 이를 선별주의와 기계적으
로 대립시킬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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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하는 보편주의로 발전했고, 급여방식도 정액급여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방식

으로. 다양한 영역에 걸쳐 발전되었다. 기초연금과 공적소득비례연금의 조합, 노

령수당 및 아동수당과 같은 소득보장, 공공이 주도하는 사회서비스 공급-보편적

대상 적용-차등이용료 방식의 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서비스의 보편주의적

접근이 그러한 접근의 결과물일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보편주의 전략이 갖는 혁신적인 의의에도 불구하고 대안 구성에

서 보편주의는 ‘모두에게 동일한 것을 보장한다’는 통상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차

이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대응을 수반해야 한다. 보편주의의 한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보편주의라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 의미를 가질 수 없음을 보여준다. 따라

서 대안 구성에서 보편주의는 좀 더 다양한 보장의 원리 및 제도들과 결합하여

추구될 필요가 있다.

3. 새로운 소득보장체계 구성에 관한 기존 논의

1) 기본소득과 미시보험

미시보험(micro insurance)과 기본소득(basic income)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새로운 방식의 사회보장제도로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다. 우선 미시보험은 한국에

서 많이 소개되지 않은 것으로 주로 사회보험이 덜 발달된 국가에서 활용되는 방

식이다. 미시보험은 보험원리에 입각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독립된 보험을 운영

및 관리하는 제도이다. 사회보험의 기본원리라 할 수 있는 기여, 기여한 사람에

대한 급여를 기본으로 하되 전국단위의 보험이 아니라 지역사회 단위의 보험이다.

때문에 미시보험의 단위는 작은 지역사회이며, 지역사회 내에서 직접 보험제도를

설계해 보험료 및 지원서비스 등을 직접 결정한다(ILO. 2000).

미시보험이 한국에 많이 소개되지 않은 이유는 주로 미시보험이 전 국민을 대

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이 없거나 혹은 있다고 해도 적용범위가 협소한 경우에 주

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미시보험은 위험분산의 폭이 협소한 한계가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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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내 재난 등이 발생했을 때, 보험 단위가 지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분산시키기 어렵다. 또한 자조적인 성격, 즉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설

계되고 운영된다는 장점은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주나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이 없

는 단점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한편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정해진 액수의 금액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수당

이라 할 수 있다. 이미 한국에서 기본소득과 관련되어 구체적 제안이 제시된 바

있고 관련 논쟁이 진행되었다.

기본소득은 현재 사회보장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유의미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노동에 대한 새로운 개념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 상호의무와

상호호혜라는 연대적 가치와 정신, 지구의 환경과 복지에 대한 접근, 사회보장 원

리를 횡단하는 새로운 원리의 필요성 제시 등 대안적인 사회보장시스템을 구성에

있어 검토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형태의 기본소득이 ‘제도’로 도입되어 기존 사회보험

을 대체한다고 할 경우 검토 돼야 할 세부사항들은 너무 다양하며, 다음과 같은

우려점이 존재한다.

첫째,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 단절이 발생했을 때 기본소득을 통한 생활보장

이 가능할 것인가?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업, 빈곤, 노령 등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 과연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의 급여수준으로 기본 생활 보장이 가능

할 될 수 있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기본소득은 지속가능한 제도인가? 자본주의 시스템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생활보장이 가능한 수준의 급여가 이뤄질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 재원

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하다.

셋째, 노동시장 유연화, 최저임금제 등 노동시장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

인가? 기본소득이 노동시장 유연화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은 없는가하는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앞서 언급했듯이 기본소득에서 전제로 하는 노동이란 무

엇이며 이 노동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점 역시 검토되어야

한다.

넷째,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갈등을 감내할 만큼의 함의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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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연대와 주체형성을 가능케 하는지 검토될 필요가 있다. 특히, 완전한 기본소득

이 사회보험을 대체하는 제도로 등장할 경우 불필요한 논쟁들을 불러일으키며,

중요한 함의들 예를 들어 노동에 대한 새로운 접근, 권리에 기초한 복지, 상호호

혜와 연대라는 중요한 가치와 함의들은 퇴색되어 버릴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은 앞서 제시했듯이 그 자체가 여러 가지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새로운 사회보장 시스템 구축에 있어 중요한 축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한국적 상황에 맞춰 다양한 변형을 통해 장기적인 비전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2) 기존 사회보장제도 활용: 공공부조, 보편적 수당 등

두 번째 대안적 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은 공공부조 형식이나 수당형식의 새로

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이를 확장하는 것이다. 공공부조나 수당방식의 제도들은

사회보험과 달리 보험료 기여 없이 급여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초연금(노령수당)과 다양한 형태의 실업부조가 여기에 포함된

다(Beattie. 2000: 134).

물론 기초연금과 실업부조는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덴마

크나 영국에서는 기초연금이 기존 구빈법의 합리화 과정에서 빈곤감소를 목적으

로 보험방식 연금보다 먼저 도입된 바 있다(Bonoli. 2000: 10). 이와 달리 최근 들

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하여 기초연금과 실업부조 형식의 제도들이

검토되거나 도입되는 경우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과 한국이 이러한 경우인데,

이들 사회에서는 보편적 수당으로서 기초연금과 실업부조는 현재의 소득보장을

확충하는 강력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첫째, 기초연금은 보편적인 수당방식과 자산조사에 의거한 공공부조방식 양자

모두 가능한데 둘 다 보험기여 없이도 노인들에게 급여가 이뤄진다. 때문에 보험

에 가입하지 못했던 노인들,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급여가 낮은 노인들에게 기초

연금이 지급됨으로서 일정부분 연금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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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실업부조 역시 제도 형태에 따라 다양한 변화가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실

업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노동자 혹은 실업보험 급여를 소진하여 더 이상 급여

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실업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실업부조의 대상범위 정도에 따라 그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는데 신규실업자까지 혹은 자영자까지 실업부조 대상으로

포함하는 경우에 소득보장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

3) 사회보험시스템 재구조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사회보험제도 내외에서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들이 존재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사회보험

제도의 대상자 확대, 자발적인 사회보험 가입 유도, 관리운영구조의 개선 그리고,

사회보험제도 외의 부가제도 도입이다(Wouter van Ginneken. 1999: 57).

첫째, 사회보험 의무가입대상자 확대이다. 가장 일반적인 대안으로 한국에서 그

동안 주로 활용되어왔다.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직장보험 의무가입대상자를 확대

하거나,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직장보험 의무가입대상자로 선정하는 방식

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런 방식은 사회보험 가입 기준이 엄격해 적용제외 대상자

규모가 클 경우에 효과가 큰다. 그러나 장기적·정기적 기여에 의존하는 보험제도

의 특성상 의무가입대상자를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일용직노동자, 파트타임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는 적용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때문에 그 범위와 효과는 제한

적이다.

둘째, 자발적인 보험가입 유도방식은 행위자가 기여 회피하는 행동을 수정하도

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저소득층 노동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정책 등

이 여기에 포함된다. 비정규노동자의 저임금과 고용불안이 기여회피의 중요한 원

인이라는 점에서 보험료 지원정책 등은 일정정도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앞서 제시했듯이 직장보험 가입은 주로 기업주에 의해 결

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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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관리운영구조의 개선이다. 기여회피의 중요한 원인을 관리운영능력 부족

으로 판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방식이다.

넷째, 사회보험의 부가제도 도입방식이다. 수당방식이나 공공부조 방식의 제도

를 사회보험 옆에 붙이는 방식도 부가제도 도입 방식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그

러나 본 글에서는 부가제도 도입을 협소하게 해석하여 독특한 특징을 가진 집단

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 도입방식을 부가제도 도입방식으로 구분한다. 파트

타임노동자를 위한 고용보험, 건설일용직노동자를 위한 고용보험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특정한 집단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정정도 사각지대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새로운 소득보장의 방안

1) 대안적 소득보장체계 구성의 원칙 

한국에서 소득보장은 ‘최소한(minimum)’을 보장하는 안전망으로 수탈적 경제성

장의 보완물이었고, 1998년 경제위기 이후에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보완물

로 ‘역설적 확충’의 시기를 거쳐 왔다. 한국사회가 명실상부한 시장만능주의 사회

로, 양극화 사회로 구조화되고 있는 가운데 불평등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

장제도 대상 범위는 계속 확대되었고 건강보험 통합, 장기요양보험과 기초노령연

금 도입 등을 통해 제도 인프라가 강화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복지지출 규모가

지난 10년 간 크게 증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국민연금 축소, 의료

급여 보장성 축소. 사회서비스 시장 및 연금시장 팽창이 이루어지는 등 사회보장

제도 축소와 복지시장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졌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영리병

원 도입 추진은 이러한 경향의 연장선상에 있다. 사회보장제도 확대와 동시에 축

소 및 시장화가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최근 변화는 단순하지 않다.

한국의 사회보장체계에는 기존의 시장 중심성, 선별성, 그리고 체계적인 불균형

과 차별을 벗어날 수 있는 경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제도의 선형적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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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와 보완, 재정 확충을 통해 극복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

한 대안모색의 방향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자.

■ 첫째, 단기 정책과 장기 정책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대안적 사회보장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이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회

보장시스템이 생산부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단시간에 새로운 판을

구성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와 동시에 사회보장시스템의 포괄적이고 근

본적인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단기 정책대안과 장기 정책대안 및 비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사회보장 시스템 속에서 몇 가지 제도적

변형과 대책을 마련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정책들이

포괄적 소득보장 대안과 함께 그 일부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 둘째, 생애주기(life-cycle)별 욕구와 위험에 대한 총체적인 그리고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는 직업생활, 가족생활 주기의 변화, 세대간 관계 변화를 고려

할 때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서 기존의 실업, 장애, 질병 등에 더해 청년기의 소

득공백과 교육 요구, 유연화 되고 조기화 된 은퇴에 대한 유연한 보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여나 자산조사와 엄격하게 연계되지 않은 소득보장이 유연

하게 이루어질 때 새로운 취약집단인 청년층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다. 물론 이는

하나의 사례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경로 전환에 대한 총체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2007년 국민연금개혁 사례가 그러하듯이 사회정책의 구

조적 합리화에 관한 총체적 밑그림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급여

하향 시도는 정치적 부담을 초래한다.

■ 셋째, 소득보장에 무조건성(보편주의)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

국의 소득보장제도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방식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보편

주의적인 수당제도는 상당히 미발달되어 있다. 아동수당은 부재하며 기초노령연

금의 급여수준은 매우 낮다. 그나마 거의 유일한 보편적 수당인 기초노령연금을

점차 공공부조로 전환시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계획이다. 그러나 조건을 약화시

킨 보편적 소득보장 및 서비스 보장을 활용하는 것은 사회의 통합성을 증진시키

며 기존 사회보험제도의 문제점 극복에 유용하다. 특히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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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면에서 유용하다. 게다가 보편주의는 오랜 동안 한국 사회보장을 지배해 온

온정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발전 경로를 벗어난다는 점에서

의미 있으며 소득보장에 대한 시민권 확장이란 관점에서도 옹호된다. 한편 보편

주의의 적극적 활용은 양극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빈곤층 지원과 모순되지 않

는다. 일례로 기초연금 및 아동수당이란 보편주의적 소득보장은 빈곤아동 및 빈

곤노인에 대한 지원과 대립하지 않으며, 오히려 보완적일 수 있다. 다시 한 번 강

조컨대 보편주의에 입각한 소득보장의 광범위한 활용은 빈곤층에 대한 집중적 지

원과 병행될 수 있으며, 병행되어야 한다.

■ 넷째, 기존 사회보장체계의 소득보장제도의 변형과 적절한 활용이다. 보편주

의적 사회수당을 강화한다고 해서 이것이 모든 형태의 공공부조 및 사회보험 방

식의 소득보장을 대체할 수는 없다. 특히 보편적 수당이 가지게 되는 재정적 제

약은 보편적 수당의 급여수준 및 사회적 리스크 포괄범위를 제한한다. 이에 보장

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고려한 대안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수당

제도 도입과 함께 이와 조화되도록 기존 소득보장을 강화시키는 것 또한 필요하

다.

보장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새로운 수당제도를 도입을 검

토하고 이를 중심으로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의 수정을 통해 조화와 기능 강화

를 꾀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 수당방식 제도는 보편적으로 제공되기 때

문에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권리에

기초한 급여제공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파스칼과 피에르(Pascale and Pierre. 2003: 52)는 비정규 노동자와 공적연금과

의 관계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기초연금과 같이 연금의 수급자격이 보험료 기여와

관련이 적은 경우 비정규 노동자들이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증명하

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특정 사회적 위험 제도에 대해 수당제도와 보험제도,

공공부조 제도 모두를 동원한 보장을 추구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 제도들의 관

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실제 공공부조나 수당방식의 급여수

급자와 사회보험 급여수급자간의 계층화가 발생하기도 한다(성은미. 2009). 즉 국

민연금에 가입한 정규직노동자는 노후에 국민연금 급여를 받지만 국민연금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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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지 않은 비정규노동자는 노후에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이때 국민연금을 통

해 받게 되는 연금급여와 기초연금의 연금급여간의 격차가 발생해 새로운 계층화

가 발생된다. 실제 성은미(2009)에 의하면 일본과 같이 선별주의적 기초연금과 비

정규직 노동자가 가입하기 어려운 2층 소득비례 연금이 결합되면 연금에서 배제

되는 비정규노동자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노후에 받는 연금급여에서도 비정규노

동자는 정규직 남성노동자 연금액의 39%(소득비례연금급여를 받을 경우), 25.8%

(기초연금만 받을 경우)에 그치는 낮은 수준이다. 이에 기존 사회보험을 강화하는

정책 역시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 다섯째, 정책의 도입 과정에서 복잡한 장애물들과 현실적인 실현가능성, 첨

예한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의 발생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록 한국 사회

보장의 역사가 유럽에 비해 짧다고 하더라도 이미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

는 이상 경로의존성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 지금도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국민연금을

통해 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들 역시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관리공단,

노인단체를 비롯해 현재 국민연금과 관련되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무수한 집

단들이 존재한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보험 가입자들, 보험급여자들, 건강보험

관리공단, 병원, 약국, 의료단체들이 건강보험과 관련해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

다. 게다가 현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수많은 논쟁들, 투쟁들이 존재해왔다.

따라서 건강한 논쟁과 연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여섯째,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집단별로 사회보장시스템과 관계 맺는

방식은 상이하다. 어떤 경우에는 공공부조, 사회보험으로 연결되며 각 집단별로

노동시장 조건에 따라 사회보험 가입과 미가입이 달라진다. 때문에 이런 차이를

감안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일곱째, 공적사회보장과 시장의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효

과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로 포괄되지 않는 다양한 위험과

협소한 대상에 대한 보장은 많은 시민들이 사적 보장시장에 의존하도록 만들고

있다. 그러나 개인연금, 민간의료보험 등과 같은 사적보장은 금융시장의 투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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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과 같은 새로운 위험을 시민에게 가중시키며, 높은 수수료, 불완전판매

(mis-selling)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보장은 현재 지

나치게 높은 사회보장시장의 활용을 억제하도록 공공사회보장의 수준을 높이고

사적보장에 대한 조세감면을 축소하는 방향의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사적연금제

도 발전을 억제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노후소득보장의 불평등을 막기 위해, 나

아가 대중의 소득을 활용한 금융자본주의의 수명연장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

다. 이에 더해 공공이 주도하는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 즉, 공공보육, 공공교육, 공

공의료, 공공주택의 확충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중요한 의제이다. 이러한 공공복

지 인프라의 구축에 공적연기금의 사회적 투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

다.

■ 여덟째, 진보적인 대안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진보적인 정책을 단순하고

쉽게 정의내리기 어렵지만 일반적인 정책적 합리성을 넘어서 계급간, 계급내 연

대 형성의 배경이 될 수 있어야 하며, 주체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을 진보적 정책

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대안적 소득보장체계의 구조 

한국 사회의 대안적 소득보장체계 구축의 핵심은 시민권에 의한 기본소득의 보

장제도, 즉 보편적 수당의 확대이다. 한국의 소득보장체계는 보편적 수당을 통한

기본적 보장을 바탕으로 하는 위에서 사회보험의 소득비례급여가 주어지도록 함

으로써 빈곤예방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편적 수당(무조건적인

보편적 급여)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생산부문의 변화로 인해 사회

보험 급여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는 해소되기 어렵기에 보편적 보장이 절실하

고, 사회보험 급여의 낮은 적절성을 보완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보편적

수당을 소득보장체계의 기본으로 배치한다. 이는 한국사회의 소득보장이 기존의

사회보험 중심 패러다임을 벗어나도록 하되 기존 사회보험제도의 활용을 포기하

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편적 수당은 생애 과정 전반의 욕구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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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예상되는 생애주기에 갖게 되는 추가적 소득에 대한 필요욕구에 대한 보

장과 주로 노동시장 활동기에 발생하는 예측하기 어려운, 정형화하기 어려운 욕

구에 대한 보장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주로 경제활동 연령대에 과거와는 다른 패턴으로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사회

적 위험을 인정하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자에 해당하

는 결정형 급여로는 아동수당과 기초노령연금이 있으며 후자에 해당하는 비결정

형 급여로는 한시적 시민수당(혹은 시민수당)을 제안한다. ‘한시적 시민수당제’는

성인이 된 모든 시민에게 평생에 걸쳐 일정 기간(예: 5년-7년)동안 시민수당을 받

을 수 있는 수급권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신청에 의해 개인에게 주어진다. 이러한

한시적 시민수당은 장기실업자, 청년실업자, 실업급여 예외자에 대한 포괄적 실업

급여 기능, 상병수당의 기능, 학생수당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보편적 수당이 확충된다고 하더라도 소득비례적인 소득보장을 추구하는 사회보

험 급여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적절한 수준의 공적소득보장을 위한 거의 유

일한 방식이기에 사회보험의 소득비례급여는 유지되고, 또 포괄적 급여제공이 가

능하도록 개혁될 필요가 있다. 보편적 수당과 사회보험 급여 이 두 가지를 통한

빈곤예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만 공공부조 급여가 제공되도록 한다.

최저생계보장을 위한 급여는 가장 부차적인 급여로서 그야말로 기초적인 소득보

장과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보험 급여를 최종적으로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 앞서 설명한 내용을 표로 요약하면 <표 37>과 같다.

보편적 수당(flat-rate)
결정형 급여 아동수당. 기초연금

비결정형 급여 한시적 시민수당

공공부조(최저생계보장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보험(소득비례급여) 산재보험. 실업보험. 국민연금  

<표 37 > 소득보장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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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소득보장체계를 생애 동안 제공되는 사회보장급여를 중심으로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20]과 같다.

사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장애연금 국민연금

보편적 수당 아동수당 기초연금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한시적 시민수당

[그림 20] 대안적 소득보장체계

            아동기             경제활동기             노령기

3) 보편적 수당  

(1) 단기적 대책(결정형 급여) : 보편적 기초연금, 아동수당

① 보편적 기초연금  

장기적 대책으로 제시할 한시적 시민수당은 주로 노령기 이전에 발생하는 기존

소득보장제도로 대처하기에 어려운 다양한 위험에 대한 소득보장 역할을 수행한

다. 따라서 한시적 시민수당제가 있다고 해도 노령기 소득보장을 위한 보편적 수

당의 필요성은 줄어들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서는 노령기 소득부족 현상이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현재

노인빈곤의 만연함은 여러 수치를 통해 확인된다. OECD 기준 한국 노인의 상대

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은 45.1%에 달하며(OECD. 2009), 이는 OECD 노인

상대빈곤율 평균인 13.3%의 네 배에 달한다. 이런 이유에서 한국의 노인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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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소득보장이 필요하다. 둘째, 소득비례연금인 국민연금이 빈곤해소 기능

을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지금의 연금급여액 전망치가 그

리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20년이 지나도 국민연금 급여 수급자가 노인의

절반을 간신히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1⋅2차 베이비붐세대가 모두

은퇴하여 연금을 수급하게 되는 2020∼2030년경 연금급여(노령+장애) 수급율은

30∼40%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연금제도가 완전히 정착한 2050∼2070년이

되어도 65세 이상 노인의 약 30%는 공적연금 수급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는 대부

분 선진국의 공적연금 수급률이 100%인 것과 비교된다(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

회․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 2008). 게다가 실제 소득대체율은 2070년에도 15∼

16%에 머물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이는 사회보험 방식의 국민연금 급여가 빈곤

해소 기능을 하는 데에는 명확한 제약이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지금 사회서비스

가 시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 돌봄, 주거 등 노인기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

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별로 없기에 이를 적정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필요하다. 물론 기초연금으로 이러한 사회서비스 필

요에 부응하는 소득을 모두 충당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노후에 필요한 적정량의

사회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현금소득을 보완하는 기능은 기대할 수 있다. 따

라서 기초노령연금의 존속, 그리고 보편적 소득보장제도로의 확충이 필요하다.

물론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대로 기초노령연금을 노인 대상의 비교적 광범위

한 공공부조제도로 개편하는 방안도 노인빈곤문제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꾸준한 기여를 통해 받는 급여액이 무기연금인 기초노령연금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대부분의 중저소득층의 국민연금가입

유인을 떨어뜨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적정노후소득보장이란 국민연금제도의

존립 근거를 약화시킬 수 있다. 게다가 기초노령연금을 공공부조화시킨다면 그

대상범위와 급여수준은 정치적 의사결정에 의해 더욱 쉽게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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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

금 

소득대체율

수급종류

기초연

금만 

수급 

기초연금 + 국민연금 

1/5 A

(34만원)

1/2 A

(85만원)

1 A

(170만원)

2 A

(340만원)

10%

급여 총액 17 17+25.5 17+35.1 17+51 17+82.9

기초연금급여

+국민연금급여
17 42.5 52.1 68 99.9

소득대체율 - 125% 61.3% 40% 29.4%

15%

급여 총액 25.5 51 60.1 76.5 108.4

기초연금급여

+국민연금급여
-

25.5+25.

5

25.5+35.

1
25.5+51 25.5+82.9

소득대체율 - 150% 70.7% 45% 31.9%

<표 38>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 

(단위: 만원)

주 1) A값은 170만원으로 가정.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30년 가정.

2) 기초연금 수급자 범위를 노인의 80%로 가정하면 평균소득이 2A인 수급자의 연금액에서는 기초노
령연금액을 제외해야 함.

자료: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 및 재구조화 소위원회.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 및 재구조
화 방안”-소위원회 보고서. 2009.2. p.31에서 발췌

문제는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이다. 본고에서는 일단 기초노령연금 급여수준

을 애초 2007년 연금개혁 당시에 합의되었던 전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10% 수

준과 이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15% 두 가지를 제시한다. 노인빈곤 문제의 심각함

과 광범위함에 비해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은 지나치게 낮다. 이에 초기에 기

초노령연금 급여수준을 A값의 15% 수준으로 하다가 국민연금제도가 확충되고

노인빈곤률이 낮아진다면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은 물가 연동을 지연시키는 등

의 방식을 통해 장기적으로 완만하게 A값의 10% 수준으로까지 떨어뜨릴 수 있

다. 이 경우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급여수준을 소득수준별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초노령연금 확충 시 재정소요액 추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기초노령연금액

이 A값일 10%일 경우 25조 2520억 원, 15%일 경우 31조 5650억 원이 된다.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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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재정 소요액 추계 결과는 <표 39>와 같다.

연도 0.1 A 0.15 A

2015 11.694 13.643

2020 25.252 31.565

2025 47.354 63.138

2030 83.166 124.749

2035 123.425 185.138

2040 174.767 262.150

2045 232.481 348.722

2050 297.567 446.350

<표 39> 기초노령연금의 재정소요액 (단위: 십억 원)

자료: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 및 재구조화 소위원회.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 및 재구조
화 방안”-소위원회 보고서. 2009.2. p.75에서 일부 발췌

위 재정추계 결과는 보편적 수당으로서 기초노령연금이 상당한 재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이 그대로 보편적 수당제의 폐지의 논거가 될

필요는 없다. 노동시장 구조 변화로 인해 사회보험제도의 한계가 장기화되는 상

황에서 기초보장의 역할 증대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기초노령연금을 점진적으

로 축소, 폐지시키자는 주장의 전제인 대부분 노인이 사회보험 방식의 국민연금

급여를 받는다는 전망이 실현될 수 없는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범위를 함부로

축소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많은 노인들에게 미래에도 기초노령연금은 거의 유일

한 공적 노후소득보장 장치이기 때문일 것이다118). 게다가 국민연금 수급노인에

게도 기초연금 급여는 불충분한 소득을 보충해주는 중요한 보완장치일 것이다.

필요한 것은 누진적이며 공평한 재원의 발굴이다. 금융거래세, 사회연대세, 최

근 유럽에서 논의되고 있는 비만세 등이 그러한 사례일 것이다. 이를 통해 지자

118)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사적 노후소득보장 장치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있지만 아직 퇴직연
금의 적용범위는 국민연금보다 더욱 협소하며, 일시금에서 연금으로의 전환율은 아직 미미하다.

개인연금의 경우도 포괄률도 낮을뿐더러 경제상황에 따른 해약률이 높아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하기 제도하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지위를 가진 경우 국민연금 
가입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가입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적연금 가입은 공적연금 가입
과 보충적인 관계가 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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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부담을 낮추고 중앙정부의 재정부담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② 아동수당  

출산율의 급감으로 총인구 대비 아동 인구비(0세-19세)는 25% 이하로 떨어졌

으나 인구 수 감소와 함께 아동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아동(0-18세)의 절

대빈곤률과 상대빈곤률(중위소득 대비 50%)이 모두 상승하고 있고, 이를 아동 수

로 환산하면 현재 약 100만 명에서 170만명 사이의 아동이 빈곤상태에 있다(서울

대 사회과학연구원. 2007). 높아지고 있는 아동빈곤률은 비단 한국의 문제만은 아

니다. 2001년 기준 아동빈곤률은 미국 26.3%, 영국 21.3%, 이탈리아 21.2%, 호주

17.1% 등으로 상당히 높다. 이는 여성의 빈곤화와 나란히 아동의 빈곤화가 진행

되고 있으며 경제발전만으로 아동빈곤률이 감소하길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이혼률 상승 등으로 한부모가구, 조손가구 등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아동을

타깃으로 한 소득보장의 필요성은 상당히 높다. 이는 지금의 공공부조보다 상당

히 광범위한 아동에 대한 소득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출산과 양육을 개인의 일이 아니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한다는 의미에

서도 아동에 대한 소득보장은 복지국가의 중요한 요소이다. 아동에 대한 소득보

장을 통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무관하게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고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가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일이다. 물론 아동수당이

출산율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차원에서도 아동에 대한 소득보장

의 사회적 의미를 둘 수 있다.

물론 출산수당, 보육료 지원 등 아동(주로 영유아)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

램들의 존재로 인해 이들 사이의 관계 설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육시

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의 가정에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양육수

당 정책, 18세 미만의 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에 따라

월 20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장애 아동수당, 만 12세 미만의 자녀

에 대한 한부모가정 양육수당, 입양아동에 대해 13세까지 지급하는 입양자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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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입양에 대해 지급하는 입양장애아동 양육보조수당, 0-5세까지의 자녀를

가진 취약계층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농어업인 양육비 지원 사업 등 아동을 대상

으로 한 여러 개의 복잡한 수당제도가 존재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은 여성의 경제활동 및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역유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복잡한 선별

적 아동소득지원 프로그램들은 일관된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아동수당으로 정리

될 필요가 있다. 장애아동수당은 보편적 아동수당에 더해 주어지는 추가적 수당

형태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보편적 수당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아동수당은 통상 청소

년기까지 포함하여 지급되고 있으나 한국의 아동수당제도는 이보다 연령대를 좁

게 잡아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만 5세까지는 공공보육 서비스 제공에 초점

을 두고, 만 5세 이상부터∼만 12세 사이 등으로 아동수당 수급연령을 설정하는

것이 한 예이다. 이 경우 보육료 지원 등 아동 관련 소득지원 프로그램과의 관계

설정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 물론 소득지원에 대한 필요가 영유아기에 더 높다면

0세부터 만 5세 사이로 수급연령을 설정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다만 한시적 시

민수당과 같은 유연한 소득보장 장치를 둔 경우에는 수급연령을 좁게 설정할 수

있다. 아동수당의 급여수준은 양육을 위한 비용보조라는 취지를 고려한다면 아동

1인당 10만원 수준으로도 시작할 수 있다. 아동의 부모가 대부분 경제활동 연령

대임을 감안한다면 아동수당은 기초노령연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될 수 있다.

일례로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실시하는 경우 재정

소요액은 다음과 같다(역시 2011년 기준).

2,642,844명 * 120만원 = 3,171,412,800,000 (3조 1,714억)

한편 영유아에 대해서는 보육서비스를 중심으로 하고 현금지원은 그 이상 연령

대를 대상으로 분화시키는 경우에는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도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소요액은 다음과 같이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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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9,094명 * 120만원 = 3,958,912,800,000 (3조 9,589억)

* 0세부터 만 5세까지 아동 수는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근거하며. 초등학교 취학 아동 수
는 통계청(2010). e-지방지표 : 전국 지표현황을 참고함.

이 두 가지 재정소요액 예측으로 볼 때 역시 아동수당의 대상은 재정소요액이

아니라 공공보육 서비스의 확충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서비스 보장과 현금소

득 보장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2) 장기적 대책(비결정형 급여): 한시적 시민수당 

사회적 위험이 생애별로 다양한 시기에 표준화되지 않은 형태로 발생하는 가운

데 기여나 소득수준과 같은 자격조건을 부과하지 않는 보편주의적 소득보장의 필

요성은 한층 더 커지고 있다. 그러나 보편주의적 수당은 대상범위의 광범위함으

로 인해 급여수준이 적절한(adequate) 수준으로 올라가기 어렵다.

따라서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며 단기화된 빈곤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본 연구자는 한시적 시민수당 도입을 제안한다. ‘한시적 시민수당제’는 성인이 된

모든 시민에게 평생에 걸쳐 일정 기간 동안(예: 5년-7년) 시민수당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급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개인에게 사회 수당의 계좌와 같은 것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수급 단위는 가족이 아닌 개인이다. 이는 Van Parijs, Guy

Standing, Claus Offe 등이 주장한 기본소득제의 변형으로. 혹은 그 초기적 형태

로 간주될 수도 있으나 이는 두 가지 점에서 기본소득과 구분된다. 첫째, 상시적

보장이 아니라 비정규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과 욕구에 대응하고자 하는 소

득보장제도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둘째, 기본소득제가 여타 소득보장제도와 병존

하기 어려운 것과 달리 아동수당, 노령수당 등의 다른 종류의 보편적 수당 혹은

여러 종류의 사회보험 급여와 병존하면서 이와 구분되는 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Offe는 기본소득에 기간제한을 두는 것이 점진적으로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일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지만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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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한 두 가지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한시적 시민수당을 기본소득과 다른 맥락

으로 위치 짓고자 한다.

한시적 시민수당의 수급기간은 모든 시민에게 동일하게 제한되어 필요에 따라

몇 달, 혹은 몇 년이 될 수도 있는데 다만 그 총 기간이 일정 기간으로 제한된다

는 것이 특징적이다. 급여 지급에는 아무런 자격 요건이 필요 없으며 신청과 간

단한 심사에 따라 이루어진다119). 이 제도의 목적은 생애 과정에서 출산, 육아, 질

병, 교육, 실업, 직업탐색기, 산재인정 대기기간 등 개인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소득보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물론 휴식을 위해서도 이는 사용될 수

있다. 보완하자면 만성적 빈곤에 대해서는 기존의 공공부조를 통해 또 은퇴, 산재,

실업 등 기존의 표준화된 위험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회보험 급여를 통해 보장한

다. 기존의 사회보장이 포괄할 수 없는 위험, 일례로 노동시장 입직시의 신규실업

등과 같은 것에 대한 보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한시적 시민수당이다.

이와 같은 한시적 시민수당제도는 소득수준이나 기여 등에 대한 조건 없이 신

청에 의해 소득보장을 제공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복잡하지 않으며 노령기 이전

에 소득보장이 필요한 다양한 상황 및 개인의 필요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이 제도를 통한 다양한 상황에 대한 보장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사회보험제도를 통한 위험 대응이란 요소와 나란히 존

재하면서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시적 시민수당이 어떤 국면에서 활용가능한지 살펴보자. 첫

째, 한시적 시민수당제는 출산 및 양육기에 활용될 수 있다. 이 경우는 아동 양육

기에 필요한 소득 보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아동양육을 위한 노동시간

을 줄이거나 하는 경우 한시적 시민수당은 소득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유용한 기

제가 된다. 둘째, 질병급여(sickness benefit)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물론 통상

적인 질병급여가 이전 소득의 60-80% 가까이를 보장하는 데 비해 한시적 시민수

당의 급여수준은 더 낮다. 그러나 한국에서 질병급여가 부재하다고 하더라도 건

119) 심사 목적은 해당 신청건에 대해 한시적 시민수당이 아닌 다른 사회보장제를 통한 급여 지급
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시적 시민수당의 급여수준은 과거 시장소득 보전을 
추구하는 일반 사회보험 급여보다 낮게 설정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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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자체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질병급여 도입

은 요원해 보인다. 이에 질병급여 기능을 할 수 있는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필요

성은 여전하다. 셋째, 신규 입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한시적 시민수당제도는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 구직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일자

리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최근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크다. 즉, 시민수당제

도는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활용된다면 노동시장 진입기와 구직활동을 하는 시기

에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에 대한 압박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진다. 넷째, 시민

수당은 중소영세 사업자가 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할 경우에 그리고. 파업으로

인한 해고로 소득을 상실의 경우에 안전망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경

우 모두 통상적인 실업보험 급여를 지급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쌍용

자동차와 한진 중공업의 대량 정리해고 및 이로 인한 파업 사태시 노동자 본인

및 가족들의 생계유지 용도에 활용될 수 있다. 특히 한시적 시민수당이 활용될

수 있는 셋째와 넷째의 경우는 이 제도가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의 권력을 증진

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다섯째, 산재판정을 기다리는 시기가 짧지 않은

만큼 이 시기에 기본적인 생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여섯째, 은퇴 이후

에도 시민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이는 노후소득을 일정한 시

기 동안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물론 기초연금과 시민수당은 어느 한 쪽만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보편적 수당을 중복 지급하는 것은 불필

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한시적 시민수당의 급여수준은 다른 사회보장 급여 즉 공공부조 급여 및 사회

보험 급여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설정될 필요가 있다. 한시적 시민수당 수준은 위

험발생 이전의 시장소득 보전을 추구하는 일반 사회보험 급여보다 낮게 설정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지만 특정 시기에는 시민에게 유일한 소득원이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급여수준 설정에 고려되어야 한다120). 따라서 한시적 기본소득은 여타 노후

소득보장제도와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며 작동하는 기초연금 급여보다 높게 설정

120) 결국 사회보험과 시민수당은 모두 유일한 생계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제도 사이의 
형평성 확보 문제가 결국 사회적 가치기반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회적 합의로부터 도출되는 것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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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민수당 수준은 최저생계비의 70-90% 사이에서 결정되

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시민수당 수급 기간을 소진한 이후에도 소득보장이

계속 이어져야 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공공부조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하며 보편적 수당이 심사를 통해 지급되는 공공부조 급여 수준보다 높

을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재정적 측면에서 한시적 시민수당제는 성인기의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만

큼 대규모의 재정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미 여러 논자들이 도입을 주

장한 완전한 기본소득제(basic income)에 비해 부담이 덜하다. 게다가 한시적 시

민수당제로 인한 재정 문제를 논할 때에는 한시적 시민수당이 질병급여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질병급여를 신규로 도입할 경우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재정 부담

을 줄이고, 공공부조 소요액을 줄여주는 효과까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시적 시민수당의 재정소요액을 간단한 수준에서 추산해보자. 시민수당 수급

권(수급가능기간)을 5년(60개월)으로 제한하고 급여액을 현재가치 40만원으로 한

다. 대상은 현 대한민국 인구 4.,858만명이며 평균수명은 대략 80세로 가정한다.

해당 연도에 급여를 신청할 확률은 해당 연도가 생애기간(평균수명) 중 5년에 속

할 확률과 동일하게 본다. 이 경우 2012년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한시적 시민수당 연간소요액

4858만 명 * 480만원(40*12) * 5/80 = 14.574.000.000.000 (14조 5740억)

물론 연간소요액은 평균수명의 변화와 인구변화 등에 따라 달라진다121). 그러

나 미래 인구감소 추세와 수명 연장 추세로 볼 때 장기 추계를 할 경우에도 소요

재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물론 제도 도입 초기에 시민들이

급여를 조기에 소진하고자 할 수 있다.

121) 게다가 제도시행 초기에는 장년층과 고령층의 급여신청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에 연간 재정
소요액은 더 커진다. 그러나 이는 장년층과 고령층의 시민수당 수급기간을 5년을 기준으로 기대
여명에 따라 단계적으로 단축하여 부여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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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보험 급여 

사회보험은 정규직 남성노동자의 완전고용을 전제로 하여 태어났다는 점에서

유연화된 노동시장에서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사회보험은 노동시장

참여-사회보험료 기여-기여에 기초한 급여라는 고리로 운영되기 때문에 고용의

안정성과 소득수준이 그대로 사회보험급여에 반영되는 시스템이다. 이에 노동시

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격차와 계층화가 사회보험에 그대로 반영되거나 혹은 확대

재생산되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사회보험은 안정적인 고용형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유연화된 상황에서 적절한 소득보장시스템으로 역할하는데 일

정정도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은 여전히 대안적 소득보장체계에 있어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한다. 이는 첫째, 소득보장 측면에서 사회보험이 적절한 수준의 급여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라는 점 둘째, 주체형성 및 계급 내 계급 간 연대 형

성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 실제 사회보험을

새로운 제도로 대체할 경우 발생할 다양한 이해관계의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

고 이런 갈등은 결국 계급 내, 계급 간 갈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현재 사회보험이 처한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마련해 사회보험이 대안적 소

득보장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사회

보험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비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사회보험제도 개편을 단기적 대안과 장기적 대안으로 구분

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

책대안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사회보장세도입을 제안한다.

(1) 단기정책: 일용직·시간제노동자를 위한 보험, 저임금노동자의 보험료 지원

현재 운영되는 사회보험의 당면 과제는 첫째,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 둘째, 낮

은 사회보험료 급여문제이다. 특히 이 중에서도 주목해야 하는 문제는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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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에서의 사각지대 문제라 할 수 있다. 비정규직의 절반정도가 국민연금과 고

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현재 상황은 실로 사회보험이 과연 ‘사회적인 보험’인지

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이다.122)

사회보험에 미가입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이지만 고용형태상 사회보험에 접근하

기 어려운 노동자의 증대,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이 중요한 기여회피 원인이라 할

수 있다123).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래에서는 우선적으로 저임금노동자의

보험료 지원 대책을 제시한다. 또한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접근하는데 있어 중요

한 것은 세분화된 정책대안이라 할 수 있다. 일괄적인 사회보험의 법·제도적 개혁

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사각지대에 놓이는 노동자의 특성에 상당히 세분화

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 역시 세

분화되어야 한다. 이에 아래에서는 일용직·시간제노동자를 위한 고용보험을 제시

한다.

① 저임금노동자 보험료 지원

■ 필요성

사회보험 기여회피의 원인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전방위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법적·제도적 규제를 완화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관리운영능

력을 개선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때문에 앞서 사회보장시스템의 재구조화 과정에

서 언급했듯이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인센티브 시스템의 핵심이 보험료 지원정책이

라 할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저임금노동자의 보험료지원 대책이 중요한

데 이는 다른 보험에 비해 사각지대 규모가 크기 때문이며 타보험에 비해 상대적

으로 보험료율이 높다는 점 때문이다.

122) 사회보험 사각지대와 사각지대 발생원인은 보고서의 ‘사회보장사각지대’부분을 참조

123) 직장보험가입자의 기여회피와 관련해서는 기업주의 기여회피문제가 중요하다. 이는 직장보험의 
경우 노동자 개개인이 선택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주의 의지에 따라 가
입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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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수준 고용형태
종사자규모

5인 미만 5인 이상

차상위
정규 3.0% 8.2%

비정규 6.0% 7.3%

차상위 이상
정규 7.6% 46.7%

비정규 4.6% 16.7%

총계 100.0%
*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가계조사는 가구원이 일하는 기업체의 종사자규모가 조사되지 않아 정책대상

자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또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는 가구원수. 가구소득이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엄밀하게 차상위계층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음. 다만. 종사자규모가 조사된다는 점에
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활용함.

** 차상위 : 1인가구를 기준으로 하여 3개월 평균임금이 61만원 이하인 경우 차상위로 구분함.

*** 비정규 : 종사상지위상 임시직 중에서 고용계약기간을 정했거나. 재고용 가능성이 없는 경우 비정
규직으로 분류함.

자료 : 통계청. 2010.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표 40> 임금수준. 고용형태. 종사자규모별 보험료 지원대상자 비율(2010년 기준)

■ 비정규직 당정회의의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의 한계

이미 2011년 비정규직 당정회의에서 저소득층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대책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 정책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최저생계비

120%이하 근로자의 보험료 1/3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이다124). 그러나 사업장규

모가 제한되어 있고 최저생계비 120%이하로 지원범위를 한정함에 따라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얼마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표 40>에 의하면 차상위이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임금노동자는 전

체 임금노동자의 9%수준에 그친다. 또한 기업규모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한계가 있다. 즉 차상위수준의 저임금을 받는 비정

규노동자 7.3%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 지원을 받

지 못한다. 게다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형태가 상당히 다양하며 행정적

으로 관리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제도의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노동

124) 저소득근로자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 지원(종합). 2011. 2011/09/0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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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보험료 지원정도가 현 보험료의 1/3 수준이라는 점에서 제한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다.

■ 보험료 지원대책의 전제조건

현재 실시되고 있는 보험료 지원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프랑스와 같이 기업주의 사회보험료 감면방식 둘째, 독일과 같이 노동자의 사회

보험료 감면 방식이다.

첫째, 프랑스는 기업주의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준다. 감면방식은 고용하고 있는

저임금노동자의 수에 따라 보험료 지원금액이 상이하며, 점감구간을 마련해 임금

수준에 따라 감면을 차등해 지원하고 있다(Pascale Turquet. 2011). 이와 같이 기

업주에 대한 보험료 감면정책을 실시하는 이유는 기업주의 노동비용을 감소시켜

저임금일자리를 유지하도록 하는데 있다.

둘째, 독일의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은 800유로 이하의 저임금노동자에게 보험료

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임금보조정책의 하나라 할 수 있다.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점감구간을 도입해 소득수준에 따른 보험료 감면수준에 차

등을 두고 있다. 독일의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은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생활지원

성격보다는 저임금일자리의 활성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유호선·강성호. 2010).

프랑스나 독일의 사회보험료 감면제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점감구간을 두

고 있다는 점, 프랑스의 경우 기업주의 노동비용 감소와 저임금일자리를 유지, 독

일의 경우 저임금일자리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등 노동시장을 함께 고려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에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실시한다고 할 때 그 목적과

노동시장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한국과 같이 노

동시장이 유연화되어 있고 저임금일자리가 만연한 상황에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

의 핵심은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해소, 저임금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통한 위

험분산이다. 즉 저임금노동자 등 사회보험에서 배제되는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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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지원제도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은 가족전체의 소득
과 노동자 개인의 임금 두 가지임. 현재 공공부조나 EITC. 비정규당정협의에서 제
시된 보험료 지원 대책은 모두 가족단위의 소득을 지원기준으로 삼고 있음. 그러

을 유도함으로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목적이며 이 과정에서 주체형성 역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기업주에게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정책은 적합하지 않다.

기업주에게 보험료를 지원할 경우 보험가입이 기업주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저임금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할지는 모르지만, 주체형성이 불가능하며

무엇보다도 기업주가 노동비용 감소를 위해 저임금 일자리를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즉 노동비용 감소를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이 가능한 범위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거나 파트타임의 활성화 등 고용형태의 변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

이다. 이런 측면에서 기업주에 대한 보험료 지원정책은 단순히 사회보험 사각지

대 감소만을 위해 추진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반면,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보험료지원정책은 보험가입의 권한이 기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기업주들에 의한 단시간의 보험가입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저임금노동자에게 사회보험 가입 인센티브가 제공되어 일정부분 사회보험 가입비

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단체협상과정에서 저임금노동자들이 사회보

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저임금노동자의 주체형성을

위한 전략으로도 활용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에 적합한 보험료 지원정책은

저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노동시장과의 관계 속에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제도설계

- 보험료 지원제도: 임금수준에 따라 저임금노동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 목적 : 사회보험 사각지대 감소 및 저임금노동자의 소득지원

- 대상자: 3개월 평균임금이 전체 임금노동자 중위임금의 70%이하인자

- 기준: 개인 노동자의 3개월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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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족 전체의 소득, 재산까지 파악해야 한다는 점에서 막대한 행정비용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직장 사회보험은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개인 단위로 가
입하는 방식임. 때문에 보험 가입방식과 보험료 지원정책의 대상자 선정기준이 개
인 vs 가족으로 상이할 경우 정책운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책효과 역시 제한
적으로 예상됨. 

임금수준 고용형태 국민연금
미가입(%) 직장가입(%) 지역가입(%)

중위40% 정규 119 0.7 23 0.1 15 0.1 
비정규 1.222 7.4 68 0.4 138 0.8 

중위50% 정규 86 0.5 41 0.2 15 0.1 
비정규 222 1.3 84 0.5 39 0.2 

중위60% 정규 234 1.4 230 1.4 36 0.2 
비정규 340 2.0 238 1.4 68 0.4 

중위70% 정규 287 1.7 348 2.1 49 0.3 
비정규 348 2.1 215 1.3 93 0.6 

중위80% 정규 198 1.2 508 3.1 50 0.3 
비정규 208 1.3 249 1.5 54 0.3 

중위90%이상 정규 638 3.8 7.795 46.9 287 1.7 
비정규 604 3.6 1.104 6.6 362 2.2 

전체 4.506 27.1 10.90
3 65.6 1.206 7.3 

주 : 종사상지위상 임시직 중에서 고용계약기간을 정했거나. 재고용 가능성이 없는 경우 

<표 41> 임금수준. 고용형태별 국민연금 가입비율(2010년 기준)

중위임금의 70%를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두 가지임. 첫째, 정책대상 규모를 임금
노동자의 25%정도로 가정할 경우 중위임금 70%가 적정하기 때문, 둘째, 사회보
험 사각지대가 밀집되어 있는 임금구간이기 때문. <표 41>은 국민연금 가입현황으
로, 중위임금 90%이상의 임금노동자가 밀집되어 있는 임금구간을 제외할 경우 국
민연금 미가입대상자들이 모여 있는 구간이 바로 중위임금 70%구간. 2010년을 기
준으로 할 때 중위임금 70%이하의 노동자 평균임금은 107만원수준임. 

- 중위임금과 평균임금: 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 중위임금과 평균임금 두 가지

기준의 활용이 가능. 사회적 부의 쏠림현상이 발생한 경우 평균임금은 정책

운영의 기준이 되기 어려움(저소득층이 많거나 빈부격차가 심각한 경우 평균

은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수준의 기준치를 제시하는데 한계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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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으로 분류함. 자료 : 통계청. 2010.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 소득이 없는 노동자는 사회보험 가입대상자가 아니라 급여의 대상자임. 이런 측면
에서 실업자 제외. 

- 자영업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자영업자가 영세자영업자
라는 점에서도 저소득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제도가 시급히 검토되어
야 함. 그러나 현재 자영업자 소득파악문제는 사회보험제도개혁에 중요한 걸림돌
로 작용함. 때문에 자영업자 보험료지원제도는 장기적 계획 하에서 아래에서 제시
할 장기적 비전인 사회보장세도입과 함께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제를 검토하는 것
이 필요함. 

- 사회보험은 소득비례방식이기 때문에 소득에 비례에 미래의 급여가 결정됨. 때문
에 저임금노동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보험료를 내고 상당히 낮은 사회보험 급
여를 받음. 이런 문제를 일정정도 극복하기 위해 중위임금 50%이하의 노동자에게
는 중위임금 50%노동자를 기준으로 정액의 보험료를 지원. 

- 점감구간을 설정한 이유는 첫째, 제도의 지원을 받는 것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 
사이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이며 둘째, 일부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인해 왜곡된 
노동시장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 즉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노동
시간, 임금 등을 줄이거나 허위 신고하는 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함 임. 

- 자격관리: 각 보험공단에서 진행하며 정보공유를 통해 대상자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재원: 국고 지원 원칙

- 급여수급자격: 실업 등 소득이 없는 노동자는 제외, 자영업자의 경우 단계적

으로 적용대상자로 포괄

- 급여수준: 중위임금 50%까지는 정액 사회보험료 지원. 이때 지급되는 사회보

험료는 중위임금 50%를 기준으로 함. 중위임금 50%∼70%는 자신의 소득에

기초해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만, 지원비율이 감소되어(점감구간) 중위임금

70%는 자신의 사회보험료의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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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 실제 제도설계의 용례는 [그림 22]와 같음. 지원되는 보험료율을 살펴보면 중

위임금 50%이하의 노동자의 경우, 최대 자신의 보험료 대비 500%의 보험료

가 지원. 그리고 중위임금 50%이후부터는 점차 지원되는 보험료율이 낮아져

서 중위임금 70%에서는 자신의 보험료 대비 50%를 지원받음. 지원되는 보험

료액을 살펴보면, 중위임금 50%까지는 정액으로 지급되다가 그 이후에는 소

득에 비례해 지원받게 됨.

주 : 종사상지위상 임시직 중에서 고용계약기간을 정했거나. 재고용 가능성이 없는 경우 비정규직으로 
분류함.

자료 : 통계청. 2010.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② 일용직·시간제노동자를 위한 보험

■ 필요성

‘일용직·시간제노동자를 위한 보험’은 일일근로나 시간제노동으로 인해 사회보

험에 접근하지 못하는 노동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여 운영되는 보험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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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용

형

태

정규

비정규

기간제
무기한

한시근로

시간

제

파

견

용

역

특

고

가내

근로
일고

비

율
57.8 42.2 11.0 6.0 10.5 1.2 3.2 2.7 0.5 14.6

주 : 종사상지위상 임시직 중에서 고용계약기간을 정했거나. 재고용 가능성이 없는 경우 비정규직으로 
분류함.

자료 : 통계청. 2010.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표 42> 고용형태별 규모(2010년 기준) (단위 : %)

기존 사회보험제도를 특성화해서 운영하는 일종의 부가제도(special system) 도입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특정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가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험틀 내에서 운영된다는 점에서 부가제도 도입을 둘러싼 이해

관계자들 간의 갈등발생 가능성은 낮다.

둘째,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감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 비정규노동자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표 42>와 같다. 이에 의하면 비정규노

동자 중에서 일용직이 가장 높은 비율인 14.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간제

11.0%, 시간제 10.5%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비율을 살펴보면 다음 <표 43>과 같다. 기간제, 파견

및 용역노동자는 상대적으로 다른 고용형태의 비정규노동자에 비해 직장보험에

가입된 비율이 높다. 반면 무기한한시근로, 시간제, 일일근로의 경우 직장보험에

가입된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가내근로나 특수고용 노동자의 경우에

도 직장보험에 가입된 비율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앞의 두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비정규노동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면서 동시에 사회

보험 가입비율이 낮은 고용형태가 바로 일용직과 시간제노동자라 할 수 있다. 때

문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단기정책의 집중 대상을 일용직노동자와 시

간제노동자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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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정규직

비정규

기간제
무기한 한시

근로
시간제 파견 용역 특고 가내근로 일일근로

국

민

연

금

미가입 14.3 52.0 27.0 71.2 81.4 29.2 35.8 63.8 86.2 71.9 

직장가입 81.6 34.6 66.8 14.9 8.5 62.7 59.5 0.3 4.6 1.9 

지역가입 4.1 13.3 6.2 13.9 10.2 8.0 4.7 35.8 9.2 26.1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건

강

보

험

미가입 1.3 4.5 2.0 8.7 6.2 1.9 1.6 3.2 4.6 8.0 

직장가입 82.5 38.7 74.1 17.6 9.6 72.2 81.1 0.8 6.2 2.3 

지역가입 10.2 32.1 12.0 41.2 36.7 13.2 8.0 64.3 38.5 60.3 

의료급여 0.5 2.0 1.5 2.3 3.4 1.9 1.6 1.0 0.0 3.0 

직 장 피 부

양
5.5 22.8 10.4 30.2 44.1 10.8 7.6 30.6 50.8 26.4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고

용

보

험

미가입 21.3 62.0 27.6 83.2 90.0 30.0 24.4 97.8 95.4 94.0 

가입 78.7 38.0 72.4 16.8 10.0 70.0 75.6 2.2 4.6 6.0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 종사상지위상 임시직 중에서 고용계약기간을 정했거나. 재고용 가능성이 없는 경우 비정규직으로 
분류함.

자료 : 통계청. 2010.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표 43> 고용형태별 사회보험가입비율(2010년 기준) (단위 : %)

셋째, 주체형성이 가능하다. 일용직노동자와 시간제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

험을 설계함으로서 이들 노동자의 조직화에 일정정도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이라

할 수 있다.

■ 전제조건

일반적으로 사회보험 방식의 부가제도는 조합방식의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경우

에 주로 도입된다. 즉 사회보험을 지역과 직장 등 조합별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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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경우 여러 가지 부가제도를 기존 사회보험에 붙여 운영하는 것이 제도적

으로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일본이나 독일과 같이 조합방식의 사회보험 하에서 부가제도를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에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즉

노동시장에서의 소득격차, 고용불안정 등이 그대로 보험 급여에도 반영된다는 것

이다. 고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및 직장조합과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및 지역 조합은 보험료, 보험급여, 관리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부가제도의 경우 오히려 보험료율은 높고 보험

급여수준은 낮은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조합별로 이해관계가 분절되어 있어 계급 내 연대보다는 무관심과 분절

을 발생시킬 수 있다. 즉 사회보험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조합별로 상이하여 특정

국면에서 다른 조합의 업무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혹은 상이한 이해관계고 인해

갈등을 발생시킬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부가제도를 도입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바로 보험료 부

과, 징수, 관리를 현행 사회보험과 통합하여 진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일용

직·시간제노동자를 위한 보험은 고용형태상 일용직노동자와 시간제노동자를 특화

하여 대상자관리를 진행하지만 보험료 부과 및 징수는 현행 보험공단에서 진행하

고, 재정은 통합관리하는 통합방식의 사회보험 하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저임금에 고용불안을 경험하는 일용직노동자와 시간제노동자의

보험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발생하게 될 문제 즉 낮은 보험급여, 보험재정불안정,

노동자계급 내 분화 등의 문제 발생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이다.

한국에서 운영되는 5대 사회보험 중에서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한 보험은 국민

연금과 고용보험이다. 건강보험은 상대적으로 가입부분에서의 사각지대가 적어

일용직·시간제노동자를 위한 부가제도 도입에 적합하지 않는다.

국민연금의 경우 일용직·시간제노동자를 위한 국민연금을 부가제도로 현 국민

연금에 붙여 운영할 수 있으나 몇 가지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고용보

험은 단기보험이기 때문에 일용직·시간제노동자의 급여수준이 현행 고용보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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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고 해도 급여지급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러나 국민연금은 장기보험이기 때문이 급여나 기여를 다르게 설계하기 어렵고,

다르게 설계할 경우 이에 대한 급여지급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고용형태와 보험과의 관계 때문이다. 고용보험은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실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에 대한 정의, 급여수급자격 등을 다르게 설계

할 경우 일용직·시간제노동자가 고용보험 하에서 직접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

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고용형태 보다는 연령과 관련된 보험이기 때문에 부가제

도 도입을 통해 이들 노동자들이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모호하다.

셋째, 현재 국민연금의 제도개편문제이다. 현재 연금시스템은 1층의 기초연금과

2층의 국민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기초연금의 급여률 뿐만 아니라 국민연

금의 급여률, 국민연금의 A값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존재한다. 이런 상황

에서 국민연금에 일용직·시간제노동자를 위한 부가제도를 도입은 제도설계에 혼

란을 발생시킬 수 있다. 때문에 일용직·시간제노동자나 국민연금의 제도운영 과정

에서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국민연금의 경우 앞서 제시했

듯이 저임금노동자 보험료 지원 대책을 통해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선적으로는 단기보험이며 상대적으로 국민연금에 비해 보험제

도가 간단하다는 점에서 고용보험이 부가제도 도입을 실험해보기 가장 좋은 보험

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이미 건설 일용직 노동자를 위해 임금노동자들을 위한 보

험료 부과기준, 급여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건설업 등의 일용

직노동자뿐만 아니라 시간제 노동자를 위한 부가제도가 고용보험에 적용되고 있

다125). 이에 ‘일용직·시간제 노동자를 위한 고용보험’을 대상자, 관리, 재원, 급여

125) 한국에서 이미 고용보험 내 건설일용직노동자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일용직·시간제노동자를 위한 고용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건설일용직노동자를 위해 일부 제도를 운
영함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볼 때 여전히 일용직노동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
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입비율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사업장단위로 보험가입이 이뤄지
고 있으나 일용직노동자는 그 고용형태상 여러 사업장을 이동하면서 일한다는 점에 있다. 하루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자가 되지만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에서 제외되
는 등 일용직 노동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직장 이동이라는 점에서 직장 단위로 고용보험에 가
입하게 될 경우 사업주나 노동자 모두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 불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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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노동자나 시간제 노동자의 경우 저임금뿐만 상시적으로 실업과 고용을 반복
하는 고용형태를 보이고 있어 실업상태에 대한 정의 필요. 현재 고용보험은 10일 
미만 근로할 경우, 실업으로 간주함. 부가제도의 경우에도 현재와 같은 고용보험
의 규정에 따라 10일 미만 근로할 경우 실업으로 간주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도
록 함. 시간제의 경우 월 10시간미만의 경우 실질적으로 임금을 받기 어렵다는 점
에서 월 10시간미만으로 일할 경우 실업으로 간주. 

- 현행 고용보험법 상 월 60시간미만 일하거나, 월 1개월 미만 일하는 노동자는 적
용 제외 됨.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월 60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1개월 이상 일하더
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에 달함. 때문에 단시간, 단기간 노
동자들이 고용불안상황에서도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제도 도입을 통해 제도운영의 효과 제고가 필요함. 

- 이에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월 80시간미만, 월 3개월 미만 일하는 노동자는 고용
보험에서 적용제외하고, 일용직·시간제노동자를 위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월 10시간미만으로 일하거나, 월 10일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 실질적인 실업상태
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입대상자에서 제외 함. 

- 시간제 노동자는 현재와 같이 해당 기업에서 자격상실 및 취득을 신고하도록 함.
- 일용직노동자는 직장이동이 빈번하여 사업장별로 자격상실과 자격취득을 관리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어려움. 이에 일용직노동자의 경우 개인단위로 고용보험에 가입

로 나눠 살펴보자.

■ 제도설계

- 실업: 월 10시간미만, 월 10일 미만 근무하는 경우 실업으로 간주

- 가입대상자: 월 80시간미만 일하거나, 월 3개월 미만 일하는 노동자를 가입대

상자로 함, 단 월 10시간미만으로 일하거나 월 10일 미만 일하는 노동자 제

외

- 가입단위: 시간제노동자는 사업장단위로 가입, 일용직노동자는 일용직노동자

개인단위로 가입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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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노동일수, 작업한 작업장에 대한 정보를 직접 보고함. 보고된 사업장은 해당 
일용직노동자의 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도록 함. 

- 일용직노동자, 시간제노동자의 경우 고용불안이 그 특징이라는 점에서 정규직노동
자에 비해 계속노동일수가 짧을 수밖에 없음. 때문에 현행 고용보험의 최소가입기
간 180일을 감소시켜서 최소 90일 가입 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고용형태의 특성상 일용직노동자나 시간제노동자는 자발적 실업인지, 비자발적 실
업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움. 때문에 실업의 성격과 관련 없이 급여를 지급. 

            피보험기간
연령

3개월이상
-6개월미
만

6 개 월 이
상 - 1 년
미만

1 년 이 상
- 3 년 미
만

3 년 이 상
- 5 년 미
만

5 년 이 상
-10년미
만

1 0 년 
이상

30세 미만 120일 120일 120일 150일 180일 240일

30세 이상-50세 미만 12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240일

-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로 현행 고용보험 보다 높게 설계, 이는 일용직 노동
자나 시간제 노동자의 경우 실업 전 4개월간의 평균임금이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낮은 실업급여 수준을 보충해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한 것임. 또
한 현재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의 최저수준을 최저임금의 90%로 하고 있기 

- 관리: 자격관리, 급여관리는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안정센터에서 진행, 통합방

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 고용보험과 함께 관리하도록 함.

- 재원: 평균임금의 노동자 0.45%, 기업주 0.45%를 보험료로 납부, 사회보험방

식이기 때문에 보험료로 운영하되 보험료율은 현행 고용보험과 동일하게 적

용, 저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지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기여는 이 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 됨.

- 급여수급자격: 급여를 받기 위해 18개월 동안 최소 9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함,

실업의 성격(자발성, 비자발성)과 관련 없이 실업상태라면 급여 지급.

- 급여수준: 실업급여는 현재 고용보험 보다 높은 평균임금의 60% 적용, 반면

급여의 최저수준은 현행 고용보험과 같이 최저수준을 최저임금 90%로 함. 급

여지급기간은 다음과 같이 현행 고용보험에 비해 3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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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를 일용직 노동자와 시간제 노동자를 위한 부가제도에 도입하게 될 경
우 일정수준의 이상의 급여가 보장될 것으로 예상 됨. 

- 실업급여지급기간은 현재 고용보험보다 길게 설계 됨. 이는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
안정하다는 점에서 보다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함. 

- 보험의 연동: 일용직노동자나 시간제노동자는 노동시간과 노동일수가 불안정

하다는 점에서 일용직·시간제 고용보험과 일반 고용보험을 수시로 넘나들 수

밖에 없음, 본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부가제도가 현행 고용보험제도 내에

서 운영된다는 점에서 제도 간 이동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 됨. 그러나 일용

직노동자가 개인단위로 가입되었다가 사업장단위로 가입되는 경우에는 혼란

이 예상 됨. 이에 현행 고용보험제도 내에서도 일용직노동자의 경우에는 개

인단위로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 함.

(2) 장기적 대책 : 사회보장세

장기적으로는 사회보장세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사회보험은 개별

소득에 비율별로 부가되어 보험료를 걷는 방식이지만 사회보장세는 일종의 조세

로서 사회보장이라는 특정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걷는 목적세라 할 수 있다. 물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보험료 역시 일종의 세금으로 간주하고 사회보험료를 사

회보장세로 간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회보험료와 조세는 그 목적 · 부과대상

· 사용방법 등의 차이 때문에 구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일반적이다(최원. 2009).

목적세는 그 자체로 여러 가지 논쟁 속에 있다. 아래 <표 44>는 목적세에 대한

긍정론과 부정론을 살펴본 것이다. 이에 의하면 목적세는 사용목적이 정확하다는

점에서 모니터링과 감시가 용이하며, 특정 목적에만 활용되기 때문에 재원분배가

최적으로 이뤄지고, 조세저항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해당 목적 외에는 활용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재정이 경직되고 효율성이 낮으며 재원배분의 왜곡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정론이 있다. 둘 다 모두 사회보장과 관련된 예산이 증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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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긍정론 부정론

- 모니터링 및 감시의 용이성 - 세입공유로 인한 예산상의 책임경감

- 재원의 최적배분이 가능
- 재원배분상의 왜곡가능성

- 소득재분배의 역행 가능성

- 조세저항이 적음
- 자발적 조세납부 유인의 감소로 세입

증가가 어려울 수 있음

- 수혜자 부담의 원칙 : 경제적 효율성 - 재정의 경직성

- 특정재정활동의 비용절감 가능성 - 예산낭비가능성

- 재정지출의 규모 및 소요조절에 효

율적 

- 무임승차 유인과 납세율 및 세수감소 

가능성

- 사회재정지출의 비용증가 가능성 - 정부재정규모 팽창에 대한 우려

출처 : 최성은. 2007: 101 정리.

<표 44> 목적세에 대한 긍정론 및 부정론   

실제 사회보장세를 운영할 경우 한국의 조세시스템, 노동시장 상황 속에서 아

래에 제시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모두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보장 예산의 증대 가능성, 조세저항을 낮출 수 있다는 점, 무엇보다도 모니터링

및 감시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새로운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에서 사회

보장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는 사회보장세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질병

과 모성을 위한 현금급여, 장애급여, 노령, 유족, 실업을 위한 급여를 목적으로 하

여 사회보장세를 운영하고 있는데 노동자는 임금의 12%, 기업주의 경우 13.8%를

부담한다126). 벨기에의 경우 포괄예산관리 원칙 하에 포괄기여금, 포괄정부기여,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사회보장에 활용하고 있다. 이때 기업주는 24.77%, 노동자는

소득의 13.07%를 부담한다127).

126) http://ec.europa.eu/employment_social/missoc/db/public/compareTables.do?lang=en

127) http://ec.europa.eu/employment_social/missoc/db/public/compareTables.do?la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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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세의 내용과 수준은 여러 가지이지만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

은 첫째, 조세부담이 노동자와 기업주가 상이하다는 점이다. 영국과 벨기에를 통

해 알 수 있듯이 사회보험료 부담 비율이 5:5가 아니라 임금노동자에 비해 기업

주의 부담이 더 높다. 둘째, 고용형태에 따른 보험료 부담 문제이다. 한국은 임금

노동자는 보험료의 50%를 부담하지만 자영업자는 자신의 보험료 100%를 부담해

야 한다. 경제활동 형태에 따른 이러한 보험료 부담의 차이는 사회보장세를 운영

하는 유럽에서도 존재하지만,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사회보장세율을 일부 조

정한다거나 혹은 자영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을 두기도 하는 등

그 차이를 지금과 같이 기계적으로 두고 있지는 않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사회보장세를 장기적인 대책으로 제안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문제 때문이다. 물론 자영자 소득파악이 어렵다

는 점 고소득자영업자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보험료 부담 조정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상당수 자영업자가 자가 고용된 영세자영업자라는

점, 비정규노동자 중 특수고용노동들이 임금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단시간·단기간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노동일수에 따라 직장가입과 지역가입을 넘나

들어야 한다는 점128)을 고려해볼 때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의 보험료율 문제는

다시 한 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위험의 포괄성 때문이다. 앞서 제시했듯이 새로운 위험들의 등장으로 인

해 전 방위적인 안정망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사회보험제도별

로 재원을 마련할 경우 다양한 위험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 즉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에만 활용되지 새로운 모성과 관련된 위험 등이 발생했을 때 활용되지

못한다. 반면 사회보장세를 통해 제도를 운영할 경우 새로운 위험에 대처할 예산

확보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사회보험제도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사회보장세를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업주의 사회보장관련 부담을 증대시키는 것이 용이

하다. 현재는 고용한 노동자의 보험료를 절반정도 부담하는 수준이지만 사회보장

128) 건설일용직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노동일수에 따라 직장보험과 지
역보험을 넘나들고 있으며 이때 마다 보험료가 상이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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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도입할 경우 법인세와 같이 기업소득에 일정비율의 사회보장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이 비율을 조정함으로서 사회보장에 대한 기업의 책임

증대가 가능해진다.

넷째, 기여와 급여간의 관계가 완화될 수 있다. 맨 처음 언급했듯이 사회보험의

태생적 한계 중 하나는 보험료를 기여한 사람만이 급여를 받을 수 있고, 기여에

비례해 급여수준이 결정되어 현재 노동시장에서 저임금노동자는 사회보험 급여도

낮게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보장세로 제도를 운영할 경우에는 현재와 같

이 기여와 급여간의 밀착된 관계를 완화시킬 여지가 있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기여를 하지만 급여수준을 보다 완만하게 조정하게 되면 기여와 급여간

의 관계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직적 소득재분배효과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는 여지 역시 생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세 도입이 단기적 실행 과제가 아니라 장기적 비전의 일부인

이유는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쟁점 및 검토 사항들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앞서 보험료 지원 대책을 우선적으로 저임금노동자로 한정했던 이유와 마

찬가지로 바로 자영자 소득파악문제이다. 사회보장세를 도입할 경우 보험료 변동

이 큰 집단 중 하나로 바로 자영업자라 할 수 있다. 현재는 이런 자영업자의 소

득파악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보장세가 오히려 조세부과와 재원배분의 왜

곡된 효과를 발생시킬 여지가 존재한다. 그렇다고 해서 자영자 소득파악이 어렵

다는 이유로 모든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지체할 순 없다. 때문에 자영자 소득파

악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사회보장세 도입의 효과를 좀 더 장기적으로 검

토하고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연금부분이다.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세에 연금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유

럽의 국가들의 경우 소득비례연금은 기여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소득비례연금

을 사회보장세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쟁점이 존재한다. 기여와 급

여간의 관계문제, 연금의 급여적절성 문제,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의 A값 문제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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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부조

전체적인 소득보장체계에서 공공부조는 보편적 수당과 사회보험에 비해 부차적

인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 두 가지 제도를 통한 보장이 미비한 경우

에 대해서만 보충적으로 소득보장을 하도록 한다. 따라서 별도의 공공부조방식의

소득보장제도는 추가적으로 확충되지 않으며, 주요 공공부조제도로서 기초생활보

장제도를 근간으로 유지하고 보완하는 형태로 대안을 구성하였다.

한국 공공부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빈곤층 상당 수(차상위계층과 비수급빈곤

층)를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자료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빈곤층의

60% 정도인 200만 명 이상이 비수급 빈곤층으로, 또한 비슷한 규모의 인구가 차

상위계층(최저생계비 100% 이상-120% 이하)으로 추정된다. 즉 약 400만 명이 공

공부조로부터 제외되어 있다. 비수급빈곤층은 부양의무자가 있는 노인빈곤가구

등으로서, 특히 빈곤노인가구 다수를 배제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문제점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응하는 길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공공부조를 확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편적 수당과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 급여를 확충하는

것이다. 후자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빈곤에 대해 특히 취약한 집단인 아동과

노인에 대한 보편적 수당 확대를 통해 포괄하고자 하는 경로를 제시하였다. 공공

부조를 통해서만 빈곤의 심화에 대응하려 하는 것은 결국 수급자의 시민권을 증

진시키는 데 제한적이며 선별을 통한 배제의 문제를 계속 발생시킬 것이기 때문

이다. 빈곤층 대상의 장애수당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보편적 수당의 확대를 중심으로 하더라도 빈곤 문제가 제거되지 않는

한 전자의 공공부조의 확대 보완이란 차원에서 몇 가지 제도 변화는 필수적이다.

첫째, 현재의 최저생계비 계측 및 사회적 협의 과정을 거치는 절대적 빈곤선 기

준을 한 사회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는 상대적 빈곤선 기준으로 바꿀 필요

가 있다. 둘째, 주거급여는 현행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보다 좀 더 넓은 범위의

대상자에게 주어지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급대상자에 대한 선별기준에

서 가족 구성 등과 관련된 제한을 없애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부양의무자 기

준을 제거하는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현재 빈곤 노인 다수가 국민기초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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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제도 수급자에서 탈락하도록 만드는 주요인이 되고 있으며 변화하는 가족의

모습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더해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적인 아동수당 지원 대

상 역시 저소득 모부자 가구의 6세 미만 아동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 또한 순전

한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빈곤아동 전반에 대한 보충적 아동수당으로 확대할 필요

가 있다. 보편주의적 소득보장을 기반으로 하여 이를 특수한 추가적인 욕구를 인

정하는 공공부조를 통해 보완한다는 원리에 따라 그러하다.

5. 요약

한국 소득보장제도는 지금 한국사회가 처한 가족의 위기 및 노동의 위기에 유

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기존 사회보험체계를 그대로 유

지하는 채 일부 노동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노동시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잠정적인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한

국 소득보장제도는 시장경쟁의 결과물을 제한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새로운 제도는 시민들이 국가와 시장에 대해 가지는 마인드와 행위를 바꾸

어낼 수 있는 것 즉 기여와 급여의 연계, 복지에 대한 선입견과 전통적 관점을

변화시켜 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노동시장과 삶의 불안정성 확

산에 대응하는 보편주의적 소득 보장 확충은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의미를 가진다.

특히 시민수당의 도입은 보편적 수당을 통한 시민의 사회적 권리 확충이라는 점

에서 의미 있을 뿐더러 생애 리듬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등과 같이 지금까지 기능을 수행해 온 여타 사회보

장제도와 보완적으로 작동하면서 공존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고의 대안적 소득보장체계는 두 가지 면에서 추가적 검토를 요한다.

우선 한국사회가 장기적으로 GDP의 몇 %를 소득보장에 할애할 수 있는가에 관

한 전제 없이 소득보장체계를 구성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다. 이는 물론 무조건

재정적 건전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다. 향후 한국사회에서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상회하게 되는 경우 GDP의 10% 이상을 공적 노후소득보장에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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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한 노력 없이는 노인빈곤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무

조건적인 복지지출 억제를 얘기하는 것만큼이나 OECD 평균 복지 지출비인 GDP

의 약 19%까지는 가능하다라든지, 혹은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식의 논의

는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아동수당, 노령수당, 한시적 시민수당 등 다양한 보편적

급여는 비교적 큰 규모의 재원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이며 이에 대한 좀 더 세밀

한 재정적 예측과 검토, 그리고 재원 발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소득보장체계에 대한 논의는 사회경제체제, 노동시장 구조에 대한

대안론과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노동시장과 경제 영역에서의 지향을

뚜렷이 하고 이와 결합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회보장의 대안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한 논의는 복지국가에 대한 총체적인 상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더욱 진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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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제갈현숙

1. 부르주아 정치의 복지, 노동의 복지정치

1부를 통해서 정권별 복지정치와 노동의 복지정치 그리고 최근 복지담론을 분

석했다. 각 주제별 주요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르주아 정치의 복지

우선 부르주아 정치의 복지에서는 크게 정권별 복지담론과 정당별 정책비교가

주요 연구대상이 되었다. 정권별 복지담론 분석에서 생산적 복지는 빈곤정책 강

조, 취약계층에 대한 약간의 소득이전, 정부역할을 강화 등에서 보편주의적 복지

담론에 기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참여복지의 경우 정확히 어떤 담론적 혹은

이념적 지향을 담고 있는지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적극적 탈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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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상당부분이

기존 생산적 복지의 재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능동적 복지에서는 복지

정책의 방향을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가 늘어나 복지수요 자체가 사라진다식의

일자리가 복지라는 논리로 제한했다. 이러한 정권별 변화를 보면 ‘보편적 복지=국

가복지=수동적 복지’로, ‘예방·맞춤형 복지=시장기능의 강화=능동적 복지’라는 관

계가 설정된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김대중 정권의 ‘생산적 복지’ 담론기조가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 모두 공유되어왔다. 이러한 점에서 적어도 국가의 사

회정책의 실행과정에서 자유․민주적인 정권과 보수․시장주의적인 정권의 차이

점은 구별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향이 2012년의 시점에서 적어도 사회복지 의제

에서 과연 어떠한 정치적 차이로 귀결될 수 있는지 경험적 관점에서 예측되어야

한다. 유시민 세력의 복지담론과 심상정 혹은 이정희 세력의 복지의제의 차이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둘 중 하나일 것이다. 한 측이 전면적인 복지담론의 전환이거

나 선거논리에 따른 차이자체의 부차화일 것이다. 그러나 전자로 추측하기에 유

시민의 저작의 내용이 걸림돌이 된다.

정당의 복지이념에서는 ‘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통합민주당’으로 이어지는 정

당계보는 신자유주의와 사회적 자유주의가 혼재된 정당으로, 한나라당은 보수주

의 정당(신자유주의노선과 가족과 선별적 복지를 강조하는 전통적 보수주의 혼

재)으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그리고 사회당을 국가책임성과 보편적 복지, 그

리고 적극적인 증세담론을 가진 진보정당으로 구분됐다. 구체적인 의제로 분석됐

던 건강보험 통합논쟁과 국민연금 개정논의에서 정책자체의 형성과 변화에 있기

보다는 정당정치의 구도와 경쟁양상, 그리고 시민사회의 관계에 따라 복지정책의

성격과 내용이 달리 구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통합민주당의 신자유주의적

속성, 한나라당(현재의 새누리당)의 강화된 시장주의적 속성 그리고 재구성된 진

보정당들의 새로운 정당구조에서 그들의 진보적 속성이 2012년의 구조에서 보다

혁신적인 방향으로 재편될 가능성은 과거의 분석, 즉 정당구조와 정책결정 구조

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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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의 복지정치

노동진영은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입이후 배타적지지 방침을 유지하면서 노동 내

부의 복지 의제를 사회운동으로 진행해 왔다. 사회개혁투쟁과 사회공공성운동은

대표적인 복지정치로 발전되었다. 사회개혁투쟁의 경우 사회보장제도, 특히 4대

사회보험의 제도적 확충에 기여했지만, 민주노총의 ‘사회적 합의주의’가 대기업 조

합원의 이해를 배타적으로 대변했다는 점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97년 경제위기 이후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중심으로 한 정

부의 신자유주의정책은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불러일으켰고, 이 과정에서 노동은

‘공공성’의 문제를 전사회적인 화두로 부각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후 노

동의 사회복지운동은 ‘사회공공성운동’이라는 큰 틀에서 정식화되었다. 사회공공

성 운동은 민영화 저지투쟁이라는 기층운동에 기반을 두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합의주의적’ 경향과 차이점을 보였다. 매년 ‘사회공공성강화위원회’에 산하 연맹이

나 조직들의 참여가 더디지만, 꾸준히 성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현

장문제와 연결되어 의제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나, 대중 동원이 가능한 현장

중심의 운동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공공성 운동의 대중화의

한계는 노동 내부의 의회 의존성 혹은 의회 중심성을 강화하는 데도 영향을 미쳤

다. 대중과 연계되지 않는 정책중심적 활동은 ‘합의’-지향적 형태로 발전할 가능

성이 크다. 이는 각종 국가 위원회나 정책조율 기구 내에서 노조의 이해를 대변

하는 역할과 활동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역시도 조합주의적 이해

대변 코포라티즘 체제가 제도화된 정치 환경에서 가능하다. 그러므로 한국적 구

조에서 합의-지향적 형태는 제도화된 정치 환경의 보호가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총노동의 이해가 양보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운동’-지향적인 전략에서는 노조가

자신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관철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노조 스스로 정치사

회적 이슈들을 부각시키고, 계급 간 갈등관계로 문제화시킬 수 있는가의 관점에

서 접근한다.

평가한다면 한국에서 코포라티즘 체제나 합의주의 정치가 노조의 사회정책적

요구를 실현하는데 유용한 공간이자 조건으로 작용되지 않았다. 합의주의,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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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위원회 참여 및 활용론은 노조 상층부 활동가들의 역할이나 몇몇 전문가

의 정책생산 능력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기술관료주의적 정치의 흐름을 형성, 이

과정에서 기층조합원들의 역할은 수동적이고, 참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사회공공성 운동의 ‘운동’-지향적 전략이 선거정치적 환경에서 더욱 중요하게 부

각된다.

3) 복지국가 담론의 지형과 2012년 복지선거의 가능성

보수주의 세력과 우파 자유주의 세력은 기득권을 중심으로 결집하기 때문에 이

들 내부의 복지비전의 간극은 매우 넓다. 이명박의 능동적 복지와 박근혜의 한국

형 복지국가의 차이는 보수 수구 세력의 이합집산이 투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반

면 민주통합당의 경우 통합의 흐름 속에서 복지정책의 이니셔티브를 확보하는 성

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정당 내부의 다층적이고 다양한 정치욕구가 정당의 이념

이나 정체성으로 통일되지 않으면서, 이들이 제시한 무상복지정책이 당론으로 혹

은 집권 시에 보수 수구 세력과 차이를 드러낼 수 정책으로써의 실현가능성은 부

정적이다. FTA문제나 강점마을 문제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정치환경은 이미

과거로부터 봉쇄된 측면이 있다.

최근 복지국가 논의에서 노동시장 개혁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와 노동

의 결합은 노동시장과 복지제도 사이의 논리적, 기술적 차원의 결합에서 그치고

있다. 복지국가 발전은 정치의 문제이다. 복지국가 정치와 비전을 보편주의로 확

보될 수 있는 ‘복지동맹’ 형성과 중산층의 복지 지지 확보 문제로 봉합하는 것은

장기적 비전이란 면에서 그 결과가 상당히 불안정한 미봉책일 수 있다. 이에 복

지정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노동정치의 결합이 필요하다. 이에 복지담론에서

아직 제대로 드러나고 있지 못하는 노동의 회복, 정치의 회복이 적극적으로 모색

되어야 한다. 복지를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정치적 권리에 이은 '시민의 권리'로

위치 짓는 전략과 함께 복지 논쟁을 정치의 장으로 계속 끌고 들어오는 전략은

여전히 유의미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치의 영역을 의회 중심적이거나 정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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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적 영역뿐만 아니라, 복지를 매개로 노동자와 민중이 주체화될 수 있는 보다

광의의 정치가 개발되고 주목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2012년 양대 선거에

서 진보적인 복지정책의 실현을 위해 노동의 적극적인 개입과 정치 전략이 주목

된다.

한나라당과 보수-자본진영의 ‘이미지복지-선별복지’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비

판하고, 민주당과 자유주의적 시민사회 진영의 이른바 ‘보편적 복지(3무1반)’는 일

면연대 일면비판을 수행하면서 노동의제와 함께 푸는 복지의제, 즉 ‘삶의 질’을 중

심으로 하는 ‘노동복지체제’가 제시되는 것이 적극적인 정치 참여로 이해될 수 있

다. 2012년 양대 선거는 단순히 정권재창출 혹은 정권교체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탈신자유주의 체제의 구체적인 사회체제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체제전환

의 정치적 의미도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 부르주아 진영의 정치에

서는 탈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경쟁도 보이지 않는다. 노동이

이러한 내용과 의제를 사회화해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이름만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인 내일이 우리를 기다릴 수 도 있다.

무상급식 찬반논란의 전후로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제고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사회체제로서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승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여론의 흐름을 제도적이고 이념적인 ‘보편적 복지’로 전환시키고, 국가의 책

임성뿐만 아니라, 이를 가능케 하는 재정확대에 유리한 흐름을 조성하는 것은 진

보정치세력이 정치적인 담론과 프레임을 효과적으로 짜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다.

진보정당은 노동계급을 포함한 균열된 계급정치의 내적 결합을 의미하기도 한

다. 물론 한국의 현실은 진보정당의 약한 사회적 기반으로 진보정당의 위상이 미

약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진보적인 노동정치가 더욱 절실하게 요

구 된다. 이러한 노동과 복지, 그리고 정당정치의 결합을 통해 대안적 사회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노동과 탈신자유주의에 동의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

치의 진보적 재구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진보정당과 노동조합은 노동

부문 사업에 대한 조율과 대행관계가 아니라, 정치 프로그램의 공동기획과 실천

을 통해 실제적인 노동정치의 실천단위로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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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의 대안 복지

: 새로운 소득보장체계 및 사회서비스의 혁신적 재구축

2부를 통해서 한국 사회복지체계의 중대한 오류로서 소득보장의 사각지대, 돌

봄 영역의 잘못된 사회화 및 그에 따른 여성권의 문제, 그리고 복지의 공급구조

및 대안을 살펴보았다. 복지체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체계, 이에 따른

제도의 구체적 설계, 재정방안, 전달체계 등 매우 광범위한 영역의 거시적 설계

하에 구체적 제도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확한 문제에

대한 인식의 공유, 노동의 복지 이데올로기 형성 및 헤게모니 확대, 그리고 대안

에 대한 풍부한 상상력이다. 이에 제도주의적 복지체계 설계보다는 문제해결 중

심적인 방안과 노동의 관점이 투영된 대안 모색을 중심으로 제안한다.

소득보장체계의 혁신을 위해서는 우선 한국의 보편주의 복지론의 확장과 쇄신

이 필요하다. 시민권, 사회권, 노동권 모두가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못하고 이

러한 권리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이 부재한 한국사회에서 보편적 복지는 혁명적

경험이 될 수 있다. 대안 구성에서 보편주의는 ‘모두에게 균등한 것을 보장한다’는

통상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차이와 욕구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대응이 수반되어야

한다.

대안적 소득보장체계 구성의 원칙으로 첫째, 단기 정책과 장기 정책의 구분,

둘째, 생애주기(life-cycle)별 욕구와 위험에 대한 총체적인 그리고 유연한 대응,

셋째, 소득보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편주의의 강화, 넷째, 기존 사회보장체계의

소득보장제도의 변형과 적절한 활용, 다섯째, 정책의 도입 과정에서 복잡한 장애

물들과 실현가능성, 첨예한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의 발생가능성 검토, 여섯째, 세

분화된 접근, 일곱째, 공적사회보장과 시장의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 중심성, 여덟째, 진보적인 대안정책의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

대안적 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의 핵심은 시민권에 의한 기본적인 소득 보장제도,

즉 보편적 수당의 확대에서 시작된다. 한국의 소득보장체계는 보편적 수당을 통

한 기본적 보장 위에서 사회보험의 소득비례급여가 주어지도록 함으로써 빈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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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기능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이는 한국사회의 소득보장이 기존의 사회보험

중심 패러다임을 벗어나도록 하되, 기존 사회보험제도의 활용을 포기하지 않는다

는 것을 의미한다(338쪽의 [그림 20]을 참고하라).

보편적 수당과 관련된 단기적 대책으로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이 고려될 수 있

다. 기초연금으로는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을 애초 합의되었던 전가입자 평균

소득(A값)의 10% 수준과 이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15%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

다. 국민연금제도가 확충되고 노인빈곤률이 낮아진다면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

은 물가 연동을 지연시키는 등의 방식을 통해 장기적으로 완만하게 A값의 10%

수준으로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아동수당의 경우 아동의 부모가 대부분 경제활

동 연령대임을 감안한다면 아동수당은 기초노령연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될

수 있다.

보편적 수당과 관련된 장기적 대책은 한시적 시민수당제이다. 여기서 의미하는

‘한시성’은 복지의 잔여적 성격이나 선별성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성인이 된 모든

시민에게 평생에 걸쳐 일정 기간(예: 5년-7년)동안 시민수당을 받을 수 있는 수급

권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신청에 의해 개인에게 권리를 부여한다. 이러한 한시적

시민수당은 장기실업자, 청년실업자, 실업급여 예외자에 대한 포괄적 실업급여 기

능, 상병수당의 기능, 학생수당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한시적 기본소득은

여타 노후소득보장제도와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며 작동하는 기초연금 급여보다

높게, 최저생계비의 70-90% 사이에서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또한 이

대상자들은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의 주요한 희생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제도이기도 하다.

보편적 수당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사회보험이다. 사회보험의 단기적 대책은

일용직·시간제노동자를 위한 보험, 저임금노동자의 보험료 지원이다. 이는 저임금

노동자의 보험료 지원대책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감소 및 저임금노동자의 소득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일용직·시간제노동자를 위한 보험의 경우 월 80시간미만

일하거나, 월 3개월 미만 일하는 노동자를 가입대상자로 한다.

사회보험과 관련된 장기적대책은 사회보장세도입이다. 사회보장세 도입이 필요

한 이유는 첫째,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둘째, 위험의 포괄성,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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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기업주의 사회보장관련 부담을 증대시키는 것이 용이하고, 넷째, 기여와 급여

간의 관계가 완화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노동의 대안적 소득보장 방안으로 사회

책임의 소득보장 구조를 달성하고 진보적인 정치 구성을 실현해 가는데 길라잡이

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대안적 소득보장 방안과 더불어 사회서비스의 재구축과 여성 노동권의

제고가 실현되어야 한다. 사회서비스의 핵심 대상은 돌봄서비스이고 이에 본 연

구는 돌봄서비스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했다. 대안을 위한 4가지 원칙으로는 첫째,

감정노동으로서의 돌봄서비스의 속성의 존중, 둘째, 돌봄서비스가 사회복지재화로

서 갖는 특징이 정책입안, 평가 등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 셋째, 재가서

비스로서의 돌봄서비스의 속성이 고려되어야 하고, 넷째, 시장화로 인한 여러 병

폐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성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안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재

평가이다. 이를 위해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 재고 및 노동시장에서의 돌봄노동을

정의하는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성의 확대이다. 돌봄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하고, 서비스에 대한

규제 및 평가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 확보,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투명한 공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지역거점 사회서비스 총괄기구를 구축해서 지

역 내 사회서비스 수요 파악과 파악된 수요에 기반을 둔 서비스 분배 및 노동력

배치, 사회서비스 노동자 관리, 사회서비스 평가의 업무 등을 관장해야 한다. 셋

째,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이다. 이를 위해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 강화, 돌봄노동의 전문화,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 돌봄서비스와

가족 내 돌봄의 관계가 충분히 고려될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위험과 생애 위험에 직면한 개인에게 믿을 만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

하는 것은 노동력의 안정적인 재생산의 측면에서 한때 자본의 관심영역이기도 했

다. 신자유주의는 이러한 이해관계를 무너뜨렸고, 노동의 삶은 피폐화됐다. 신자

유주의 체제를 넘어서고 자본의 이해를 뒤흔드는 담론과 전략으로써 복지 정치는

노동에게 여전히 유효하다. 대안은 있다. 요는 해결의 의지를 모아 현실에 맞서는

노동의 정치에 우리의 현재도 미래도 달려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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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10.12.25 “복지국가 논쟁보다 합의가 중요하다.”

2010.12.31 “정치와 복지는 멀수록 좋다”

2011.01.30 “과잉복지가 시민덕성을 손상시킨다.”

<매일경제신문>

2011.01.13 “취학 전 모든 아동에 월28만원 지급한다고?”

2011.01.26 “복지 트릴레마, 일본형 재정위기냐, 유럽식 증세냐 선택이 먼저다.”

2011.01.27 “키우는 복지, 빼먹는 복지”

2011.02.01 “키우는 복지, 빼먹는 복지”

2011.02.09 “무상복지정책은 정치실패 구조의 산물"

2011.02.13 "세금 증가 동반한 복지지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

<조선일보>

2011.01.07 사설

2011.01.11 "세상에 공짜 복지는 없다."

2011.01.18 [동서남북] “복지, 이게 최선입니까”

<중앙일보>

2010.12.25 “정치권의 복지논쟁, 건설적으로 발전시켜야”

2011.01.06 “복지, 공유지의 비극 되나”

2011.01.08 “일자리 주는 게 가장 확실한 복지”

2011.01.13 “민주당 3종‘무상 패키지’ 총공세”

2011.01.17 "민주당 공짜 시리즈는 폭탄이다“

2011.01.18 “반갑고 심란한 무상복지”

2011.01.19 "보편적 복지인가 보편적 거지인가"

2011.01.21 “여든 야든 소 키우는 일보다는 잡아먹는 데 더 관심이 많아 보인다.”

2011.01.25 “복지는 결국 돈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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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7 “복지정쟁' 빠진 한국”

2011.01.31 복지 포퓰리즘의 진실 1부 “소득 2만 달러, 복지 5만 달러 곳곳에 구멍"

2011.02.11 "단순한 구빈이 아니라 자활이 가능한 복지를 구축하자"

<한국경제신문>

2011.01.18 “빈곤층 580만 ‘복지사각지대’ 놔둔 채 전 국민에 돈 뿌리겠다고?”

2011.01.21 “보편적 복지는 이상에 불과 복지 포퓰리즘 경계해야”

2011.01.28 “일본 신용등급 강등 보고도 복지 포퓰리즘인가”

<기타>

경향신문 2003/12/24

경향신문 2010/9/30

서울신문 200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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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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